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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2018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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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 평가개요
제 1 장





- 5 -

제1절 의의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 동 제도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ㅇ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한다.

제2절 평가절차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률 제47조에 따라 2019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작성양식, 제출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ㅇ 각 기관은 경영실적보고서 중 계량지표 관련 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계량실적에

대해 법률 제43조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ㅇ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ㅇ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경영평가단장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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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의 인터뷰 등을 할 수 있다.

- 평가 과정에서 경영전략, 리더십, 조직․인사 일반 등 기관장 역량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기관장 평가보고서 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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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 평가기준
제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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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평가유형 구분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18년도 경영실적은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공공기관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평가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준정부기관 중의 일부는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유형 구분 기준을 적용하여 강소형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 형 유형구분 기준

공기업

공기업Ⅰ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대규모기관

공기업Ⅱ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중소형 SOC기관, 자회사 등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중에서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강소형기관은 제외)

위탁집행형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중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강소형기관은 제외)

강소형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정원이 300인 미만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 포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이 300인 미만인 기관(2017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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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평가유형구분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변경 지정된 경우 평가 유형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유 형 기 관 명

공기업

(35개)

공기업Ⅰ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Ⅱ

(25개)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

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
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

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

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관
리공단

준정부
기관
(93개)

기금
관리형
(13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집행형
(37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43개)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밑줄 친 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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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평가지표 체계

1. 기본체계

ㅇ 평가지표는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주요사업의 2개 범주로 구성한다.

ㅇ 각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비, 혁신과 소통

주요사업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각 평가범주는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위 평가지표는 복수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주요사업 범주는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비계량

또는 계량 세부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주요사업의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

으로 평가한다.

ㅇ 평가지표는 평가목적과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지표정의와 세부평가내용으로 구성

한다.

ㅇ 정부혁신로드맵 확정 이후 수립 예정인 공공기관혁신방안에 따라 혁신관련 지표의

구성 및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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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공기업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 전략기획 2

- 경영개선 2

-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4 8

- 일자리 창출 7 4 3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 3 1

- 안전 및 환경 3 2 1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2 3

- 윤리경영 3 3

3. 업무효율 5 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6 3

- 조직·인사 일반 3 3

- 재무예산 운영·성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5 2 3

(1)

- 삶의질 제고 1 1

5. 보수 및 복리후생비 8 5 3

- 보수 및 복리후생 3 3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2 2

6. 혁신과 소통 5 3 2

-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국민소통 2 2

소 계 55 34 21

주요
사업
(4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45 18 27

소 계 45 18 27

합 계 100 52 48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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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4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 전략기획 2

- 경영개선 2

-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2 8

- 일자리 창출 6 3 3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 안전 및 환경 3 2 1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2 3

- 윤리경영 3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5 1

- 조직·인사 일반 3 3

- 재무예산 운영·성과 2 1 1

- 삶의질 제고 1 1

4. 보수 및 복리후생비 8 5 3

- 보수 및 복리후생 3 3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2 2

5. 혁신과 소통 5 3 2

-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국민소통 2 2

소 계 45 31 14

주요
사업
(5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55 21 34

소 계 55 21 34

합 계 100 52 48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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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 전략기획 2

- 경영개선 2

-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2 8

- 일자리 창출 6 3 3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 안전 및 환경 3 2 1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2 3

- 윤리경영 3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11 5 6

- 조직·인사 일반 3 3

- 재무예산 운영·성과 2 1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5

- 삶의질 제고 1 1

4. 보수 및 복리후생비 8 5 3

- 보수 및 복리후생 3 3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2 2

5. 혁신과 소통 5 3 2

-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국민소통 2 2

소 계 50 31 19

주요
사업
(50)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 평가 50 21 29

소 계 50 21 29

합 계 100 52 48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기금운용관리 및 성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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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기관별 평가지표 조정

ㅇ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범주 내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

하여 설정할 수 있다.

ㅇ 기관별 협업·혁신·시민참여 우수사례의 성과 반영은 2018년도에 선정된 과제의 이행실

적을 평가하여 그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최대 1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가산하고,

우수 협조기관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차등가점을 부여(최대 0.2점)한다.

ㅇ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금관리형 및 강소형 기관은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의 평가 항

목의 일부를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 해당유형에 맞게 평

가지표와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ㅇ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평가지표는 유형 내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주요사업 범주의

평가지표는 기관별 사업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한다.

ㅇ 기관별 주요사업 부문 계량지표 점수는 지표별, 기관 유형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고득점기관과 최저득점기관의 점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할 수 있다. 표준화 여

부 및 방법 등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ㅇ 기관별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이하

‘혁신성장 가점‘). 혁신성장 가점을 위한 평가방법은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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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

1. 경영관리 범주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경영개선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전략기획

지표정의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핵심가치 설정을 위
한 노력과 성과

②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전략 수립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 핵심 업무와의 연계성, 국

정과제 반영 여부 등 확인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경영개선

지표정의
•기관의 기능조정·신규사업 발굴 및 경영개선 계획 수립·시
행 실적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기관의 기능조정(쇠퇴하

는 기능․사업 정비 등)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혁

신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기능조정 대상 기관의 경우에는 기능조정 추

진계획 대비 이행실적 확인

② 경영평가 및 컨설팅 결과 등에 따라 경영개선 계획을 수

립·시행하고 업무프로세스 혁신(절차 간소화 등) 등을 통

한 경영효율화 노력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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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리더십

지표정의
•구성원 동기부여, 경영계약 이행 노력·성과, 이사회 운영
등 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기관장 경영계약 과제선정 및 중장기·연도별 목표수준의

적정성, 경영계약과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제고 등 경영

계약 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기관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등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③ 이사회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일자리
창출

지표정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시간선택제
실적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3점

세부평가내용

①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1점)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17.10.25.)」上 연도별
계획(누적) 대비 실적

② 일자리 창출 관련 계량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내에서 기관이
설정(총 합계 2점)
*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1.1∼1.7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0.
3～0.9점)

지표정의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 비계량 4점, 준정부기관 : 비계량 3점

세부평가내용

①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이의 지속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②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 교대제 변경,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및 탄력정원제 실시 등

③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 기관의 여건·특성 등을 고려한 전환의 난이도 및 목표 초과

달성,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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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④ 기관의 핵심사업 및 조달 위탁사업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 사내벤처 활성화 등 혁신적 수단을 통한 직접적 민간의 일자리

창출과 금융지원, 컨설팅 등 간접적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혁신적 노력, 협력과 공유를 위한

성과
* 기술혁신, 신규사업 발굴, 협력기업과의 기술 및 성과 공유,

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일자리 콘테스트 등), 일자리 관련

공익단체·법인과의 협력 등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정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
(총 합계 1점)

- 장애인 의무고용(0.3～0.5),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0.5),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0.2～0.4)

지표정의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 비계량 3점,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 블라인드 채용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 노력 여부

② 청년·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청년고용 준수 여부, 고졸채용 확대, 비수도권 인재
채용 혁신도시 이전지역 인재 채용 비율 달성 노력 여부

③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인력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여성관리자: 본부직제상 부서장 임용이 가능한 직급

④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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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및 환경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안전 및 환경

지표정의
•안전한 근로환경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관의 실적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안전 및 환경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총 합계 1점)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0.2～0.8), 녹색제품

구매실적(0.2～0.8)

지표정의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산업재해 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등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②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 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 정보보호 피해건수,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국가정보원) 결과 등

③ 기관의 업무 특성에 적합한 환경보전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위한 예방적 접근과 훼손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정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 상
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3점

세부평가내용

① 상생과 협력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총 합계 3점)

* 중소기업생산품(0.4∼1.0), 기술개발생산품(0.2∼0.4),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생산품(0.2∼0.4),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0.3∼0.5), 여성기업생산품(0.2∼0.4), 장애인생산품(0.4∼0.8),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0.2∼0.4), 재정조기집행(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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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경영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지자체 및 지역기업과의 협력사업 발굴,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

이용(중소기업에 어린이집 개방 등) 편의제공 노력과 지원

*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지역 및 국제행사(평창동계올림픽 등)

참여 등

② 협력 위탁업체 적기 자금결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 선지급율 확대, 상생결제시스템 하도급지킴이 활용, 직불 조건부

발주, 표준계약서 활용, 주계약자 공동 도급 여부 등

③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 성과공유제 활성화, 물품・용역・발주・공사 참여 확대,
판로지원, 핵심기술보호, 공동 연구개발 확대 노력, ‘동반성장
평가 결과(산업부)’ 등

④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구매확대 등 기관의 노력과 성과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윤리
경영

지표정의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3점

세부평가내용

① 기관의 윤리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윤리경영 관련 전담조직과 지침(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임원 직무청렴계약 규정 등) 마련 운영 여부, 비윤리적 행위
신고, 교육 실적 등

②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의 중요 기록물 분류체계 마련 등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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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효율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③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견제시스템 운영성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자율준수체계, 윤리 준법 상담, 내부감사 결과 및 사후관리 등
내부견제활동 실적 및 성과

④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

* 고충처리제도 운영 등 근로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업무효율

지표정의 •업무효율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 계량 5점

세부평가내용

① 세부평가지표는 업무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등의 지표 중에서 각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설정

② 세부평가지표 예시

-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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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재무예산 운영·성과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조직 인사
일반

지표정의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3점

세부평가내용

①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기관의 핵심 업무를 고려한 기관 내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 설정

및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출연 출자기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경영성과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출연·출자시 정부 사전 협의 등 적정절차 준수 여부, 출자회사

진단에 따른 개선·구조조정 노력 및 성과

④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

⑤ 합리적인 조직 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⑥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

* 기관 특성에 따른 개방형계약직제 및 전문직위제의 운영,
순환보직 원칙 수립 등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정의
•기관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재무(예산) 안정성, 투자 및
집행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 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세부평가지표는 재무예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부채비율, 이
자보상비율 등의 지표 중에서 각 기관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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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② 세부평가지표의 예시

- 부 채 비 율 =
부채
자본

-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
금융비용

지표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2에 따른 중장기재
무관리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 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포함된 목표부채 비율 등의 달성 여부 등

지표정의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재무예산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 비계량 2점, 준정부기관 중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 비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의 적정성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투자계획이 반영된 기관은 혁신성장 등

중장기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 확인

②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 미래위험 예측 및 대응, 부채 및 유동성 관리, 효율적 자산운용,

재무구조개선 계획 운영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

- [구분회계 도입기관] 사업단위별 성과분석 등 구분회계 정착 및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적절한 수준의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③ 사업선정의 타당성 확보(예비타당성 조사 등)를 통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④ 재무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 부채감축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의 적정성과 이행노력

- 부채감축을 위한 조직, 제도, 모니터링 체계 운영노력 및 성과

- 자본 확충 및 금융 부채 감축 노력과 성과

- 정부 제시 구조조정 이행노력과 성과

-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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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질 제고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복리후생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 재무중점관리기관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중 부채비율

300% 이상이고 3년 평균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관(2016년말

기준, 금융형 공공기관 제외)

⑤ 원가 및 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및 성과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삶의질

제고

지표정의
•근로자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1점)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과 취약근로자(임산부 장애인 등)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

② 육아휴직 활용,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

한 노력과 성과

* 가족친화인증 여부, 자동육아휴직제, 남성근로자

육아휴직이용률,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활용실적 등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보수·복리
후생

지표정의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3점

세부평가내용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직무가치, 능력, 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단계적・점진적 추진 노력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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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인건비 관리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 정규직 전환자, 신규입사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적용

노력 등

- 기관 경영목표, 업무 및 조직구성 등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

체계 설정 노력 및 성과

- 합리적인 직무평가 결과의 반영, 지나친 연공성 개선 노력 및 성과

②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편

성 및 집행여부
-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 복리후생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복리후생비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특별휴가,

퇴직금, 복무행태, 고용세습 등 기관별 복리후생 제도 개선 실적
및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의 존재 여부

- 전년대비 복리후생비를 과도하게 집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③「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연령구조, 임금체계, 직무특성 등을 고려한 임금피크제 유형, 적용
대상, 임금조정기간, 임금지급률, 직무개발 등 제도설계의 적절성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목표 달성 여부, 임금피크 대상자의

활용도 등 운영 효과
- 임금피크제 관련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의 적

절성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총인건비
관리

지표정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3점

세부평가내용

① 총인건비 인상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

- 총인건비 인상률 =
평가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전년도 총인건비

② 총인건비의 정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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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관계

□6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노사관계

지표정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노사간 협의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②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정의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혁신 목표가 기관의 비전·전략체계와 잘 부합하고 혁신 전략과 과제가
혁신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② 기관의 혁신을 촉발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③ 혁신추진조직 구축, 혁신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구성원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④ 대내외 혁신네트워크 구축, 혁신 아이디어나 우수과제를 구성원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정의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 채널을 제도적으로 구축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 및 데이터 공유로 국민참여 기반 강화

② 국민 참여와 소통이 기관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 등
소통의 성과와 환류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국민제안, 아이디어 등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 등

③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정의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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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소통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국민소통

지표정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
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경영정보공시 점검 평가대상은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경영공시항목

② 세부평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지표정의
•고객만족도, 사회적 가치 기여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
족도, 사회적 가치 기여도의 수준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평점은 고객만족도 지수, 사회적 가치 기여도 지수를 8:2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강소형 기관은 고객만족도 점수로만 산출)

* 고객만족도, 사회적 가치 기여도 조사결과 중 일부가 없는 경우

해당 점수는 결측치로 처리

② 고객만족도 지수, 사회적 가치 기여도 지수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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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범주

□1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정의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및 계량지표의 적정

성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 비계량 12점, 준정부기관 : 비계량 14점

세부평가내용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⑤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 집행 성과 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였는가?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정의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은 적정성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 비계량 6점, 준정부기관 : 비계량 7점

세부평가내용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은 적정한가?

-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목표 수준의 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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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성장 가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혁신성장

지표정의 •혁신성장 수요 창출, 혁신 기술 융합,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 2점, 준정부기관 : 1점

세부평가내용

①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예시) * 8대 선도사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혁신기술·제품 구매

** 신성장 동력 확충 등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②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예시) *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 및 공공기관

생산성·업무효율 향상

(혁신기술: IoT 기술, 드론, 센싱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③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예시) * 인력양성, 신산업분야 R&D 활성화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제공,

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스타트업 지원, 사내벤처 운영 등 공공기관의

자원·역량을 활용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 기관 보유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공유·개방,

기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사업 기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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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 평가방법
제 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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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표별 평가방법

1. 비계량지표 평가방법

ㅇ 비계량지표는 C등급(보통)을 기준으로 5개 등급(A∼E)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본

등급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점수를 부여하여 9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별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한다.

< 비계량지표의 등급 설정과 평점 >

등 급 평 점

A+

A0

B+

B0

C

D+

D0

E+

E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ㅇ 비계량지표에 대해서는 각 지표별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전년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다만, 지표별 세부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해 외부기관 등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개선노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중대한

도덕적 해이 사례인 경우에는 해당지표를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ㅇ 보수 및 복리후생지표의 방만경영정상화 여부 평가와 관련하여 감사원 등 외부기관 및

경영평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거나,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상의 이행내역을 위반

(이면합의, 개선사항의 원상복귀 등)하였을 경우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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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량지표 평가방법

ㅇ 계량지표는 개별지표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 편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평가한다.

< 계량지표 평가방법 >
평가방법 평가방법 개요 비고 (적용대상 등)

목표부여
(편차)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고․최저목
표는 5년간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이상
축적되고 신뢰할 만한 경우

목표부여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저목표와 최
고목표는 기준치에 일정비율을 감안하여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3년 미
만인 경우 또는 5년 이하
실적치가 있으나 신뢰하기
곤란한 경우

글로벌실적
비교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치, 세계적 수준 등과의 격
차, 비중 등을 활용하여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설
정하되, 목표부여(편차) 방법 등을 적용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과
직접 비교하는 지표, 국제적
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평가ㆍ인증되는 국제기준의
성과지표 또는 이를 활용하
여 개발된 지표 등의 경우

중장기
목표부여

주무부처 중장기계획 또는 선진국 수준 등을 활용하
여 최종 목표를 설정하되, 연도별 목표는 사업수행
기간과 최종목표를 활용하여 단위목표를 산출하고
목표부여 방법 등을 준용하여 설정

주무부처 중기계획 등을 통
해 관리되고 있거나 선진국
대비 하위수준인 공공서비
스 등의 신속한 개선이 필
요한 경우

목표대 실적 편람에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미
만인 경우

β분포
최상․최하․직전년도 실적치를 감안, 표준치와 표
준편차를 구하고, 실적치가 표준치로부터 어떤 확률
범위 내에 있는지 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10
년 이하로 축적되고 신뢰할
만한 경우

추세치
회귀분석을 활용, 표준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실적
치가표준치로부터 어떤확률범위 내에있는지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10년 이
상 축적되고 신뢰할 수 있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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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부여 평가

가. 평가방법

ㅇ 목표부여 지표의 평가방법은 기준치(통상 전년도 실적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

목표와 최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한다.

ㅇ 목표부여 방법의 기본득점은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

한다.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점 점×최고목표최저목표
실적최저목표

ㅇ 목표부여 방법은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목표부여 방법

(기준치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목표부여(편차) 방법(기준치에 과거 일정

기간의 표준편차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기준치는 편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상향지표는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으로 하고

하향지표는 최소값으로 한다. 단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한 3개년 실적치가 없는 경우 2개년

실적치에 의한다.

ㅇ 목표부여 방법에서는 지표의 특성에 따라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110%,

최저목표는 기준치×80%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90%, 최저

목표는 기준치×120%로 계산한다. 다만, 주요사업인 경우 상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

120%로 적용하고, 하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80%로 적용한다.

ㅇ 목표부여(편차) 방법에서는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 + 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는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

표는 기준치 - 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는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계산

한다. 다만 주요사업의 경우 상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로 적용하고, 하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적용한다.

단,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한 5개년 실적치가 없는 경우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한 3개년

또는 4개년 편차를 적용한다.

ㅇ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개별 지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그 값을 편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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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관의 조직 및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자료의 불연속으로 과거 5개년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단축하여 3개년 또는 4개년 편차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평가연도에 자료의 불연속이 발생하여 목표부여(편차)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목표부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ㅇ 목표부여(편차) 방법의 평가 시 이용되는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표준편차 S ＝ ∑
n

i= 1

(Y i-Y) 2

n

Yi : i연도의 Y값

Y : Y의 평균값

n : 표본기간

ㅇ 총인건비인상률 지표와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경우 평가방법은 ‘목표부여’로 표시되지만

기본득점 20점을 적용하는 지표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평가방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나. 표준편차 극단치의 처리방법

1) 표준편차의 계산

ㅇ 목표부여(편차)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표준편차의 값이 과다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하여 통계상의 극단치(Outlier)는 표준편차 계산시 제외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극단치

여부는 극단치 제외 후 4개년 편차가 극단치 제외 전 5개년 편차의 50%이하인 경우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과거년도의 처리방법, 발생원인 등을 병행 검토하여 결정한다.

2) 기준치의 조정

ㅇ 상기 절차에 따라 극단치로 판명된 경우 극단치가 직전 3개년 실적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치를 조정한 후 득점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는 직전 4개년 실적치 중 극단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극단치가 직전년도(t-1) 실적치인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와 직전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기준치를 계산하되, 직전년도 실적치의 계산 시 상향목표는 직전전년도(t-2)

실적치+2×표준편차(과거5개년)를 상한으로, 하향목표는 직전전년도(t-2) 실적치-2×표준

편차(과거5개년)를 하한으로 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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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3개년 실적치 중 어느 하나가 극단치인 경우 기준치의 계산

구분 기준치의 계산

극단치가 

(t-1)인 경우

상향

지표
max









min 실적치
 실적치×표준편차 과거개년 

   개년 실적치 평균

하향

지표
min









max 실적치
 실적치 ×표준편차 과거개년 

   개년 실적치 평균

극단치가 

(t-2)또는(t-3)인 

경우

상향

지표
max 실적치

    중 극단치를 제외한 개년 실적치의 평균
하향

지표
min 실적치

    중 극단치를 제외한 개년 실적치의 평균

 글로벌 실적비교 평가

ㅇ 글로벌 실적비교의 평가방법은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평가ㆍ인증되는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세계 수준과의 격차, 점유율 등을 비교

하여 측정한다.

ㅇ 글로벌 실적비교 평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목표부여(편차) 방법을 적용한다.

 중장기 목표부여 평가

가. 평가방법

1) 일반적인 원칙

ㅇ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은 중장기적 성과관리 관점에서 바람직한 수준의 목표치와 목

표달성 연도를 정하여 장기 추세선을 설정하고 이를 1∼3년간 이행실적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ㅇ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은 장기 추세선상의 기준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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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의 기본득점은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

하지 않도록 한다.

점점×최고목표최저목표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근년평균 최저목표최근년평균
실적최근년평균 최저목표최근년평균

× 

* a : 당해연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반영 비중 (%)

** 1-a :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반영 비중 (%)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은 당해연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며, 산출값 상한과

하한은 각각 1과 0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 당해연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목표

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시 반영 비중은 50%:50%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업무 및 사업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반영비중을

달리 적용한 경우(50%:50%가 아닌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해당 반영

비중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최근 3년 평균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다만, 최초

도입 시 최근 3년간 실적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장기 추세선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최근 2년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할 수 있다.

ㅇ 장기 추세선은 기준목표(A)와 중장기 목표수준(B) 및 목표달성기간(n)을 고려하여 산출

하되 3년 단위로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 주무기관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3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기준목표, 중장기 목표수준 및

목표 달성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기준목표(A)는 평가지표의 최초 개발 시에는 활용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의 실적치를

적용한다. 다만, 3년 단위로 장기 추세선을 조정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실적의

산술평균과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연도(t-l) 목표치를 산술평균하여 기준목표를 조정

하여야 한다.

- 중장기 목표(B)는 주무부처 중장기계획 또는 선진국 수준 등으로 설정하거나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중장기 경영목표를 준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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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치는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연도(t-1) 목표치로 하며 단위목표(α)는 기준목표(A)와

중장기 목표(B)간 차이를 목표달성기간(n)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목표달성기간(n)은

(중장기 목표 달성 예상연도-기준목표 연도)로 산출한다.

단위목표   목표달성기간 
중장기 목표   기준목표  

- 다만 사업의 특성상 선형의 장기추세선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 기준목표, 단위목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ㅇ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에서는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α), 최저

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α)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 - 2×단위

목표(α), 최저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α)로 계산한다.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개별

지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그 값을 해당 공공기관의 편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ㅇ 전년도 실적이 장기추세선을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기준치를 직전년도 실적치로 조정

하여 평가하고, 단위목표(a)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

ㅇ 자산보다 부채가 큰 경우에는 부채/자본비율 대신 부채/자산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 부채/자산비율을 사용할 경우, 부채는 당해연도말, 자산은 직전년도말1) 금액을 사

용하되, 당해연도에 발생한 자본의 증가(감소)는 자산의 증가(감소)로 처리할 수 있

다.2)

ㅇ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은 기준치(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직전년도 목표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한다. 이 때 직전년

도 목표치는 경영평가 대상년도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기재부로부터 승인받은 중

장기 재무관리이행계획상의 직전년도 부채비율(실적)로 한다.

1) 부채의 증가(감소)와 자산의 증가(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부채/자산비율이 1보다 큰 상황에서
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전연도말 자산금액을 적용함

2) 다만, 부채/자산비율 산출시 직전연도말 자산금액을 사용하면 부채의 감소(증가) 없이 자본의 증가
(감소)만 있는 경우, 부채/자본비율을 사용하는 기관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자본의 증감을 자
산의 증감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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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시 기본득점 및 평점의 계산은 일반적인 원칙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당해연도 목표구간 대비 실적을 평가한다.

점 점×최고목표최저목표
실적최저목표

ㅇ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

산한다.

- 상향목표의 경우 당해연도 목표가 직전년도 목표보다 높을 시 최고목표는 기준치 +

1×단위목표(α), 최저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α)로 계산하고, 당해연도 목표가

직전년도 목표보다 낮을 시 최고목표는 기준치 - 1×단위목표(α), 최저목표는 기준치 -

3×단위목표(α)로 계산한다.

- 하향목표의 경우 당해연도 목표가 직전년도 목표보다 낮을 시 최고목표는 기준치 - 1×

단위목표(α), 최저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α)로 계산하고, 당해연도 목표가 직전년도

목표보다 높을 시 최고목표는 기준치 + 1×단위목표(α), 최저목표는 기준치 + 3×단위

목표(α)로계산한다.

- 단위목표는 당해연도 목표치에서 직전연도 목표치를 차감한 절대값으로 산정한다.

이 때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목표치는 경영평가 대상년도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기재부로부터 승인받은 중장기 재무관리이행계획 상의 직전년도 부채비율(실적) 및

당해연도 부채비율(계획)로 한다.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개별 지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그 값을 해당 공공기관의

편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추세치 평가

가. 평가방법

ㅇ 추세치 지표의 평가방법은 과거 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나타나는

기준치와 표준편차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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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세치 방법의 기본득점은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점점×추세치 방법으로 계산한 득점 백분율 

ㅇ 추세치 방법에 따른 득점(백분율)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ㅇ 과거실적치인 X와 Y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기준치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추세선을 Ŷ ＝a＋bX라 할 때

- 기준치 Ys ＝a＋b Xp

- 표준편차 S =
∑
n

i= 1
(Yi-a-bXi) 2

n-2 ×{1+ 1
n + (Xp-X) 2

∑
n

i= 1
(Xi- X) 2 }

Xi = i연도의 X값, Xp = 평가연도의 X값, X = X의 평균값

Yi = i연도의 Y값, Ŷ = Y의 추정치

a, b = 회귀분석결과에 의한 모수(parameter) 추정치

n = 회귀분석기간

ㅇ 과거실적을 기초로 하여 기준치와 표준편차를 산정한 다음 평가연도의 실적치(Yp)가

표준정규분포상에서 어느 수준의 확률구간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한다.

평가연도의 실적치가 어느 확률구간에 해당하는지는 실적치(Yp)값을 z값으로 표

준화하여 z값이 그 이상 나올 누적확률{P(z≤zp)}로 결정한다. 표준정규분포의 표준

화값(z)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zp = Yp-Ys
S

Yp = 평가연도의 Y값, Ys = Y의 기준치

zp = Yp에 대한 표준정규분포의 표준화값(z)

S = 표준편차

ㅇ <표 1>은 평점계산에 필요한 누적확률과 표준정규분포에 따른 표준화값(z)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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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누적확률과 표준화값
누적확률 P2.474 P4.947 P11.928 P23.973 P40.682 P59.318 P76.027 P88.072 P95.053 P97.527

표준화값 (Z) -1.965 -1.650 -1.179 -0.707 -0.236 0.236 0.707 1.179 1.650 1.965

주 : 표준화값은 표준정규분포상 누적확률에 해당하는 점의 Z값이다.

ㅇ 확률구간 내에서의 평점(백분율) 계산은 <표 2>의 평점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 2> 확률구간과 평점계산식
확률구간 평점 계산식 (백분율)

A+ 88.896 ＋ 5.556 × 실적치-P 95.053

P 97.527-P 95.053

A0 77.784 ＋ 11.112 × 실적치-P 88.072

P 95.053-P 88.072

B+ 66.672 ＋ 11,112 × 실적치-P 76.027

P 88.072-P 76.027

B0 55.560 ＋ 11.112 ×
실적치-P 59.318

P 76.027-P 59.318

C 44.448 ＋ 11.112 × 실적치-P 40.682

P 59.318-P 40.682

D+ 33.336 ＋ 11.112 × 실적치-P 23.978

P 40.682-P 23.978

D0 22.224 ＋ 11.112 × 실적치-P 11.928

P 23.978-P 11.928

E+ 11.112 ＋ 11.112 × 실적치-P 4.947

P 11.928-P 4.947

E0 5.556 ＋ 5.556 × 실적치-P 2.474

P 4.947-P 2.474

주 : 1. Pㅇㅇ에는 Y가 ㅇㅇ% 이상 누적확률일 때의 z값을 대입하여 계산한다.

2. 평점(백분율)의 상한치 및 하한치는 각각 100%와 0%로 한다.

3. 실적치는 평가연도의 실적치를 z값으로 표준화한 값이다.

나. 극단치 처리방법

ㅇ 추세치 평가시 통계상의 극단치(Outlier)는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더미(dummy)변수로

처리하여 감안한다. 극단치 여부는 대상년도의 실적치를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한

경우의 대상년도의 추정치와 실적치의 차이가 표준편차의 3배 이상인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과거년도의 처리방법, 발생원인 등을 병행 검토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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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β분포 평가

ㅇ β분포 지표에 대한 평가의 경우 기준치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기 준 치 Y ＝ Ya+4Ym+Yb
6

- 표준편차 S ＝ (Yb-Ya) 2

36

Ya : 과거실적치중 최상위 실적치

Yb : 과거실적치중 최하위 실적치

Ym : 평가직전년도 실적치

ㅇ 기준치 및 표준편차의 계산을 제외한 평점계산의 일반적인 방법은 추세치 평가의

경우를 준용한다.

 목표대실적 평가

ㅇ 목표대실적 지표의 평가는 목표대실적의 비율인 목표달성도로 평가한다.

목표는 물량, 공정률, 비율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별도의 평가방법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표달성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목표달성도＝ 실적목표

ㅇ 목표의 성격상 목표달성도가 높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경우(상향목표)와 낮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경우(하향목표)로 하여 목표달성도별 평점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 상향목표 : 20 + 80 × Y

 ∘ 하향목표 : 20 +  80 × 1
Y

주：Y＝평가년도의 목표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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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평가방법

ㅇ ‘총인건비관리’ 지표의 평가방법은 ‘목표부여’로 표시하되, 목표는 「´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이며, ‘18년도 총인

건비 인상률(2.6%)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한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초과하는 경

우 ‘0’점으로 처리한다.

   - 다만, 일자리나누기 도입기관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의 5% 이하(2.73%)의 범위 내

에서 초과하는 경우 2점, 5% ~10% 이하(2.86%)의 경우 1점, 10% 초과하는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ㅇ ‘2.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계량항목은 주무부처가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항목별 세부평가 비중은 각각의 가중치 범위 내에서 평가대상기관이 설정하되, 각

지표의 주어진 총점을 준수한다.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은 해당부처에서 선정한 기관에 한한다.

ㅇ ‘윤리경영’ 지표를 제외한 ‘2.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세부지표(비계량) 배점

비중은 주어진 배점의 ±50% 범위에서 평가대상기관이 설정하되, 각 세부지표

(비계량) 배점의 총 합계는 공기업은 11점, 준정부기관은 9점으로 한다.

구분
가중치 범위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

일자리 창출 4점(2~6) 3점(1.5~4.5)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1.5~4.5) 2점(1~3)

안전 및 환경 2점(1~3) 2점(1~3)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점(1~3) 2점(1~3)

<총 점> 11점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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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계량지표에 대한 공통적용사항

ㅇ 다음에 제시된 공통적용사항은 기관별 평가편람에서 예외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 용어의 정의

(1) 부가가치

ㅇ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에 계상된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인건비：인건비의 정의를 참조하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 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 순금융비용：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

(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 임차료：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 세금과공과：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 감가상각비：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ㅇ 다만,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관별 편람에 부가가치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하거나,

통제불능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 구성항목에 대하여 기관별 편람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 위의 공통산식이 아닌 기관별 편람에 명시한 고려사항을 적용한다.

ㅇ 위 통제불능 사유의 특례로 공공요금 관련기관이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경영효율화를 통해 원가상승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손실분

혹은 원가하락요인으로 인한 매출과대계상분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부가

가치산정 시 가산 혹은 차감한다.

- 공공요금 관련기관은 물가안정법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공공요금 관련

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를 말한다.

- 통제불능사유로 인한 매출액 감소분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부가가치산정 시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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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불능사유로 인한 매출액 감소분 = 적정매출액-실제매출액-정부지원액

▪ 적정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1 + 당해년도 원가상승률 × (1 - 0.1)]

* 정부지원액은 가격통제에 따른 손실보전 보조금 등을 포함하고, 10%는
경영효율화를 통해 기관이 부담한다.

▪ 당해년도 원가상승률 =
당해년도 매출원가* – 전년도 매출원가

전년도 매출원가

* 매출원가를 산정할 때, 자회사의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에 반영된 금액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 통제불능사유의 해소 등으로 인해 원가하락 요인으로 인한 매출액 과대계상분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부가가치 산정 시 차감한다.

▪ 통제불능사유해소등으로인한매출액과대계상분=실제매출액- 적정매출액+정부지원액

▪ 적정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1 - 당해년도 원가하락률 × (1 - 0.1)]

▪ 당해년도 원가하락률 =
전년도 매출원가* – 당해년도 매출원가

전년도 매출원가

* 매출원가를 산정할 때, 자회사의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에 반영된 금액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 통제불능사유로 매출액을 조정하는 경우 목표부여 방법의 기준치는 직전연도 실적치

(조정전 수치)로 하고 표준편차는 과거 연도 실적치(조정후 수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2) 총자산

ㅇ 총자산, 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등은 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한다.

ㅇ ‘자본생산성’, ‘총자산 회전률’, ‘ROA 글로벌 경쟁력’ 지표의 총자산은 기초잔액과 기말

잔액의 평균으로 하되, 건설중인자산은 제외한다.

ㅇ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으로 인해 총자산의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자본생산성, 총자산

회전율 등의 비교가능성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ㅇ ‘매출액 영업이익률’ 지표나 ‘EBITDA 대 매출액’ 지표 등과 같이 영업이익을 평가하는

지표에 있어서 영업이익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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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건비

ㅇ 인건비는 건설중인 자산, 당기제조원가, 판매비와 관리비(혹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특별

손실포함)에 포함된 임직원(일용잡급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제수당 등과 퇴직급여충당

금전입액을 말하며, 사실상 급여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및 경영평가성과급 부

분을 포함한다.

ㅇ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을 위한 총인건비의 정의는「’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

성지침」과「’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휴일근무․초과근무 수당은 총인건비에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최초지정된 연

도에 정부예산에서 인건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한다.

- 해외근무수당 등은 총인건비에 포함하되, 공무원 수준 이내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총인

건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

ㅇ 해외에서 외화로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환율변동 효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통화별 현지화표시 인건비지급액에 통화별 평가대상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통화별 원화표시 인건비 지급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원화표시

해외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다.

ㅇ 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 및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의거한 청년인턴,

명예퇴직 등에 소요된 인건비는 총인건비인상률 평가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직급별 인원변동에 따른 자연증감액은 변동이 있는 해당 직급내의 실질임금을 적용하여

증원소요인건비를 계산한다. 통합직급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질임금을 적용하여 증원

소요인건비를 계산한다.

(4) 평균인원, 금액 등의 계산

ㅇ 평균인원, 평균재고자산, 평균운전자본 및 차입금 평균잔액 등은 기초와 매월 말

합계를 13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ㅇ 평균인원 산정시 군입대·육아휴직 대체 충원자와 휴직자가 중복될 경우, 한시적

(2년)으로 대체 충원자를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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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균인원은 정규직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27호)’ 제2조 제2호에 의한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 ‘한시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 평균인원 산정시 유급휴직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청년인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노동생산성 등 지표의 점수 산출시) 비교가능성

등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기준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균인원 산정 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은 포함)을 제외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의 특성과 제외 사유를 기관별 편람에 명시한다.

2. 평가방법 적용요령

(1) 지표값

ㅇ 지표값은 경상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단, 수수료, 환율, 이자율 등과 같이 가격결정이 경영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가격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일부 평가항목은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값으로

평가한다. 불변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불변화 지수로는 평가항목에 따라

국민총량지수와 기관개별지수로 구분하여 적용한 지수를 사용한다.

ㅇ 불변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가연도 실적치를 기준연도의 불변화지수로 나누어

불변 실적치로 구한다. 구체적인 불변화 방법은 각 기관별 평가편람에서 정한다.

(2) 통제불능성의 판단

ㅇ 통제불능성은 지속가능성, 예측성, 반복성,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예시) 임시거액의 투자자산처분 손익 등은 법인세비용차감전 손익에 가감하여

평가하되, 동일사항에 대해 평가에 기반영된 사항은 실적치의 연속성,

비교가능성 등 비교기간 중 동질성 유지



- 49 -

ㅇ 경영성과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수입·비용 및 인력 등의 변화, 예상치

않은 임시 대규모의 거래 및 정책사업, 정부정책 이행, 대외관계의 변화, 전염병,

상품․서비스 가격의 급격한 변화 등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경영환경의 극단적

변화와 혁신성장 추진 등으로 인하여 기관의 비용․수입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영향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ㅇ 정부정책에 따른 재정 조기집행, 공공부문 투자확대 및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09.2.26일)”에 따라 부채증가 등 추가적인 경영부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계량평가시 이를 고려하여 부가가치, 매출액, 자산, 부채, 관리업무비, 금융비용,

평균인원 등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ㅇ 경영성과 영향을 조정하여 평가할 경우 실적치의 연속성․비교가능성 등 비교기간중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발생시점에서 조정하지 않은 통제불능사유를 발생 이후 시점에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혹은 불리한 방향으로 이중조정 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3) 목표부여지표의 경우, 목표설정 당시 근거로 한 향후 연도 실적 예상치(기관측 제시)가

왜곡 제시되었음이 추후 평가시점에서 확인될 때에는 경영평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편람상의 당초 목표치 혹은 목표부여방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거나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ㅇ 만점 목표치가 발생 불가능한 수준인 0미만이거나 1(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

목표치를 ‘0’ 또는 ‘1(100%)’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글로벌실적비표 평가방법은 기관이 작성․제출한 실적보고서상에 글로벌 경쟁기관

등의 최근 실적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이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관이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시점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의 당해 연도

자료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관은 동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5) 추세치 평가와 β분포 평가방법은 기관의 과거실적과 최종년도 실적의 예상치

(기관제시)에 근거하여 추세식의 통계적 유의성과 득점의 달성가능성을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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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 것이므로 추후 실적 평가시에 평가방법을 결정한 근거가 된 기관제시

실적이나 예상치가 현저히 왜곡 제시되어 기관에 유․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는 경영평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편람상의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수정 혹은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설립관련 법령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에

따라 사업의 불연속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지표 평가 시 이를 적절히 반영

하여 평가할 수 있다.

ㅇ 만점 목표치가 발생 불가능한 수준인 0미만이거나 1(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

목표치를 ‘0’ 또는 ‘1(100%)’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6) 공정률 지표의 경우 경영평가의 목적이 특정연도의 경영실적 평가이므로 누적

공정률이 아닌 당해연도 공정률의 목표와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기관 통․폐합,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른 기능조정으로

인해 실적치의 연속성․비교가능성․ 객관성 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계량평가방법 및

기준 적용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8)「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에 따라 선정된 시범사업 기관은 자율권부여 취지를

고려하여 자율권 행사에 따른 영향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9)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동경기부(실업팀)를 창단하는 경우에는 창단 후 3년 동안

동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비정규직 인건비, 경비 등을 평균인원, 관리업무비 등에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10) 경영실적의 연속성·비교가능성을 저해하는 소송 관련 충당금 전입액 등은 확정

판결시까지 유예하여 평가할 수 있다.

(11) 회계기준으로 IFRS를 도입한 기관은 IFRS에 따라 산출된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되, 연결재무제표 대신 기존 개별재무제표와 유사하게 별도재무제표에 지

분법 평가를 반영한 수정재무제표(평가용 IFRS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는 6개 기금관리형 기관(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공무

원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일반회계기준 또는 IFRS에 따른 재분류로 경영평가용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당해 평가용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감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제외)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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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FRS도입의 영향을 받는 지표를 목표부여(편차) 방법으로 평가할 때는 도입 첫해에는

K-GAAP방식 재무제표에서 산출된 과거 5개년의 표준편차를 사용하며, 차년도에도

동일한 표준편차를 사용할 수 있다.

ㅇ IFRS에 따른 회계원칙 중 평가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12) 신규로 추진되는 정부위탁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인력 등은 동 사업의 성과

발생 이후(사업추진 2년 후, 3년차부터 반영)부터 평가할 수 있다.

구 분 평가시 조정방안

영업이익 ㅇ 영업이익은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공사부담금
ㅇ 자산차감으로 계상하던 공사부담금을 IFRS 도입에 따라 이연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이연부채 계상에 따른 영향은 제외하여 평가한다.

민간투자사업

ㅇ IFRS 민간투자사업 기준서의 적용에 따라 건설수익(매출액)과 건설

원가(매출원가)가 각각 동액만큼 증가하는 경우, 동 건설수익(매출액)과

건설원가(매출원가)는 제외하여 평가한다.

연차수당과
장기종업원급여

ㅇ 총인건비 인상률 평가시 연차수당과 장기종업원급여(장기근속포상

등)는 발생주의가 아닌 과거 K-GAAP에서와 동일하게 현금주의

(확정채무)로 평가한다.

- 단, 노동생산성 등 타 지표에서는 IFRS에 따른 발생주의로 평가한다.

종업원 저리대여금

ㅇ 종업원 저리대여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인식하는 ‘종업원

급여’는 총인건비 인상률 평가시 제외하여 평가한다.

- 단, 노동생산성 등 타 지표에서는 IFRS에 따른 발생주의로 평가한다.

자회사에 대한
금융보증 계약

ㅇ 자회사를 위한 금융보증계약을 체결(지급보증 제공)시, IFRS에 따른

금융보증채무(부채)는 평가시 제외하고, 실제 대 지급 시점에 평가에

반영한다.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사업수익, 사업비용의

측정

ㅇ 수익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산식의 분모, 분자가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 경우, 현재가치 평가로 인한 영향은 수익과 비용에 각각 포함

하거나 각각 제외하여 평가한다.

(예) 부대사업효율성 지표(산식 = 부대사업수익 ÷ 부대사업비용)를 평가

함에 있어 IFRS에 따라 (대상 사업의) 보증금을 현재가치로 평가

하면 ‘이자비용’과 ‘임대료수익(부대사업수익)’이 각각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산식의 측정은 ‘이자비용’도 부대사업비용에 포함

하거나, 임대료수익에서 현재가치 평가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여

지표 산식 측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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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련법령의 제․개정,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직․인력운용상 중대한 변

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공공서비스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력이 증가되는 경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계량지표는 증원으로 인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하여 산정한다.

제3절 외부 평가ㆍ감사 결과 등의 연계 ․ 활용

1. 필요성

ㅇ 타 법령 등에 의한 평가ㆍ감사 등을 받고 있는 기관은 동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정부평가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평가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

한다.

2. 연계․활용방안

ㅇ 국가재정법에 의한 평가 중 ‘기금 자산운용 평가’ 결과는 비계량ㆍ계량을 구분

하지 않고 종합점수를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의 점수로 활용한다.

* <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2항 >

“…「국가재정법」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ㅇ 그밖에 타 법령 등에 의한 평가ㆍ감사결과 중 평가대상연도의 경영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기관간 형평성, 세부평가내용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지표의 평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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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등 후속조치
제 4 장





- 55 -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ㅇ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계량

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의 종합평가결과와 범주별 평가결과를

산출한다.

- 다만, 일부 지표의 점수산출을 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지표에 대한 배점은

제외하고 합계를 산출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종합평가결과와 범주별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ㅇ 기관의 평가결과는 종합 평가결과와 범주별 평가결과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기관

유형별로 각각 6등급으로 구분한다.

ㅇ 등급구간은 비교평가 등급구간과 기관단위 개별평가 등급구간으로 각각 구분한다.

- 비교평가 등급구간은 당해연도 경영실적 평가점수 및 분포 등을 활용하고, 기관단위

개별평가 등급구간은 기관의 과거 경영실적 평가점수 및 분포 등을 활용하여 평가결

과 확정시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 협업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별 점수 가산 이전의 기관별 점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등 급 수 준 정 의

탁 월
( S )

모든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 수
( A )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양 호
( B )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 통
( C )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미 흡
( D ) 일부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아주미흡
( E )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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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후속조치 등

가. 성과급 지급

ㅇ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ㅇ 임ㆍ직원의 성과급 지급률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운

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

ㅇ 부채규모, 부채비율 등 재무 위험도가 높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

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

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0개 기관은 재무예산운

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나. 우수․부진기관에 대한 조치

ㅇ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등을 시행

할 수 있다.

ㅇ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경영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해서 경영개선

계획을 당해연도 9월까지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ㅇ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상임이

사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할 수 있다.

- 단, 평가대상 연도말 기준으로 기관장 상임이사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조치

ㅇ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

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귀책사유 및 책임정도를 감

안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다만,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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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관련되는 지표의 하향조정(최대 0점)

- 당초 결정된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삭감

- 해당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

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청

라.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사회공헌에 대한 조치

ㅇ 공공기관(임직원 포함)이 사회적 기본책무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채용비리,

양성평등위반,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조세포탈, 회계부정, 안전·환경 법규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 등)로 인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 벌금형 이상의 형 확정

-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 확정

-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에 따른 조치결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금융감독원의 제

재조치 등

ㅇ 국가경제 기여, 공공복리 증진, 국가이미지 제고 등 공공기관이 상당한 수준의

사회공헌을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공헌 정도 및 기관 기여도 등을 고려, 공공

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상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준수한다.

마. 기능조정 미이행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기능조정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진 사유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바. 우수지표 평가 면제 조치

ㅇ 경영관리 중 2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 등급(A+, A0)을 받은 지표는 해당 지표

에 한해 다음연도의 평가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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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2018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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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직무수행실적 평가개요

1. 의의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상임감사ㆍ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는 감사 직무수행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수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ㅇ 동 제도의 평가 대상은 평가대상년도에 재직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또는

상임감사위원이며, 연 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감

사원 평가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평가대상연도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상임감사·감사위원은 평가에서 제외

한다.

ㅇ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임감사ㆍ감사위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편람을 작성한다.

2. 평가절차

ㅇ 상임감사 감사위원은 2019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보고서의 작성양식, 제출시기 등은 기획

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ㅇ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무수행이행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직무수행실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ㅇ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평가위원장은 직무수행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임감사ㆍ감사위원에 관련 자료(감사조서, 감사일지, 이사회회의록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상임감사ㆍ감사위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ㅇ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평가위원장은 상임감사ㆍ감사위원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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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계서류(감사조서, 이사회 회의록 등)를 기초로 하여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한다.

ㅇ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평가위원장은 설문지 조사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제시받을 수 있으며, 상임감사ㆍ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지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ㅇ 기획재정부장관이나 평가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년 6월 20일까지 평가대상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

실적 평가를 마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확정한다.

ㅇ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기평가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수시

평가의 실시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평가절차, 평가기준과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ⅰ)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의무․책임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ⅱ)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상 직무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감사의 독립성, 업무자세, 관계법령․기준 준수의무 등의 의무․책임

ⅲ)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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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평가지표 체계

1. 기본체계

ㅇ 평가지표는 평가 대상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이행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직무수행성과의 2개 범주로 구성한다.

ㅇ 각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감사역량 감사의 전문성 확보,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직무수행성과
내부통제 기능 강화,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반영

2.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평가범주 평가지표
가중치

계 비계량 계량

감사역량

감사의 전문성 확보 25 25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25 25

소 계 50 50

직무수행성과

내부통제 기능강화 20 20

내부감사 운영성과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감사원 자체활동 심사결과 반영)

25 25

기관의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반영)

5 5

소 계 50 20 30

전체 합계 100 7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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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평가지표별 평가기준ㆍ방법

ㅇ비계량 평가지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비계량 평가방법을 준용

하여 다음의 세부평가내용으로 평가한다.

- 다만, “내부감사 운영성과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은 감사원에서 수행한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반영하며, “기관의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다.

-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지표에 대한 배점은 제외하고 합계를 산출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하여 종합 평가결과를 산출한다.

평가지표 감사의 전문성 확보(비계량)

지표정의 감사의 전문성 확보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역량개발을 위한 감사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감사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 감사는 감사전문가를 확보하고 비상임감사위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 감사의 전문성 확보 및 노력에 대해 적절한 성과지표와 성과분석을 통한

학습과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②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역량개발을 위한 감사실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감사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 감사실의 감사전문자격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감사전문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노력이 있었는가?

- 감사실의 전문성 확보 및 노력에 대해 적절한 성과지표와 성과분석을

통한 학습과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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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비계량)

지표정의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감사의 윤리기준 준수 노력은 적절한가?

- 감사의 윤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어떠한가?

- 감사부서원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무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윤리기준 준수노력에 대해 적절한 성과지표와 성과분석을 통한 학습과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②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감사의 활동과 노력 및 성과는 적절한가?

- 윤리경영을 위한 조직의 독립적인 활동과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주기적인 보완 수정과 실질적인 교육 및 관련

제도가 구체적으로 계획 시행되고 있는가?

- 윤리경영 지원에 대해 적절한 성과지표와 성과분석을 통한 학습과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③ 감사의 독립성 확보노력은 적절한가?

-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독립성과 감사부서원의 인사 및 업무평가의

독립성은 확보되어 있는가?

- 독립성 확보에 대해 적절한 성과지표와 성과분석을 통한 학습과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④ 기관의 사회적 책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및 성과는 적절한가?

- 채용비리, 양성평등위반,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조세포탈, 회계부

정, 안전·환경 법규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

했는가?

-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직무해태 등 감사의 귀책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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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내부통제 기능강화(비계량)

지표정의

감사계획과 예방적 내부통제 진단활동의 적정성, 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

적인 운영과 성과, 감사결과물에 대한 공유 및 피드백 활동, 방만경영 예방 및

적발 활동에 관하여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감사계획과 예방적 내부통제 진단활동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 감사업무의 조직적․제도적 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전략이 적절히 선정
되어 있고 중장기 감사계획 및 연간 감사계획에 유기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 기관의 중장기 재무적․비재무적 위험에 대비하는 현안과제의 선정과 추진에
대한 감사의 노력이 적절한가?

- 기관의 고유위험에 대한 분석 수준이 적절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내
부통제구조의 설계, 운영 및 개선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② 내부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와 개선노력은 적절
한가 ?

-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중요 점검사항이 적절히 감사되고 있는지를 모니
터링하는 감사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과는 어떠했는가?

- 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적인 작동여부에 대한 진단 결과와 개선사항의
도출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성과는 어떠한가?

- 중장기 재무적․비재무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내부통제구조에 적절하게
구현되어 있으며 감사의 경영자에 대한 견제 및 지원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충실히 이루어졌는가?

③ 내부감사결과물에 대한 공유 및 피드백 활동은 적절한가?

-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가?

-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성과는 어떠한가?

④ 방만경영 예방, 적발을 위한 감사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을 위한 관리시스템(정부 경영지침 준수 등을 포
함한 목표 및 방법, 성과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는가?

- 방만경영 예방 및 적발 감사활동을 통한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성과는
어떠한가?

- 방만경영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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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평가결과의 종합

ㅇ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계량

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이행실적의 종합

평가결과를 산출한다.

ㅇ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종합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이 6등급으로 구분하며,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평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대평가 체계로 운영하여 평가결과 확정시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등 급 수 준 정 의

탁 월
(90점이상)

모든 감사활동 영역에서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탁월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

우 수
(80점이상~
90점미만)

대부분의 감사활동 영역에서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감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우수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

양 호
(70점이상~
80점미만)

대부분의 감사활동 영역에서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성과향상이 이루어지는 단계

보 통
(60점이상~
70점미만)

대부분의 감사활동 영역에서 일반적인 감사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지며 개선 활동 이루어지는 단계

미 흡
(50점이상~
60점미만)

일부 감사활동 영역에서 일반적인 감사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감사

활동이 이루어지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단계

아 주
미 흡

(50점미만)

대부분의 감사활동 영역에서 감사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감사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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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후속조치 등

ㅇ 평가결과는 연임 여부 결정 등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ㅇ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경영실적 평가결과,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임감사․감사위원의 경영

평가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한다.

ㅇ 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표를 ‘0점’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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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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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기  업
제 1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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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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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

(2) 자본생산성 2

(3) ROA 글로벌 경쟁력 1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총자산회전율 1

㉯ 이자보상비율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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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편리한 공항 8

(1) 공항운영 글로벌경쟁지수 6

(2) 스마트공항 구현 2

2. 안전한 공항 6

(1) 공항보안관리 3

(2) 공항안전관리 3

3. 성장하는 공항 9

(1) 국제항공운송실적 5

(2) 허브화경쟁력 4

4. 미래지향 공항 4

(1) 글로벌 미래성장 경쟁력 3

(2) 공항적용기술 국산화 1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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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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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평균인원 산출시 건설인력을 제외한 경상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함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3) ROA 글로벌 경쟁력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ROA(Return on Assets, 총자산영업이익률) 수준을 글로벌 TOP5
공항의 실적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비교대상공항의 최근년도 실적치 평균과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비교대상공항의 실적치 평균의 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비교대상공항의 실적치 평균의 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ROA =
영업이익
총자산

② 영업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해연도말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으로 함

③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해외실적치는 비교 대상 공항의 가장 최근 발표된 Annual report상
실적을 사용

 비교대상공항(글로벌 TOP5 공항) : 영국 런던 히드로,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독일 프랑크푸르트, 홍콩
책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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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해연도말 손익

계산서상의 금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 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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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금
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
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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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편리한 공항 [8점]

(1) 공항서비스 글로벌경쟁지수
(평가방식 :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6점)

정 의
 ACI(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국제공항협의회)에서 주관하는 ASQ 평가
결과의 수준 및 개선실적을 활용하여 공항서비스 수준을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항서비스 글로벌경쟁지수의 평점은 ACI(국제공항협의회)에서 실시하는 
ASQ평가결과를 글로벌평가방법에 의한 글로벌 지수로 산출

 ② 글로벌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최고목표 : ACI 발표 평가항목별 Segment Best In Class 1위의 득점평균
최저목표 : ACI 발표 평가항목별 Segment에 속한 글로벌 공항의 득점평균
* Segment란 ASQ평가 결과 상 여객처리 규모(size)별 구분에 따름

 ③ ASQ(세계공항서비스평가)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음

   

연번 평가 항목
1 보안검색 직원 친절성 Courtesy and helpfulness of security staff
2 보안검색 정확성(Thoroughness of Security inspection)
3 보안검색 신속성(Waiting time at Security inspection)
4 공항보안에 대한 느낌(Feeling of being safe and secure)
5 수하물처리 신속성(Speed of baggage delivery service)
6 공항 안 길찾기 편리성(Ease of finding your way through airport)
7 항공편 안내스크린 편리성(Flight information screens)
8 터미널 안 이동 편리성(Walking distance inside the terminal)
9 환승객 길 안내 편리성(Ease of making connections with other flights)
10 터미널의 청결도(Cleanliness of airport terminal)
11 공항 환경 및 분위기(Ambience of the airport)
12 전반적인 공항운영 만족도(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airport)
13 주차시설(Availability of parking facilities
14 가격대비 주차시설 만족도(Parking facilities value for money)
15 수하물 카트 효용성(Availability of baggage carts / trolleys)
16 공항직원의 친절성(Courtesy, helpfulness of airport staff)
17 식당시설(Restaurant / Eating facilities)
18 가격대비 식당시설 만족도(Restaurant facilities value for money)
19 은행/환전시설(Availability of bank/ATM/money exchanges)
20 쇼핑시설(Shopping facilities)
21 가격대비 쇼핑시설 만족도(Shopping facilities value for money)
22 인터넷 / Wi-fi 시설(Internet access / Wi-fi)
23 화장실 시설(Availability of washrooms / toilets)
24 화장실 청결도(Cleanliness of washrooms / toilets)
25 편안한 대기시설 및 출도착 게이트(Comfort of waiting / gat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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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공항구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셀프체크인, 셀프백드랍, 자동출입국 심사대 등 스마트공항시설 이용률 확대 
노력을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공항 구현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스마트공항시설이용률 =  스마트공항시설 이용객 ÷ 국제선 여객수
 ② 스마트공항 시설 이용률은 국토교통부 「스마트공항종합계획」중 스마

트 프로세스(셀프체크인, 셀프백드랍, 자동출입국심사)관련하여 연간
국제선 여객수 대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용가능한 자동화 시설 이용객
수로 산정함

 ③ 셀프체크인 이용객은 셀프체크인기기 사용 출국여객과 향후 도입될 생
체정보 인증기반 이동형 셀프체크인 이용객 합산하여 산정함

 ④ 셀프백드랍 이용객은 셀프백드랍기기 사용 출국여객과 향후 도입될 드
라이브-스루 백드랍 이용객을 합산하여 산정함

 ⑤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객은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여 출·입국한
여객으로 산정함

 ⑥ 국제선 여객수 : 해당 평가기간 동안 발생한 인천국제공항 여객 수
                    (환승객 제외)

 ※ 산출시 고려사항
  셀프체크인·셀프백드랍 이용객은 셀프서비스 사용료 산정에 적용한 연

간 실적치로 하며,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객은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연간 통계치를 이용함

  향후 국토교통부 「스마트공항종합계획」에 따라 신규 도입 스마트 공
항시설 중 스마트프로세스 기능을 수행하는 신기술은 해당 실적에 합산
한다.



- 84 -

 안전한 공항 [6점]

(1) 공항보안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외부검사 시정지시건수, 항공보안법상 벌금 및 과태료 부과건수를 측정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보안 예방 및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항보안관리 =
외부검사 보안지적건수 + 벌칙(벌금,과태료) 부과건수

총 여객수(백만명)

② 외부검사 보안지적건수 : 국토교통부 예규 제 61호 “국가항공보안 수준
관리 지침”에 의한 인천국제공항의 정기 보안점검 지적(시정지시) 건수로 
산출함.

③ 벌칙 부과건수 :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 또는 제51조(과태료)에 따라 
공항 운영자의 귀책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수의 합으로 
산출함 (단, 벌금 부과 건수×2의 가중치 부여)

④ 총 여객수 : 해당 평가기간 동안 발생한 인천국제공항 여객 수(백만명 기준)
(2) 공항안전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항공사고, 항공준사고, 지상안전사고, 비행장 장애발생건수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외부검사 지적건수를 측정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운항 시스템 구축 
노력 및 항공기 안전운항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항안전관리 노력 =
사고, 장애발생 및 외부검사 안전지적건수

운항횟수(천편)

 ② 사고발생건수 : “항공사고(항공안전법)” , “항공준사고(항공안전법)”, “지상
안전사고(서항청 훈령)” 관련법령에 의거 조사되고 관리되고 있는, 공항
안전과 관련된 공항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건수의 합이며, 
사고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항공사고×5, 항공준사고×3)

 ③ 비행장 장애발생건수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관련법령에 의거 조사 
관리되고 있고 공항 안전관련 5개 사유로 공항운영자가 해당 장애발생 시
국토교통부에 의무보고한 건수의 합이며, 가중치 부여(장애발생건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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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는 공항 [9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④ 외부검사 안전 지적건수 : 공항시설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
조에 따른 항공기 안전운항과 관련된 안전점검 지적(시정지시)건수와
교통안전법 제33조 및 국토교통부 훈령 제235호에 따른 안전점검 지적
(시정지시)건수의 합

 ⑤ 운항횟수 : 운항횟수는 해당 평가기간 동안 발생한 국제 및 국내의 여객·
화물기 운항횟수의 합으로 산출함

 ※ 산출시 고려사항
  비행장 장애건수 중 공항안전 관련 5개 사유는 포장면 손상, 이동지

역 내 화재발생, 이동지역내 FOD발생, 급유 중 누유, 항행시설 (항공
등화, 항행통신) 운영중단으로 산출함

(1) 국제항공운송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기관의 국제선 여객운송과 화물운송을 종합평가함으로써, 항공수요 증대를
통한 허브경쟁력 강화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ATU 실적 = 국제여객수 + 국제화물량x10 + 국제선운항횟수x100

② ATU 실적 : 공항 분야 국제 통계기준ATU(Airport Throughput Unit) 적용

(2) 허브화경쟁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인천공항의 허브화경쟁력을 세계적인 허브공항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허브화경쟁력=국제선 직항 운항편수 × 환승객 수

② 국제선 직항 운항편수 : 인천공항에서 연결 가능한 항공편을 측정함
으로써 인천공항으로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평가하는 지표로, 천편
기준으로 산정

③ 환승객 수 : 인천공항의 중심성(Centrality)를 평가하는 지표로, 백만명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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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지향 공항 [4점]

(1) 글로벌 미래성장 경쟁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3단계 건설사업 수행으로 인한 부채 증가 등에 대비하여 물류단지, 공항
복합도시 개발 등 공항 주변지역 개발과 해외사업 등 신규수익원 및 신성장
동력창출 등 자구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글로벌미래성장경쟁력 = 해외사업수익 + 임대수익 + 기타수익

② 해외사업 수익은 해외컨설팅, BOT, 위탁운영 등을 통한 수익으로 재무
제표상 해외사업 수익 계정으로 집계되는 금액과 배당수익 계정 금액을
(해외사업을 통한 배당액만을 의미) 합산하여 산출함.

③ 임대수익은 토지임대료, 건물임대료, 급유시설임대료, 체크인카운터
사용료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상 분류에 따름

④ 기타수익은 교육수익, 수수료수익 및 기타잡수익으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상 분류에 따름

⑤ 해외사업수행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현지법인의 매출액은
기관의 지분율에 따라 해외사업수익으로 포함함. 단, 기관과 해당 현지
법인간의 내부거래는 해외사업수익에서 제외함.

(2) 공항적용기술 국산화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점)

정 의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R&D기술개발 노력을
측정하여 공항내 기술·장비의 국산화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신성장사업성장률 = 신성장사업성장성+ R&D개발기술도입성과

* 각 가중치는 신성장사업성장성 80%, R&D개발기술도입성과 20%

② 신성장사업성장성 =
신성장사업 매출액
총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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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R&D개발기술도입성과 =
R&D개발기술 활용·구매실적

R&D개발기술 투입원가

④ 신성장사업 매출액은 해외사업수익, 글로벌교육수익, R&D보유기술사업
화실적을 합산하여 산출함

⑤ R&D보유기술사업화 실적은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술활용
에 따른 매출액과 인천공항공사 또는 공동개발자가 국내외 공항산업에
동 기술 및 성과물의 수출(납품)에 따른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출함

⑥ R&D개발기술 활용·구매실적은 인천공항에 사용 중인 외산제품을 정부 및
자체 개발한 R&D 성과품으로 대체하거나 신규로 구매한 금액을 합산

⑦ R&D개발기술 투입원가는 공사의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연구예산집행실적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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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영업이익률 1

㉯ 이자보상비율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 89 -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천연가스 도입 및 판매사업 12

(1) 경제적 LNG 도입노력 5

(2) 친환경 에너지 보급 노력 3

(3) 수급 안정성 제고 4

2.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사업 　 12

(1)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무사고 달성노력 6

(2) 규정열량 관리 3

(3) 가스 공급 중단 예방 노력 3

3. 해외사업 　 3

(1) 해외사업 투자 효율성 3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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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효율 [5점]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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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취득년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M&A관련 자산
에 대한 부가가치는 제외함

총자산 산출시 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광구와 취득년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M&A관련 자산은 제외함

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개발․생산광구는 당해연도 생산량비례법 등으
로 상각되는 자산만큼 총자산에 산입함

총자산 산출시 재고자산(안전재고 상당금액), 건설중인자산은 제외함

㉮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률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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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매출액

②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매출액 중 원료비는 2004년의 LNG 도입 Cargo별 적용 유가 및 환율의
가중평균치를 적용하여 불변화함 (기준년도 : 2004년)

㉯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이자보상비율 개선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이자비용

② 영업이익,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 점수를
부여한다.

해외종속회사 영업이익은 지분율만큼 가산한다.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
을 감안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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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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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천연가스 도입 및 판매사업 [12점]

(1) 경제적 LNG 도입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5점)

정 의
기관의 일본대비 LNG 도입단가 경쟁력을 측정하여, 천연가스 가격 안정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최고목표 : 85%
최저목표 : 125%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상대비율
기관 도입단가
일본 도입단가

② 상대비율 100% 이하인 경우,
득점 = 100 × [0.8 + 1.33 × (1 – 상대비율)]

③ 상대비율 100% 초과인 경우,
득점 = 100 × [0.8 + 2.40 × (1 - 상대비율)]

･기관 도입단가 : 기관의 연간 총도입비(CIF조건)를 총도입물량(톤)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함(US$)

･일본 도입단가 : 일본의 연간 총도입비(CIF조건)를 총도입물량(톤)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함(US$)

* 일본 도입단가 산정은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함

(2) 친환경 에너지 보급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복지 강화정책에 부응한 가정용 천연가스
수요가구수 및 수송용 천연가스 판매량 확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친환경에너지보급노력= (가정용수요가구수평점×70%) +(수송용판매량평점×30%)

② 가정용 수요가구수는 매년 도시가스사별로 집계한 가정용 수요가구수의 합계

③ 수송용판매량은 CNG버스, LNG 추진선박벙커링, 야드트랙터용판매량의 합계

※ 산출시 고려사항

 ‘가정용 수요가구수’는 매년 12월 말 가구수 기준으로 하되, 한국도시가스
협회가 발행하는 ‘도시가스 사업통계 12월 월보’의 가정용 수요가구수 활용

 ‘수송용 판매량’은 사내통합정보시스템(SAP) 상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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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 안정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기관의 수요예측 정확성 제고 및 수급위기 최소화 노력을 측정하여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급 안정성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수급 안정성 제고 = (수요예측 정확성 향상 평점 × 0.3) + (수급위기
최소화 노력 평점 × 0.7)

② 수요예측 정확성 향상 : 당해년도 월별 수요 오차율 절대값의 합

연간 수요오차율 = ∑
(해당 월 판매량 실적 - 해당 월 수요 계획량)

해당 월 수요 계획량

※ 산출시 고려사항

월별 수요 오차율은 단기/동절기 수급계획을 기준으로 하며, 계산 시
해당 값은 절대값으로 전환하여 합산함

③    수급위기 최소화 노력 =
수급비상 발생일수

연간 일수(365일)

․수급비상 발생일수 : 일일 실제재고량이 안전재고의 110% 이하인 일수의 합
․연간 일수가 366일인 경우 366일 적용

※ 산출시 고려사항

안전재고 : 상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변동으로 초래되는 수급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한 재고수준
(안전재고는 최근 단기 및 동절기 수급계획에 따름)

일일 실제재고량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6조의4 및 산업통상자
원부의 천연가스 비축에 관한 고시에 의거 매일 24시 기준으로 산
정한 천연가스재고량(고시 시행일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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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사업 [12점]

(1)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무사고 달성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6점)

정 의
기관의 무사고·무재해 목표 달성도와 재난관리 강화실적을 측정함으로써, 안
심사회 구현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① 무사고 달성 (사고건수 0건), ②재난평가 우수(A) 달성

측정 산식

및 변수

무사고 달성노력 (5점) + 재난관리 강화 (1점)

① 무사고 달성노력 = 100점 - ∑사고실적점수 (건별)

유 형 가스사고 중대재해 일반재해

사고실적점수 15점 3점 2점

- 가스사고 :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 제3항 1~4호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
사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고 (사고실적점수 15점)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조 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산업재해 (사고실적점수 3점)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산업재해 (사고실적점수 2점)

- 단, 타기관에 의한 배관파손 등 통제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가
스사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제3호 ‘마’의 재해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② 재난관리 강화 =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0.5점) + 국가기반체계 재난관

리평가 결과(0.5점)

- 행정안전부 재난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점수 부여

등 급 A(우수) B(보통) C(미흡)

점 수 0.5점 0.4점 0.2점

(2) 규정열량 관리(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천연가스 열량관리 실적을 측정하여 천연가스 품질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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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규정열량 관리 =
기준열량 미달 수급지점 수

열량측정 총 수급지점 수

② 기준열량 미달 수급지점 수 : 각 수급지점에서 측정한 가스열량의 월 가

중평균치가 모든 수급지점에서 측정하여 합산한 가스열량의 월 가중평
균치 대비 ±1% 초과하는 수급지점의 수

* 천연가스공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 승인)상의 열량오차 허용범위(±2%이

내) 보다 기준열량(±1%이내)을 강화하여 평가

③ 열량측정 총 수급지점 수 : 평가년도(1~12월)의 월별 열량오차를 측정

한 수급지점 수의 총 합계

(3) 가스 공급 중단 예방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적정 공급압력 유지 수준을 측정

하여 기관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예방 노력을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가스 공급 중단 예방 노력 = ∑(도시가스 적정공급압력 미유지일수

/도시가스 공급 총일수)

② 도시가스 적정공급압력 미유지일수 = PALL알람 발생 일수

③ 도시가스 공급 총일수 : 도시가스 공급지점별 공급일수의 총 합계

④ PALL 알람 발생일수 : 도시가스공급 계량라인 후단의 압력기에서 발생된

PALL 알람이 발생한 일수로 산정

· PALL(Pressure Alarm Low Low) : 공급압력 최저 알람 (공급중단 전

단계 알람 신호)

· PALL 발생일 중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해

발생된 알람과 천재지변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한 계통 차단으로 발생된

알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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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업 [3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 ｢평가기준·방법｣에따름

(1) 해외사업 투자 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해외사업 투자 손익과 투자 회수율을 측정하여 기관의 해외사업 투자 건전성

확보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해외투자 효율성 (1.5점) + 해외사업 회수율 (1.5점)

① 해외투자 효율성 =
해외사업 손익

해외사업 투자비(자산)

･ 해외사업 손익 : 공사가 참여하는 해외사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손익. 연결

대상 종속기업(사업)은 당기순손익을 기준으로 하며, 지분법 평가대상 기업
(사업)은 지분법 손익을 기준으로 함(원화 기준).

･해외사업 투자비 : 공사가 참여하는 해외사업에 투입된 투자비의 기말금액
(원화 기준). 연결대상 종속기업(사업)은 기말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지분법 평

가대상 기업(사업)은 기말 총자산에 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원화금액 산출시 해외사업 손익은 당해 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고 해외

사업 투자비는 기말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② 해외투자 회수율 =
해외사업 회수금 (누적)
해외사업 투자비 (누적)

･해외사업 회수금 : 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감자 포함), 출자금, 대여
금에 대한 원금회수 및 이자, 직접투자 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로열티 등현금지

출액을제외한순회수액의누적합계 (사업매각 시 매각액 포함)

･해외사업 투자비 : 해외사업에 투입된 누적투자비로 공사가 직접 투자하거나,

출자, 대여한 금액의 총계 (기초·기말 평균 투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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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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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총자산회전율 1

㉯ 자기자본이익률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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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항공 수요증대 및 공항 활성화 사업 8

(1) 항공수송성과 5

(2) LCC분담률 향상성과 3

2. 공항의 안전 보안 향상사업 　 6

(1) 공항안전관리 3

(2) 공항보안관리 3

3. 공항의 편의성 제고사업 　 10

(1) 공항서비스글로벌경쟁지수 6

(2) 스마트공항 구현노력 2

(3) 공항시설활용률 2

4. 신성장동력 확보 사업 　 3

(1) 신성장사업 성장률 3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 102 -

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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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총자산은 자본생산성 지표상의 총자산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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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자기자본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자기자본 대비 세전이익의 측정을 통해 기관의 성장성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기자본이익률 =
세전이익
자기자본

② 세전이익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의미

③ 자기자본은 자본생산성 지표상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3×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

을 감안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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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항공수요증대 및 공항활성화 사업 [8점]

(1) 항공수송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 가중치: 5점)

정 의
기관의 여객수와 운항횟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항공수요 증대를 위한

기관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항공수송성과 = (여객수)×0.5 + (운항횟수)×0.5

② 여객수 및 운항횟수는 해당 평가기간 동안 이용객수와 운항횟수 실적치로

산출하며, 국제선 여객수(운항횟수)와 국내선 여객수(운항횟수)를 3:1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함.

(2) LCC분담률 향상성과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3점)

정 의
국제여객 LCC분담률 실적을 주요선진국 수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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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의 안전·보안 향상사업 [6점]

평가방법 점점×최고목표최저목표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실적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치(LCC분담률) = LCC이용 국제선여객수/국제선 총 여객수

② LCC분담률이란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여 출입국하는 국제여객수가 전
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LCC: Low Cost Carrier(저비용항공사 수송)

③ 중장기 목표 : 2020년까지 공사의 LCC분담률 실적을 OECD국가 평균
이상(35.8%)수준으로 증대

- “CAPA(Centre For Aviation)”에 제시된 2013년 OECD 국가들의 평균
LCC 분담률의 130% 목표로 설정

(1) 공항안전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사고 발생·항공안전장애 및 외부검사 지적건수를 통해 기관의 공항안전 확

보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공항안전관리노력 =
사고, 장애발생 및 외부검사안전지적 건수

운항횟수(천편)

② 사고발생건수는 “항공사고(항공안전법)”, “항공준사고(항공안전법)” 관련 법
령에 의거 조사되고 관리되고 있는 공항 안전과 관련된 공항운영자의 귀

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발생건수로 산출함. 단, 사고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항공사고×5, 항공준사고×3)를 부여.

③ 항공안전장애 건수 : 관련 법령(항공안전법)에 의거 조사 관리되고 있는

항공안전장애(지상안전사고, 비행장시설 기능장애, 항행안전시설 운영중단)
중 공항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된 건수(가중치 2)의 합.(항행안전

시설 장애는 국토교통부 안전관리 실적 시간에 포함되는 건수에 한함)

④ 외부검사 안전 지적건수는 교통안전법 제33조 및 국토교통부훈령 제235호에
따른 안전점검 지적(시정지시) 건수로 산출함

⑤ 총 운항횟수는 해당 평가기간 동안 발생한 국제 및 국내 운항횟수를

천편을 기준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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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의 편의성 제고사업 [10점]

(2) 공항보안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외부검사 시정지시건수, 항공보안법상 벌금 및 과태료 부과건수를 측정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항공보안 예방 및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항보안관리노력 =
[보안지적건수+벌칙(벌금,과태료)부과건수]×공항별여객수 비율

전체 여객수(백만명)

② 외부검사 보안 지적건수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 61호 “국가항공보안 수

준관리지침”에 의한 정기 보안점검 지적(시정지시) 건수로 산출함.

* (14개 공항) 김포, 제주, 김해, 대구, 무안, 청주, 양양, 여수, 울산, 포항,
광주, 원주, 군산 및 사천공항

* 본사에 발부된 경우에는 공항별 여객수 비율을 1로 적용함

③ 벌칙 부과건수 :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 또는 제51조(과태료)에 따
라 공항운영자의 귀책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수의 합

으로 산출함(가중치 부여, 벌금건수×2)

④ 총 여객수 : 해당 평가기간 동안 발생한 14개 공항 여객수(백만명 기준)

(1) 공항서비스글로벌경쟁지수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가중치: 6점)

정 의

ACI(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국제공항협회)에서 주관하는 ASQ*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동일규모군 글로벌 공항과의 수준비교를 통해 공항서비스 수

준을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항서비스글로벌경쟁지수의 평점은 ACI(국제공항협회)에서 실시하는
ASQ평가결과를 글로벌평가방법에 의한 글로벌 지수로 평가함

② 글로벌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최고목표 : ACI 발표 평가항목별 Segment Best In Class 1위의 득점평균

최저목표 : ACI 발표 평가항목별 Segment 에 속한 글로벌 공항의 득점평균
기관실적 : ACI 발표 평가항목별 기관의 득점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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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③ 공항서비스 산출시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 Security >
1. 보안검색 직원의 친절성(Courtesy and helpfulness of security staff)
2. 보안검색 정확성(Thoroughness of Security inspection)
3. 보안검색 신속성(Waiting time at Security inspection)
4. 공항보안에 대한 느낌(Feeling of being safe and secure)
< Arrivals Services >
5. 수하물처리 신속성(Speed of baggage delivery service)
< Finding your way >
6. 공항 안 길찾기 편리성(Ease of finding your way through airport)
7. 항공편 안내스크린 편리성(Flight information screens)
8. 터미널 안 이동 편리성(Walking distance inside the terminal)
< Airport Environment >
9. 터미널의 청결도(Cleanliness of airport terminal)

10. 공항 환경 및 분위기(Ambience of the airport)
< Overall satistaction >

11. 전반적인 공항운영 만족도(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airport)
< Access >

12. 주차시설(Availability of parking facilities)
13. 가격대비 주차시설 만족도(Parking facilities value for money)
14. 수하물 카트 효용성(Availability of baggage carts / trolleys)
< Airport Facilities >

15. 공항직원의 친절성(Courtesy, helpfulness of airport staff)
16. 식당시설(Restaurant / Eating facilities)
17. 가격대비 식당시설 만족도(Restaurant facilities value for money)
18. 은행/환전시설(Availability of bank/ATM/money exchanges)
19. 쇼핑시설(Shopping facilities)
20. 가격대비 쇼핑시설 만족도(Shopping facilities value for money)
21. 인터넷 / Wi-fi 시설(Internet access / Wi-fi)
22. 화장실 시설(Availability of washrooms / toilets)
23. 화장실 청결도(Cleanliness of washrooms / toilets)
24. 편한한 대기시설 및 출도착 게이트(Comfort of waiting / gate areas)

(2) 스마트공항 구현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추진으로 ICT신기술 도입 등 스마트공항을 구현하고 여객
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스마트공항구현노력=
스마트공항 시설 이용여객

총 여객 수

② 스마트공항 시설 이용여객은 국토교통부 「스마트공항종합계획」중 스마트
프로세스(체크인,수화물위탁, 보안검색, 출국심사, 보딩)와 관련하여 한국공

항공사가 운영하는 자동화 시설 이용객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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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동력 확보 사업 [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총 여객수는 국토부승인통계인항공통계상국내선·국제선의여객의합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공사귀책사유가 아닌 외부사유(항공사 시설 장애 등)으로 인한 실적 왜곡

이 발생된 경우 그 실적은 감안하여 평가함

(3) 공항시설 활용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공항의 주요시설인 여객터미널 및 활주로 활용률 측정을 통해 공항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수준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항시설 활용률 = 여객터미널 활용률(50%) + 활주로 활용률(50%)

② 여객터미널 활용률은 여객수를 여객수용능력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각

공항의 여객수용능력으로 가중평균하여 득점률을 산출함.

③ 활주로 활용률은 운항횟수를 활주로 연간처리능력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각

공항의 연간처리능력으로 가중평균하여 득점률을 산출함.

④ 여객터미널의 대규모 확장, 활주로 증설시 터미널 및 활주로 용량을 5년간

평균하여 활용률을 산출함.

(1) 신성장사업 성장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해외공항, 항행장비 연구 및 판매사업과 항공산업 지원사업, 항공조종인력양성
사업의 매출액, R&D개발기술(성과품) 활용실적 향상수준을 통해 신성장사업
의 성장성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신성장사업성장률 = 신성장사업성장성(2/3)
+ R&D개발기술도입성과(1/3)

② 신성장사업성장성 =
신성장사업 매출액
총 매출액

③ R&D개발기술도입성과 =
R&D개발기술 활용·구매실적

R&D개발기술 투입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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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따름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 ｢평가기준·방법｣에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④ 신성장사업 매출액 = 글로벌사업매출액+항공산업지원사업매출액+항공

조종인력양성사업매출액

⑤ 글로벌사업매출액은 해외공항사업, 항행장비연구 및 판매사업 매출액을 합산

⑥ 항공산업지원사업은 항공기 취급업 및 정비업, 항공사 운항지원을 위한
필요업무, 훈련기 등 항공유 공급업 사업 매출액을 합산함

⑦ R&D 및 한국공항공사 자체개발 기술(성과품) 활용 구매실적은 관할 공
항에 사용 중인 외산제품을 정부 및 자체 개발한 R&D 성과품으로 대체

하거나 신규로 구매한 금액을 합산

⑧ R&D개발기술 투입원가는 공사의 연구개발 및 신기술사업에 투입되는

총 원가를 합산하며 외주제조원가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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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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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금융비용 2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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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경제적이고 튼튼한 고품질의 고속도로 건설 4

(1) 건설사업효율성 4

2. 글로벌수준의 교통소통 및 도로안전성 향상 　 13

(1) 고속도로 주행시간 관리 6

(2) 고속도로 안전관리 7

3. 쾌적한 주행환경 제공을 위한 효율적 유지관리 　 6

(1) 포장품질 글로벌 경쟁력 3

(2) 시설물 안전관리 3

4. 영업운영 및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 　 4

(1) 하이패스 이용률 제고 4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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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효율 [5점]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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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부가가치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
의 매출액에서 법률 및 정부정책에 의해 면제되는 통행료와 ABS*통
행료는 가산하고 지도지원사업수익과 도로유지관리수익은 차감한 것
으로 하고,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에서 지도지원사업비
와 무료도로의 관리유지비를 제외한 것으로 함
* Asset Backed Securities(유․무형의유동화 자산을기초로하여발행되는증권)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고려사항은 노동생산성 지표와 동일

총자산(건설중인자산은 제외) 산출시 매출액이 실현되지 아니한 무료
구간에 대한 도로계정은 차감하고, ABS발행으로 차감된 도로자산의
취득가액은 가산한다. 단,평가상 유료도로관리권(최초발생분부터)의 상
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함

㉮ 금융비용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금융비용 절감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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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금융비용 =
금융비용

차입금평균잔액

② 금융비용은 다음의 합계액으로 함

차입금이자 :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며, 연부자산 매입에 따른 이자
해당액은 제외함

외환차손익 : 외화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손은 가산하고 외
환차익은 차감함

외화환산손익 : 장단기 외화차입금을 연도별 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때 발생한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으로 하며,
외화환산손실은 가산하고 외화환산이익은 차감함

파생상품평가손익 : 차입금의 환율위험이나 금리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취득
한 파생상품(통화스왑, 이자율스왑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하며, 위험회피회계 적용에 따라 재무상태표상
의 자본에 계상한 금액은 제외함

③ 차입금 평균잔액의 계산은 평가 방법 해설부문에 규정된 바에 의하며,
외화차입금은 각국 통화별 외화금액을 매월말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환율위험이나 금리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취득한 파생상
품과 관련하여서는 자산/부채 및 자본에 계상된 금액을 가감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
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
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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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경제적이고 튼튼한 고품질의 고속도로 건설 [4점]

(1) 건설사업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기관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목표달성 및 국민이용도 제고 노력을 평가
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건설사업 효율성 = 건설투자효율성 50% + 고속도로이용도 50%
 건설투자효율성 = 총주행거리 ÷ 총준공연장
 고속도로이용도 = 총이용차량수 ÷ 자동차등록대수

② 총주행거리는 일정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망을 이용한 모든 차량의
총 운행거리로, 백만km단위로 계산함

③ 총준공연장은 공사가 건설‧준공하여 국토교통부의 도로사용개시 공고로
공용 개시된 고속도로 전체 연장으로 하며 1차로로 환산하여 계산함.
다만, 당해연도에 건설․준공된 노선은 월할하여 계산함

④ 총이용차량수는 당해연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전체 차량수로 함
⑤ 자동차등록대수는 매년 1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발표자료로 함.
다만, 제주도 자동차등록대수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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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수준의 교통소통 및 도로안전성 향상 [13점]

(1) 고속도로 주행시간 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기관의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통한 주행시간 단축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고속도로 주행시간 =
주요도시간 평균소요시간의 합

총 주행거리

② 주요도시간 평균소요시간의 합은 수도권 및 지방 광역권 대표 10대구
간을 잇는 고속도로 구간의 연간 평균 주행시간의 합(수도권60%+지방
광역권40%)으로 함. 단,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및 대형 교통사고 등
으로 고립되어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교통 지정체가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실적은 제외하고 산정함

③ 총주행거리는 고속도로 총주행거리(백만km)로 함

(2) 고속도로 안전관리 (평가방식 : 중장기목표부여, 가중치: 7점)

정 의
기관의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연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 × 단위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망률
최고목표 0.296% 0.274% 0.253% 0.231%
최저목표 0.382% 0.361% 0.339% 0.317%

사고율
최고목표 2.800% 2.596% 2.391% 2.186%
최저목표 3.620% 3.415% 3.210% 3.005%

평가방법 점점×최고목표최저목표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실적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고속도로 안전관리 : 사고율 50% + 사망률 50%

② 사고율 = 총 사고건수 / 총 주행거리(백만km)

③ 사망률 = 사망자 수(명) / 총 주행거리(백만km)

④ 총 사고건수는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의한 총 사고건수로 함

⑤ 사망자 수는 기관의 관리구간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임

⑥ 총주행거리는 고속도로 총주행거리(백만km)로 함

⑦ 중장기목표 : 2014년 실적기준 2019년까지 사고율 및 사망률 3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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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적한 주행환경 제공을 위한 효율적 유지관리 [6점]
(1) 포장품질 글로벌 경쟁력(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3점)

정 의  기관의 고속도로 포장상태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연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 × 단위목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최고목표 18.648 19.474 20.300 21.126

최저목표 15.344 16.170 16.996 17.822

평가방법

① 포장품질 개선도 =
품질개선 포장연장
불량 포장연장

 ② 품질개선 포장연장은 관리연장 중 품질개선되어 HPCI* 4등급 이상의
등급을 판정받은 연장의 합, 불량 포장연장은 관리연장 중 품질이 불
량하여 HPCI 5등급 이하의 등급을 판정받은 연장의 합으로 함

※ Highway Pavement Condition Index (고속도로 포장상태를 정량화한 지수로 
표면손상 및 소성변형, 종단 평탄성 등 조사분석 Data를 기준으로 산정)

 ③ 연장은 고속도로 전노선의 포장 연장으로 함. 다만, 확장 및 개량구간과
하자 기간 만료전의 신설 및 확장된 구간의 포장연장은 제외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연장은 1차로로 환산하여 계산함
 ④ 중장기 목표 : 2021년까지 공사의 포장품질 개선도 실적을
미국 상위 5개주 평균 실적 이상(20.3) 수준으로 증대

(2) 시설물 안전관리(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기관의 주요 시설물(교량, 터널) 안전성 향상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시설물 안전관리 = 10년 초과 B등급이상 관리시설물 수량
× 10010년 초과 전체 관리시설물 수량

 ② 관리시설물은 기관이 관리하는 교량 및 터널을 말한다. 
 ③ 안전등급 판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5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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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운영 및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 [4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하이패스 이용률 제고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4점)

정 의
2020년 스마트톨링 도입을 위한 기관의 하이패스 이용률 향상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 × 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하이패스 이용률 =
하이패스 이용차량
총 이용차량

② 하이패스 이용차량 : 고속도로 이용차량 중 하이패스 이용차량으로 함

③ 총 이용차량은 고속도로 총이용차량 대수로 함

④ 중장기 목표 : 스마트톨링 추진 계획을 고려하여 ‘20년 하이패스이용률
목표는 87%로 하되, 글로벌수준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기관이 달성할
연도별 단위목표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기준목표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중장기목표 66.816 72.8528 77.8896 81.9264 84.9632 87.00

단위목표 - 6.0368 5.0368 4.0368 3.0368 2.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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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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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영업이익률 1

㉯ 납입자본 대 금융부채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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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석유개발사업 14

(1) 효율적 생산량 증대 5

(2) 생산효율성 5

(3) 투자효율성 4

2. 석유비축사업 　 13

(1) 국가전략비축유 비축목표 달성도 3

(2) 석유트레이딩 물동량 창출효율성 3

(3) 비축기지 안전관리 4

(4) 석유유통구조 개선노력 3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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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효율 [5점]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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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비축유 관련 수익은 부가가치에서 제외함. 취득년도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M&A관련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는 제외함

총자산 산출시 유전개발을 위한 탐사광구와 취득년도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M&A관련 자산, 비축유 및 건설중인 자산은 제외함. 유전
개발을 위한 개발․생산광구의 유․무형자산은 생산연도의 생산량비례법
에 따라 상각한 유․무형자산만큼 산입하며, 투자자산은 상각비상당액
(투자자산×자회사의 상각비/자회사의 상각대상자산 총액)만큼 총자산
에 산입함

㉮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증대노력을 영업이익률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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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매출액

② 영업이익, 매출액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매출액 및 영업이익 산출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및 영업 이익에
해외석유개발 종속회사 및 지분법 적용회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지분율만큼 가산함

㉯ 납입자본 대 금융부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납입자본 대비 금융부채 감축노력을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납입자본 대 금융부채 =
금융부채

× 100
납입자본

② 납입자본과 금융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상의 금액으로 하고, 금융부채는
K-IFRS 제1032호 문단11의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른다.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3×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
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
안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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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석유 개발사업 [14점]

(1) 효율적 생산량 증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기관의 석유생산활동의 효율성을 유가스전 갯수 당 생산량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유가스전 당 생산량 =
연간 총 생산량

연도말 유가스전 수

② 생산량이란 광구에서 생산된 석유의 양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
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
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함

③ 유가스전이란 생산광구내에 탄화수소가 부존되어 독립적으로 생산
되는 단위 매장 구조(field)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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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비축사업 [13점]

(2) 생산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기관의 생산원가 절감노력을 운영효율성으로 평가

기 준 치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목 표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생산효율성 지표는 판매량 대비 매출원가 금액으로 평가

① 운영효율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 (하향지표)

② 매출원가는 결산서 상 개발사업부문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함

- 운영효율성 =
매출원가
판매량

(3) 투자 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기관의 투자비 회수노력을 투자효율성으로 평가

기 준 치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목 표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투자효율성 지표는 투자총액 대비 회수총액으로 평가

① 투자효율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 (상향지표)
- 투자효율성 = 회수총액 / 투자총액

② 투자총액 및 회수총액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투자총액과 회수총액을 기
준으로 함

③ 금액은 현금기준이며, 석유개발사업 전체기간에 대한 누적 금액임

(1) 국가전략비축유 비축목표 달성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목표비축일수 달성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목 표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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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가전략비축유 비축목표 달성도 = 누적비축일수/비축목표일
- 누적비축일수 = { (원유 누적비축량/원유 전략비축 목표량) ×45(일) }
+ { (제품 누적비축량/제품 전략비축 목표량) ×15(일) }

② 누적비축량은 공사가 비축목표 달성을 위해 구입한 원유 및 제품유의
누적비축량이며, 구입후 유종교체를 위한 일시적인 물량조정분은 제외
한다.

③ 비축목표일 및 누적비축일수 산정을 위한 유종별 비축목표일(원유 45일,
제품유 15일)은 전략비축계획에 의하며, 정부에 의한 비축계획조정시
조정하여 산정한다.

(2) 석유트레이딩 물동량 창출 효율성(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기관의 석유 수급안정을 위한 석유류트레이딩 물동량 창출 효율성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석유 트레이딩 물동량 창출 효율성 지표는 비축가능 설비용량대비 연
간 석유트레이딩 물동량으로 평가

※ 석유 트레이딩 물동량 창출 효율성 =
연간 석유트레이딩 물동량

비축가능 설비용량

② 연간 석유트레이딩 물동량은 공사의 비축기지 내 입출하설비를 활용
하여 당해연도 입하 또는 출하 작업한 석유 트레이딩 사업물량을 말함

③ 비축가능 설비용량은 공사가 확보한 비축시설(순 비축가능 설비용량)
중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비축시설을 제외한 것을
의미하며 매월말을 기준으로 연평균으로 산정

※ 불가항력적인 원인 : 정부정책, 법정 설비점검, 자연재해 및 기타 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인한 설비고장 등

(3) 비축기지 안전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기관의 비축기지 안전관리 노력을 공정안전관리등급(상향지표)과 인명
사고율(하향지표)을 통해 평가한다.

기 준 치

비축기지 공정안전관리 등급지수 합계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비축기지 인명사고율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비축기지 공정안전관리 등급지수 합계
-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비축기지 인명사고율
-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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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 ｢평가기준·방법｣에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비축기지 공정안전관리 등급지수 합계와 비축기지 인명사고율
평가결과를 50:50의 비중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공사실적 = 비축기지별 공정안전관리 등급지수(PSM,SMS) 합계
※ 공정안전관리 등급지수 :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PSM(SMS)
등급별로 지수 부여 및 합산

③ 비축기지 인명사고율 =
인명사고 수

비축가능 시설용량(백만배럴)

구 분 PSM SMS
등 급 P S M+ M- A B C D
점 수 100 70 40 10 100 70 40 10

- 비축기지 인명사고 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정한 비축기지
사업장 내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로 한다.

- 비축기지 시설용량 : 공사가 물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비축시설의
연도말 기준 총 저장가능한 용량(백만배럴)

(4) 석유유통구조 개선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기관의 알뜰주유소를 통한 공급확대노력을 전국 주유소의 석유 유통규모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석유유통구조
개선노력 =

(전국 주유소 연평균 판매가격 - 알뜰주유소 연평균 판매가격)
× 알뜰주유소 공급물량

전국주유소 연평균 판매가격×전국주유소 판매물량

② 알뜰주유소 공급물량은 공사가 알뜰주유소에 공급한 물량임

※ 산출시 고려사항

• 판매가격, 공급물량 및 판매물량은 유종별(휘발유, 경유)로 산출함

• 알뜰주유소 연평균 판매가격 및 알뜰주유소 공급물량은 자영알뜰주유소
및 고속도로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산출함

• 주유소 판매가격은 오피넷 유가정보서비스에서 공개하는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함 (http://www.op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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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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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이자보상비율 2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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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구현 11

(1) 댐 조류(藻類) 저감 4

(2) 홍수피해 저감 3

(3) 예방적 가뭄 대응 4

2. 모두가 누리는 수돗물 서비스 실현 13

(1) 수도 단수사고 예방 5

(2) 먹는 물 품질 안전 제고 3

(3) 상수도 유수율 향상 5

3. 새로운 물의 부가가치 창출 3

(1) 수변사업 생산성 및 건전성 제고 3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 134 -

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효율 [5점]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135 -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노동생산성은「공공기관 투자 확대 방안」(2008.12월) 및 녹색뉴딜사업에
따른 투자 확대와 운영관리사업(경인아라뱃길 및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은 제외하고 산출할 수 있음

노동생산성은 단지사업과 발전사업을 제외하고 평가(단, 발전사업 중
조력발전사업은 평가 포함)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총자산 산출시
1) 건설중인자산 제외
2) 정상가동률에 도달하지 않은 신규시설(’95 이후)은 당해 연도 실적
가동률만큼 자본에 산입

3) 정상가동률 :수자원시설(댐 및 수도 시설)의 목표 연도(기본설계
보고서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 목표 연도)가 도래되는
시점의 계획 가동률로써 75%로 함

자본생산성은「공공기관 투자 확대 방안」(’08.12월) 및 녹색뉴딜사업에
따른 투자 확대와 운영관리사업(경인아라뱃길 및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은 제외하고 산출할 수 있음

자본생산성은 단지사업과 발전사업을 제외하고 평가(단, 발전사업 중
조력발전사업은 평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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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배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금융비용(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배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 점수를
부여한다.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기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3×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18~’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
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
가분을 감안하여 평가

- 4대강 수공 부채 지원방안(’15.9)에 의한 회계적 손실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분을 감안하여 평가

- 신재생의무이행 관련 투자로 인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하여 평가



- 137 -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구현 [11점]

(1) 댐 조류(藻類) 저감 (평가방식 : 중장기목표부여, 가중치: 4점)

정 의 기관의 댐 조류(藻類) 저감을 위한 수질개선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 댐 조류 저감노력= (댐별 수질목표 달성율 × 각 댐 저수용량 비중)의 합

① 댐별 수질목표 달성율은 환경부가 수질등급 목표 항목으로 관리하는 TOC,
T-P 항목에 대해 각각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대상댐별수질목표달성율에전
체 평가대상 댐 저수용량 중 대상 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합산한 TOC,
T-P 두 항목의 달성율을 산술평균하여 댐 조류 저감노력 지표로 한다.

댐별수질목표달성율 = “매우좋음(Ⅰa)” 등급달성횟수/전체수질측정횟수

② 대상 댐은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댐 중 국가 수질측정망을 운영하는 다목
적댐(15개) 및 용수댐(14개)으로 함

③ 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TOC, TP농도는 월 1회 실시하는 수질측정망 조사
결과 값으로 함(환경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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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④ 중장기 목표 : 2025년까지 공사가 관리 중인 댐의 TOC와 T-P 농도 기준을
환경부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16~2025)에 제시된 최고수준 등급(Ⅰa)
으로 설정하여 ‘25년까지 100%달성을 목표로 함

(2) 홍수피해 저감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기관의 다목적댐 홍수조절을 통한 재해(침수)피해저감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홍수피해 저감 노력 =
재해(침수)피해면적(ha)
홍수기 강우량(mm)

① 태풍·호우로 인한 재해(침수)피해면적을 홍수기 강우량으로 나누어 산출함

② ‘태풍·호우로 인한 재해(침수)피해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재해연보’의
가장 최근 실적치를 이용하며, 기관의 다목적댐 홍수조절기능과 직접 연
계되는 수계의 침수피해면적을 대상으로 함

* 댐홍수조절영향과무관한댐하류지천및댐상류유역은침수피해면적에서제외
할수있음

③ 홍수기(6.21-9.20) 강우량은 기관의 다목적댐 홍수조절기능과 직접 연계되는
수계의 홍수기 강우량을 이용함

④ 다목적댐과 직접 연계되는 수계는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으로 함

(3) 예방적 가뭄 대응(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기관의 연중 다목적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물 이용 안정성 제고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물 이용 안정성
제고노력 =

주의단계 기준저수량 이상
(정상~관심 단계)일수 ×각 댐 저수용량 비중

365

◦ 물 이용 안정성 제고노력은 각 댐별 주의단계 기준저수량 이상(정상~
관심 단계)일수를 365일로 나눈 실적에 각 댐의 저수용량 비중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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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누리는 수돗물 서비스 실현 [1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 각 댐별 주의단계 기준저수량 이상(정상~관심 단계)일수는 해당 댐의 저
수량이 환경부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서 설정된 ‘주의
단계 기준저수량’ 이상인 일수를 뜻함

- 각 댐 저수용량 비중은 전체 평가대상 댐 저수용량 중 해당 댐이 차
지하는 비중을 뜻함

※ 산출시 고려사항

대상 댐은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댐(15개)으로 함

(1) 수도 단수사고 예방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단수사고 저감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예방노력의 평점 × 50% +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당 연평균 단수시간의 평점 × 50%

②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예방노력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예방노력 =
Σ(단수인구×단수시

간)
총 관로연장(km)

광역상수도관로사고로인한단수인구×단수시간을총관로연장으로나누어산출
총관로연장은당해연도기관에서관리중인광역및공업용수도관로연장을말함
단수인구 및 단수시간은 KRM(K-water Risk Management)에 등록된 사
고완료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출함(단수인구는 중블럭 이상 단수 시
적용함)

③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당 연평균 단수시간

◦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당 연평균
단수시간 =

∑(단수인구×단수시간)
급수인구

기관에서 수탁·운영중인 지자체의 지방상수도를 대상으로 실적을 산출함
신규수탁 시설은 수탁 후 1년이 경과한 시설부터 익년도 평가에 포함
하며, 전년도 실적에 조정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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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단수시간은 KRM(K-water Risk Management)에 등록된 사고완료보고
서를 기준으로 산출함(500가구이상)

단수인구는 단수지역 급수전수에 해당 지자체의 급수전당 평균 급수인
구를 곱하여 산출함

급수전수는 사고로 인해 실제 단수가 발생된 지역의 급수전의 총합
으로 산출함(비상연계공급을 통해 단수가 미발생한 급수전은 제외)

급수인구는 해당 지자체의 급수인구수를 의미하며, 환경부에서 발간하는
‘상수도 통계’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함

(2) 먹는 물 품질 안전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기관이 생산한 수돗물의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률 =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횟수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횟수

①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률은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횟수를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횟수로 나누어 산출

②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횟수 : 먹는물 수질 검사횟수 - 글로벌 수질기준
초과(미달성) 횟수

③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횟수 :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수 ×정수장 수 ×
연간 검사횟수

※ 산출시 고려사항

정수장은 광역상수도 정수장과 지방상수도 정수장을 대상으로 하며 신
규시설은 가동개시 또는 수탁 후 1년이 경과한 시설부터 익년도 평가에 포함
하며 전년도 실적에 조정 산입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항목은 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
칙(환경부령 684호)」에의한 60개항목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제2016-4호)」에 의한 조류독소(Microcystin-LR) 및 냄새물질
(Geosmin, 2-MIB의 2가지 항목)을 말하며,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횟수는 동 고
시및규칙에따름

글로벌 수질기준은 WHO 및 선진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말함

- 선진국 : 대륙별 OECD대표국가(EU공통수질기준, 미국, 호주, 일본, 이스라엘)
- 가장 엄격한 기준 : 국내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항목에 대해 선진국의
수질기준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달성하기 어려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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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수도 유수율 향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부여, 가중치: 5점)

정 의
기관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및 지자체로부터 수탁 운
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시설의 유수율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향 상 도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달 성 도

목표
(광역)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를 적용하되, 100%를 초과하지 않음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를 적용

목표
(지방)

최고목표 : 직전년도 실적치,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 최종 사업
목표 중 최대값

최저목표 : 환경부에서 가장 최근에 발간한 ‘상수도통계’의 전국
지자체(특광역시, 자치시 제외) 평균 유수율

측정 산식
및 변수

◦ 상수도공급효율성 = 광역상수도유수율달성도 × 10% + (지방상수도유수율향
상도 × 50% +지방상수도유수율달성도 × 50%) × 90%

* 유수율 = 유수수량(㎥) / 총급수량(㎥)

① 유수율 달성도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구분하여 각각 목표부여
방식으로 평가하고, 유수율 향상도는 지방상수도에 한해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평가한다.

② 광역상수도 유수율

유수수량은 수용가 계량기 검침량으로 함
총급수량은 정수장 유출 계량기 검침량으로하며, 원수를 공급하는
시설은 취수장 유출 계량기 검침량으로 함

수질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량인 역세척수(배출수), 송수관세척수
물량 제외

③ 지방상수도 유수율

유수수량은 각 수용가의 계량기 검침량(조정량) 기준으로 하되 각
지자체 협의 물량으로 함

총급수량은 지자체 정수장의 유출유량(광역급수지역의 경우, 광역분기
공급량 포함)기준으로 각 지자체의 협의 물량으로 함

신규수탁 시설은 수탁 후 1년이 경과한 시설부터 익년도 평가에 포함하며,
전년도 실적에 조정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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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물의 부가가치 창출 [3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 ｢평가기준·방법｣에따름

(1) 수변사업 생산성 및 건전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기관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및 사업 건전성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수변공간 조성성과 및 건전성 제고 노력은 수변공간 조성성과 평점과
수변공간 조성사업 건전성 평점을 4:6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수변공간 조성성과 =
수변공간 조성면적
수변공간 조성사업비

수변공간 조성면적
- 조성면적은 개발대상면적 중 당해연도 개발실적으로 하며 공사 기성율을
기준으로 함

- 개발대상면적은 사업승인된 면적의 합으로 하며, 대상사업은 송산그
린시티, 시화MTV, 구미 국가산업단지(확장사업, 하이테크), 부산에코
델타시티로 함

 수변공간 조성사업비는 대상사업의 당해연도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금액으로 함

③ 수변공간 조성사업 건전성 =
대금회수금액

수변공간 조성사업비

대금회수금액은 당해연도 토지 대금회수 실적으로 하며, 대상사업은 송
산그린시티, 시화MTV, 구미 국가산업단지(확장사업, 하이테크), 부산에
코델타시티로 함

수변공간 조성사업비는 대상사업의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금액의 3개년(당
해년도 포함) 평균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당해연도 대금회수금액 중 수납 약정연도가 차기년도 이후인 금액은
당해연도가 아닌 약정연도에 회수된 것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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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이자보상비율 1

㉯ 총자산회전율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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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전력수급사업 5

(1) 글로벌 부하율 관리 5

2. 송변전사업 　 7

(1) 송변전 정전고장률 관리 7

3. 배전사업 　 10

(1) 글로벌 송배전손실률 관리 3

(2) 규정전압 관리 7

4. 미래성장사업 　 5

(1) 미래성장사업 성장률 2

(2) 신재생발전사업 성장성 2

(3) R&D 성과 창출 1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12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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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효율 [5점]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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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이자보상비율 개선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이자비용

② 영업이익 및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 점수를
부여한다.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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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②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하며, 총자산은 자본생산성의
총자산(기초와 기말의 평균)을 사용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3×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금
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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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전력수급사업 [5점]

(1)글로벌부하율관리 (평가방식 :①글로벌실적비교,②목표부여(편차),가중치: 5점)

정 의 기관의 수요관리 노력을 글로벌 수준에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②에만 해당)

목 표

① 최고목표 : 비교국가중 최상위국 부하율
최저목표 : 비교국가중 Top 5 국가들의 부하율 평균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글로벌 부하율관리의 평점은 글로벌평가방법에 의한 글로벌 부하율
순위와 목표부여(편차)방식에 의한 글로벌 부하율 지수를 7:3의 비율로 합산
하여 산출

① 글로벌 부하율 순위의 평점은 다음과 같이 계산

∙ 20점 + 80점×
한국 부하율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② 글로벌 부하율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글로벌 부하율 지수 =
한국 부하율
최상위국 부하율

※ 한국부하율 :
평균전력(MW)

x 100
최대전력(MW)

※ 최상위국 부하율 :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부하율 실적

※ 산출시 고려사항

한국 실적치는 한국전력통계 자료를 사용함
해외 실적치는 일본의 해외전력조사회에서 발표한 최근자료를 사용함
대상국 : 일본, 대만,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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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변전사업 [7점]

 배전사업 [10점]

(1) 송변전 정전고장률 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7점)

정 의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과 전기품질 확보를 위해 송변전 정전고장 수준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송변전 정전고장률 =
송변전 정전고장전력량

변압기용량 (MVA) + 송전설비용량 (MVA)

② 송변전 정전고장전력량 : 한전 송변전설비로 인한 5분 이상 정전고장
발생 전력량

③ 변압기용량(MVA) : 변전설비의 변압기용량 합계
송전설비용량(MVA) : 송전설비의 송전용량 합계

※ 산출시 고려사항

송변전 정전고장전력량 : 정전고장관리시스템의 정전전력량 적용
변압기용량 : 한국전력통계 기준 적용
송전설비용량 : 송변전지리정보시스템의 설비용량 적용

(1) 글로벌 송배전손실률 관리
(평가방식 : ①글로벌 실적비교, ②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기관의 전력설비 운영효율 제고 노력을 글로벌 수준에서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②에만 해당)

목 표

① 최고목표 : 비교국가중 최상위국 손실률
최저목표 : 비교국가중 Top 5 국가들의 손실률 평균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글로벌 송배전손실률 관리의 평점은 글로벌평가방법에 의한 글로벌 송배
전손실률 순위와 목표부여(편차)방식에 의한 글로벌 송배전손실률 지수를
7:3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

① 글로벌 송배전손실률 순위의 평점은 다음과 같이 계산

∙ 20점 + 80점×
한국 송배전손실률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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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성장사업 [5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글로벌 송배전손실률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 글로벌 송배전손실률 지수 :
한국 송배전손실률
최상위국 송배전손실률

※ 한국 송배전손실률 :
송배전손실량(MWh)
송전단전력량(MWh)

※ 최상위국 송배전손실률 :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송배전손실률 실적

※ 산출시 고려사항

한국 실적치는 한국전력통계 자료를 사용함
해외 실적치는 일본의 해외전력조사회에서 발표한 최근자료를 사용함
대상국 : 일본, 대만, 미국,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2) 규정전압 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7점)

정 의 기관의 전기품질 선진화를 위한 규정전압유지율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규정전압유지율(%) =
전압측정 적정 개소
전압측정 총 개소

② 전압측정 적정 개소 : 24시간 동안 규정전압을 공급한 개소

③ 전압측정 총 개소 : 전기사업법 의거 표본전압 측정개소

※ 산출시 고려사항

규정전압의 유지범위와 규정방법은 전기사업법령의 정한 바에 따름

(1) 미래성장사업 성장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기관의 미래성장사업 추진 노력을 미래성장사업 부문의 매출액 향상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미래성장사업 성장률 =
미래성장사업 매출액(백만원)

총 매출액(백만원)

② 미래성장사업 매출액(백만원) : 미래성장사업 부문(해외사업, R&D, 신재생
사업)의 매출액 실적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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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 ｢평가기준·방법｣에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총매출액(백만원) : IFRS 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 실적

※ 산출시 고려사항

미래성장사업의 매출액은 직접매출액과 지분회사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출함 (직접사업은 IFRS 별도 재무제표상의 관련 매출액을, 지분투자
사업은 지분회사의 매출액중 지분비율을 환산한 금액을 말함)

(2) 신재생발전사업 성장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기관의 신재생발전사업 추진 노력을 신재생발전 설비용량(MW)을 통해 평가
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신재생발전사업 성장성의 평점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산식 : 20점 + 80점×
신재생발전 설비용량(MW)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② 설비용량(MW) : 건설 또는 운영 사업의 준공 설비용량 (지분 기준)
단, 건설사업은 준공율 실적, Unit(호기) 구분사업은 Unit 단위 실적산정

(3) R&D 성과 창출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R&D 성과 창출 노력을 연구성과물 중 특허 등록 및 기술
이전 실적을 통해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식 : 20점 + 80점×
R&D 사업화 성과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 R&D
사업화 성과 =

(산업재산권등록건수 x 0.5) + (기술이전건수x 0.5)
최근 3개년평균 R&D 투자비

▪ 산업재산권 등록 건수 : 당해연도 국내 등록 산업재산권으로 특허정보넷
(KIPRIS)에 등록된 건수

▪ 기술 이전 건수 : 당해연도 국내․외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건수 ․ 최근

3개년 평균 R&D 투자비 : 당해연도를 포함한 직전년도 2개년 간의 R&D
예산 집행실적 평균금액(억원)(사업보고서 공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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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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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총자산회전율 1

㉯ 영업이익률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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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집단에너지 개발․건설 사업 8

(1) 집단에너지 보급 노력 5

(2) 신재생에너지 자체생산 확대 3

2. 집단에너지 생산·운영 사업 　 13

(1) 생산부문 에너지절약 4

(2) 시설안전제고 4

(3) 대기질 개선 노력도 5

3. 집단에너지 수송․분배 사업 　 6

(1)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2

(2) 난방중단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2

(3) 노후 공동주택 에너지 손실 저감 노력도 2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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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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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연료비연동제 및 정산제에 따른 영향은 발생주의
에 따라 수익금액을 보정함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연료비연동제 및 정산제에 따른 영향은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금액을 보정함

총자산 산출시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 158 -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매출액 산출시 연료비연동제 및 정산제에 따른 영향은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금액을 보정함

 총자산 산출시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

㉯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증대노력을 영업이익률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매출액

② 영업이익, 매출액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영업이익 및 매출액 산출시 연료비연동제 및 정산제에 따른 영향은 발생
주의에 따라 수익금액을 보정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①당해연도 목표가 직전년도보다 낮을 시

최고목표 : 기준치-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②당해연도 목표가 직전년도보다 높을 시
최고목표 : 기준치+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3×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금
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
하여 평가

신재생의무이행 관련 투자로 인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
가분을 감안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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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집단에너지 개발·건설 사업 [8점]

(1) 집단에너지 보급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집단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집단에너지보급 = 집단에너지 보급 열부하

② 집단에너지 보급 열부하는 지역난방 공급중인 주택용,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의 열부하 합계를 기준으로 함

③ 집단에너지 보급 열부하는 매 연도말을 기준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신규 집단에너지 보급 열부하는 열공급개시일부터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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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너지 생산·운영 사업 [13점]

(2) 신재생에너지 자체생산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신재생 에너지 자체생산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신재생에너지 자체생산비율 =
자체생산 REC량 (REC)
전력생산량 (MWh)

* 1 REC = 1 MWh

② 자체생산 REC량 : 당해 연도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생산․인증
받은 REC 발급량

③ 전력생산량 : 전년도 전력생산량

※ 산출시 고려사항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가중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
에 관한 법률에 따름

(1) 생산부문 에너지절약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에너지 절약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에너지효율지수=
자체CHP 에너지 생산량
자체CHP 연료투입량

② 자체CHP 에너지 생산량(Gcal)
= 자체CHP 열생산량 + (자체CHP 전기생산량 × 0.86)

③ 자체CHP 연료투입량(Gcal) = 자체CHP 연료투입량 × 연료별 발열량

※ 산출시 고려사항

전기→열 환산계수는 0.86을 적용

연료별 발열량 적용
- 천연가스 :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 공급실적 자료적용
- 유류, 우드칩, 바이오가스 : 연료별 공인인증기관의 성분분석 실적

자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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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안전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CHP 고장정지율 관리를 통한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CHP 고장정지율 =
정지시간

역일시간

② 정지시간 = 불시정지 + 파급정지 + 비계획정비정지 + 기동실패

③ 역일시간 = 365일(1년) × 24(시간)

※ 산출시 고려사항

정지시간은 전력거래소에 통보되는 통계자료로 함
신규설비, 설비개조, 수명연장, 국가 및 기관 R&D 시제품 발전기는 준공
후 2년간, 폐지 발전기는 폐지 전 2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3) 대기질 개선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5점)

정 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감축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할당량(배출허용총량) 목표치(환경부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80%
최저목표 : 기준치 ×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대기질 개선 노력도 = 온실가스 감축률(50%) + 대기오염물질 감축률(50%)

②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평가대상연도의 온실가스 할당량 대비 배출량으로
하며,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은 당해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대비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감축한 실적으로 함

③ 온실가스 할당량은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한 계획 기간
배출허용총량과 할당대상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 규모를 고려하여 환경
부에서 부여한 연차별 할당량이며,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준치는 기관별
설비특성, 최적방지시설 기준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에서 부여한 연차별 목
표로 당해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대비 배출량 감축 목표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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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너지 수송․분배 사업 [6점]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1. 온실가스 감축

계획기간 시작 전 사전할당량이 부여된 시설에 한해 평가한다.

기관 배출량은 외부검증 수검 후 다음연도 3월에 환경부에 제출하는 명
세서를 활용한다.

명세서와 시설별 할당량은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관리센터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시스템(NGMS)을 기준으로 한다.

2.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준치(목표치)는 환경부에서 연도별, 설비별로 산정·부여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임

먼지 항목은 ’18년부터 할당시행(고체 및 액체연료 사용시설)

배출량과 배출허용총량(할당량)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을 활용한다.

(1)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수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에너지 절약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80%
최저목표 : 기준치 ×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수송손실지수 =
배관손실열량

배관 총연장

② 배관손실열량(Gcal) = ∑(월계통수보충량(톤)×월평균온수온도(℃)×비열)

③ 배관총연장(Km) = 배관길이 합계

※ 산출시 고려사항

비열은 1.00을 적용한다.
배관총연장 산정기준은 전년도 연말까지 준공된 배관
월평균 온수온도는 공급온도와 회수온도의 기하평균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천재지변, 타기관에 의한 배관
파손)에 의한 계통수보충량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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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방중단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수송․분배시설의 최적관리를 통해 동절기 난방중단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노력을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동절기 열공급 중단율(%)=
동절기열공급중단세대시간

× 100
동절기 총세대시간

② 동절기 열공급 중단 세대시간
= ∑(동절기 열공급 중단세대수 × 중단시간)

③ 동절기 총 세대시간
= 총 열공급세대수 × 동절기일수 × 24시간

※ 산출시 고려사항

총 열공급세대수는 해당연도 연말의 열공급 세대수

동절기일수 : 해당연도 1.1 ~ 3.15, 11.16 ~ 12.31
(열수송관시설 유지관리지침서 기준)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천재지변, 타기관에 의한
배관파손)에 의한 열공급 중단은 제외‘

총 열공급세대수는 ERP시스템 영업매출총괄표 자료 활용

동절기 열공급 중단 세대시간은 계획예방정비(결과)보고서, 고장상보 및
상급기관 상황보고 결과보고서(산업부 등) 활용

(3) 노후 공동주택 에너지 손실 저감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고객설비를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 164 -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후 공동주택 에너지
손실 저감 노력도

=
15년 이상 공동주택 단위열사용량(Mcal/㎡)

15년 미만 공동주택 단위열사용량(Mcal/㎡)

② 고객설비의 효율향상 지원노력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며
사용자가 소비하는 열사용량의 실적으로 이를 산출

③ 장기 사용자에 대한 열사용량의 실적을, 그 외 사용자의 열사용량의
실적과 대비함으로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비교․평가

※ 산출시 고려사항

 15년 이상 공동주택이란, 평가 대상년도 말 기준으로 최초 열공급 개시일
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판단근거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1항
및 제9조 관련 별표1)에 명시된 난방배관 설계수명(15년)에 따른다.

매년 말 기준, 열공급 개시 이후 12개월 미만 공동주택은 단위열사용량 산정 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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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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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이자보상비율 2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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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여객사업 11

(1) 철도수송서비스 증대 7

(2) 글로벌 정시율 관리 4

2. 물류사업 　 3

(1) 물류사업 경쟁력 제고 3

3. 안전관리사업 　 10

(1) 안전관리율 10

4. 신성장사업 　 3

(1) 신성장사업 성장률 3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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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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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용산역세권 토지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은 제외
(주)SR 개통에 따른 매출액 손실분은 수서발 KTX 개통 이후 (주)SR
실적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용산역세권 토지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은 제외

(주)SR 개통에 따른 매출액 손실분은 수서발 KTX 개통 이후 (주)SR
실적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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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주)SR 개통에 따른 매출액 손실분은 수서발 KTX 개통 이후 (주)SR
실적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금
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
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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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여객사업 [11점]

(1) 철도수송서비스 증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 의
벽지노선의 지속적 운영과 철도 수혜지역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차운행 및 철도이용객 확대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철도수송서비스증대 =(
이용객수

)×0.5 + (
열차운행km

)×0.5
객차수 객차수

* 사업별 비중 : 고속철도 4, 일반철도 3, 광역철도 3

② 이용객수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각각의 수송인원

③ 객차수 : 고속, 일반, 광역철도 운행을 위한 보유 객차의 수
- 객차 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기초와 매월 말 합계를

13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④ 열차운행km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각각의 운행열차 주행거리
를 합하여 산출

(2) 글로벌 정시율 관리
(평가방식 : ①글로벌 실적비교, ②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정시운행률 관리노력을 글로벌 수준에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②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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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사업 [3점]

목 표

① 최고목표 : UIC 발표 최상위국 정시율
최저목표 : UIC 발표 정시율 평균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

평가방법
글로벌 정시율 관리의 평점은 글로벌 평가방법에 의한 글로벌 정시율 순
위와 목표부여(편차) 방식에 의한 글로벌 정시율 지수를 7:3의 비율로 합산
하여 산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글로벌 정시율 순위의 평점은 다음과 같이 계산

∙ 20점 + (80점×
한국정시율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최저목표

② 글로벌 정시율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 글로벌 정시율 지수 =
한국정시율
최상위국정시율

- 한국정시율 :
정시운행열차수

× 100
총운행열차수

- 최상위국 정시율 : UIC 발표 최상위국 정시율

- 정시운행열차수, 총운행열차수 : 고속철도와일반철도를합산(임시열차제외)

※ 산출시 고려사항

한국 실적치는 한국철도공사 정시율 실적통계자료를 사용

해외 실적치는 UIC(세계철도연맹)에서 발표한 최근 통계연감 자료를 사용

정시운행열차는 국민에게 고시한 종착역의 도착예정시간 보다 15분
이하 지연하여 도착한 열차를 말함

 UIC 통계연감 중 고속철도와 일반철도가 합산된 장거리열차(합계) 실적을
사용

 ㈜SR에서 운영하는 열차의 사고, 장애, 지연 등에 의해 한국철도공사의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

(1) 물류사업 경쟁력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철도물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송량 증대실적 및 열차운행 증대노
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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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사업 [10점]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물류사업
경쟁력 제고

=(
수송톤

)×0.7 + (
화물열차운행km

)×0.3
화차수 화차수

② 수송톤 : 화물의 수송톤수

③ 화차수 :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기초와 매월 말 합계를 13
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④ 화물열차운행km : 화물열차의 주행거리를 합하여 산출

(1) 안전관리율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0점)

정 의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사고, 운행장애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하향지표)
*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지표로 운영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평가방법 점점×최고목표최저목표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실적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안전관리율 =
고객피해건수
열차주행거리

② 고객피해건수 : 철도사고건수, 사망자수, 운행장애건수의 합
- 철도사고건수 : 열차사고, 철도화재사고, 시설파손사고, 건널목사고의 합
- 사망자 수 : 여객사고, 공중사고, 직무사고의 합으로 자살자는 제외함
- 운행장애건수 : 「철도사고등의 보고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상
규정된 장애

단, 운행장애건수 중 자연재해(재난), 철도건설사업 구간에서 시공상
하자 등의 사유 및 신규제작차량의 차량제작사 책임으로 인해 발생된
장애건수는 제외함

③ 열차주행거리 : 역과 역간의 거리에 그 역간을 통과한 열차횟수를 곱한
총거리를 말하며, 운행열차 횟수에 주행거리를 곱하여 산출

④ 중장기 목표 : 국토교통부 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제시된
향후 5개년 간 감소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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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사업 [3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신성장사업 성장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운송사업 수익의 획기적인 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新 사업 발굴
및 사업다각화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노력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신성장사업 성장률 = 신성장사업 매출액

② 신성장사업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 다원사업 매출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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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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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금융비용 2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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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주거복지사업 10

(1) 주거취약계층 지원노력 2

(2) 하자처리기간 단축 노력 5

(3) 임대주택의 효율적 운영 3

2. 공공주택사업 　 6

(1) 공공주택사업 성과 6

3. 경제기반조성사업 　 4

(1) 경제기반조성기여도 4

4. 융복합 도시조성사업 　 7

(1) 스마트시티 조성확대 노력 2

(2)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력 2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노력 3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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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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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임대보증금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평균에 전월세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한 임대료환산액을 부가가치에 가산

- 전월세환산율은 주택법 제86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부동산통계정보시
스템을 통해 매월 발표하는 전국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의 평균을 말하
며, 기준치, 실적치, 편차 산정시 당해연도 전월세전환율을 동일하게 적용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는 노동생산성 지표상의 부가가치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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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비용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효율적인 차입금 관리노력에 관하여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금융비용 =
금융비용

차입금평균잔액

② 금융비용, 차입금평균잔액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금융비용 산출시

- 차입금이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며, 연부자산 매입에 따른 이자
해당액은 제외

- 국민주택기금차입금 발생이자는 금융비용에서 제외

- 외환차손익 ‧외화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손은 가산하고
외환차익은 차감

- 외화환산손익 : 장단기 외화차입금을 연도별 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때 발생한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으로
하며, 외화환산손실은 가산하고 외화환산 이익은 차감

- 파생상품평가손익 : 차입금의 환율위험이나 금리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취득한 파생상품(통화스왑, 이자율스왑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 파생상품평가손익의 범위에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에 따라 재
무상태표상의 자본에 계상한 금액은 제외

차입금평균잔액 산출시

- 외화차입금은 각국 통화별 외화금액을 기말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환율위험이나 금리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취득한 파
생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자산/부채 및 자본에 계상된 금액을 가감함

-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은 차입금평균잔액 산출시 제외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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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금
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
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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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주거복지사업 [10점]

(1) 주거취약계층 지원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점)

정 의
정부의 매입임대․전세임대․공공리모델링주택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주무부처(국토교통부)의 공급계획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주거취약계층 지원노력=
매입·전세임대·공공리모델링주택 실적
매입·전세임대·공공리모델링주택 공급계획

② 매입․전세임대․공공리모델링주택 공급계획은 매년 국토교통부의 공급
승인호수의 합으로 하며, 공급승인 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을 포함함

③ 매입임대주택은 신규 매입호수를, 전세임대주택은 당해연도 신규
계약체결 호수를, 공공리모델링주택은 당해연도 건축허가 호수를
실적으로 함

(2) 하자처리기간 단축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5점)

정 의
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만족도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80%
최저목표 : 기준치의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하자처리기간 =
총 하자처리 기간
하자처리 건수

② 평가대상주택은 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분양전환되는 주택은 제외함

③ 총 하자처리기간은 하자신청 접수일로부터 하자처리 완료일까지의
합으로 함

④ 하자처리건수는 당해연도 중 임대주택 시설물의 하자 및 불편사항으로
접수·처리가 완료된 건수의 합계로 하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의
하자처리건수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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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사업 [6점]

(3) 임대주택의 효율적 운영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및 공가
최소화 노력도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평균 공가일수 =
총 공가일수

LH 임대주택 재고호수

② LH 임대주택 재고호수는 당해 연도말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재
고호수의 합으로 함

③총 공가일수는 평가기간 내 임대주택의 모든 공가일수의 합으로 함

(1) 공공주택사업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공건설주택 공급계획(승인,준공)에 대한 이행실적과
사업승인 후 적기에 착공시키려는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공주택사업 노력도(2점) =
공공주택 착공호수
공공주택 미착공호수

② 공공주택사업 달성도(4점) =
공공주택 승인호수

× 0.25 +
공공주택 승인계획호수
공공주택 준공호수

× 0.75
공공주택 준공계획호수

③ 공공주택 착공(승인,준공)호수는 공사가 신규건설 착공(승인,준공)을 득한
호수로 함

④ 공공주택 승인(준공)계획호수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에 부여한 신규건설
공급계획호수로 함

⑤ 공공주택 착공호수는 평가대상기간 직전년도말 공공주택 총 미착공호수
중 평가대상기간 착공호수로 함

⑥ 공공주택 미착공호수는 평가대상기간 직전년도말 공공주택 미착공호
수에서 평가대상기간 발생한 민간매각, 민간공동사업, 민간대행, 사업
취소 등의 호수를 제외함

※ 공공주택사업 달성도의 당해연도 실적치가 100%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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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반조성사업 [4점]

(1) 경제기반조성기여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업의 생산환경 창출을 위한 경제기반조성
기여도 및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경제기반조성기여도 =
공사산업용지 지정+개발+분양면적
전국산업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② 공사산업용지 지정면적은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지구의 당해연도 산업용지 지정면적으로 함

③ 공사산업용지 개발면적은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지구의 당해연도 산업용지 개발실적으로 하며, 공사기성률을
기준으로 함

④ 공사산업용지 분양면적은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지구의 당해연도 산업용지 분양면적으로 함

⑤ 전국산업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도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의 총합으로 하며,
전년도말까지의 변경된 면적을 당해연도의 수요면적으로 적용함

※ 산출시 고려사항
산업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말함

지정면적은 지구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전기 이전 지정분의 당
해연도 지구지정 해제면적은 차감

개발면적은 당해연도 개발실적으로 하며, 공사기성률(조성비의 집행
률)을 기준으로 함

분양면적은 분양계약체결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계약체결한 면적도
포함하되, 전기 이전 분양/임대분의 당해연도 해약면적은 차감

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공사 지분(또는 면적)에 대
해서만 지정․개발․분양면적 실적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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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 도시조성사업 [7점]

(1) 스마트시티 조성확대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스마트시티 고도화를 위한 LH 사업지구의 스마트기술 적용
확대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스마트시티 조성확대 노력 =
사업지구 적용서비스 수

사업지구 면적

② 사업지구 면적은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LH 개발사업 진행지구 면적의
합으로 함

③ 적용서비스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중 진행 지구에 적용된 스마트도시
서비스 건수의 합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적용서비스 산출은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도시서비스 분류체계 및
예시(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표6)의 “단위서비스”를
기준으로 함

․ 진행지구는 당해연도 스마트시티 실시설계 또는 통신공사, 구축용역을
추진 중인 지구로 함

․ 구 ‘도시정보화’ 및 ‘U-CITY’로 추진된 것을 포함하여 산정

(2)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탈원전․신재생 확대 등 국가정책 지원을 위해
LH가 건설한 도시 및 주택을 활용한 태양광에너지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신재생에너지 확대노력 =
LH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전국태양광 발전설비용량

② LH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LH가 설치한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의 합으로 함

③ 전국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자료를 활용

※ 산출시 고려사항
․ LH는 도시의 비사업용 발전설비용량을 확충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설비용량에 국한하여 산정(영리목적의 사업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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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쇠퇴도시에
활력을 주는 도시재생 활성화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노력(3점) =
LH 사업참여 지구수
정부 지정 지구수

② 정부 지정 지구수는 정부(국토교통부, 지역발전위원회)가 선정한 국비
지원 대상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새뜰마을사업 진행지구수
의 합으로 함

③ LH 사업참여 지구수는 정부가 지정한 지구 중 공사가 사업시행 또는 사
업수탁하여 참여 중인 지구수의합으로함

사업시행은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직접참여 또는 AMC(리츠)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지정일 또는 영업인가일(리츠)로 함

사업수탁은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새뜰마을사업에 대하여 공사
가 지자체와 사업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준일은 사업시행(수
탁)협약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포함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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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Ⅱ
1. 강원랜드㈜···························190

2. 그랜드코리아레저㈜············198

3. 대한석탄공사 ·······················208

4. 부산항만공사 ·······················218

5. 여수광양항만공사 ················228

6. 울산항만공사 ·······················238

7. 인천항만공사 ·······················248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258

9. 주택도시보증공사 ················268

10. ㈜한국가스기술공사 ···········278

11. 한국감정원 ·························288

12. 한국광물자원공사 ··············298

13. 한국남동발전㈜··················308

14. 한국남부발전㈜··················320

15. 한국동서발전㈜··················334

16. 한국마사회 ·························346

1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56

18. 한국서부발전㈜··················364

19. 한국수력원자력㈜··············376

20. 한국전력기술㈜··················388

21. 한국조폐공사 ······················396

22. 한국중부발전㈜··················406

23. 한전KDN㈜························418

24. 한전KPS㈜··························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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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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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영업이익률 1

㉯ 자기자본비율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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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사계절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8

(1) 리조트 매출액 5

(2) 비수기 리조트 이용객수 3

2.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 회생사업 13

(1) 폐광지역 동반성장 기여율 13

3. 건전게임문화 정착사업 6

(1) 카지노 과몰입 고객수 3

(2) 내국인 카지노사업 건전성 제고 3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 192 -

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x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평균인원
부가가치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매출액 산출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건전
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규제와 카지노(테이블·머신) 미운영 등
에 따른 매출액 변동분을 반영함.
단, 카지노매출액변동분산정시객관적인자료에의한다.

부가가치 산출시 관광기금, 폐광기금을 가산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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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총자산
부가가치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건전발전 종

합계획”에 의한 규제와 카지노(테이블·머신) 미운영 등에 따른 매
출액 변동분을 반영함.
단, 카지노 매출액 변동분 산정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다.

  부가가치 산출시 관광기금, 폐광기금을 가산하여 산출

㉮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향상 정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x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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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② 조정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에서 기금을 제외하여 산출
(=당초영업이익+관광기금+폐광기금)

- 상기 기금은 법령에 따라 증감 발생이 예상되므로 산정방법 조정

※ 산출시 고려사항

매출액 산출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

에의한규제와카지노(테이블·머신) 미운영등에따른매출액변동분을반영함.
단, 카지노매출액변동분산정시객관적인자료에의한다.

㉯ 자기자본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x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기자본비율 =총자산
자기자본

② 자기자본, 총자산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
산(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
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
의 증가분을 감안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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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 2018년도 경영평가 시행 이후, 지표 구성 및 난이도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지표를 수정할 수 있음

 사계절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8점]

(1) 리조트 매출액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5점)

정 의
사계절 복합리조트 위상을 확립하고자 당사 호텔, 콘도, 골프장, 스키장
및 레저 부문 등의 매출액 향상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기준치 × 120%

측정산식
및 변수

① 평가실적 = 당해연도 리조트 매출액

② 리조트 매출액 : 총매출액중 카지노 매출액을 제외한 리조트 전체 매출액

※ 산출시 고려사항
리조트 매출액은 기말 연결 감사보고서내 주석(영업부문)에 명기된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리조트 매출액중 ‘18년 7월 개장 예정인 워터파크 매출액은 제외함)



- 196 -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 회생사업 [13점]

(2) 비수기 리조트 이용객수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사계절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및 비수기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비수기 리조트 이용객수 향상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기준치 × 120%

측정산식
및 변수

① 평가실적 = 당해연도 비수기 리조트 이용객수

② 비수기 리조트 이용객수 : 비수기 호텔·콘도 투숙 및 레저·놀이시설
이용객수

※ 산출시 고려사항
비수기 기간은 3 ~ 6월과 9 ~ 11월로 총 7개월 기준
이용객수는 호텔콘도투숙, 레저·놀이시설 등 연인원수를 말함.

- 호텔콘도투숙인원은 객실당 호텔은 2인, 콘도는 5인 기준으로 산정
- 레저·놀이시설인원은 관광곤돌라, 트레킹 및 각종 레저·놀이시설
등을 이용한 고객수 기준으로 산정(워터파크 이용객수 제외)

(1) 폐광지역 동반성장 기여율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13점)

정 의
폐광지역 동반성장 기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간 폐광
지역 동반성장 기여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기준치 × 120%

측정산식
및 변수

① 평가실적 = 폐광지역 동반성장 기여율
(=연간 폐광지역 동반성장 기여금액/연간 영업이익)

② 폐광지역 동반성장 기여금액은 아래 항목의 합으로 함.
- 지역업체 구매·공사집행금액(식자재/물품/공사)
- 지역업체 아웃소싱 집행금액
- 하이원포인트 지역가맹점 집행금액
- 지역주민/중소업체등 집행금액

(사회적경제지원업체·일반중소업체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금액)

③ 연간 영업이익은 별도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을 말함.

※ 산출시 고려사항

․ 폐광지역은 강원도 정선군/태백시/삼척시/영월군에 한함.
․ 지역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폐광지역내 소재한 업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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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게임문화 정착사업 [6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카지노 과몰입 고객수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카지노 건전화 정책 준수 및 현장중심 도박중독 예방에 기여하고자 연간
카지노 출입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과몰입 고객 감소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기준치 × 80%

측정산식
및 변수

① 평가실적 = 카지노 과몰입 고객수

② 카지노 과몰입 고객 = 연간 카지노출입일수 100일 이상 출입 고객

(2) 내국인 카지노사업 건전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시행하는 사행산업 사행기관 건
전화 관리 현황 및 추진성과 평가결과를 통해 내국인 카지노사업의 건
전성 제고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최고목표 : 당해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최상위 득점 기관
최저목표 : 당해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최하위 득점 기관

측정산식
및 변수

①
내국인
카지노사업
건전화 제고

= 20 + 80 ×
당해연도 내국인
카지노사업 건전화
평가 득점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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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코리아레저(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총자산회전율 2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
획을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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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14

(1) 외래 관광객 유치 성과 7

(2) 카지노 시장 점유율 확대 7

2. 카지노 게임 활성화 노력 8

(1) 고객 게임 참여 증대 8

3.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5

(1) 글로벌 시장 위상 강화 3

(2)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성과 2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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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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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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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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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14점]

(1) 외래 관광객 유치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

정 의
다수의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력을
전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중 기관에서 유치한 입장객 실적으로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외래 관광객     유치 성과 =  기존 고객 유치수 × 40% + 신규 고객 유치수 × 60%
 전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 수

② 외래 관광객 유치 성과는 전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중에서
기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3개점을 방문한 입장객 수의
비율로 계산함

③ 입장객은 카지노업 영업준칙(문화체육 관광부 고시 제2012-13호)상의
입장객을 의미하며 입장객 수는 카지노 협회 집계자료를 기준으로 함

④ 기관 전체 입장객 수 = 기존 고객 유치수 + 신규 고객 유치수

⑤ 신규 고객은 VIP와 SILVER 신규 게임고객의 합계로 집계하며 기관의
시스템상의 자료를 기초로 함

⑥ 신규 고객은 신규로 기관의 멤버십 카드를 발급한 후 게임 실적이
존재하는 고객만을 신규 고객으로 인정함

⑦ 기존 고객 유치 수는 기관의 전체 입장객 수에서 신규로 유치된
고객수를 차감하여 산출함

⑧ 전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 수는 카지노 협회 집계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전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 수 산출시 제주 랜딩카지노(신화
월드) 개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업체 및 테이블 허가현황의
변동을 감안하여 평가

(2) 카지노 시장 점유율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 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에서 기관의 위상과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 매출액에서 기관의 시장점유율을
평가한다.(상향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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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 게임 활성화 노력 [8점]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기관 매출액

전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 매출액

② 카지노 매출액은 카지노업 영업준칙(문화체육 관광부 고시
제2012-13호) 제50조(매출액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총 매출
금액을 의미하며 카지노 협회 집계 자료를 기준으로 함

 ③ 기관 매출액은 세븐럭 카지노 3개점(서울 2개, 부산 1개) 매출액의
합계로 하며 카지노 협회 집계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전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 매출액 산출시 제주 랜딩카지노
(신화월드) 개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업체 및 테이블
허가현황과 제주도 조례 개정에 따른 매출액 산정방식 변동을
감안하여 평가

(1) 고객 게임 참여 증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 의
기관의 고유사업인 카지노업에 대한 고객 게임 참여도를 고객이
카지노에서 이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상향 목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고객 게임 참여 증대 =  고객 카지노 이용 금액

② 고객 카지노 이용 금액은 기관의 전체 드롭금액으로 한다.

③ 드롭 금액은 카지노업 영업준칙(문화체육 관광부 고시 제2012-13호)
제3조(정의) 9항 ‘드롭’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함
※ 기관 자체 시스템인 CMS상의 총 드롭액 금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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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5점]

(1) 글로벌 시장 위상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세계 카지노 시장의 선두 주자인 마카오 지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기관의 경쟁력 수준과 국내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 선도한 기관의

노력을 마카오 지역 카지노 단위 매출액 대비 기관의 단위 카지노 매출액

비율로 평가한다(상향 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글로벌 시장 위상 강화 =
기관 단위 카지노 매출액

마카오 지역 단위 카지노 매출액

② 기관의 카지노 매출액은 카지노업 영업준칙(문화체육 관광부 고시

제2012-13호) 제50조(매출액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총 매출 금액을
의미하며 카지노 협회 집계 자료를 기준으로 함

④ 마카오 카지노 매출액은 Gaming Inspection and Coordination
Bureau Macao SAR 에서 공시한 Monthly Gross Revenue from

Games of Fortune 집계 금액으로 함

※ 홈페이지 (http://www.dicj.gov.mo) 접속 후 information →
Gaming Statistics → Monthly gross revenue from games of fortune

⑤ 마카오 카지노 매출액은 마카오 달러(MOP) 기준으로 공시되므로 해당
연도 연평균 환율(KEB 하나은행)을 기준으로 홍콩달러(HK$=MOP*1.03)

로 환산한 후 한국 원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금액을 산출함

⑥ 기관 단위 카지노 매출액은 기관의 전체 카지노 매출액을 기관에서

허가받은 카지노 단위수(3개점)로 나눈 금액으로 함

⑦ 마카오 지역 단위 카지노 매출액은 Gaming Inspection and

Coordination Bureau Macao SAR에서 공시한 카지노 단위수를

기준으로 함
※ 홈페이지 (http://www.dicj.gov.mo) 접속 후 information →

Gaming Statistics → Quarterly data of different gaming activities

→ Number of Casi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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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자금세탁방지제도 종합이행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비중 : 2점)

정 의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제18조에 의거 실시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종합이행평가의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최고목표 : 당해연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종합이행평가 최상위 기관 득점
 최저목표 : 당해연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종합이행평가 최하위 기관 득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금세탁방지제도

종합이행성과
= 20 + 80×

기관득점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② 자금세탁방지제도 종합이행평가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
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18조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매년 실
시한 평가결과를 활용하되, 최하위 기관의 득점을 발표하지 않는 경우,
최하위 기관의 득점은 “평균득점-(최상위 기관 득점-평균치)”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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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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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금융비용 1

㉯ 총자산이익률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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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석탄생산관리사업 18

(1) 안정적 석탄공급 향상 성과 7

(2) 제조원가 절감 성과 7

(3) 효율적인 재고자산관리 성과 4

2. 광산안전관리사업 9

(1) 재해율 감소 성과 6

(2) 석탄광산 주변 안전환경 조성 성과 3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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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 211 -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산식
및 변수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재고탄 판매 영향은 제외

 기준치 산출시 전년도 부가가치, 전년도 평균인원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생산감축에 따른 부가가치 영향 금액(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인건비), 생산인원 영향을 차감하여 적용함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재고탄 판매 영향은 제외
 기준치 산출시 전년도 부가가치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의 생산감축에
따른 부가가치 영향 금액(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인건비)을 차감하여
적용함



- 212 -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 금융비용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금융비용 관리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금융비용 =
금융비용

차입금 평균잔액

② 금융비용은 차입금이자, 외환차손익, 외환환산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의
합계액이며, 차입금 평균잔액의 계산은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금융비용

- 차입금이자 산출시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며 연부자산 매입에 따른
이자해당액은 제외함

- 외환차손익 산출시 외화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손은 가산하고
외환차익은 차감함

- 외화환산손익 산출시 장단기 외화차입금의 연도말 환율에 의한 환산시
발생한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으로 하며
외화환산손실은 가산하며 외화환산이익은 차감함

- 파생상품 평가손익 산출시 차입금의 환율위험이나 금리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취득한 파생상품(통화스왑, 이자율스왑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하
고, 파생상품평가손익의 범위에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에 따라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에 계상한 금액은 제외함

차입금 평균잔액 산출시 외화차입금은 각국 통화별 외화금액을 매월말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금융비용에 가산하는 파생상품손익은
가감함

㉯ 총자산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이익률(ROA)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이익률 =
당기순이익

× 100
총자산

②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해연도말 손익계산서(연결)
상의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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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총자산은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평균으로 하되,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함.

④ 기타 세부내용은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총자산

② 부채와 총자산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금
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
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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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석탄생산관리사업 [18점]

(1) 안정적 석탄공급 향상 성과
(평가방식 : ①목표부여(편차) ②목표대실적, 가중치 7점)

정 의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광산 인력의 생산능률(인당 생산량)과
정부목표 생산량 달성수준을 측정하여, 기관의 효율적인 석탄생산관리 등
안정적 석탄공급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생산능률 × 0.6 + 정부목표 석탄생산 달성률 × 0.4

② 생산능률 =
석탄생산 실적

석탄광산연간투입인원

③ 정부목표 석탄생산 달성률 =
석탄생산 실적

× 100
석탄생산 계획

④ 석탄생산 실적 : 광업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평가대상년도 광물생산보고서 상의 정광
생산량

⑤ 석탄광산연간투입인원 : 평가년도 동안 석탄생산작업에 투입된 석탄광산
(3개 광업소)의 직영총인원의 연간투입공수

⑥ 석탄생산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립한 평가대상년도 「무연탄 수급
계획」에서 정한 석탄공사의 공급물량으로 함. 다만 무연탄 수급계획이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급량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
를 추가적으로 반영함

※ 산출시 고려사항

생산능률 산정 시, 외주도급에 의한 석탄생산량과 연간투입인원 제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석탄생산 감축을 시행한 경우, 최대
생산실적은 생산계획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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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원가 절감 성과 (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가중치 : 7점)

정 의
석탄생산에 투입되는 제조원가(톤당)를 측정하여 기관의 효율적인 석탄
생산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하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제조원가 절감률 =
톤당 제조원가 실적

× 100
톤당 제조원가 계획

② 톤당 제조원가 : 제조원가 총액 ÷ 평가대상년도 석탄생산량

- 제조원가 총액 산정 범위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

- 석탄생산량 : 광업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평가대상년도 광물생산보고서 상의 정
광 생산량

③톤당 제조원가계획은 평가대상년도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산업통상
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당해 연도(평
가대상년도) 제조원가의 80% 수준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제조원가 산정은 국내 가행 광업소(장성, 도계, 화순) 기준임

(3) 효율적인 재고자산관리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석탄 생산작업에 소요되는 재고자산(자재, 부품 등)을 측정하여 기관의
재고자산관리 효율성을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고자산관리 =
평균재고자산
재고자산사용액

② 평균재고자산 : 저장품(일반저장품 및 특정저장품)

③ 재고자산사용액 : 저장품(일반저장품 및 특정저장품) 사용총액

※ 산출시 고려사항
 저장품은 석탄생산작업에 소요되는 광업소 시산표상의 저장품(지보류,
화약류, 금속재 등)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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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안전관리사업 [9점]

(1) 재해율 감소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재해 발생률을 측정하여 기관의 안전관리 효과성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해율 =
재해인원
생산량

② 재해인원 : 사망․부상의 구분에 따라 부상에 대한 사망자의 가중치를
5로 하여 계산

③ 생산량 : 평가년도 동안 생산된 석탄량

※ 산출시 고려사항
 재해인원은 광산보안법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는 재해인
원을 적용함

 생산량 산출시 외주도급에 의해 생산된 석탄량을 포함함

(2) 석탄광산 주변 안전환경 조성 성과
(평가방식 : ①목표부여(편차) ②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광산의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 정도를 측정하여 석탄광산 주변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노력을 평
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수질오염물질 배출부과금(0.4) +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율(0.6)

② 수질오염물질 배출부과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평가대상년도에 부과 된 배출부과금

③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율 =
방류수수질기준 실적

× 100
방류수수질기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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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④ 방류수수질기준 계획 : 하수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공공
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오염물질의 기
준치

⑤ 방류수수질기준 실적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착
된 측정기기에 의해 수질원격감시체계(TMS)에 기록 된 평가대상년도 방
류수수질기준 오염물질의 평균 측정치

※ 산출시 고려사항

방류수수질기준의 오염물질은 수질원격감시체계(TMS)에서
관리되는 부유물질(SS)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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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총자산회전율 2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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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
사업

1. 항만물류사업 11

(1) 물동량 향상 지수 7

(2) 배후부지 외국화물 물동량 발생 성과 4

2. 항만운영사업 10

(1) 항만기능 다양화 성과 3

(2) 항만 경쟁력 지수 2

(3) 친환경항만 조성노력 3

(4) 항만보안관리 성과 2

3.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 사업 6

(1) 항만시설 안전도 향상 6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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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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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정부지침에 따라 감면되는 임대료는 전년도 임대료 대비
당해연도 실제 감면액에 한하여 부가가치(매출액)에 가산하여 평가

부가가치 산출시 한진해운 관련 부산항 정상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여 평가

외부 지적에 따라 재발행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산출

 부가가치 산출시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인식되어 있는 항만보안비용은
세전이익에 가산(2020년까지 적용)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정부지침에 따라 감면되는 임대료는 전년도 임대료 대비
당해연도 실제 감면액에 한하여 부가가치(매출액)에 가산하여 평가

부가가치 산출시 한진해운 관련 부산항 정상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방
안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여 평가

외부 지적에 따라 재발행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산출

 부가가치 산출시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인식되어 있는 항만보안비용은
세전이익에 가산(2020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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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매출액 산출시 정부지침에 따라 감면되는 임대료는 전년도 임대료 대비
당해연도 실제 감면액에 한하여 매출액에 가산하여 평가

외부 지적에 따라 재발행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산출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3×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
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
안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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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항만물류사업 [11점]

(1) 물동량 향상 지수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7점)

정 의 부산항 물동량 유치노력과 처리실적 향상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기준치 ×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물동량 향상 지수 =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 × 0.96) + (일반화물 물동량
처리실적 × 0.03) + (액체화물 물동량 처리실적 × 0.01)

②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 =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톤) 목표달성도

③ 일반화물 물동량 처리실적 = 일반화물 물동량 처리실적(톤) 목표달성도

④ 액체화물 물동량 처리실적 = 액체화물 물동량 처리실적(톤) 목표달성도

※ 산출시 고려사항

컨테이너, 일반화물, 액체화물 물동량은 당해연도 부산항에서 처리되는 각 화물의
물동량을 의미함

각 물동량 처리실적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PORT-MIS(항만운영정보
시스템) 통계데이터 출력으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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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운영사업 [10점]

(2) 배후부지 외국화물 물동량 발생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배후부지 입주기업의 외국화물물동량을측정하여 입주기업의 배후부지 조성취지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 기여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배후부지 외국화물 물동량 발생 성과 = 외국화물 물동량(ton) / 입주업체 면적(㎡)

② 외국화물 물동량은 「부산항 1종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상의 외국화물을
의미하며, 입주업체 면적은 평가대상년도의 6월30일까지 운영을 개시한 입주
업체 면적의 총합을 의미함

※ 산출시 고려사항

외국화물 물동량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자료를 근거로 산출함

(1) 항만기능 다양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항만기능 다양화에 따른 부산항 이용여객 증가와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국제크루즈선 이용여객×부가가치 발생액) + (국제여객선 이용여객
×부가가치 발생액)

② 여객산정의 근거는 한국해운조합, 선사,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자료를 근거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부산항 이용여객 1인당 부가가치발생액은 관련분야의 검증된 연구자료(KMI)에
서 도출된 여객 유형별 1인당 소비금액 산식에 적용하여 산정

(2) 항만 경쟁력 지수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대형선박 입항 확대 및 컨테이너부두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항만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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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항만경쟁력지수 = (대형선박입항비중 × 0.5) + (컨테이너부두항만생산성 × 0.5)

① 대형선박 입항비중 =
총톤수 5만톤 이상 입항 선박

입항선박 총 척수

② 컨테이너부두항만생산성= Σ[(부두별물동량/총물동량) ×부두별선석생산성]
∙ 부두별 선석생산성 = 부두별물동량/ 부두별선박접안시간

※ 산출시 고려사항

입항선박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Port-MIS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컨테이너부두 항만생산성 산출시 1만톤 미만 선박은 제외함
컨테이너부두 항만생산성은 부두별 각 선석의 시간당 화물처리량의
가중평균을 의미하며, 적용되는 가중치는 부두별 컨테이너 물동량
(VAN)을 기준으로 산정

부두별 선박접안시간은 양하, 적하, 양적하 목적으로 입항하는 컨테이너선
박에 한함

(3) 친환경항만 조성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한 친환경선박 입항실적과 AMP 설비 이용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기준치 ×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친환경항만조성노력 = (친환경선박입항실적×0.5)+(AMP 설비이용실적×0.5)

② 친환경선박 입항실적 = ESI적용 선박 입출항료 감면척수 목표달성도

③ AMP 설비 이용실적 = AMP 설비 전력사용량 목표달성도

※ 산출시 고려사항

∙ ESI 적용 선박 입출항료 감면선박 척수는 국제항만협회 산하 WPCI(세계
항만환경계획)가 운영중인 ESI(환경선박지수)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 중 ESI 점수(선박의 NOx, SOx, CO2 등 오염물질 배출정도와
AMP설비 도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로 인하여 부산항에
서 입출항료를 감면받은 선박 척수로 정의

∙ESI적용 선박 입출항료 감면척수는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통계데이터 출력으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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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 사업 [6점]

(4) 항만보안관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최적의 항만보안 유지 및 보안사고 저감을 위하여 부산항의 정기 외부보안
점검실적 및 보안사고 발생실적으로 항만보안 성과를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항만보안관리 성과
= (외부보안점검 지적건수)×0.5+(보안사고 발생건수)×0.5

② 외부보안점검 지적건수 =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해양수산부 외부 보안심사 (한국선급 대행)에 의한 부산항의
정기 보안 점검 지적(불일치사항 + 관찰사항) 건수로 산출함

③ 보안사고 발생건수 =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제
32조 1항부터 3항까지, 동법 시행규칙 39조 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한 보안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1) 항만시설 안전도 향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국가 필수시설의 지속점검을 통한 안전확보 노력(상향지표)과 항만 건설
사업의 재해 발생 최소화 노력(하향지표)을 통한 항만의 안전도 향상 실
적을 평가한다. (복합지표)

기 준 치
(시설물 안전지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안전사고 감소)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시설물 안전지수)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건설산업 재해율) 기준치-2x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시설물 안전지수)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건설산업 재해율)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항만시설 안전도 향상 =
(시설물안전지수 지표의 득점x0.8)+(건설산업재해율 지표의 득점x0.2)

②∙시설물 안전지수 =전국 상위 개 항만 시설물 안전 확보율 평균값
기관 시설물 안전 확보율

∙시설물 안전확보율 =점검대상 필수시설수
등급 이상 시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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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건설산업 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른다.

※ 산출시 고려사항
∙항만시설 안전도 향상은 시설물안전지수 지표의 득점과 건설산업재해율
지표의 득점에 각각 0.8, 0.2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정

점검대상 필수시설 산출시 당해연도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년도 대상시설에서 제외

점검대상 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2·3종
시설물)상 대상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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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금융비용 1

㉯ 영업이익률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 229 -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항만물류사업 10

(1) 물동량 향상 지수 5

(2) 배후부지 물동량 부가가치 발생성과 5

2. 항만운영사업 11

(1) 항만경쟁력 지수 5

(2) 항만보안관리 성과 3

(3) 친환경항만 조성 노력 3

3.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 사업 6

(1) 항만시설 안전도 향상 6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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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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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국가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금 수익은 부가가치 산출시 제외함

부가가치 산출시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인식되어 있는 항만보안비용은
세전이익에 가산(2020년까지 적용)

부가가치 산출시 정부지침에 따라 감면되는 임대료는 전년도 임대료 대비
당해연도 실제 감면액에 한하여 부가가치(매출액)에 가산하여 평가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국가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금 수익은 부가가치 산출시 제외함
부가가치 산출시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인식되어 있는 항만보안비용은
세전이익에 가산(2020년까지 적용)

부가가치 산출시 정부지침에 따라 감면되는 임대료는 전년도 임대료 대비
당해연도 실제 감면액에 한하여 부가가치(매출액)에 가산하여 평가



- 232 -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 금융비용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재무예산성과는 기관의 금융비용으로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금융비용 =
금융비용

차입금 평균잔액

② 금융비용은 다음의 합계액으로 함
- 차입금이자 :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며 연부자산 매입에 따른 이자
해당액은 제외함

- 외환차손익 : 외화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손은 가산하고
외환차익은 차감함

- 외화환산손익 : 장단기 외화차입금의 연도말 환율에 의한 환산시 발
생한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으로 하며
외화환산손실은 가산하며 외화환산이익은 차감함

- 파생상품평가손익 : 차입금의 환율위험이나 금리위험을 헤지하기 위
해 취득한 파생상품(통화스왑, 이자율스왑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함
파생상품평가손익의 범위에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에 따라 재무상태표상
의 자본에 계상한 금액은 제외함

③ 차입금 평균잔액의 계산은 평가방법 해설부문에 규정된 바에 의하며,
외화차입금은 각국 통화별 외화금액을 매월말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금융비용에 가산하는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차입금 평
균잔액 계산시 가감함

㉯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매출액

② 영업이익, 매출액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항만보안비용은 영업이익에 가산(2020년까지 적용)
매출액 및 영업이익 산출시 정부지침에 따라 감면되는 임대료는 전년도
임대료 대비 당해연도 실제 감면액에 한하여 가산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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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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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항만물류사업 [10점]

(1) 물동량 향상 지수(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5점)

정 의
여수·광양항 물동량 유치노력과 처리실적 향상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세부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기준치 ×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물동량 향상지수=(컨테이너×50%)+(액체화물×30%)+(일반화물×20%)

※ 산출시 고려사항

각 물동량 처리실적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Port-MIS(항만운영정보
시스템) 통계데이터 출력으로 확인함

컨테이너, 일반화물, 액체화물 물동량은 당해년도 여수항․광양항에서 처리
되는 각 화물의 물동량을 의미함

(2) 배후부지 물동량 부가가치 발생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배후부지 입주기업의 컨테이너물동량 창출로 인한 부가가치 발생효과를 측정,
지역경제 및 광양항 기여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배후부지 물동량 부가가치 발생 성과 = 배후부지 물동량(TEU) × 
1TEU 당 부가가치발생액

 ② 배후부지 물동량은 광양항 배후부지의 연간 컨테이너 창출 물동량을 의미함
 ※ 산출시 고려사항

 1TEU당 부가가치 발생액은 관련 분야의 검증된 연구자료(KMI)에서 도
출된 여수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산정 방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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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운영사업 [11점]

(1) 항만경쟁력 지수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대형선박 입항 확대 및 컨테이너부두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항만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항만경쟁력지수 = (대형선박입항비중 x 0.5) + (컨테이너부두 항만생산성 x 0.5)

② 대형선박 입항비중 =
총톤수 5만톤 이상 입항 선박

입항 선박 총 척수

③ 컨테이너부두 항만생산성
= ∑[(부두별물동량 / 총물동량)×부두별선석생산성]

* 부두별선석생산성 = 부두별물동량 / 부두별선박접안시간

※ 산출시 고려사항

입항선박 척수는 여수·광양항에 입항하는 외항선박을 의미함

입항선박은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Port-MIS 자료를 기준으로평가

컨테이너부두항만생산성은부두별각선석의시간당화물처리량의 가중평균을 의미
하며, 적용되는 가중치는 부두별 컨테이너 물동량(VAN)을 기준으로 산정

부두별선박접안시간은 양하, 적하, 양적하 목적으로 입항하는 컨테이너처리
선박에 한함

(2) 항만보안관리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최적의 항만보안 유지 및 보안사고 저감을 위하여 광양항의 정기 외부보안점
검실적 및 보안사고 발생실적으로 항만보안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항만보안관리 성과
= (외부보안점검 지적건수)×0.5+(보안사고 발생건수)×0.5

② 외부보안점검 지적건수 =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해양수산부 외부 보안심사(한국선급 대행)에 의한 광양항의
정기보안점검 지적(불일치사항 + 관찰사항)건수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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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③ 보안사고 발생건수 =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부터 3항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39조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한

보안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3) 친환경항만 조성 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한 클린화물 증대노력과 AMP 설비 이용 실적을 평가
한다. (상향지표, 세부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기준치 ×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친환경항만 조성 노력 = (클린화물 증대노력 × 0.5) + (AMP 설비 이용실적
× 0.5)

· 클린화물 증대노력 = 클린화물 물동량 / 총물동량
· AMP 설비 이용 실적 = AMP 설비 전력사용량

※ 산출시 고려사항

클린화물물동량(Ton) 산출시 컨테이너, 유류, 가스, 석유, 정제품, 자동차
처리물동량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총 물동량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Port-MIS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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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 사업 [6점]

(1) 항만시설 안전도 향상(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국가 필수시설의 지속점검을 통한 안전확보 노력(상향지표)과 항만 건설사업
의 재해 발생 최소화 노력(하향지표)을 통한 항만의 안전도 향상 실적을 평가
한다. (복합지표)

기 준 치
(시설물 안전지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안전사고 감소)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시설물 안전지수)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건설산업 재해율) 기준치-2x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시설물 안전지수)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건설산업 재해율)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항만시설 안전도 향상 = (시설물안전지수 지표의 득점x0.8)+
(건설산업재해율 지표의 득점x0.2)

② 시설물 안전지수 =
기관 시설물 안전 확보율

전국 상위 5개 기관 시설물 안전확보율
평균값

시설물 안전확보율 =
B등급 이상 시설수

점검대상 필수 시설수

③ 건설산업 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른다.

※ 산출시 고려사항

 항만시설 안전도 향상은 시설물안전지수 지표의 득점과 건설산업재해율
지표의 득점에 각각 0.8, 0.2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정

점검 대상 필수시설 산출시 당해연도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파손된 시설,
재개발(리뉴얼) 대상 시설로서 안전등급 상향이 부적절하다고 주무부처에서
승인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년도 대상시설에서 제외.
단, 시설물 유지보수 미흡 등으로 평가 제외된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해당지표는 기본점수로 함

점검대상 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2·3종 시설물)
상 대상 시설임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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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총자산회전율 1

㉯ EBITDA 대 매출액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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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항만물류사업 10

(1) 물동량 향상 지수 10

2. 항만운영사업 10

(1) 항만경쟁력 지수 5

(2) 친환경 항만 조성 노력 3

(3) 항만보안관리 성과 2

3.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 사업 7

(1) 항만시설 안전도 향상 7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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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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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평균인원 산출시 계약직․청원경찰은 포함하되, 실버사원은 제외

부가가치 산출시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인식되어 있는 항만보안비용과
유지준설비용은 세전이익에 가산(항만보안비용은 2020년까지 적용)

부가가치 산출시 정부지침에 따라 감면되는 임대료는 전년도 임대료 대비
당해연도 실제 감면액에 한하여 부가가치(매출액)에 가산하여 평가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총자산 산출시 무상대부자산은 포함하되, 공사의 수익창출과 무관한 남방파제와
건설중인자산은 제외

부가가치 산출시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인식되어 있는 항만보안비용과
유지준설비용은 세전이익에 가산(항만보안비용은 2020년까지 적용)

부가가치 산출시 정부지침에 따라 감면되는 임대료는 전년도 임대료 대비
당해연도 실제 감면액에 한하여 부가가치(매출액)에 가산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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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총자산 산출시 무상대부자산은 포함하되, 공사의 수익창출과 무관한 남방
파제와 건설중인자산은 제외

㉯ EBITDA(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 대 매출액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EBITDA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EBITDA 대 매출액 =
EBITDA
매출액

② EBITDA = 영업이익 + 유무형자산상각비

③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매출원가 산출시 유지준설 비용은 제외
* EBITDA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
매출액 및 영업이익 산출시 정부지침에 따라 감면되는 임대료는 전년도
임대료 대비 당해연도 실제 감면액에 한하여 가산하여 평가

항만보안비용은 영업이익에 가산(2020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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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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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항만물류사업 [10점]

 항만운영사업 [10점]

(1) 물동량 향상 지수 (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가중치 : 10점)

정 의 울산항 물동량 유치노력과 처리실적 향상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기준치 x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물동량향상지수 = (액체화물 x 0.7) + (일반화물 x 0.2) + (컨테이너 x 0.1)

※ 산출시 고려사항
∙물동량 처리실적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항만경쟁력 지수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울산항의 대형선박 입항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항만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항만경쟁력 지수 = (대형선박 입항비중 × 0.5) + (부두(선석)생산성 × 0.5)

② 대형선박 입항비중 = (척수 × 0.3) + (톤수 × 0.3) + (물동량 × 0.4)

∙ 척수 =
총톤수 5만톤 이상 입항 외항선박 척수

× 100
입항 외항선박 총척수

∙ 톤수 =
총톤수 5만톤 이상 입항 외항선박 톤수

× 100
입항 외항선박 총톤수

∙ 물동량 =
총톤수 5만톤 이상 입항 외항선박 물동량

× 100
외항선박 총물동량

③ 부두(선석) 생산성 =
외항선 총 물동량

외항선 총 부두 접안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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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입항 선박 척수는 울산항에 입항하는 외항 선박을 의미함

입항 선박 척수와 외항선 화물 총 물동량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Port-MIS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두접안 시간은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외항 선박만을 대상으로 하며,
부두 접안 시간과 외항선 화물 총 물동량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Port-MIS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친환경 항만 조성 노력 (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한 친환경선박(ESI 적용 선박) 입항실적과
AMP(육상전력 공급장치) 설비 이용실적 향상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기준치 x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친환경항만조성노력 = (친환경선박입항실적x0.5) + (AMP 설비이용실적x0.5)

② 친환경선박 입항실적 = ESI 적용 입출항료 감면척수 목표달성도

③ AMP 설비 이용실적 = AMP 설비 전력사용량 목표달성도

※ 산출시 고려사항

 ESI 적용 입출항료 감면 선박 척수는 국제항만협회 산하 WPCI(세계
항만환경계획)가 운영중인 ESI(환경선박지수)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 중 ESI 점수(선박의 NOx, SOx, CO2, 등 오염물질 배출정도와
수전설비(AMP) 도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로 인하여 울
산항에서 입출항료를 감면받은 선박 척수를 말한다.

 ESI 적용 입출항료 감면 선박 척수는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항만
운영정보시스템(Port-MIS)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항만보안관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최적의 항만보안 유지 및 보안사고 저감을 위하여 울산항의 정기 외부보안
점검 실적 및 보안사고 발생건수로 항만보안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항만보안관리성과 = (외부보안점검지적건수 × 0.5) + (보안사고발생건수 × 0.5)

② 외부보안점검 지적건수 =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해양수산부 외부 보안심사 (한국선급대행) 에 의한 울산
항의 정기 보안 점검 지적 (불일치사항 + 관찰사항) 건수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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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 사업 [7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보안사고 발생건수 =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제
32조 1항부터 3항까지, 동법 시행규칙 39조 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한 보안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1) 항만시설 안전도 향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 의
국가 필수시설의 지속점검을 통한 안전확보 노력(상향지표)과 항만
건설사업의 재해 발생 최소화 노력(하향지표)을 통한 항만의 안전도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복합지표)

기 준 치
(시설물 안전지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안전사고 감소)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시설물 안전지수)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건설산업 재해율) 기준치-2x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시설물 안전지수)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건설산업 재해율)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변수

① 항만시설 안전도 향상 =
(시설물 안전지수 지표의 득점x0.8)

+ (건설산업 재해율 지표의 득점x0.2)

② 시설물 안전지수 =
기관 시설물 안전확보율

전국 상위 5개 항만 시설물 안전확보율 평균값

시설물 안전확보율 =
B등급 이상 시설수
점검대상 필수시설수

③ 건설산업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른다.

※ 산출시 고려사항
항만시설 안전도 향상은 시설물안전지수 지표의 득점과 건설산업재해율
지표의 득점에 각각 0.8, 0.2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정

점검대상 필수시설 산출시 당해연도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년도 대상시설에서 제외

점검대상 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2·3종 시
설물)상 대상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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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 248 -

인천항만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영업이익률 2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 249 -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항만물류사업 10

(1) 물동량 향상지수 5

(2) 배후부지 물동량 부가가치 발생성과 5

2. 항만운영사업 12

(1) 항만경쟁력지수 3

(2) 친환경항만 조성노력 3

(3) 항만보안관리 성과 3

(4) 항만기능 다양화 성과 3

3.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 사업 5

(1) 항만시설 안전도 향상 5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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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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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인식되어 있는 항만보안비용은
세전이익에 가산(2020년까지 적용)

부가가치 산출시 정부지침에 따라 감면되는 임대료는 전년도 임대료

대비 당해연도 실제 감면액에 한하여 부가가치(매출액)에 가산하여 평가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인식되어 있는 항만보안비용은
세전이익에 가산(2020년까지 적용)

부가가치 산출시 정부지침에 따라 감면되는 임대료는 전년도 임대료

대비 당해연도 실제 감면액에 한하여 부가가치(매출액)에 가산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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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매출액

② 영업이익, 매출액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항만보안비용은 영업이익에 가산(2020년까지 적용)

매출액 및 영업이익 산출시 정부지침에 따라 감면되는 임대료는 전년도

임대료 대비 당해연도 실제 감면액에 한하여 가산하여 평가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3×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
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
안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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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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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항만물류사업 [10점]

(1) 물동량 향상지수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5점)

정 의
인천항 물동량 유치노력과 처리실적 향상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세부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기준치 ×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물동량 향상지수 = (컨테이너×0.6) + (액체×0.2) + (일반×0.2)

② 물동량은 당해년도 인천항에서 처리되는 화물 총량을 의미함

※ 산출시 고려사항

․물동량 처리실적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

템)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물동량 산출시모래(‘컨’ 모래)는제외하여산출한다.

(2) 배후부지 물동량 부가가치 발생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배후부지 입주기업의 컨테이너물동량 창출로 인한 부가가치 발생효과를 측정,
지역경제 및 인천항 기여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배후부지 물동량 부가가치 발생성과 = 배후부지 물동량(TEU) × 1TEU당
부가가치발생액

② 배후부지물동량은인천항배후부지의연간컨테이너창출물동량을의미함

※ 산출시 고려사항

･ 1TEU당 부가가치 발생액은 관련 분야의 검증된 연구자료(KMI)에서 도출된 여수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산정 방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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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운영사업 [12점]

(1) 항만경쟁력지수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대형선박 입항 확대 및 컨테이너부두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항만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항만경쟁력지수 = (대형선박입항비중×0.5)+(컨테이너부두 항만생산성×0.5)

② 대형선박 입항비중 = 총톤수 5만톤이상 입항 선박 척수 /입항 선박 총 척수

③ 컨테이너부두항만생산성 = ∑[(부두별물동량/총물동량) × 부두별선석생산성]

․부두별선석생산성 = 부두별물동량/부두별선박접안시간

※ 산출시 고려사항

입항선박은해양수산부에서운영하는Port-MIS자료를기준으로평가

컨테이너부두항만생산성은부두별각 선석의 시간당 화물처리량의가중
평균을의미하며,적용되는가중치는부두별컨테이너물동량을(VAN)기준
으로산정

부두별 선박접안시간은 양하, 적하, 양적하 목적으로 입항하는 컨테이
너처리선박에 한함

(2) 친환경항만 조성 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한 클린화물 증대 노력과 AMP 설비 이용 실적을 평가
한다. (상향지표, 세부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기준치 ×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클린항만 조성 노력 = (클린화물 증대노력×0.5) + (AMP 설비 이용실적×0.5)
클린화물 증대노력 = 클린화물물동량(톤) / 총물동량(톤)
AMP 이용 실적 = AMP 설비 전력사용량

※ 산출시 고려사항

클린화물물동량 산출시 컨테이너(‘컨’모래 제외), 유류, 가스, 석유·정제품,
친환경시설 처리물동량(에코호퍼)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총 물동량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Port-MIS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모래('컨'모래)는 제외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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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보안관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최적의 항만보안 유지 및 보안사고 저감을 위하여 인천항의 정기 외부보안
점검실적 및 보안사고 발생실적으로 항만보안 성과를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항만보안관리 성과 = (외부보안점검 지적건수)×0.5+(보안사고 발생건수)×0.5

② 외부보안점검지적건수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법률제26조
에의한해양수산부외부보안심사(한국선급대행)에의한인천항의정기보안
점검지적(불일치사항 +관찰사항)건수로산출함

③ 보안사고 발생건수 =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부터 3항까지, 동법 시행규칙 39조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한 보안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4) 항만기능 다양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여객관리의 노력을 통한 인천항 이용여객 증가와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증대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인천항 이용여객 × 여객유형별1인당 부가가치 발생액

② 인천항 이용여객 = 연안여객선 이용여객 + 국제여객선 이용여객 +
국제크루즈선 이용여객

③ 여객산정의 근거는 한국해운조합, 선사,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자료를
근거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인천항 이용여객 1인당 부가가치발생액은 관련분야의 검증된 연구자료
(KMI)에서 도출된 여객 유형별 1인당 소비금액 산식에 적용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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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 사업 [5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항만시설 안전도 향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국가 필수시설의 지속점검을 통한 안전확보 노력(상향지표)과 항만건설
사업의 재해발생 최소화 노력(하향지표)을 통한 항만의 안전도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복합지표)

기 준 치
(시설물안전지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안전사고 감소)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시설물안전지수)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건설산업재해율)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시설물안전지수)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건설산업재해율)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항만시설 안전도 향상 = (시설물안전지수 지표의 득점 × 0.8) +
(건설산업재해율 지표의 득점 × 0.2)

②  시설물안전지수 =전국 상위개항만 시설물 안전확보율 평균값
기관 시설물 안전 확보율

 시설물 안전확보율 =점검대상 필수시설수
등급 이상 시설수

③ 건설산업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른다.

※ 산출시 고려사항

항만시설 안전도 향상은 시설물안전지수 지표의 득점과 건설사업재해율
지표의 득점에 각각 0.8, 0.2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정

점검대상 필수시설 산출시 당해년도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년도 대상시설에서 제외

점검대상 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2·3종 시

설물)상 대상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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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부채비율 1

㉯ 영업이익률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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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추진사업 9

(1) 핵심추진사업 일자리 창출 성과 6

(2)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성과 3

2.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사업 12

(1) 헬스케어타운 투자유치 및 활성화 성과 6

(2) 신규 투자유치 활동 성과 6

3. 면세점 수익사업 6

(1) 면세사업 매출성과 3

(2) 면세점 활용 중소기업 등 경제활성화 성과 3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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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평균인원 산출시 건설인력을 제외한 경상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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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자산 산출시 토지의 분양(매각) 선수금은 제외함

㉮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 (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 (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채 산정시 토지의 분양(매각) 선수금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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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매출액

②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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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추진사업 [9점]

(1) 핵심추진사업 일자리 창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목표대실적, 가중치 : 6점)

정 의
기관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성과 및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통한 신화역사공원 내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한다.

목 표
㉮ 목표부여 : (최고목표 : 기준치×120% / 최저목표 : 기준치×80%)
㉯ 목표대실적 :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고용창출 성과(50%) + 
  ㉯ 신화역사공원 일자리 창출 성과(50%)

 ② ㉮ 세부산식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입주기업 고용 증가율
    ㉯ 세부산식 = (도민 고용률 실적)/(도민 고용률 목표)

 ③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고용창출 성과의 기준치는 전국국가산업단지 고용
증가율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으로 함

 ④ 전국국가산업단지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고용 증가율은
국가승인통계(제399003호)인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산업통상자원
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발표)를 기준으로 하며, 각 해당연도의 3/4분기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⑤ 기준치는 국가승인통계(제399003호)인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산업
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발표)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유사
한 단지(조성 완료 및 각 해당연도 분양률 90% 이상)를 대상으로 하
며, 이 중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성장률이 (-)인 단지는 평균 고용
증가율 산출 시 제외함

 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고용창출 성과 기준치 산정의 표본이 되는 전
국국가산업단지 고용 증가율은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산업통상자
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발표)’ 산정방식(각 산업단지 별 고용인원 합
산을 통한 증가율 산정)을 준용함(단, 하위단지가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상위단지를 기준으로 산정)

⑦ 도민 고용률 목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보에 고시된 신화역사공원 조
성사업 개발사업시행 승인 고시 일반조건에 따른 도민고용률로 함

⑧ 도민 고용률 실적은 평가연도말 기준으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추
진에 따라 창출하는 전체 고용 인원 수에서 도민 고용 인원 수의 비
율로 함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법률 제162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및「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진흥지구 및 관광개발사
업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사ㆍ공표하는 “개발사업장 및 투자진흥지
구 사업장별 추진상황” 중 신화역사공원의 고용 실적을 기준으로 하
며, 각 해당년도 말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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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사업 [12점]

(2) 제주영어교육도시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학생충원율 목표대실적 성과를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학생 충원율 실적 / 학생 충원율 목표

②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학생충원율 = 국제학교 재학생 수 / 국제학교
정원 수

③ 국제학교의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정보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당해연도 재학생수는 학기시작일 기준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며 학기가 시작
되는 시점의 학생수를 학교에서 문서로 증빙하는 경우에 한함

④ 학생충원율 목표는 각 학교별 운영방식, 국제학교의 공공성, 학교 경영
을 위한 손익분기점 등을 고려한 80%로 함

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노스런던컬리지에이트스쿨 제주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브랭섬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 Saint Johnsbury Academy Jeju, 한국국제학교(KIS High
School) 등 4개교임

(1) 헬스케어타운 투자유치 및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내 투자유치 금액 및 외국
인 환자 유치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 ㉯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 ㉯ :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 당해연도 헬스케어타운 투자유치 금액(0.5) +
㉯ 당해연도 헬스케어타운 내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인원)(0.5)

② 투자유치 금액은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투
자된 내·외국인 투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 매매 대금은 제
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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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③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기관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

※ 산출시 고려사항

투자유치 금액은 투자자가 문서로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며,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실적에서 제외함

헬스케어타운 운영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사업을 전환함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기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내지 헬스케어타운 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유지)기관이
문서로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며,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실적에
서 제외함

 2018년에는 2017년 제주도 전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유치한 실적을 기준치로 하고 이후 3년간 기준치 대비 120%
상향 목표 부여 방식을 적용함

단,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받고 개원할
경우에는 개원일 기준으로 2018년 실제 운영일을 감안하여 기준치를
재산정함

(2) 신규 투자유치 활동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6점)

정 의 기관의 주요사업 부문인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각 투자유치건별 점수합
투자유치 담당 평균인원

② 투자유치건별 점수합은 각 투자유치 건별로, 진행단계에 따라 MOU(2
점), MOA(3점), 합작 및 투자계약(5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구함. 단, 이때 앞 단계의 사유로 인하여 점수를 인정받은 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점수를 차감한 잔여점수만을 합산 대상에 포함함

③ 투자유치 담당 평균인원은 투자유치 담당부서의 기초인원과 매월말
인원의 합을 13으로 나눈 평균값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제2차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국제화사업, 전기자동차 시범단지 조성, 첨단농식품 단지,
드론사업 등 관련 실적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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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수익사업 [6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면세사업 매출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면세점 수익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5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면세점 상품 판매 매출액

② 면세점 상품판매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의 면세상품매출을 의미함

※ 산출시 고려사항
매출액 산정시, 담배 및 주류의 판매액은 제외

(2) 면세점 활용 중소기업 등 경제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면세점에 입점한 제주지역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기업의 매출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제주지역 중소기업 매출액 + 사회적 경제 기업 매출액

② 제주지역 중소기업 매출액: JDC 면세점 입점 제주지역 중소기업 매출액
사회적 경제 기업 매출액: JDC 면세점 입점 사회적 경제 기업 매출액

※ 사회적 경제 기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 기업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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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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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영업이익률 2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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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보증사업 10

(1)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보증지원 5

(2) 보증사고 예방 성과 5

2. 보증관리사업 11

(1) 주거안정 및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공사이행 5

(2)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하자보증이행 3

(3) 구상채권 회수율 3

3. 기금수탁사업 6

(1) 기금운용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성과 6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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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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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충당금(대손충당금,
보증금비용, 책임준비금, 구상손익)은 경상이익에서 제외

- 보증료 변경(신규발급에 한함), 주택 후분양,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
입 또는 환매, 채권충당순서 변경 등 통제불가능한 경영외적인 요인
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는 부가가치 실적에서 가감조정

-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효과는
2015년과 2016년의 평가시 제외함.

평균인원 산출시
-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 등 통제불가능한 경영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증감되는 인원은 평균인원 산정시 가감조정

-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효과는
2015년과 2016년의 평가시 제외함.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충당금(대손충당금,
보증금비용, 책임준비금, 구상손익)은 경상이익에서 제외

- 보증료 변경(신규발급에 한함), 주택 후분양,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또는 환매, 채권충당순서 변경 등 통제불가능한 경영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는 부가가치 실적에서 가감조정

-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효과는
2015년과 2016년의 평가시 제외함.

총자산 산출시
-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 등 통제불가능한 경영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는 총자산 실적에서 가감조정

-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효과는
2015년과 2016년의 평가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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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경영개선 노력을 통한 영업이익 향상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매출액

② 영업이익, 매출액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영업이익 및 매출액 산출시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충당금(대손충당금,

보증금비용, 책임준비금, 구상손익)은 영업이익 및 매출액에서 제외
- 보증료 변경(신규발급에 한함), 주택 후분양,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또는 환매, 채권충당순서 변경 등 통제불가능한 경영외적인 요

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는 영업이익 및 매출액 실적에서 가감조정
-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효과는

2015년과 2016년의 평가시 제외함.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3×단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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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
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
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부채의 증가분을
감안하여 평가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15.7.1)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로서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민간지분 취득분을 감안하여 평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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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보증사업 [10점]

(1)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보증지원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주택보증시장에서 기관이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서민의 주거
복지 향상 및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보증지원 = 도시재생 활성화×0.4 + 서민주
거지원 강화×0.4 + 주택사업자 지원 강화×0.2

② 도시재생 활성화는 조합주택시공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
금보증 등 도시재생 관련 보증상품의 총 보증금액

③ 서민주거지원 강화는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임대리츠PF보증, 임대주택
매입자금보증, 리츠회사채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기금전세자금대출보
증, 임차료지급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임대주택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관리이행보증 등 서민주거지원 관련 보
증상품의 총 보증금액

④ 주택사업자 지원 강화는 주택사업금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인허
가보증, 감리비보증, 하자보수보증, 모기지보증, 후분양대출보증, 오피
스텔분양보증 등 주택사업자 지원 관련 보증상품의 총 보증금액

⑤ 보증상품은 기관이 운영하는 보증상품 중 분양보증(주택분양보증, 주택
임대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을
제외한 모든 상품

(2) 보증사고 예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5점)

정의
보증 건전성 제고 및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증사고율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하향지표)

목표
최고목표 : 보증사고율 0%
최저목표 : 과거 10개년 보증사고율 중 가장 높은 사고율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보증사고 예방 성과 =
보증사고액
보증잔액

②보증잔액은 당해연도 기초보증잔액과 보증발급액의 총합으로 산출한다.

③보증사고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보증사고액의 총합으로 산출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기업보증, 개인보증 등 공사 모든 보증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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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관리사업 [11점]

(1) 주거안정 및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공사이행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분양보증사고 발생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공사이행을 통하여 주거안정 및 입주
예정자 보호 활동을 강화한 기관의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입주단축 일수 = 예정입주소요기간 - 실제입주소요기간

② 예정입주소요기간은 당초 입주예정일에 보증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및 보증사고 시 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
상의 소요공정기간을 합하여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단, 사용검사예정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익일로 산정

③ 실제입주소요기간은 당초 입주예정일로 부터 실제 사용검사일(임시사
용검사일을 포함한다) 까지 소요된 기간을 의미

※ 산출시 고려사항
입주단축 일수는 전체 공사이행사업장의 입주단축 일수를 합하여 산
정하되, 공사이행사업장의 보증금액을 가중치로 부여하여 계산
단, 보증사고 발생 이전 입주한(사용검사 완료) 사업장, 보증사고 발생
이후 당초 시공자등이 공사를 계속한 사업장은 제외

입주예정자의 민원 및 소송으로 인하여 사용검사가 지연되는 경우는 해
당기간을 입주단축 일수 산정에서 제외

평가대상연도에 공사이행사업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쾌적한 주거환
경보장을 위한 신속한 하자보증이행에 본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합산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보장을 위한 신속한 하자보증이행 지표로 평가

(2)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하자보증이행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하자보증사고 발생사업장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증이행을 통해 입주
자의 쾌적한 주거환경보장 및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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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하자보증이행성과 = (하자보증이행의 신속성×0.5) + (하자보증이행의 정확성×0.5)

② 하자보증이행의 신속성 =
당해연도 평균 하자보증 이행일수
하자보증 이행 최소 소요일수

③ 하자보증이행의 정확성 =
총 하자보증이행 오류 건수
총 하자보증이행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하자보증이행의 신속성>
평가연도에 보증이행을 완료한 건을 대상으로 하되, 소송으로 인한 하자
보증 이행건은 제외한다.

당해연도 평균 하자보증 이행일수는 하자보증 이행일수의 합을 이행건
수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

하자보증 이행일수는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이행청구서류를 최종 접수한
날로부터 하자보증이행을 완료한 날까지 소요된 일수를 의미한다.

분쟁조정, 보증채권자의 현장조사 방해 또는 보증이행 거절, 보증이행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로 인한 기간지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하자보증 이행일
수에서 제외한다.

하자보증 이행 최소 소요일수는 하자보수보증 약관 및 하자보수보증이행
운용지침 상의 최소 소요일수로 한다.

최고목표가 100% 미만인 경우에는 100%를 최고목표로 한다.

<하자보증이행의 정확성>
총 하자보증이행 건수는 공사가 평가연도에 보증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
로 하고, 총 하자보증이행 오류 건수는 공사가 평가연도에 보증이행을 완
료한 건 중 보증채권자의 이의제기로 당초 공사가 산정한 하자보증이행금
액이 변경된 총 건수로 한다.

(3) 구상채권 회수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채권회수를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는 기관의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구상채권 회수율 = (단기구상채권회수율×0.8)+(장기구상채권정리율×0.2)

② 단기 구상채권 회수율 =
당기 구상채권 회수액

4개년 구상채권 발생액

- 당기 구상채권 회수액은 4개년 간 발생한 구생채권 중 ‘회수’한 금액을
의미한다.

③ 장기 구상채권 정리율 =
당기 구상채권 정리액

5년 이상 구상채권 잔액

- 당기 구상채권 정리액은 5년 이상된 구상채권을 ‘회수’, ‘상각’, ‘매각’,
‘출자전환’, ‘면제’한 금액의 총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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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수탁사업 [11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기금운용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6점)

정 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
화를 위한 기금 집행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주거복지 향상 성과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0.2+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 실적×0.4+도시재생 융자실적×0.4

②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
공공임대리츠 출자 실적
공공임대리츠 출자 목표

③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 실적 =
공공지원임대리츠 출자 실적
공공지원임대리츠 출자 목표

④ 도시재생 융자 실적 =
도시재생사업 융자 실적
도시재생사업 융자 목표

⑤ 임대리츠 출자 실적은 공공 및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리츠에 출자심사
및 승인된 세대수로 하며, 도시재생사업 융자 실적은 수요자중심형 도시
재생 사업에 융자 심사 및 승인된 실적으로 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공공 및 공공지원임대리츠 출자목표와 도시재생사업 융자 목표는 정부가
정하는 공공 및 공공지원임대리츠 출자목표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사업의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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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영업이익률 1

㉯ 총자산회전율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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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가스설비 및 플랜트 정비사업 16

(1) 가스설비 고장 감소 8

(2) 가스 안전관리 강화 8

2. 가스설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사업 6

(1) 엔지니어링 사업효율성 3

(2) 엔지니어링 사업성장성 3

3. 신성장사업 5

(1) 신성장 기술 확보 5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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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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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률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매출액

② 영업이익, 매출액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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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회전율 실적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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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가스설비 및 플랜트 정비사업 [16점]

(1) 가스설비 고장 감소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 의 기관의 가스설비 고장 감소 실적을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가스설비 고장 감소 =
고장정비 건수

정비대상 설비수량

② 고장정비 건수 :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설비에 대한 단순고장(M1)
정비와 중대고장(M2) 정비의 합계

③ 정비대상 설비수량 : 한국가스공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한 당해연도 고장
정비 및 예방정비(정기정비 포함) 대상 설비수량

※ 산출시 고려사항

∙한국가스공사의 통합관리시스템(SAP)을 활용하여 당사업무에 속하는
실적 산출

(2) 가스 안전관리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 의
기관의 가스배관 안전확보 실적(상향지표) 및 재해(사고) 감소 실적
(하향지표)을 평가한다.(세부지표)

기 준 치
(가스배관 안전확보율)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재해 및 사고 감소)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가스배관 안전확보율)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재해 및 사고 감소)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가스배관 안전확보율)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재해 및 사고 감소)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가스 안전관리 강화 = (가스배관 안전확보율) × 0.3
+ (재해 및 사고 감소) × 0.7

② 가스배관 안전확보율

∙산식 =
EOCS 처리실적
EOCS 총건수

∙ EOCS 처리실적 : EOCS 등록 이후 기한내(24h) 기관이 처리한 실적
∙ EOCS 총건수 :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지원시스템 EOCS(굴착

공사원콜시스템)에 등록한 당사업무에 속하는
대상 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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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설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사업 [6점] 

③ 재해 및 사고 감소

∙산식 =
재해 및 사고 건수

배관길이

∙재해 및 사고건수 = (중대재해건수 × 3) + (일반재해건수 × 1)
+ (중대사고건수 × 3) + (일반사고건수 × 1)

∙배관길이 : 한국가스공사와 “천연가스설비 경상정비공사 및
관로검사용역” 계약에 의한 점검대상 배관길이

※ 산출시 고려사항

∙최종 득점은 “가스배관 안전확보율” 득점과 “재해 및 사고 감소”
득점에 각각 0.3, 0.7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정

∙ EOCS(Excavation One-Call System, 굴착공사원콜시스템)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2에 의거
굴착공사로부터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굴착공사지원시스템(한국가스안전공사 운영 시스템)

∙재해건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산업재해
건수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의거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 일반재해 : 중대재해 이외의 산업재해

∙사고건수 : 한국가스공사와 “천연가스설비 경상정비공사 및 관로검
사용역” 계약에 의한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설비상 가스
사고건수

- 중대사고 :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 제3항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
사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고

- 일반사고 : 중대사고 이외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 양사가
배관손상사고로 인정한 사고

(1) 엔지니어링 사업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엔지니어링 사업효율성 실적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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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엔지니어링 사업효율성 =
엔지니어링 사업성과(매출액)
엔지니어링 사업비용(매출원가)

② 엔지니어링 사업성과 : 공사가 참여하는 국내외 엔지니어링사업 프로젝트

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원화 기준)

③ 엔지니어링 사업비용 : 공사가 참여하는 국내외 엔지니어링사업 프로젝트

에서 발생하는 매출원가(원화 기준)

④ 매출액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엔지니어링사업 :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생산 및 공급설비 관련
엔지니어링사업

(2) 엔지니어링 사업성장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엔지니어링 사업성장성 실적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엔지니어링 사업성장성 = 엔지니어링사업 해외매출액

② 엔지니어링사업 해외매출액 : 공사가 참여하는 해외 엔지니어링사업 프

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해외매출액을 기준

으로 함(원화 기준)

③ 매출액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엔지니어링사업 :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생산 및 공급설비 관련
엔지니어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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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사업 [5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신성장 기술 확보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기관의 신성장 기술 확보 실적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신성장 기술 확보 =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 실적

②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③ 실적산출 : {(특허 × 3)+(실용신안 × 2)+(디자인·상표 × 1)}

④ 평가근거 : 발명진흥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평가년도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록 실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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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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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자기자본비율 1

㉯ 영업이익률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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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부동산조사통계사업 7

(1) 부동산 통계품질 향상도 7

2. 부동산 시장관리사업 8

(1) 감정평가제도 개선 기여도 2

(2) 실거래가 검증체계 정확성 향상도 6

3. 가격공시사업 8

(1) 공시가격 시장상황 반영 충실도 8

4. 보상수탁사업 4

(1) 협의보상 확대 노력도 4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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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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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수탁보상자금과 관련된 손익은 제외함.

산출시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11.4) 및 한국감정원법 제정(’16.1)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음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수탁보상자금과 관련된 손익은 제외함

산출시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11.4) 및 한국감정원법 제정
(’16.1)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음

총자산 산출시 보상수탁사업관련 수탁보상자금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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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자기자본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총자산

② 자기자본, 총자산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총자산 산출시 보상수탁사업관련 수탁보상자금은 제외함

자기자본 산출시 한국감정원법 제정(’16.1)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음

㉯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률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매출액

②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영업이익 산출시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11.4) 및 한국감정원법 제정
('16.1)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음

매출액 산출시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11.4) 및 한국감정원법 제정
('16.1)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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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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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부동산조사통계사업 [7점]

 부동산 시장관리사업 [8점]

(1) 부동산 통계품질 향상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7점)

정 의
한국감정원이 생산한 부동산통계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우수한 통계
생산을 통한 부동산정보의 허브로서의 역할강화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부동산통계 품질평점>
최고목표 : 100점
최저목표 : 79(통계품질진단결과 ‘보통’등급의 최상단)

측정 산식
및 변수

•부동산통계 품질평점 : 통계청이 한국감정원 생산 4종의 국가승인통계에

대하여 각각의 품질을 진단하여 발표한 결과인 품질진단평점의 산술평균

* 한국감정원 생산 4종 국가승인통계 :

⑴ 전국지가변동률조사

⑵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⑶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⑷ 부동산거래현황

(1) 감정평가제도 개선 기여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감정평가 표본조사 업무수행실적을 측정하여 감정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선
진화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감정평가제도 개선 기여도 =
연간 감정평가 표본조사 완료건수

투입인원

② 연간 감정평가 표본조사 완료건수는 연간 국내에서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 표본조사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확정하여 조사완료한 감정평가 건
수를 말함

③ 투입인원은 타당성조사처 및 지사에 소속하여 감정평가 표본조사업무
수행에 참여한 인원으로 기초와 매월말 합계를 13으로 나누어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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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공시사업 [8점]

(2) 실거래가 검증체계 정확성 향상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6점)

정 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실거래가 검증체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실거래 검증 오류의 처리실적을 측정하여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x80%
최저목표 : 기준치X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거래가 검증체계 정확성 향상도
= (오류 잔존율×0.3) + (오류 발생율×0.7)

② 오류 잔존율 =
당해연도말 오류 잔존건수
당해연도 총 오류발생건수

③ 오류 발생율 =
당해연도 총 오류발생건수

당해연도 공동주택 총 매매건수

④ 당해연도 총 오류발생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실거래 신고건에 대한 적정성 진단시 발생한 총 오류건수를 말함

⑤ 당해연도말 오류 잔존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실거래 신고건에 대한 적정성 진단시 발생한 오류 중 당해연도 12.31기
준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오류건수를 말함

⑥ 당해연도 공동주택 매매건수는 당해연도에 KOSIS(국가통계포털)에 공표된 통
계자료 건수를 말함

※ 산출시 고려사항

ㆍ공동주택 거래신고건 중 건축중단․무허가 건축물, 신고자 입력오류 등
검증이 불가능한 신고 건은 오류발생 및 잔존건수에서 제외함.

(1) 공시가격 시장상황 반영 충실도(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 의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과정의 최근1년 이내 거래사례 적용률을
측정하여 시장상황 반영 및 실거래가 기반 공시제도 도입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복합지표,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시가격 시장상황 반영 충실도 = (표준주택 가격산정시 최근1년이내
거래사례 적용률x0.5) + (공동주택 가격산정시 최근 1년이내 거래사례
적용률x0.5)

② 표준주택 가격산정시 활용한 최근1년이내 거래사례 적용률은 다음과 같
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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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수탁사업 [4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표준주택 가격산정시 최근1년이내 거래사례 적용률

=
표준주택공시가격산정시적용한최근1년이내거래사례호수

× 100
최근1년 전체 단독주택 거래사례 호수

③ 공동주택 가격산정시 활용한 최근1년이내 거래사례 적용률은 다음과 같
이 계산

 공동주택 가격산정시 최근1년이내 거래사례 적용률

=
공동주택공시가격산정시적용한최근1년이내거래사례호수

× 100
최근1년 전체 공동주택 거래사례 호수

(1) 협의보상 확대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보상 업무수행시 강제수용(재결, 소송)이 아닌 협의
절차로 보상을 완료한 실적을 측정하여, 보상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공익사업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국민 신뢰도 향상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협의보상 확대 노력도 =
협의보상 소유자수
전체 소유자수

② 협의보상 소유자수는 협의단계에서 보상을 완료한 연간 소유자수의 합계로 함

③ 전체 소유자수는 협의, 수용 등으로 연간 보상을 완료한 전체 소유자수의 합계
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소유자수는 당해연도에 보상금을 수령한 소유자수를 집계하며, 보상관리시스템
(Compensation Management System, 특허 제10-0979892호)에 등록된 소유자수
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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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총자산이익률 1

㉯ 납입자본 대 금융부채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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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국내광업 육성·지원사업 16

(1) 시추사업 효율성 3

(2) 현대화사업 효율성 3

(3) 광산안전 관리 3

(4) 융자금 회수관리 3

(5) 희유금속 비축목표 달성도 4

2. 해외자원개발 지원 및 투자사업 11

(1) 해외광산조사 효율성 7

(2) 투자사업 회수율 4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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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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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에서 ｢탐사, 개발단계(시험생산포함)
및 취득년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M&A관련 자산｣과 ｢비축광물
재고자산｣을 제외함
단, 암바토비 니켈광산 및 볼레오 동광산 생산사업 관련 자산은 아래와
같이 별도 산정
- 기말 기준 공사 투자자산 중 상각비 상당 누계액

(투자자산×투자회사의 상각비 누계액/투자회사의 상각대상자산 총액)

 ‘총자산’에서 제외되는 ｢탐사, 개발단계(시험생산포함) 및 취득년도부
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M&A관련 자산｣과 ｢비축광물 재고자산｣에
서 발생한 손익은 부가가치 산정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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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에 관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이익률 =
당기순이익
총자산

②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며, 총자산은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평균으로 하되, 건설중인자산은 제외함

㉯ 납입자본 대 금융부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납입자본 대비 금융부채 감축노력에 관하여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납입자본 대 금융부채 =
금융부채
납입자본

② 납입자본은 재무상태표상의 납입자본으로 하며, 금융부채는 재무상태
표상의 유동, 비유동 금융부채와 K-IFRS 제1032호 문단11에 따른 매입
채무와 기타채무를 포함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3 × 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총자산

② 부채와 총자산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
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
안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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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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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국내광업 육성·지원사업 [16점]

(1) 시추사업 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금속광 및 비금속광 시추사업의 성과를 시추량 대비 가채광량으로 평가한
다. (상향지표)

목 표
제2차 광업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안)의 시추사업 효율성
목표 × 11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산식 =
가채광량(톤)
시추량(M)

② ‘가채광량(톤)'은 평가년도 동안의 금속광과 비금속광의 시추결과 기술적 또는 경제

적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을 대상으로 가채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 방식으로
가중치를부여하여이를합산하여구함

* 가채광량＝(확정광량×0.9)＋(추정광량×0.7)＋(예상광량×0.35)

③ ‘시추량(M)’은평가년도동안실제시추한금속광과비금속광의시공량으로함

(2) 현대화사업 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국내광산 지원사업 중 광산현대화 사업의 인당 생산성 향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제2차 광업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안)의 인당 생산성 목표 × 11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생산량(톤)

× (1/289) × (8/12)
인원

② ‘생산량(톤)’은평가년도동안현대화개발광산의갱내생산량으로함

③ ‘인원’은 평가년도 동안 현대화 개발광산의 갱내 작업인원(갱내인원+관리직의 1/2)

으로함

(3) 광산안전 관리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안전한 광산 근로환경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광산안전 관리 실적을 광산
안전규정 보급률과 광산안전 교육이수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제2차 광업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안)의 광산 안전규정 보
급과 광산안전 교육 연간 목표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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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광산안전관리평점 =
(광산 안전규정 보급률 평점×0.5)

+ (광산안전 교육 이수율×0.5)

② 광산 안전규정 보급률

- 산식 =
광산 안전규정 보급실적

광산 안전규정 보급 연간 목표

- ‘광산 안전규정 보급실적’은 공사가 안전 점검 후 광산에 최종 통보한
검토의견서로 주무부처에 보고한 실적으로 함

③ 광산안전 교육 이수율

- 산식 =
광산안전 교육실적

광산안전 교육 연간 목표

- ‘광산안전 교육실적’은 주무부처에 보고한 광산안전 교육 인원으로 함

(4) 융자금 회수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국내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자금의 관리효율성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연체비율 =
(연체액+대손상각액)

(총대출액+대손상각액)

② ‘연체액’은 기말 현재 일정기간 이상 연체된 대출금의 가중합계이고, 다음
방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하여 구함
- 연체액＝(90일 미만 연체액×0.2)＋(90일 이상 180일 미만 연체액×0.4)＋

(180일 이상 360일 미만 연체액×0.8)＋(360일 이상 연체액×1.0)

③ ‘총대출액’은 국내 융자금액을 뜻하며 광업자금, 석재산업자금의 재무상
태표상 기말대출금 잔액으로 하되 공사의 대부투자금은 제외함

※ 산출시 고려사항

융자채권의 건전성 분류는 IFRS회계원칙에 따름
최고목표치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실적치는

‘실제 실적치+최고목표치’로 보정한 값을 사용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총대출액과 연체액에서 소급하여 제외함

- 법정관리, 화의신청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이 결정되어 담
보권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

- 이행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등 담보권을 실행하였으나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등) 사정 등으로 2월 이상 보상이 지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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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개발 지원 및 투자사업 [11점]

(5) 희유금속 비축목표 달성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희유금속 전략비축 목표일 대비 누적비축일수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희유금속비축목표달성도 = 누적비축일수/비축목표일
- 누적비축일수 = {Σ(광종별 누적비축량/광종별 전략비축 목표량 ×60(일))}

/비축대상 광종수

- “누적비축일수”는 공사가 비축을 위해 구입한 희유금속으로 함
- 광종별 비축은 공사의 비축대상 희유금속으로 함

② “전략비축 목표일”은 전략비축계획에 의함
- 광종별 수급변동에 의한 물량변동 시 비축일수를 조정하여 산정함

(1) 해외광산조사 효율성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7점)

정 의 해외광산조사사업의 후속탐사 및 개발투자로의 연계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해외광산조사 효율성 =
(당해년도 연계광산수÷당해년도 해당사업 예산)
∑(직전연도까지 5년간의 연도별 해외광산조사 수

÷ 해당연도 사업예산)

② ‘연계광산’은 직전년도까지 5년 이내의 해외광산조사사업 중 당해년도
후속탐사 또는 개발로 연계한 광산으로 함

③ ‘해외광산조사’는 광황, 투자현황, 탐사․개발여건 파악, 투자유망성 1차 판단
및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서, 직전년도까지
5년 이내에 실시한 해외광산조사로 함

④ 중장기 목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공사 중기 경영목표(2018~2022)에 제시
된 2022년 목표치로 함

※ 2018년은 당해연도 실적치 100%로 평가, 2019년부터는 공통편람의 지표별
평가방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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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투자사업 회수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4점)

정 의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성과를 “투자에 기인한 회수성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투자사업 회수율 산식 =
누적회수액
누적투자액

- 누적회수액(U$) 및 누적투자액(U$)은 공사가 투자한 해외사업의 한국컨소시
엄 투자액과 회수액으로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KOREDIS)에 보고한 실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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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총자산회전율 1

㉯ 이자보상비율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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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발전설비 운영사업 16

(1) 비계획손실 저감실적 8

(2) 고장정지 저감실적 5

(3)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3

2. 발전연료 수급사업 7

(1)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력 강화 5

(2) 친환경 연료 도입확대 노력도 2

3. 미래성장사업 4

(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 3

(2) 기술개발제품 활성화 1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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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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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평균인원 산출시 건설인력을 제외한 경상인력을 기준으로 산정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국가 및 발전사 R&D시제품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총자산 산출시 현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건설 중인 자산,
탄소배출권자산, 해외투자지분, 국내투자지분, 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이전설치
되는 자산)은 제외

총자산 산출시 신규 준공 발전소(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이전 설치된 자산
포함)는 일할 계산하여 총자산에 포함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국가 및 발전사 R&D시제품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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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총자산 산출시 현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건설 중인 자산,
탄소배출권자산, 해외투자지분, 국내투자지분, 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이전설치
되는 자산)은 제외

총자산 산출시 신규 준공 발전소(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이전 설치된 자산
포함)은 일할 계산하여 총자산에 포함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국가 및 발전사 R&D시제품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
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이자비용

② 영업이익,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 점수를
부여한다.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국가 및 발전사 R&D시제품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
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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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3×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
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
하여 평가

신재생의무이행 관련 투자로 인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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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발전설비 운영사업 [16점]

⑴ 비계획손실 저감실적 (평가방식 : 유사기관 실적 비교, 가중치 : 8점)

정 의
전력생산 과정에서 비계획손실량 감소를 통한 전력수급 안전성 강화 및 전기품
질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최고 목표 : Min (발전형식별 발전5사 5개년 실적)
 최저 목표 : Max(발전형식별 발전5사 5개년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은 발전형식별로 산출하며, 득점은 발전형식별 득점의 합으로 함
   ※ 발전형식: 석탄, 유동층, LNG, 중유(내연기관 포함)

② 산식 =
비계획손실량

× 100
기준전력량

③ 기준전력량 = 입찰가능용량 × 역일시간

④ 비계획손실량 = 기준전력량 - 계획손실량 – 실입찰량

⑤ 발전형식별 가중치 비중 = 발전형식별 비중 × 지표 가중치(8점)

  ∑(발전형식별 가중치 비중) = 지표 가중치(8점)

발전형식별 비중 = 발전형식별 운전률×발전형식별 설비비중
∑(발전형식별운전률×발전형식별설비비중)

⑥ 입찰가능용량

전년 동월 고장정지 및 출력감발 없는 평균 입찰량
단, 기력발전기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최대 발전용
량이 변경된 경우 이를 입찰가능용량으로 적용

복합발전기는 전년 동월 대기온도와 금년 동월 대기온도를 보정하여 산출
단, O/H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전년 동월 실적이 없거나, 10일 이상 정
지시 전월과 익월의 평균치를 적용

계획손실량 : 입찰가능용량 × 계획정지시간

실입찰량 : 전력거래소에서 최종 정산된 입찰량

※ 산출시 고려사항

신규설비, 설비개조, 수명연장 발전기는 준공 후 2년간, 폐지발전기는 폐지
전 2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자연재해(낙뢰포함), 송전계통, 해양생물유입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파급정지 및 출력감발은 평가에서 제외

비계획손실량 산출기준은 연(年)단위 발전소별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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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비계획손실률 산출시 고장정지관리 기준은 전력거래소(KPX)의 기준을 적용

열․증기 공급에 따른 입찰량 변동분은 보정하여 산출
계획정지 전․후 계통병입/병해로 인한 입찰량 저하분은 계획손실량에 산입

사전 전력거래소에 신고 된 각종 시험에 의한 손실량은 보정하여 산출
국가및발전사 R&D 시제품, 기술개발인증제품(16종) 등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 기술개발 인증제품(16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2) 고장정지 저감실적 (평가방식 : 유사기관 실적비교, 가중치 : 5점)

정 의
고장정지 감소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 전기품질 향상 등의 고장정지율 관리 실
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최고 목표 : Min (발전형식별 발전5사 5개년 실적)
 최저 목표 : Max(발전형식별 발전5사 5개년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은 발전형식별로 산출하며, 득점은 발전형식별 득점의 합으로 함
   ※ 발전형식: 석탄, 유동층, LNG, 중유(내연기관 포함)

② 산식 = 정지시간
역일시간

③ 정지시간 = 불시정지 + 비계획정비정지 + 기동실패

④ 역일시간 = 365일(1년) × 24(시간)

⑤ 실적 = 기관의 발전형식별 고장정지율

⑥ 발전형식별 가중치 비중 = 발전형식별 비중 × 지표 가중치(6점)
   ∑(발전형식별 가중치 비중) = 지표 가중치(6점)

발전형식별 비중 = 발전형식별 운전률×발전형식별 설비비중
∑(발전형식별운전률×발전형식별설비비중)

※ 산출시 고려사항

신규설비, 설비개조, 수명연장 발전기는 준공 후 2년간, 폐지 발전기는
폐지전 2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고장정지율 산출시 고장정지관리 기준은 전력거래소(KPX)의 기준을 적용

국가 및 발전사 R&D 시제품, 기술개발 인증제품(16종) 등의 원인에 의한 정지는
설치일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 기술개발 인증제품(16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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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연료 수급사업 [7점]

(3)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원인물질(대기오염물질) 감축에 대
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목표치(산업통상자원부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

②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은 2015년도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황산화
물, 질소산화물, 먼지) 배출량 대비 당해연도 감축한 실적으로 함

③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준치는 기관별 설비특성, 계획예방정비계획, 중장기
발전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여한 연차별 목표로
2015년도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배출량
대비 당해연도 배출량 감축 목표량 임

※ 산출시 고려사항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1) 유연탄도입단가경쟁력강화 (평가방식 : 유사기관실적비교, 목표대실적, 가중치 : 5점)

정 의
기관의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 실적(하향지표) 및 글로벌 대비 경쟁력(하향지표)
을 평가한다. (세부지표)

목 표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실적)
: 평가년도 발전5사 유연탄 도입단가 중 가장 낮은 실적

(국제시황 대비 도입단가 절감 노력도)
: 평가년도 gCI NEWC 평균가격 × 9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력 =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 실적) × 1/3 +
(국제시황 대비 도입단가 절감 노력도) × 2/3

②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 실적

산식 =
평가년도 기관 FOB 도입단가

min(평가년도 발전5사 FOB 도입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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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③ 국제시황 대비 도입단가 절감 노력도

산식 = 평가년도 기관 FOB 도입단가
당해연도 gCI NEWC 평균가격 × 90%

④ FOB 도입단가 = 총 FOB 비용(US$)
×

6,000 NAR
총 도입물량(Ton) 도입열량 평균 (NAR)

- CFR 조건 구매의경우당해년도기관해당수출국평균운임제외

⑤ 최적 도입발열량 준수 노력 관련 감점

기준 발열량 : 선적항 송장 평균 발열량 5,600kcal/kg GAR 

 감점 : 지표가중치(5) × (1 - 기관 도입 발열량 )기준 발열량

※ 산출시 고려사항

최종 득점은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 실적’ 득점과 ‘국제시황 대비 도입단가 절
감 노력도’ 득점에 각각 1/3, 2/3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정

기관의 FOB 도입단가는 기관의 유연탄 연간 총 FOB 도입비(US$)를 총
도입물량(Ton)으로나누어서 산정함 (익년도 2.15일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관자료이용, 개별소비세 제외)

 GCI는 www.globalcoal.com에서 발표되는 국제석탄시장 대표 가격(globalCOAL
NEWC)을 활용하되 연 평균 GCI는 전년 10월부터 당년 9월까지로 계산함

최적 발열량 준수 노력 관련 감점 산정 시, 비표준석탄화력 중 저열량탄 설
계 호기(삼천포#5,6, 여수 #1,2, 영동 #2, 삼척)는 제외

(2) 친환경 연료 도입확대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관의 저유황탄 도입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유황분 저감 목표(%p)

- 기관 과거5개년 평균(‘13~17년) 대비 ’18년 0.01%p, ‘19년 0.03%p,
’20년 0.04%p 감축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p) = 과거 5개년 평균 유황분(%) - 당해년도 평균 유황분(%)

- 유연탄 평균 유황분 : 선적항에서 공인검정기관의 분석에 의한
성분분석서(COA)상 유황분의 도입물량 가중평균치(ARB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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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성장사업 [4점]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삼천포 5,6호기는 초저유황탄 설계·사용 중인 발전소로 ‘13년~’17년 실적
및 당해년도 실적에서 제외함

단, 당해 평균 유황분 실적이 0.45% 달성 시 만점부여
     (0.45%는 영흥화력 최근 5년 평균 유황분 中 최저치. 영흥화력은 수도권

배출 총량제 적용 발전소로서, 영흥화력 배출기준은 산업부와의 오염물
질 배출저감 이행협약서상 신규 석탄화력의 오염물질배출 권고 기준임)

기관의 평균 유황분 산출 시 총 도입물량(Ton)은익년도 2.15일자 한국
무역통계진흥원 통관자료이용

(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국내 신재생설비 확충 및 신재생발전량
증가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신재생 설비용량 × 0.5) + (신재생 발전량 × 0.5)
- 사업범위 : 국내 신재생사업(직접사업 및 SPC사업)
- SPC 사업으로 개발된 신재생설비는 설비용량 및 발전량 산정시 지분비
율 적용하여 산출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MW])
- 신재생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아래의 에너지를 이용한 설비임
․신에너지 :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액화․가스화한에너지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③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
- 신재생발전량은 상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서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설
비에서 당해연도에 공급한 발전량임.

※ 산출시 고려사항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매각 또는 취소시 그에 대한 과거실적 및 당해년
도 실적은 제외함

시범사업 기간 중인 시범보급사업 설비(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용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혼소설비, 부생가스 기력발전설비, 국책과제
로 추진된 신재생사업설비는 평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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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기술개발제품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대 실적, 비중 : 1점)

정 의
R&D 사업화 성과 제고와 기술개발 인증제품 구매 노력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동
반성장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17년 실적 대비 ’18년: 10%, ’19년: 20%, ’20년: 30% 향상

측정 산식
및 변수

* 가중치는 기술개발 인증제품(16종)은1.0, R&D 성과품은 2로 하되,
정부과제 R&D 성과품의 경우에는 {1+(기관투자금액÷총사업비)}로 한다.

② 기술개발 인증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③ R&D 성과품(제품화 이전)

∙ 기술개발인증제품 중 기관의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구매조건부 R&D 성공제품, 민 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성
과공유 기술개발과제, 개발선정품 등으로 구매한 제품

∙ 발전기자재 중 R&D 시제품(제품화이전)으로 대체한 경우,
실적은 최근연도 구매실례가>견적가격(원제작사)>R&D시제품
제작비용(최종보고서 기준) 순으로 산정

④ 정부과제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발전사가 투자하여 공동으로
추진한 과제를 대상으로 산정

① 기술개발제품
활성화 =

∑{(기술개발인증제품×가중치)+(R&D성과품×가중치)}
× 100

발전기자재 총 구매액

※ 산출시 고려사항

∙ R&D 성과품에 포함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성과공유 기술개
발과제, 개발선정품 품목이 기술개발인증제품 구매 실적과 중복될 경우
기술개발 인증제품에서 제외

∙ 발전기자재 범위 : 보일러, 터빈, 발전기, 환경설비, 신재생 설비 등

∙ 건설관련 발전기자재 구매액은 연도별 변동성, 계약조건 제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적 산정시 제외

∙ 정부과제의 가중치 투자금액은「현금+현물」의 합으로
과제 종료시점에서 총 투자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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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총자산회전율 1

㉯ 이자보상비율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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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
사업

1. 발전설비 운영사업 16

(1) 비계획손실 저감실적 8

(2) 고장정지 저감실적 5

(3)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3

2. 발전연료 수급사업 7

(1)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력 강화 5

(2) 친환경 연료 도입확대 노력도 2

3. 미래성장사업 4

(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 3

(2) 기술개발제품 활성화 1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 322 -

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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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평균인원 산출시 건설인력을 제외한 경상인력을 기준으로 산정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
향을 반영하여 산정

국가 및 발전사 R&D시제품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로
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총자산 산출시 현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건설 중인 자산,
탄소배출권자산, 해외투자지분, 국내투자지분, 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이전설치
되는 자산)은 제외

총자산 산출시 신규 준공 발전소(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이전 설치된 자산 포

함)는 일할 계산하여 총자산에 포함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

향을 반영하여 산정

국가 및 발전사 R&D시제품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로

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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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총자산 산출시 현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건설 중인 자산,
탄소배출권자산, 해외투자지분, 국내투자지분, 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이전설치
되는 자산)은 제외

총자산 산출시 신규 준공 발전소(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이전 설치된 자산
포함)은 일할 계산하여 총자산에 포함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국가 및 발전사 R&D시제품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로
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이자비용

② 영업이익,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 점수를

부여한다.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국가 및 발전사 R&D시제품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로
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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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3×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
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
하여 평가

신재생의무이행 관련 투자로 인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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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발전설비 운영사업 [16점]

⑴ 비계획손실 저감실적 (평가방식 : 유사기관 실적 비교, 가중치 : 8점)

정 의
전력생산 과정에서 비계획손실량 감소를 통한 전력수급 안전성 강화 및 전
기품질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최고 목표 : Min (발전형식별 발전5사 5개년 실적)
 최저 목표 : Max(발전형식별 발전5사 5개년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은 발전형식별로 산출하며, 득점은 발전형식별 득점의 합으로 함
   ※ 발전형식: 석탄, 유동층, LNG, 중유(내연기관 포함)

② 산식 =
비계획손실량

× 100
기준전력량

③ 기준전력량 = 입찰가능용량 × 역일시간

④ 비계획손실량 = 기준전력량 - 계획손실량 – 실입찰량

⑤ 발전형식별 가중치 비중 = 발전형식별 비중 × 지표 가중치(8점)
   ∑(발전형식별 가중치 비중) = 지표 가중치(8점)

 발전형식별 비중 = 발전형식별 운전률×발전형식별 설비비중
∑(발전형식별운전률×발전형식별설비비중)

⑥ 입찰가능용량

전년 동월 고장정지 및 출력감발 없는 평균 입찰량
단, 기력발전기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최대 발전
용량이 변경된 경우 이를 입찰가능용량으로 적용

복합발전기는 전년 동월 대기온도와 금년 동월 대기온도를 보정하여 산출
단, O/H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전년 동월 실적이 없거나, 10일 이상 정
지시 전월과 익월의 평균치를 적용

계획손실량 : 입찰가능용량 × 계획정지시간

실입찰량 : 전력거래소에서 최종 정산된 입찰량

※ 산출시 고려사항

신규설비, 설비개조, 수명연장 발전기는 준공 후 2년간, 폐지발전기는 폐지
전 2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자연재해(낙뢰포함), 송전계통, 해양생물유입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파급정지 및 출력감발은 평가에서 제외

비계획손실량 산출기준은 연(年)단위 발전소별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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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비계획손실률 산출시 고장정지관리 기준은 전력거래소(KPX)의 기준을 적용

열․증기 공급에 따른 입찰량 변동분은 보정하여 산출
계획정지 전․후 계통병입/병해로 인한 입찰량 저하분은 계획손실량에 산입

사전 전력거래소에 신고 된 각종 시험에 의한 손실량은 보정하여 산출
국가 및 발전사 R&D 시제품, 기술개발 인증제품(16종) 등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 기술개발 인증제품(16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2) 고장정지 저감실적 (평가방식 : 유사기관 실적비교, 가중치 : 5점)

정 의
고장정지 감소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 전기품질 향상 등의 고장정지율 관리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최고 목표 : Min (발전형식별 발전5사 5개년 실적)
 최저 목표 : Max(발전형식별 발전5사 5개년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은 발전형식별로 산출하며, 득점은 발전형식별 득점의 합으로 함
   ※ 발전형식: 석탄, 유동층, LNG, 중유(내연기관 포함)

② 산식 = 정지시간
역일시간

③ 정지시간 = 불시정지 + 비계획정비정지 + 기동실패

④ 역일시간 = 365일(1년) × 24(시간)

⑤ 실적 = 기관의 발전형식별 고장정지율

⑥ 발전형식별 가중치 비중 = 발전형식별 비중 × 지표 가중치(6점)
   ∑(발전형식별 가중치 비중) = 지표 가중치(6점)

 발전형식별 비중 = 발전형식별 운전률×발전형식별 설비비중
∑(발전형식별운전률×발전형식별설비비중)

※ 산출시 고려사항

신규설비, 설비개조, 수명연장 발전기는 준공 후 2년간, 폐지 발전기는
폐지전 2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고장정지율 산출시 고장정지관리 기준은 전력거래소(KPX)의 기준을 적용

국가및발전사 R&D 시제품, 기술개발인증제품(16종) 등의 원인에 의한 정지는 
설치일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 기술개발 인증제품(16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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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원인물질(대기오염물질) 감축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목표치(산업통상자원부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

②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은 2015년도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황
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배출량 대비 당해연도 감축한 실적으로 함

③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준치는 기관별 설비특성, 계획예방정비계획, 중장
기발전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여한 연차별 목
표로 2015년도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배출량 대비 당해연도 배출량 감축 목표량 임

※ 산출시 고려사항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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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연료 수급사업 [7점]

(1) 유연탄도입단가경쟁력강화 (평가방식 : 유사기관실적비교, 목표대실적, 가중치 : 5점)

정 의
기관의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 실적(하향지표) 및 글로벌 대비 경쟁력(하향지표)
을 평가한다. (세부지표)

목 표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실적)
: 평가년도 발전5사 유연탄 도입단가 중 가장 낮은 실적

(국제시황 대비 도입단가 절감 노력도)
: 평가년도 gCI NEWC 평균가격 × 9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력 =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 실적) × 1/3 +
(국제시황 대비 도입단가 절감 노력도) × 2/3

②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 실적

산식 =
평가년도 기관 FOB 도입단가

min(평가년도 발전5사 FOB 도입단가)

③ 국제시황 대비 도입단가 절감 노력도

산식 = 평가년도 기관 FOB 도입단가
당해연도 gCI NEWC 평균가격 × 90%

④ FOB 도입단가 = 총 FOB 비용(US$)
×

6,000 NAR
총 도입물량(Ton) 도입열량 평균 (NAR)

- CFR 조건 구매의경우당해년도기관해당수출국평균운임제외

⑤ 최적 도입발열량 준수 노력 관련 감점
기준 발열량 : 선적항 송장 평균 발열량 5,600kcal/kg GAR 

 감점 : 지표가중치(5) × ( 1 - 기관 도입 발열량
)

기준 발열량

※ 산출시 고려사항

최종 득점은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 실적’ 득점과 ‘국제시황 대비 도입단가
절감 노력도’ 득점에 각각 1/3, 2/3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정

기관의 FOB 도입단가는 기관의 유연탄 연간 총 FOB 도입비(US$)를 총
도입물량(Ton)으로나누어서 산정함 (익년도 2.15일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관자료이용, 개별소비세 제외)

 GCI는 www.globalcoal.com에서 발표되는 국제석탄시장 대표 가격
(globalCOAL NEWC)을 활용하되 연 평균 GCI는 전년 10월부터 당년
9월까지로 계산함

최적 발열량 준수 노력 관련 감점 산정 시, 비표준석탄화력 중 저열량탄
설계 호기(삼천포#5,6, 여수 #1,2, 영동 #2, 삼척)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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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성장사업 [4점]

(2) 친환경 연료 도입확대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관의 저유황탄 도입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유황분 저감 목표(%p)

- 기관 과거5개년 평균(‘13~17년) 대비 ’18년 0.01%p, ‘19년 0.03%p,
’20년 0.04%p 감축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p) = 과거 5개년 평균 유황분(%) - 당해년도 평균 유황분(%)

- 유연탄 평균 유황분 : 선적항에서 공인검정기관의 분석에 의한
성분분석서(COA)상 유황분의 도입물량 가중평균치(ARB기준)

※ 산출시 고려사항

삼천포 5,6호기는 초저유황탄 설계·사용 중인 발전소로 ‘13년~’17년 실적
및 당해년도 실적에서 제외함

단, 당해 평균 유황분 실적이 0.45% 달성 시 만점부여
     (0.45%는 영흥화력 최근 5년 평균 유황분 中 최저치. 영흥화력은 수도권

배출 총량제 적용 발전소로서, 영흥화력 배출기준은 산업부와의 오염물
질 배출저감 이행협약서상 신규 석탄화력의 오염물질배출 권고 기준임)

기관의 평균 유황분 산출 시 총 도입물량(Ton)은익년도 2.15일자 한국
무역통계진흥원 통관자료이용

(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국내 신재생설비 확충 및 신재생발
전량 증가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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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신재생 설비용량 × 0.5) + (신재생 발전량 × 0.5)

- 사업범위 : 국내 신재생사업(직접사업 및 SPC사업)

- SPC 사업으로 개발된 신재생설비는 설비용량 및 발전량 산정시 지분비율
적용하여 산출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MW])

- 신재생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아래의 에너지를 이용한 설비임

․신에너지 :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액화․가스화한에너지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③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

- 신재생발전량은 상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서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설
비에서 당해연도에 공급한 발전량임.

※ 산출시 고려사항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매각 또는 취소시 그에 대한 과거실적 및 당해년도
실적은 제외함

시범사업 기간 중인 시범보급사업 설비(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용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혼소설비, 부생가스 기력발전설비, 국책과제로
추진된 신재생사업설비는 평가에서 제외

(2) 기술개발제품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대 실적, 비중 : 1점)

정 의
R&D 사업화 성과 제고와 기술개발 인증제품 구매 노력을 통한 중소기업과
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17년 실적 대비 ’18년: 10%, ’19년: 20%, ’20년: 30% 향상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술개발제품
활성화 =

∑{(기술개발인증제품×가중치)+(R&D성과품×가중치)}
× 100

발전기자재 총 구매액

* 가중치는 기술개발 인증제품(16종)은1.0, R&D 성과품은 2로 하되,
정부과제 R&D 성과품의 경우에는 {1+(기관투자금액÷총사업비)}로 한다.

② 기술개발 인증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③ R&D 성과품(제품화 이전)

∙기술개발인증제품 중 기관의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구매조건부 R&D 성공제품, 민 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성과
공유 기술개발과제, 개발선정품 등으로 구매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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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발전기자재 중 R&D 시제품(제품화이전)으로 대체한 경우,
실적은 최근연도 구매실례가>견적가격(원제작사)>R&D시제품
제작비용(최종보고서 기준) 순으로 산정

④ 정부과제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발전사가 투자하여 공동으로
추진한 과제를 대상으로 산정

※ 산출시 고려사항

∙ R&D 성과품에 포함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성과공유 기술개
발과제, 개발선정품 품목이 기술개발인증제품 구매 실적과 중복될 경우
기술개발 인증제품에서 제외

∙발전기자재 범위 : 보일러, 터빈, 발전기, 환경설비, 신재생 설비 등

∙건설관련 발전기자재 구매액은 연도별 변동성, 계약조건 제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적 산정시 제외

∙정부과제의 가중치 투자금액은「현금+현물」의 합으로 과제 종료시점에서
총 투자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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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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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총자산회전율 1

㉯ 이자보상비율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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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
사업

1. 발전설비 운영사업 16

(1) 비계획손실 저감실적 8

(2) 고장정지 저감실적 5

(3)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3

2. 발전연료 수급사업 7

(1)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력 강화 5

(2) 친환경 연료 도입확대 노력도 2

3. 미래성장사업 4

(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 3

(2) 기술개발제품 활성화 1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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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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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평균인원 산출시 건설인력을 제외한 경상인력을 기준으로 산정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국가 및 발전사 R&D시제품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
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총자산 산출시 현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건설 중인 자
산, 탄소배출권자산, 해외투자지분, 국내투자지분, 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이
전설치 되는 자산)은 제외

총자산 산출시 신규 준공 발전소(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이전 설치된 자산
포함)는 일할 계산하여 총자산에 포함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국가 및 발전사 R&D시제품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
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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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총자산 산출시 현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건설 중인 자산,
탄소배출권자산, 해외투자지분, 국내투자지분, 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이전설치
되는 자산)은 제외

총자산 산출시 신규 준공 발전소(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이전 설치된 자산
포함)은 일할 계산하여 총자산에 포함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국가 및 발전사 R&D시제품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
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이자비용

② 영업이익,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 점수를
부여한다.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국가 및 발전사 R&D시제품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
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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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
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
하여 평가

신재생의무이행 관련 투자로 인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하여 평가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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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발전설비 운영사업 [16점]

⑴ 비계획손실 저감실적 (평가방식 : 유사기관 실적 비교, 가중치 : 8점)

정 의
전력생산 과정에서 비계획손실량 감소를 통한 전력수급 안전성 강화 및 전
기품질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최고 목표 : Min (발전형식별 발전5사 5개년 실적)
 최저 목표 : Max(발전형식별 발전5사 5개년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은 발전형식별로 산출하며, 득점은 발전형식별 득점의 합으로 함
   ※ 발전형식: 석탄, 유동층, LNG, 중유(내연기관 포함)

② 산식 =
비계획손실량

× 100
기준전력량

③ 기준전력량 = 입찰가능용량 × 역일시간

④ 비계획손실량 = 기준전력량 - 계획손실량 – 실입찰량

⑤ 발전형식별 가중치 비중 = 발전형식별 비중 × 지표 가중치(8점)
   ∑(발전형식별 가중치 비중) = 지표 가중치(8점)

 발전형식별 비중 = 발전형식별 운전률×발전형식별 설비비중
∑(발전형식별운전률×발전형식별설비비중)

⑥ 입찰가능용량

전년 동월 고장정지 및 출력감발 없는 평균 입찰량
단, 기력발전기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최대 발전용
량이 변경된 경우 이를 입찰가능용량으로 적용

복합발전기는 전년 동월 대기온도와 금년 동월 대기온도를 보정하여 산출
단, O/H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전년 동월 실적이 없거나, 10일 이상 정
지시 전월과 익월의 평균치를 적용

계획손실량 : 입찰가능용량 × 계획정지시간

실입찰량 : 전력거래소에서 최종 정산된 입찰량

※ 산출시 고려사항

신규설비, 설비개조, 수명연장 발전기는 준공 후 2년간, 폐지발전기는 폐지
전 2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자연재해(낙뢰포함), 송전계통, 해양생물유입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파급정지 및 출력감발은 평가에서 제외

비계획손실량 산출기준은 연(年)단위 발전소별로 시행

비계획손실률 산출시 고장정지관리 기준은 전력거래소(KPX)의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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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열․증기 공급에 따른 입찰량 변동분은 보정하여 산출
계획정지 전․후 계통병입/병해로 인한 입찰량 저하분은 계획손실량에 산입

사전 전력거래소에 신고 된 각종 시험에 의한 손실량은 보정하여 산출
국가 및 발전사 R&D 시제품, 기술개발 인증제품(16종) 등의 원인에 의한 출력
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 기술개발인증제품(16종)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2) 고장정지 저감실적 (평가방식 : 유사기관 실적비교, 가중치 : 5점)

정 의
고장정지 감소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 전기품질 향상 등의 고장정지율 관리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최고 목표 : Min (발전형식별 발전5사 5개년 실적)

 최저 목표 : Max(발전형식별 발전5사 5개년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은 발전형식별로 산출하며, 득점은 발전형식별 득점의 합으로 함

   ※ 발전형식: 석탄, 유동층, LNG, 중유(내연기관 포함)

② 산식 = 정지시간
역일시간

③ 정지시간 = 불시정지 + 비계획정비정지 + 기동실패

④ 역일시간 = 365일(1년) × 24(시간)

⑤ 실적 = 기관의 발전형식별 고장정지율

⑥ 발전형식별 가중치 비중 = 발전형식별 비중 × 지표 가중치(6점)
   ∑(발전형식별 가중치 비중) = 지표 가중치(6점)

 발전형식별 비중 = 발전형식별 운전률×발전형식별 설비비중
∑(발전형식별운전률×발전형식별설비비중)

※ 산출시 고려사항

신규설비, 설비개조, 수명연장 발전기는 준공 후 2년간, 폐지 발전기는

폐지전 2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고장정지율 산출시 고장정지관리 기준은 전력거래소(KPX)의 기준을 적용

국가 및 발전사 R&D 시제품, 기술개발 인증제품(16종) 등의 원인에 의한

정지는 설치일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외
   - 기술개발인증제품(16종)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3)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원인물질(대기오염물질) 감축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목표치(산업통상자원부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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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연료 수급사업 [7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

②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은 2015년도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황
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배출량 대비 당해연도 감축한 실적으로 함

③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준치는 기관별 설비특성, 계획예방정비계획, 중장
기발전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여한 연차별 목
표로 2015년도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배출량 대비 당해연도 배출량 감축 목표량 임

※ 산출시 고려사항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1) 유연탄도입단가경쟁력강화 (평가방식 : 유사기관실적비교, 목표대실적, 가중치 : 5점)

정 의
기관의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 실적(하향지표) 및 글로벌 대비 경쟁력(하향지표)을
평가한다. (세부지표)

목 표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실적)
: 평가년도 발전5사 유연탄 도입단가 중 가장 낮은 실적

(국제시황 대비 도입단가 절감 노력도)
: 평가년도 gCI NEWC 평균가격 × 9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력 =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 실적) × 1/3 +
(국제시황 대비 도입단가 절감 노력도) × 2/3

②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 실적

산식 =
평가년도 기관 FOB 도입단가

min(평가년도 발전5사 FOB 도입단가)

③ 국제시황 대비 도입단가 절감 노력도

산식 = 평가년도 기관 FOB 도입단가
당해연도 gCI NEWC 평균가격 × 90%

④ FOB 도입단가 = 총 FOB 비용(US$)
×

6,000 NAR
총 도입물량(Ton) 도입열량 평균 (NAR)

- CFR 조건 구매의경우당해년도기관해당수출국평균운임제외

⑤ 최적 도입발열량 준수 노력 관련 감점
기준 발열량 : 선적항 송장 평균 발열량 5,600kcal/kg GAR 

감점 : 지표가중치(5) × (1 - 기관 도입 발열량
)

기준 발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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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최종 득점은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 실적’ 득점과 ‘국제시황 대비 도입단가
절감 노력도’ 득점에 각각 1/3, 2/3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정

기관의 FOB 도입단가는 기관의 유연탄 연간 총 FOB 도입비(US$)를 총
도입물량(Ton)으로나누어서 산정함 (익년도 2.15일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관자료이용, 개별소비세 제외)

 GCI는 www.globalcoal.com에서 발표되는 국제석탄시장 대표 가격
(globalCOAL NEWC)을 활용하되 연 평균 GCI는 전년 10월부터 당년
9월까지로 계산함

최적 발열량 준수 노력 관련 감점 산정 시, 비표준석탄화력 중 저열량탄
설계 호기(삼천포#5,6, 여수 #1,2, 영동 #2, 삼척)는 제외

(2) 친환경 연료 도입확대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관의 저유황탄 도입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유황분 저감 목표(%p)

- 기관 과거5개년 평균(‘13~17년) 대비 ’18년 0.01%p, ‘19년 0.03%p,

’20년 0.04%p 감축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p) = 과거 5개년 평균 유황분(%) - 당해년도 평균 유황분(%)

- 유연탄 평균 유황분 : 선적항에서 공인검정기관의 분석에 의한

성분분석서(COA)상 유황분의 도입물량 가중평균치(ARB기준)

※ 산출시 고려사항

삼천포 5,6호기는 초저유황탄 설계·사용 중인 발전소로 ‘13년~’17년 실적

및 당해년도 실적에서 제외함

단, 당해 평균 유황분 실적이 0.45% 달성 시 만점부여
     (0.45%는 영흥화력 최근 5년 평균 유황분 中 최저치. 영흥화력은 수도권 

배출 총량제 적용 발전소로서, 영흥화력 배출기준은 산업부와의 오염물질 
배출저감 이행협약서상 신규 석탄화력의 오염물질배출 권고 기준임)

기관의 평균 유황분 산출 시 총 도입물량(Ton)은익년도 2.15일자 한국

무역통계진흥원 통관자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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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성장사업 [4점]

(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국내 신재생설비 확충 및 신재생발
전량 증가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신재생 설비용량 × 0.5) + (신재생 발전량 × 0.5)

- 사업범위 : 국내 신재생사업(직접사업 및 SPC사업)

- SPC 사업으로 개발된 신재생설비는 설비용량 및 발전량 산정시 지분비율
적용하여 산출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MW])

- 신재생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아래의 에너지를 이용한 설비임

․신에너지 :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액화․가스화한에너지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③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

- 신재생발전량은 상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서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설
비에서 당해연도에 공급한 발전량임.

※ 산출시 고려사항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매각 또는 취소시 그에 대한 과거실적 및 당해년도
실적은 제외함

시범사업 기간 중인 시범보급사업 설비(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용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혼소설비, 부생가스 기력발전설비, 국책과제
로 추진된 신재생사업설비는 평가에서 제외

(2) 기술개발제품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대 실적, 비중 : 1점)

정 의
R&D 사업화 성과 제고와 기술개발 인증제품 구매 노력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17년 실적 대비 ’18년: 10%, ’19년: 20%, ’20년: 30%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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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술개발제품
활성화 =

∑{(기술개발인증제품×가중치)+(R&D성과품×가중치)}
× 100

발전기자재 총 구매액

* 가중치는 기술개발 인증제품(16종)은1.0, R&D 성과품은 2로 하되,
정부과제 R&D 성과품의 경우에는 {1+(기관투자금액÷총사업비)}로 한다.

② 기술개발 인증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③ R&D 성과품(제품화 이전)

∙기술개발인증제품 중 기관의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한 구매조건부 신제
품개발사업(구매조건부 R&D 성공제품, 민 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개발선정품 등으로 구매한 제품

∙발전기자재 중 R&D 시제품(제품화이전)으로 대체한 경우,
실적은 최근연도 구매실례가>견적가격(원제작사)>R&D시제품
제작비용(최종보고서 기준) 순으로 산정

④ 정부과제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발전사가 투자하여 공동으로
추진한 과제를 대상으로 산정

※ 산출시 고려사항

∙ R&D 성과품에 포함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성과공유 기술개
발과제, 개발선정품 품목이 기술개발인증제품 구매 실적과 중복될 경우
기술개발 인증제품에서 제외

∙발전기자재 범위 : 보일러, 터빈, 발전기, 환경설비, 신재생 설비 등

∙건설관련 발전기자재 구매액은 연도별 변동성, 계약조건 제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적 산정시 제외

∙정부과제의 가중치 투자금액은「현금+현물」의 합으로
과제 종료시점에서 총 투자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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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영업이익률 1

㉯ 자기자본비율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 347 -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경마사업 18

(1) 경주시행 수준 향상 성과 4

(2) 경주시행의 안정성 향상 성과 3

(3) 발매 건전화 확대 성과 3

(4) 고객 건전구매 확대 성과 2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성적 향상

2

(6) 불법경마 단속 성과 4

2. 말산업 육성사업 6

(1) 말산업 육성 성과 6

3. 사회적 가치 확대사업 3

(1) 경마공원 활성화 성과 3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 348 -

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 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총량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최고목표를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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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
에 의한 규제와 장외발매소 폐쇄 등에 따른 매출액 변동분을 반영함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 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총량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최고목표를 변경할 수 있음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산출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
에 의한 규제와 장외발매소 폐쇄 등에 따른 매출액 변동분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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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률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매출액

②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바에 따름
㉯ 자기자본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100
총자본

② 자기자본과 총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3×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
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
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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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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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경마사업 [18점]
⑴ 경주 시행 수준 향상 성과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의 경주 시행 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 및 부경 경마장의 대표 경주
거리인 1,200m/1,400m/1,800m 경주기록 향상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경주시행수준
향상 성과 =

1,200m
득점율

× 0.5 +
1,400m
득점율

× 0.4 +
1,800m
득점율

× 0.1

② 경주거리별
득점율 =

20점+80점×[(

실적-
최저목표
최고목표-
최저목표

)×0.5+(

실적(최근3년평균)-
최저목표(최근3년평균)

)×0.5]
최고목표(최근3년평균)-
최저목표(최근3년평균)

③ 경주거리별 실적 = 서울․부경 경마장 1,200m, 1,400m, 1,800m경주에서
입상한 경주마 1위, 2위, 3위의 경주기록의 합 / 경주수

④ 중장기 목표 : 2017년 한국마사회 실적을 기준목표, 2016년 일본 중앙경
마(JRA) 기록(1200m 216.981초, 1400m 255.288초, 1800m 342.507초)을
달성목표로 하고 달성기간이 15년인 장기추세선 상의 2022년도 목표

(2) 경주시행의 안정성 향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이 경마시행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한 경마 중 총 경주 편성두수 대비
실격, 출발제외 및 주행중지 두수의 감소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경주시행의안정성향상성과 =
(실격 두수 + 출발제외 두수 + 주행중지 두수)

(총 편성두수 - 출주취소 두수 - 경주 불성립 두수)

② 경주 편성, 출주취소, 경주 불성립, 실격, 출발제외 및 주행중지 두수 :
경마시행규정에 근거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된 경마 중 경주 편성, 출
주취소, 경주 불성립, 실격, 출발제외 및 주행중지 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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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총 편성두수 :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계획에 따라 마주 또는 조교사가 출
전신청을 하여 확정된 경주에 편성된 마필의 총수

출주취소 두수 : 경주편성 완료 후 기수 또는 마필에 사고나 질병이 발
생하여 마주의 신청에 의해 경주 참여가 취소된 마필의 수

경주불성립 두수 : 천재지변, 정전 등의 사고 또는 사람이나 동물의 방
해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주에 편성된 마필의 수

실격 두수 : 경주에 참여하여 결승선에 도착하였으나 해당 마필이 금지
약물의 영향을 받았거나, 경주 진행 중 다른 마필의 주행을 방해하는 등
의 규정위반행위로 심판으로부터 실격으로 처리된 마필의 수

출발제외 두수 : 경주에 편성되어 기수가 기승하여 출발지점까지 진출
했으나 출발대에 진입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출발 전에 경주에서 제
외된 마필의 수

주행중지 두수 : 경주 출발 이후 기수가 낙마하거나, 마필과 함께 넘어
지는 등의 이유로 결승선에 도착할 수 없는 마필의 수

(3) 발매 건전화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발매 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고객
구매 계도를 통하여 발매금액 소액화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발매 건전화 확대 성과 =
총 발매금액
총 발매건수

 ② 총 발매금액 : 해당연도 마권 발매금액의 합
 ③ 총 발매건수 : 해당연도 마권 발매건수의 합

(4) 고객 건전구매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경마 역기능 해소 일환으로 마이카드 매출액을 통한 고객 건전구매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고객의 건전구매 확대 =
마이카드 매출액
전체 매출액

 ② 마이카드 매출액 : 전자카드인 마이카드를 이용하여 마권을 발매한 금액
 ③ 전체 매출액 : 전체 마권 발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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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평가성적 향상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추진하는 사행산업 사행기관
건전화 관리 현황 및 추진 성과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최고목표 : 당해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최상위 기관 득점
 최저목표 : 당해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최하위 기관 득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사감위건전화평가
성적향상

=20 + 80 ×
당해연도 마사회의

사감위 건전화 평가 득점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6) 불법경마 단속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의 경마 건전화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불법경마 온·오프라인 단속 실적
향상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불법경마단속성과는 온․오프라인 단속성과로 오프라인은 단속인원과 단속
금액으로, 온라인은 인터넷사이트폐쇄실적으로 하여, 단속인원 40%, 단속
금액 30%, 온라인사이트폐쇄실적 30%로 각각의 단속성과에 해당비중을
적용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단속금액은 억원을 원칙으로 하며, 소수점의 처리는 소수점 이하 4자리에
서 반올림하여 3자리까지 표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단속인원 실적은 기관이 경찰에 수사의뢰한 후 즉결심판 처분 또는 검찰

송치된 인원과, 기관이 검찰에 고발하여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인원의
합으로 산출한다.

  온라인사이트 단속실적 산출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효과를 감안하여 평가하거나 결측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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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산업 육성사업 [6점]

  사회적 가치 확대사업 [3점]
(1) 경마공원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이 보유한 서울 부산 제주 경마공원의 (유 무료)입장인원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경마공원 활성화 성과
    = 서울‧부산‧제주 경마공원 연간 (유‧무료) 입장인원 합계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말산업 육성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말산업 육성에 의한 국내 말산업 일자리 확대 및 말 수요처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말산업 육성 성과 = 말산업 종사자수 × 0.5 + 말 사육두수 × 0.5

② 말산업 종사자수 및 말 사육두수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표하는 “말산업 실
태조사 보고서”의 수치

※ 산출시 고려사항

 ‘말산업실태조사’ 수치 사용 시, 자료 사용기간(과거 5개년 및 당해) 중 설
문에 응답하지 않은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과거 및 당해 조사결과에서 해
당 수치를 제외한 후 실적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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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영업이익률 1

㉯ 총자산회전율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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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방송광고 판매사업 14

(1) 방송광고 시장 점유율 확대 7

(2) 중소기업 광고마케팅 활동 지원 7

2. 방송통신광고 진흥사업 8

(1) 광고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5

(2) 방송통신광고 조사자료 활용도 3

3. 공익광고 사업 5

(1) 공익광고 AIE 활용 실적 5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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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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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가산

㉮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률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매출액

②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매출액산정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매출액 = 총매출액 – 광고회사 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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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매출액산정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매출액 = 총매출액 – 광고회사 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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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방송광고 판매사업 [14점]

(1) 방송광고 시장 점유율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 의
공사 판매대행 지상파 매체의 시청점유율 대비 공사 지상파 방송광고 영
업실적 점유율과 비지상파 사업 매출액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방송광고 시장 점유율 확대는 공사 판매대행 지상파 매체의 시청 점유
율 대비 공사 지상파 방송광고 영업실적 점유율(A)의 평점과 비지상파
사업 매출액(B)의 평점을 8:2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A =
공사 지상파 방송광고 영업실적 점유율

공사 판매대행 지상파 매체 시청 점유율

o 공사 판매대행 지상파 매체 시청 점유율 =
공사 판매대행 지상파 매체 시청률

총 지상파 매체 시청률

- 시청률 조사가 가능한 지상파 전 매체(KBS 1-TV 제외) 시청률의 합 대비
공사가 판매 대행하고 있는 지상파 매체 시청률의 합

* 시청점유율 산출에 사용되는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수도권
가구 시청률(06시-25시) 기준

o 공사 지상파 방송광고 영업실적 점유율 =
공사 지상파 방송광고 영업실적

총 지상파 방송광고 영업실적

- 총 지상파 방송광고 영업실적 대비 공사가 판매중인 지상파 방송광고
영업실적

* 공사 지상파 방송광고 영업실적은 공사가 영업 대행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매체의 판매실적의 합으로 공사 판매마감 전산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

* 총 지상파 방송광고 실적은 당해연도 말에 발간되는 「방송통신광
고비조사(국가승인통계)」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산출

③ B = 비지상파 매체 광고판매 매출액, 해외사업 매출액, 콘텐츠 투자
사업 수익, 컨설팅 수수료 등 공사가 추진한 신규 사업 매출액 및
수익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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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광고 진흥사업 [8점]

(2) 중소기업 광고마케팅 활동 지원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 7점)

정 의
공사가 광고마케팅 활동을 지원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2년 연속(전년도와 당해연도) 광고마케팅 활동을 지원한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주의 전년도 말일 기준 종업원 수의 합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 9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2년 연속(전년도와 당해연도) 광고마케팅 활동을 지원한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주의 당해연도 말일 기준 종업원 수의 합

②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주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협의회’가
선정한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 함

③ 종업원 수 산출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공신력 있는 외부 자료에
의함

(1) 광고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광고교육원 예비광고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대비 광고 관련업계
취업자 수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광고 관련업계 취업자 수

광고교육원 예비광고인 교육과정 수료생 수

② 광고 관련업계 취업자 수는 공사 광고교육원의 예비광고인 교육과정
에 정식으로 수강신청하여 등록한 수강생 중 광고․홍보․마케팅 관련
업계 혹은 직무에 취업한 취업자로 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료생 중 당
해연도 취업한 자로 산출하며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창업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집계

③ 광고교육원 예비광고인 교육과정 수료생 수는 70시간 이상 교육과정
을 수료한 수강생으로 당해연도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당해연도 수료
한 자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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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광고 사업 [5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방송통신광고 조사자료 활용도(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공사에서 공표한 광고경기예측지수(KAI), 소비자행태조사(MCR),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의 외부기관 인용 실적을 산출하여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자료의 활용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광고경기예측지수(KAI), 소비자행태조사(MCR), 방송통신광고
비 조사 공표 자료의 인용실적

② 광고경기예측지수(KAI;Korea Advertising Index), 소비자행태조사
(MCR:Media&Consumer Research),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공표 자료의
인용 실적은 정부정책자료, 교육부 인정 교육기관 및 정부 등록 학술
단체의 학술ㆍ연구자료, 방송 관련 협회 가입 언론사 및 문화체육관광
부 정기간행물 등록대장 등재 언론사의 보도자료 등 외부 기관의 각
공표자료에 대한 인용실적에 근거하여 산출

③ 총 인용 실적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취지에 부
합토록 공사가 공표한 자료(출처)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명시한 자
료에 한하여 합산 산출

(1) 공익광고 AIE 활용 실적(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공사에서 제작한 공익광고를 교육목적으로 활용한 AIE(Advertising In
Education)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AIE 활용실적

공익광고 총 작품수

② AIE 활용실적은 공익광고를 교육목적으로 활용한 실적의 합으로 공익
광고 이용신청서에 근거하여 산출

③ 공익광고 총 작품수는 1981년부터 공사가 제작한 공익광고의 총 작품
수를 누적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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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총자산회전율 1

㉯ 이자보상비율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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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
사업

1. 발전설비 운영사업 16

(1) 비계획손실 저감실적 8

(2) 고장정지 저감실적 5

(3)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3

2. 발전연료 수급사업 7

(1)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력 강화 5

(2) 친환경 연료 도입확대 노력도 2

3. 미래성장사업 4

(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 3

(2) 기술개발제품 활성화 1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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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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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평균인원 산출시 건설인력을 제외한 경상인력을 기준으로 산정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
향을 반영하여 산정

국가 및 발전사 R&D시제품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로
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총자산 산출시 현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건설 중인 자산,
탄소배출권자산, 해외투자지분, 국내투자지분, 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이전설치
되는 자산)은 제외

총자산 산출시 신규 준공 발전소(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이전 설치된 자산
포함)는 일할 계산하여 총자산에 포함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국가 및 발전사 R&D시제품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로
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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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총자산 산출시 현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건설 중인 자산,
탄소배출권자산, 해외투자지분, 국내투자지분, 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이전설치
되는 자산)은 제외

총자산 산출시 신규 준공 발전소(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이전 설치된 자산
포함)은 일할 계산하여 총자산에 포함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국가 및 발전사 R&D시제품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로
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이자비용

② 영업이익,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 점수를
부여한다.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국가 및 발전사 R&D시제품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
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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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
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
하여 평가

신재생의무이행 관련 투자로 인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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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사업

 발전설비 운영사업 [16점]

⑴ 비계획손실 저감실적 (평가방식 : 유사기관 실적 비교, 가중치 : 8점)

정 의
전력생산 과정에서 비계획손실량 감소를 통한 전력수급 안전성 강화 및 전

기품질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최고 목표 : Min (발전형식별 발전5사 5개년 실적)

 최저 목표 : Max(발전형식별 발전5사 5개년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은 발전형식별로 산출하며, 득점은 발전형식별 득점의 합으로 함

   ※ 발전형식: 석탄, 유동층, LNG, 중유(내연기관 포함)

② 산식 =
비계획손실량

× 100
기준전력량

③ 기준전력량 = 입찰가능용량 × 역일시간

④ 비계획손실량 = 기준전력량 - 계획손실량 – 실입찰량

⑤ 발전형식별 가중치 비중 = 발전형식별 비중 × 지표 가중치(8점)

  ∑(발전형식별 가중치 비중) = 지표 가중치(8점)

발전형식별 비중 = 발전형식별 운전률×발전형식별 설비비중
∑(발전형식별운전률×발전형식별설비비중)

⑥ 입찰가능용량

전년 동월 고장정지 및 출력감발 없는 평균 입찰량
단, 기력발전기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최대 발전

용량이 변경된 경우 이를 입찰가능용량으로 적용
복합발전기는 전년 동월 대기온도와 금년 동월 대기온도를 보정하여 산출
단, O/H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전년 동월 실적이 없거나, 10일 이상 정

지시 전월과 익월의 평균치를 적용
계획손실량 : 입찰가능용량 × 계획정지시간

실입찰량 : 전력거래소에서 최종 정산된 입찰량

※ 산출시 고려사항

신규설비, 설비개조, 수명연장 발전기는 준공 후 2년간, 폐지발전기는 폐지

전 2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자연재해(낙뢰포함), 송전계통, 해양생물유입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파급정지 및 출력감발은 평가에서 제외

비계획손실량 산출기준은 연(年)단위 발전소별로 시행

비계획손실률 산출시 고장정지관리 기준은 전력거래소(KPX)의 기준을 적용



- 371 -

측정 산식
및 변수

열․증기 공급에 따른 입찰량 변동분은 보정하여 산출
계획정지 전․후 계통병입/병해로 인한 입찰량 저하분은 계획손실량에 산입

사전 전력거래소에 신고 된 각종 시험에 의한 손실량은 보정하여 산출
국가 및 발전사 R&D 시제품, 기술개발 인증제품(16종) 등의 원인에 의한 출
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 기술개발인증제품(16종)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2) 고장정지 저감실적 (평가방식 : 유사기관 실적비교, 가중치 : 5점)

정 의
고장정지 감소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 전기품질 향상 등의 고장정지율 관리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최고 목표 : Min (발전형식별 발전5사 5개년 실적)

 최저 목표 : Max(발전형식별 발전5사 5개년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은 발전형식별로 산출하며, 득점은 발전형식별 득점의 합으로 함

   ※ 발전형식: 석탄, 유동층, LNG, 중유(내연기관 포함)

② 산식 =
정지시간
역일시간

③ 정지시간 = 불시정지 + 비계획정비정지 + 기동실패

④ 역일시간 = 365일(1년) × 24(시간)

⑤ 실적 = 기관의 발전형식별 고장정지율

⑥ 발전형식별 가중치 비중 = 발전형식별 비중 × 지표 가중치(6점)
  ∑(발전형식별 가중치 비중) = 지표 가중치(6점)

발전형식별 비중 = 발전형식별 운전률×발전형식별 설비비중
∑(발전형식별운전률×발전형식별설비비중)

※ 산출시 고려사항

신규설비, 설비개조, 수명연장 발전기는 준공 후 2년간, 폐지 발전기는

폐지전 2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고장정지율 산출시 고장정지관리 기준은 전력거래소(KPX)의 기준을 적용

국가및발전사 R&D 시제품, 기술개발인증제품(16종) 등의원인에의한정지는
설치일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 기술개발 인증제품(16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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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연료 수급사업 [7점]

(3)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원인물질(대기오염물질) 감축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목표치(산업통상자원부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

②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은 2015년도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황
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배출량 대비 당해연도 감축한 실적으로 함

③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준치는 기관별 설비특성, 계획예방정비계획, 중
장기발전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여한 연차별
목표로 2015년도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배출량 대비 당해연도 배출량 감축 목표량 임

※ 산출시 고려사항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1) 유연탄도입단가경쟁력강화 (평가방식 : 유사기관실적비교, 목표대실적, 가중치 : 5점)

정 의
기관의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 실적(하향지표) 및 글로벌 대비 경쟁력(하향
지표)을 평가한다. (세부지표)

목 표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실적)
: 평가년도 발전5사 유연탄 도입단가 중 가장 낮은 실적

(국제시황 대비 도입단가 절감 노력도)
: 평가년도 gCI NEWC 평균가격 × 9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력 =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 실적) × 1/3 +
(국제시황 대비 도입단가 절감 노력도) × 2/3

②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 실적

산식 =
평가년도 기관 FOB 도입단가

min(평가년도 발전5사 FOB 도입단가)

③ 국제시황 대비 도입단가 절감 노력도

산식 =
평가년도 기관 FOB 도입단가

당해연도 gCI NEWC 평균가격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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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④ FOB 도입단가 = 총 FOB 비용(US$)
×

6,000 NAR
총 도입물량(Ton) 도입열량 평균 (NAR)

- CFR 조건 구매의경우당해년도기관해당수출국평균운임제외

⑤ 최적 도입발열량 준수 노력 관련 감점
기준 발열량 : 선적항 송장 평균 발열량 5,600kcal/kg GAR 

 감점 : 지표가중치(5) × ( 1 - 기관 도입 발열량 )
기준 발열량

※ 산출시 고려사항

최종 득점은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 실적’ 득점과 ‘국제시황 대비 도입단가
절감 노력도’ 득점에 각각 1/3, 2/3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정

기관의 FOB 도입단가는 기관의 유연탄 연간 총 FOB 도입비(US$)를
총도입물량(Ton)으로나누어서 산정함 (익년도 2.15일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관자료이용, 개별소비세 제외)

 GCI는 www.globalcoal.com에서 발표되는 국제석탄시장 대표 가격
(globalCOAL NEWC)을 활용하되 연 평균 GCI는 전년 10월부터 당년
9월까지로 계산함

최적 발열량 준수 노력 관련 감점 산정 시, 비표준석탄화력 중 저열량탄
설계 호기(삼천포#5,6, 여수 #1,2, 영동 #2, 삼척)는 제외

(2) 친환경 연료 도입확대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관의 저유황탄 도입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유황분 저감 목표(%p)
- 기관 과거5개년 평균(‘13~17년) 대비 ’18년 0.01%p, ‘19년 0.03%p,

’20년 0.04%p 감축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p) = 과거 5개년 평균 유황분(%) - 당해년도 평균 유황분(%)

- 유연탄 평균 유황분 : 선적항에서 공인검정기관의 분석에 의한
성분분석서(COA)상 유황분의 도입물량 가중평균치(ARB기준)

※ 산출시 고려사항

삼천포 5,6호기는 초저유황탄 설계·사용 중인 발전소로 ‘13년~’17년 실적
및 당해년도 실적에서 제외함

단, 당해 평균 유황분 실적이 0.45% 달성 시 만점부여
    (0.45%는 영흥화력 최근 5년 평균 유황분 中 최저치. 영흥화력은 수도권 

배출 총량제 적용 발전소로서, 영흥화력 배출기준은 산업부와의 오염물
질 배출저감 이행협약서상 신규 석탄화력의 오염물질배출 권고 기준임)

기관의 평균 유황분 산출 시 총 도입물량(Ton)은익년도 2.15일자 한
국무역통계진흥원 통관자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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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성장사업 [4점]

(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국내 신재생설비 확충 및 신재생발
전량 증가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신재생 설비용량 × 0.5) + (신재생 발전량 × 0.5)

- 사업범위 : 국내 신재생사업(직접사업 및 SPC사업)

- SPC 사업으로 개발된 신재생설비는 설비용량 및 발전량 산정시 지분
비율 적용하여 산출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MW])
- 신재생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아래의 에너지를 이용한 설비임

․신에너지 :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액화․가스화한에너지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③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

- 신재생발전량은 상기「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서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설
비에서 당해연도에 공급한 발전량임.

※ 산출시 고려사항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매각 또는 취소시 그에 대한 과거실적 및 당해
년도 실적은 제외함

시범사업 기간 중인 시범보급사업 설비(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용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혼소설비, 부생가스 기력발전설비, 국책과

제로 추진된 신재생사업설비는 평가에서 제외

(2) 기술개발제품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대 실적, 비중 : 1점)

정 의
R&D 사업화 성과 제고와 기술개발 인증제품 구매 노력을 통한 중소기업과
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17년 실적 대비 ’18년: 10%, ’19년: 20%, ’20년: 30%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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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술개발제품
활성화 =

∑{(기술개발인증제품×가중치)+(R&D성과품×가중치)}
× 100

발전기자재 총 구매액

* 가중치는 기술개발 인증제품(16종)은1.0, R&D 성과품은 2로 하되,

정부과제 R&D 성과품의 경우에는 {1+(기관투자금액÷총사업비)}로 한다.

② 기술개발 인증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③ R&D 성과품(제품화 이전)

∙ 기술개발인증제품 중 기관의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한 구매조건부 신제
품개발사업(구매조건부 R&D 성공제품, 민 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개발선정품 등으로 구매한 제품

∙ 발전기자재 중 R&D 시제품(제품화이전)으로 대체한 경우,
실적은 최근연도 구매실례가>견적가격(원제작사)>R&D시제품

제작비용(최종보고서 기준) 순으로 산정

④ 정부과제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발전사가 투자하여 공동으로
추진한 과제를 대상으로 산정

※ 산출시 고려사항

∙R&D 성과품에 포함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성과공유 기술개
발과제, 개발선정품 품목이 기술개발인증제품 구매 실적과 중복될 경우

기술개발 인증제품에서 제외

∙발전기자재 범위 : 보일러, 터빈, 발전기, 환경설비, 신재생 설비 등

∙건설관련 발전기자재 구매액은 연도별 변동성, 계약조건 제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적 산정시 제외

∙정부과제의 가중치 투자금액은「현금+현물」의 합으로 과제 종료시점에
서 총 투자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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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총자산회전율 1

㉯ 이자보상비율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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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안전한 에너지 19

(1) 가동원전 안전관리지수 8

(2) 원자력시설 종합안전 성능지수 7

(3) 원전 내진 안전 강화 노력 4

 2. 효율적인 에너지 3

(1) 비계획손실률 글로벌 경쟁력 3

 3. 깨끗한 에너지 5

(1) 신재생에너지 개발 실적 3

(2) 해체사업경쟁력및연구개발성과 2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 378 -

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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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평균인원 산출시 건설인력을 제외한 경상인력을 기준으로 산정
부가가치 산정시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
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원전사후처

리비용 조정액 발생분에서 당해년도 및 과거 5개년 실적에 해당하는

조정액을 제외한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함(2011년 평가시부터 적용)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현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저장중원전연료, 건설중

자산, 복구추정자산, 해외투자지분, 탄소배출권 관련 자산)은 제외

   부가가치 산정시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및 사용후

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원전사후

처리비용 조정액 발생분에서 당해년도 및 과거 5개년 실적에 해당하는

조정액을 제외한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함 (2011년 평가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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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신규설비 매출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함
  현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저장중원전연료, 건설중

자산, 복구추정자산, 해외투자지분, 탄소배출권 관련 자산)은 제외

㉯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해연도말 손익

계산서상의 금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영업이익 산정시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및 사용후 핵연
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원전사후 처리비

용 조정액 발생분에서 당해년도 및 과거 5개년 실적에 해당하는 조정액을

제외한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함 (2011년 평가시부터 적용)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 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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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3×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
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
안하여 평가

- 신재생의무이행 관련 투자로 인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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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안전한 에너지 [19점]

(1) 가동원전 안전관리 지수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 의
발전소 안전설계 기준인 원자로 손상 위험을 가급적 낮게 유지하기 위한 기관의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안전지수 =
(발전소 실적 위험도 - 발전소 기준 위험도)

발전소 기준 위험도

② 발전소기준위험도 : Σ(호기별설계된노심손상위험도[yr-1]×1년간 누적 시간[yr])
기준 위험도 :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기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할 때
의 원자로 손상 확률

③ 실적 위험도 : Σ(RIMS 시스템의 호기별 1년간 누적된 위험도 실적)
 RIMS : Risk Monitoring System

※ 산출시 고려사항

․기준위험도 및 실적위험도 산출 시 계획예방 정비기간(최소 4주전에 정
부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설비개선 작업 포함)은 제외함

․단, 원자로에 연료가 장전되어 있는 기간 동안, 발전소 내 정전 또는 원자

로 손상 등의 사고 발생 시는 위험도 증가분을 적용함
․울진 1,2호기는 공동설비(비상발전기)가 있어 상대호기 계획예방정비로

인한 위험도 증가분은 2014년까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원자력시설 종합안전 성능지수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7점)

정의
 예방적 안전업무 수행에 따른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협업지표로 운영

목표
 최고목표 : 100
 최저목표 : 99.400 (2004년 지표도입 이후 최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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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성능지수 = 가동중 원전의 종합안전성능률의 합/11
가동원전수

 ② 가동중 원전의 종합안전성능률의 합/ 11에 대한 정의
    : 11개안전성능지표(원자로정지, 출력변동, 안전주입계통, 비상발전기계통, 보조급

수계통, 핵연료건전성, 냉각재계통 건전성, 격납건물 건전성, 비상대책, 소내방사
선선량, 소외방사선준위)에대하여가동원전수로가중하여계산

     =(원자로정지+ 출력변동+ 안전주입계통+ 비상발전기계통+ 보조급수계통 + 핵
연료건전성 + 냉각재계통건전성 + 격납건물건전성 + 비상대책 + 소내방사
선선량 + 소외방사선준위)

 ③ 가동원전수에 대한 정의
    ·당해연도 가동중 원전호기 수

 ※ 산출시 고려사항
 자연재해(낙뢰포함), 송전계통, 해양생물유입등불가항력적인원인에의한 파급
정지 및 출력감발은 평가에서 제외

 (3) 원전 내진 안전 강화 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 실적, 가중치 : 4점)

정 의
 지진에 대한 원전 안전성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원전 내진 종합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 대비 기관의 연도별 이행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목표 : 연도별 이행완료 목표치(누적건수)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원전 내진 안전 강화 이행 노력 산식 = 원전 내진 종합대책 이행률
 ② 원전 내진 종합대책 이행률 = 
해당연도까지누적이행과제완료목표건수
해당연도까지누적이행과제완료실적건수

  이행과제 완료 목표 : 정부의“원전 내진 종합대책 통보”(원전산업관리과-81, 
2017. 2. 2.)에 근거하여 정부와 합의된“지진종합대책 세부 시행계획 보고”(내진
(지진)-64, 2017. 2. 16.)의연도별조치계획을기준(총 21건)으로이행과제완료
목표산정

  이행과제 완료 실적 : 연도별로 정부에 보고된 이행과제 완료 목표 대

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 산출시 고려사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원전 내진 종합대책 이행과제가 해당연도에 변경될 경
우 그에 근거하여 정부와 재합의된 세부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목표 및 실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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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에너지 [3점]

 깨끗한 에너지 [5점]

(1) 비계획손실률 글로벌 경쟁력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가중치 : 3점)

정 의
세계 원전사업자의 비계획손실률과 한수원의 실적 비교를 통해 안전성과
안정운영 실적을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한수원 비계획 손실률

세계 1위 비계획 손실률(원전 사업자 기준)

② 비계획 손실률 : 비계획손실량/발전가능량
③ 비계획 손실량 : FEL(unplanned Forced Energy Losses)
④ 발전가능량 : 기준 발전량(REG)-계획 손실량(PEL)-계획예방정비 연장에
의한 손실량(OEL)

기준 발전량 : REG(Reference Energy Generation)
계획 손실량 : PEL(Planned Energy Losses)
계획예방정비 연장에 의한 손실량 : OEL(unplanned Outage Extension

Energy Losses)

※ 산출시 고려사항

원전 설비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예방정비(10개월 전 계획 및 90일 이상
소요)와 상업운전 이후 1주기 계획예방정비, 자연재해(낙뢰 포함), 규제
기관 공식 요청에 의한 정지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관 실적은 WANO에서 제공하는 실적을 사용한다.
세계 원전 사업자 중 한수원 가동 원전의 절반(12기) 미만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1위 사업자 선정시 제외한다.

(1) 신재생에너지 개발 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추진실적을 국내 신재생설비 확충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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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신재생에너지 개발 실적 = 신재생설비 용량(50%)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50%)

② 신재생설비 용량 =∑(국내 신재생설비 용량[MW])
설비용량은 당해연도 말(12월 31일) 기준 상업운전 중인 설비를 대상으로
계산함

③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상기 신재생설비 용량 에서 규정한 신재생에
너지 설비에서 당해연도에 공급한 발전량임

④ 사업범위
사업범위 : 국내 신재생사업(직접사업 및 SPC사업)
신재생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에 정
의된 에너지를 이용한 설비임(단, 수력은 평가에서 제외)

 SPC사업으로 개발된 신재생설비 용량 및 발전량은 지분비율로 환산

※ 산출시 고려사항

정부 정책(부채감축 등)에 따른 사업 매각 또는 취소 시 그에 대한 과
거실적 및 당해년도 실적은 제외함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산출기준은 한국전력거래소(KPX)의 판매량 기준
을 적용함

(2) 해체사업 경쟁력 및 연구개발 성과
(평가방식 : ①,② 목표대 실적, ③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원전해체기술 확보율, 고리1호기 해체사
업 추진 준비 공정률 및 기관의 R&D 투자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성과 실
적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➂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➀ ʻ원전해체 기술개발 로드맵ʼ의 연도별 해체기술 누적 확보 목표건수(17건)
 ➁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보고(합의)된고리1호기해체사업추진준비공정률누적

목표치 
 ➂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산식
및 변수

 ※ 산식 = (원전해체기술 확보율 × 0.4) + (고리1호기 해체사업 추진 준비공
정률 성과×0.4) + (연구개발 성과×0.2)

 ➀ 원전해체기술 확보율(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 해당연도까지누적원전해체기술개발목표건수

해당연도까지누적원전해체기술개발실적건수
   누적 목표치 : (ʼ18년)4건, (ʼ19년)10건, (ʼ20년)13건, (ʼ21년)17건
   원전해체기술 :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원전해체 58개 상용

화 기술 중 기관의 미확보 17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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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고리1호기 해체사업 추진 준비 공정률 성과(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 해당연도까지누적해체사업추진준비공정률목표치

해당연도까지누적해체사업추진준비공정률실적치
   목표치 :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령 및 정부 고시에 근거하여 산정한 기본

계획공사비를 기준으로 정부와 합의된 연도별 목표치

    * 연도별목표치는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지침)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③ 연구개발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 산업재산권 등록 실적(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연도별 ʻ① 원전해체기술 확보율ʼ과 ʻ② 고리1호기 해체사업 추진 준비
공정률ʼ 실적치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 보고된 실적치를 적용

산업재산권 등록 실적은 기관 단독으로 해당연도에 국내외에 등록된 실적
을 사용하고, 실적 확인을 위해 각국 특허청으로부터 확인(공문 등 수령),
등록증, 등록공보 또는 등록(진입)통지서(유럽 국가)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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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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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자기자본이익률 2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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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원자력 분야 설계사업 11

(1) 원자력 분야 설계사업 성과 11

2. 플랜트 분야 설계사업 8

(1) 플랜트 분야 설계사업 성과 8

3. 해외 전력시장 발굴사업 5

(1) 해외시장 확보 성과 5

4. 전력기술 개발사업 3

(1) 지식재산권 확보 성과 3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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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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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자기자본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자기자본 대비 영업이익의 측정을 통해 기관의 성장성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기자본이익률 =
영업이익
평균자기자본

② 영업이익,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르며,
평균자기자본은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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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원자력 분야 설계사업 [11점]
(1) 원자력 분야 설계사업 성과

(평가방식 : ① 목표부여(편차) ② 목표대실적, 가중치 : 11점)

정 의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에너지솔루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신성장사업 매출비중 향상 수준(상향지표)
및 발전소 설계공정률 달성률(상향지표)을 통해 평가한다.(세부지표)

기 준 치
① 전년도 실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② 발전소 설계사업계획상 공정률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신성장사업 매출액 비중 x 0.9 + 발전소 설계공정률 달성률 x 0.1

② 신성장사업 매출액 비중 =
원자력 신성장사업 매출액
원자력분야 매출액

③ 설계공정률 달성률 = 0.2 + 0.8 x
발전소 설계공정률 실적
발전소 설계공정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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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 분야 설계사업 [8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④ 원자력 신성장사업 매출액 대상 사업
- 가동 중인 발전소의 성능개선, 수명연장사업 등 준공 후부터 해체
전까지 수행되는 엔지니어링 기반 O&M사업

- 원전 해체,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사업
- 기술자문, 리스크관리, 안전성 평가 등 관련 컨설팅 사업

⑤ 원자력분야 매출액 : 원자력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한 매출액 실적을 합산

⑥ 설계공정률 목표 설정방식
∑[(당년 설계공정률×80%+누계 설계공정률×20%)×용량가중치]
· 당년 설계공정률 : 원자력발전소 설계용역사업의 설계 예정공정표의 당

년 공정률
· 누계 설계공정률 : 원자력발전소 설계용역사업의

전년도 누계공정률 + 당년 공정률
· 용량 가중치 : 설계 발전소의 발전용량에 따른 가중치 부여
· 설계공정률은 설계공정관리 전산시스템(PMS)과 문서관리
시스템(DDMS)의 실적관리를 통한 사업진도 측정자료

⑦ 평가 대상사업
- 신고리3,4 / 신한울1,2 / 신고리5,6 / UAE1,2

⑧ 사업군별 배점
- 원자력 종합설계사업 설계공정률 : 0.7점
- 원자로 계통설계사업 설계공정률 : 0.4점

※ 산출시 고려사항

․ 평가 대상사업 중 당해년도 이전에 준공된 사업은 결측 처리 한다.
․ 발전소 건설계획 상 공기연장 등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공
정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목표치를 적용함

․ 각 사업군별 실적이 사업군별 목표를 초과 시 평가에는 각 배점
기준 목표치 한도 내 인정

(1) 플랜트 분야 설계사업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 의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에너지솔루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신성장사업 매출비중 향상 수준(상향지표)
및 발전소 설계공정률 달성률(상향지표)을 통해 평가한다.(세부지표)

기 준 치
① 전년도 실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② 발전소 설계사업계획상 공정률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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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신성장사업 매출액 비중 x 0.9 + 발전소 설계공정률 달성률 x 0.1

② 신성장사업 매출액 비중 =
플랜트 신성장사업 매출액
플랜트분야 매출액

③ 설계공정률 달성률 = 0.2 + 0.8 x
발전소 설계공정률 실적
발전소 설계공정률 목표

④ 플랜트 신성장사업 매출액 대상사업
- 가동 중인 발전소의 성능개선, 수명연장사업 등 준공 후부터 해체 전까지
수행되는 엔지니어링 기반 O&M사업

- IGCC,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
- 기술자문, 리스크관리, 안전성 평가 등 관련 컨설팅 사업

⑤ 플랜트분야 매출액 : 화력 및 신재생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한 매출액 실적을
합산

※ 산출시 고려사항
․ 플랜트분야 매출액 산정 시 평가 기준의 동일성 확보를 위해 공사사업
매출액은 제외

⑥ 설계공정률 목표 설정방식
∑[(당년 설계공정률×80%+누계 설계공정률×20%)×용량가중치]

· 당년 설계공정률 : 화력발전소 설계용역사업의 설계
예정공정표의 당년 공정률

· 누계 설계공정률 : 화력력발전소 설계용역사업의
전년도 누계공정률 + 당년 공정률

· 용량 가중치 : 설계 발전소의 발전용량에 따른 가중치 부여
· 설계공정률은 설계공정관리 전산시스템(PMS)과 문서관리
시스템(DDMS)의 실적관리를 통한 사업진도 측정자료

⑦ 평가 대상사업
- 신서천 / 서울복합1,2 / 제주LNG

※ 산출시 고려사항

․ 평가 대상사업 중 당해년도 이전에 준공된 사업은 결측 처리 한다.
․ 발전소 건설계획 상 공기연장 등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공정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목표치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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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전력시장 발굴사업 [5점]

 전력기술 개발사업 [3점]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해외시장 확보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해외사업 매출 비중과 수주건수를 평가하여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
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해외시장 확보성과
= 해외사업 매출액 비중 x 0.5 + 해외사업 수주건수 x 0.5

② 해외사업 매출액 비중 =
해외사업 매출액
사업 총 매출액

③ 해외사업 매출액 집계 및 수주건수 해당 계약
· 신규 수주계약
· 추가역무로 계약금액이 증가한 변경계약
※ 당해년도에 발주처와 체결이 완료된 계약 기준

(1) 지식재산권 확보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특허등록실적을평가하여기관의전력기술개발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x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x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지식재산권 확보성과

=
(국내특허등록 건수 x 0.4) + (해외특허등록건수 x 0.6)

3개년 연구직 평균인력

② 특허등록건수 : 당해연도 해당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

③ 3개년 연구직 평균인력 : 평가년도 연구직 평균인원 포함 3개년도 평
균인원을 3으로 나눈 인원

※ 산출시 고려사항

․ 해외특허등록은 최초 1회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함.
․ 평균 연구인력 산정 시 파견자, 교육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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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총자산회전율 1

㉯ 영업이익률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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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고품질의 화폐사업 9

(1) 글로벌 수준의 위폐발생 방지 성과 9

2.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D사업 8

(1) 대국민 여권 사용 신뢰성 향상 8

3.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사업 10

(1) 신성장사업 개척 성과 6

(2) 기술·품질 경쟁력 향상 4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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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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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매출액 산정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 매출액 : 총매출액 – 골드바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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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매출액

② 영업이익, 매출액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매출액 산정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 매출액 : 총매출액  골드바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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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고품질의 화폐사업 [9점]

(1) 글로벌 수준의 위폐발생 방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9점)

정 의

첨단 위변조 방지요소를 적용한 고품질의 화폐를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에서 기관의 노력을 평가
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위폐방지 성과지수 (CAOI, Currency

Anti-counterfeit Outcome Index) =

한국은행권 위폐현황(백만장당)
(PRBC 회원국 중 위폐발생최저국가
위폐현황(백만장당)×범죄율보정계수)

② 한국은행권 위폐현황 : 평가년도 한국은행 공식 발표 위폐발생 장수

평가일까지 발표가 없는 경우 직전년도 발생장수로 한다.

③ 위폐최저발생 국가는 PRBC (Pacific Rim Banknote Conference) 정회원국

중 PRISMS (Pacific Rim Internet Survey Management System) 자료를 토

대로 설정한다.
 PRISMS자료는 격년제로 발행되며 평가년도 기준 최신 발간 자료 순위에

따른다.

④ 범죄율 보정계수 = 한국범죄율/대상국 범죄율

범죄율통계자료 : UNODC(United Nations on Drug&Crime) 발표 인구10
만명당 4대 범죄율 통계(theft, robbery, assault, burglary)

평가년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년도 값 적용
⑤ 최고목표가 ‘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고목표는 ‘0’으로 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한국은행권 및 위폐발생 최저국가의 위폐발생 장수 산출시 단일사건의 위
폐발생 장수가 전체 위폐발생량의 5%를 초과하는 대량위폐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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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D사업 [8점]

(1) 대국민 여권 사용 신뢰성 향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 의
국민들이 전자여권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발급 발생을 최소화함
으로써, 대국민 전자여권 사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발급률 =
재발급 건수×100
전체 발급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재발급 건수는 아래의 합계로 함

- 외교부 대상 재발급 건수 : 인쇄오류, 칩오류, 판독오류, 기타오류 재
발급 건수로 구분하며, 각 오류별 가중치는(칩오류 및 판독오류×10,

인쇄오류×5, 기타오류×1)으로 부여

- 대국민 대상 재발급 건수 : 인쇄오류, 칩오류, 판독오류 재발급 건수로
구분하며 각 오류별 가중치는(칩오류 및 판독오류×30, 인쇄오류×20)

으로 부여. 다만 재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대국민 대상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가중치는 손해배상 횟수×50으로 부여
전체 발급 건수는 평가년도 일반 전자여권(복수부문) 총 발급건수로 함

사업초기 품질 안정화를 위한 발급 기간(2009~2010년)은 표준편차 계산시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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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사업 [10점]

(1) 신성장 사업 개척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전통사업 감소에 대비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관의 신성장사업 확대
노력과 기술개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 (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 (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신성장사업 개척 성과의 평점은 신성장사업 확대노력의 평점과 신기술 개

발노력의 평점을 7:3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

① 신성장사업 확대노력의 평점은 다음과 같이 계산

신성장사업 확대노력 = 신성장사업 매출액/해당 사업 지출 경비

② 신기술 개발노력의 평점은 다음과 같이 계산

신기술 개발노력 =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신성장사업 매출액 = 특수용지, 특수인쇄, 특수압인, 특수잉크, IoT 사업

매출액의 합계

해당사업 지출 경비 : 보안인쇄사업팀, 기술사업화팀, 전략제품개발팀,
압인사업팀, 해외사업2팀, IoT솔루션사업팀 부문별 비용

은행권, 일반주화, 수표, 우표, 훈장, 증지류, 증채권, ID(여권 등), 품질인

증사업, 장기근속메달, 상품, 주화 수출, 용지수출, ID수출 매출 등 기존
사업 매출액 제외

조직개편 등을 통한 부서 명칭 변경시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비용

(2) 기술·품질 경쟁력 향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신성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혁신으로 글로벌 수준의 기술 ·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 (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 (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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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백만기회당 결함수(DPMO*) 향상 노력 =
DPMO 가중 향상 성과
총생산제품 종수

*DPMO(Defects Per Million Opportunities)

② DPMO 가중 향상 성과
= ∑백만개 이상 생산 제품의 DPMO 가중치

DPMO달성수준 가중치

0 1

0초과~10미만 0.8

10이상~30미만 0.6

30이상~50미만 0.4

50이상~100미만 0.2

100이상~ 0

③ 총생산제품 종수 : 평가년도 총 생산 제품 수 중 1백만개 이상 생산제품
종수

※ 산출시 고려사항

총 생산제품 수 : 생산제품이 세부 제품으로 구분되어있는 경우, 세부

제품은 각각 하나의 제품으로 간주
(예: 은행권 →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오만원권 : 4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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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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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총자산회전율 1

㉯ 이자보상비율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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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발전설비 운영사업 16

(1) 비계획손실 저감실적 8

(2) 고장정지 저감실적 5

(3)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3

2. 발전연료 수급사업 7

(1)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력 강화 5

(2) 친환경 연료 도입확대 노력도 2

3. 미래성장사업 4

(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 3

(2) 기술개발제품 활성화 1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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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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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평균인원 산출시 건설인력을 제외한 경상인력을 기준으로 산정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
을 반영하여 산정

국가 및 발전사 R&D시제품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로
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총자산 산출시 현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건설 중인 자
산, 탄소배출권자산, 해외투자지분, 국내투자지분, 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이전설
치 되는 자산)은 제외

총자산 산출시 신규 준공 발전소(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이전 설치된 자산 포
함)는 일할 계산하여 총자산에 포함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
향을 반영하여 산정

국가 및 발전사 R&D시제품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로
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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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총자산 산출시 현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건설 중인 자
산, 탄소배출권자산, 해외투자지분, 국내투자지분, 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이전
설치 되는 자산)은 제외

총자산 산출시 신규 준공 발전소(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이전 설치된 자
산 포함)은 일할 계산하여 총자산에 포함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국가 및 발전사 R&D시제품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로
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이자비용

② 영업이익,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 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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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국가 및 발전사 R&D시제품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로
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3×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
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
하여 평가

신재생의무이행 관련 투자로 인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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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발전설비 운영사업 [16점]

⑴ 비계획손실 저감실적 (평가방식 : 유사기관 실적 비교, 가중치 : 8점)

정 의
전력생산 과정에서 비계획손실량 감소를 통한 전력수급 안전성 강화 및 전

기품질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최고 목표 : Min (발전형식별 발전5사 5개년 실적)

 최저 목표 : Max(발전형식별 발전5사 5개년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은 발전형식별로 산출하며, 득점은 발전형식별 득점의 합으로 함
   ※ 발전형식: 석탄, 유동층, LNG, 중유(내연기관 포함)

② 산식 =
비계획손실량

× 100
기준전력량

③ 기준전력량 = 입찰가능용량 × 역일시간

④ 비계획손실량 = 기준전력량 - 계획손실량 – 실입찰량

⑤ 발전형식별 가중치 비중 = 발전형식별 비중 × 지표 가중치(8점)
   ∑(발전형식별 가중치 비중) = 지표 가중치(8점)

 발전형식별 비중 = 발전형식별 운전률×발전형식별 설비비중
∑(발전형식별운전률×발전형식별설비비중)

⑥ 입찰가능용량
전년 동월 고장정지 및 출력감발 없는 평균 입찰량
단, 기력발전기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최대 발전
용량 이 변경된 경우 이를 입찰가능용량으로 적용

복합발전기는 전년 동월 대기온도와 금년 동월 대기온도를 보정하여 산출
단, O/H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전년 동월 실적이 없거나, 10일 이상 정
지시 전월과 익월의 평균치를 적용

계획손실량 : 입찰가능용량 × 계획정지시간
실입찰량 : 전력거래소에서 최종 정산된 입찰량

※ 산출시 고려사항
신규설비, 설비개조, 수명연장 발전기는 준공 후 2년간, 폐지발전기는 폐지
전 2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자연재해(낙뢰포함), 송전계통, 해양생물유입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
한 파급정지 및 출력감발은 평가에서 제외

비계획손실량 산출기준은 연(年)단위 발전소별로 시행
비계획손실률 산출시 고장정지관리 기준은 전력거래소(KPX)의 기준을 적용
열․증기 공급에 따른 입찰량 변동분은 보정하여 산출
계획정지 전․후 계통병입/병해로 인한 입찰량 저하분은 계획손실량에 산입
사전 전력거래소에 신고 된 각종 시험에 의한 손실량은 보정하여 산출
국가및발전사 R&D 시제품, 기술개발인증제품(16종) 등의 원인에 의한 출력감발
및 정지는 설치일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 기술개발 인증제품(16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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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장정지 저감실적 (평가방식 : 유사기관 실적비교, 가중치 : 5점)

정 의
고장정지 감소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 전기품질 향상 등의 고장정지율 관리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최고 목표 : Min (발전형식별 발전5사 5개년 실적)

 최저 목표 : Max(발전형식별 발전5사 5개년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은 발전형식별로 산출하며, 득점은 발전형식별 득점의 합으로 함

   ※ 발전형식: 석탄, 유동층, LNG, 중유(내연기관 포함)

② 산식 = 정지시간
역일시간

③ 정지시간 = 불시정지 + 비계획정비정지 + 기동실패

④ 역일시간 = 365일(1년) × 24(시간)

⑤ 실적 = 기관의 발전형식별 고장정지율

⑥ 발전형식별 가중치 비중 = 발전형식별 비중 × 지표 가중치(6점)
   ∑(발전형식별 가중치 비중) = 지표 가중치(6점)

 발전형식별 비중 = 발전형식별 운전률×발전형식별 설비비중
∑(발전형식별운전률×발전형식별설비비중)

※ 산출시 고려사항
신규설비, 설비개조, 수명연장 발전기는 준공 후 2년간, 폐지 발전기는
폐지전 2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고장정지율 산출시 고장정지관리 기준은 전력거래소(KPX)의 기준을 적용
국가 및 발전사 R&D 시제품, 기술개발 인증제품(16종) 등의 원인에 정지는
설치일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 기술개발 인증제품(16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3)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원인물질(대기오염물질) 감축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목표치(산업통상자원부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

②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은 2015년도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황

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배출량 대비 당해연도 감축한 실적으로 함
③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준치는 기관별 설비특성, 계획예방정비계획, 중

장기발전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여한 연차별
목표로 2015년도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배출량 대비 당해연도 배출량 감축 목표량 임
※ 산출시 고려사항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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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연료 수급사업 [7점]

(1)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력 강화

(평가방식 : 유사기관 실적 비교, 목표대 실적, 가중치 : 5점)

정 의
기관의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 실적(하향지표) 및 글로벌 대비 경쟁력(하향

지표)을 평가한다. (세부지표)

목 표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실적)

: 평가년도 발전5사 유연탄 도입단가 중 가장 낮은 실적

(국제시황 대비 도입단가 절감 노력도)

: 평가년도 gCI NEWC 평균가격 × 9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력 =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 실적) × 1/3 +

(국제시황 대비 도입단가 절감 노력도) × 2/3

②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 실적

산식 =
평가년도 기관 FOB 도입단가

min(평가년도 발전5사 FOB 도입단가)

③ 국제시황 대비 도입단가 절감 노력도

산식 = 평가년도 기관 FOB 도입단가
당해연도 gCI NEWC 평균가격 × 90%

④ FOB 도입단가 = 총 FOB 비용(US$)
×

6,000 NAR
총 도입물량(Ton) 도입열량 평균 (NAR)

- CFR 조건 구매의경우당해년도기관해당수출국평균운임제외

⑤ 최적 도입발열량 준수 노력 관련 감점

기준 발열량 : 선적항 송장 평균 발열량 5,600kcal/kg GAR 

감점 : 지표가중치(5) × ( 1 - 기관 도입 발열량
)

기준 발열량

※ 산출시 고려사항

최종 득점은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 실적’ 득점과 ‘국제시황 대비 도입단가

절감 노력도’ 득점에 각각 1/3, 2/3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정

기관의 FOB 도입단가는 기관의 유연탄 연간 총 FOB 도입비(US$)를

총도입물량(Ton)으로나누어서 산정함 (익년도 2.15일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관자료이용, 개별소비세 제외)

 GCI는 www.globalcoal.com에서 발표되는 국제석탄시장 대표 가격

(globalCOAL NEWC)을 활용하되 연 평균 GCI는 전년 10월부터 당년

9월까지로 계산함

최적 발열량 준수 노력 관련 감점 산정 시, 비표준석탄화력 중 저열량탄

설계 호기(삼천포#5,6, 여수 #1,2, 영동 #2, 삼척)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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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연료 도입확대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관의 저유황탄 도입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유황분 저감 목표(%p)

- 기관 과거5개년 평균(‘13~17년) 대비 ’18년 0.01%p, ‘19년 0.03%p,

’20년 0.04%p 감축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p) = 과거 5개년 평균 유황분(%) - 당해년도 평균 유황분(%)

- 유연탄 평균 유황분 : 선적항에서 공인검정기관의 분석에 의한

성분분석서(COA)상 유황분의 도입물량 가중평균치(ARB기준)

※ 산출시 고려사항
삼천포 5,6호기는 초저유황탄 설계·사용 중인 발전소로 ‘13년~’17년 실

적 및 당해년도 실적에서 제외함

단, 당해 평균 유황분 실적이 0.45% 달성 시 만점부여
    (0.45%는 영흥화력 최근 5년 평균 유황분 中 최저치. 영흥화력은 수도권 
배출 총량제 적용 발전소로서, 영흥화력 배출기준은 산업부와의 오염물질 
배출저감 이행협약서상 신규 석탄화력의 오염물질배출 권고 기준임)

기관의 평균 유황분 산출 시 총 도입물량(Ton)은익년도 2.15일자 한

국무역통계진흥원 통관자료이용

 미래성장사업 [4점]

(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국내 신재생설비 확충 및 신재생발

전량 증가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신재생 설비용량 × 0.5) + (신재생 발전량 × 0.5)

- 사업범위 : 국내 신재생사업(직접사업 및 SPC사업)

- SPC 사업으로 개발된 신재생설비는 설비용량 및 발전량 산정시 지분

비율 적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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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MW])

- 신재생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아래의 에너지를 이용한 설비임

․신에너지 :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액화․가스화한에너지및 중질잔사

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

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③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

- 신재생발전량은 상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서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당해연도에 공급한 발전량임.

※ 산출시 고려사항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매각 또는 취소시 그에 대한 과거실적 및 당해
년도 실적은 제외함

시범사업 기간 중인 시범보급사업 설비(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

를 발전용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혼소설비, 부생가스 기력발전설비, 국

책과제로 추진된 신재생사업설비는 평가에서 제외

(2) 기술개발제품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대 실적, 비중 : 1점)

정 의
R&D 사업화 성과 제고와 기술개발 인증제품 구매 노력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동

반성장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17년 실적 대비 ’18년: 10%, ’19년: 20%, ’20년: 30% 향상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술개발제품
활성화 =

∑{(기술개발인증제품×가중치)+(R&D성과품×가중치)}
× 100

발전기자재 총 구매액

* 가중치는 기술개발 인증제품(16종)은1.0, R&D 성과품은 2로 하되,

정부과제 R&D 성과품의 경우에는 {1+(기관투자금액÷총사업비)}로 한다.

② 기술개발 인증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③ R&D 성과품(제품화 이전)

∙ 기술개발인증제품 중 기관의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한 구매조건부 신제

품개발사업(구매조건부 R&D 성공제품, 민 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개발선정품 등으로 구매한 제품

∙ 발전기자재 중 R&D 시제품(제품화이전)으로 대체한 경우,

실적은 최근연도 구매실례가>견적가격(원제작사)>R&D시제품
제작비용(최종보고서 기준) 순으로 산정

④ 정부과제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발전사가 투자하여 공동으로
추진한 과제를 대상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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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R&D 성과품에 포함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성과공유 기술개
발과제, 개발선정품 품목이 기술개발인증제품 구매 실적과 중복될 경우

기술개발 인증제품에서 제외

∙발전기자재 범위 : 보일러, 터빈, 발전기, 환경설비, 신재생 설비 등

∙건설관련 발전기자재 구매액은 연도별 변동성, 계약조건 제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적 산정시 제외

∙정부과제의 가중치 투자금액은「현금+현물」의 합으로
과제 종료시점에서 총 투자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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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영업이익률 2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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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전력정보시스템사업 7

(1) 전력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관리 7

2. 전력정보통신사업 7

(1) 전력정보통신설비 장애 관리 7

3. 전력계통ICT사업 6

(1) 전력계통ICT설비 예방점검 관리 6

4. 미래성장동력사업 7

(1) 미래성장동력사업 성장성 4

(2) 기술력 확보 성과 3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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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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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매출액

 ② 영업이익, 매출액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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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전력정보시스템사업 [7점]

(1) 전력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 의
전력정보시스템의 무중단 운영을 위한 전력정보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단축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유지보수 요청건별 처리일

= Σ[(
각사 전력정보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처리일수 합계
각사 유지보수 요청건수 합계

)×각사 매출비중]

② 각사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전력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관리실적은 각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시스템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하되, 당해연도 각사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매출액 비율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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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정보통신사업 [7점]

 전력계통ICT사업 [6점]

(1) 전력정보통신설비 장애 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 의
 전력정보통신설비의 무결점 관리를 위한 전력정보통신 중요설비 장애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전력정보통신설비 장애 관리=
[(장애처리시간관리 평점×0.4)＋(장애발생률관리 평점×0.6)]

② 장애처리시간관리 =
전력정보통신설비 장애처리시간 합계

장애요청건수 합계

③ 장애발생률관리 =
전력정보통신설비 장애요청건수 합계

전력정보통신설비 합계

④ 전력정보통신설비는 한국전력공사 ICT분야 업무위탁에 관한 서비스 수
준 협약서의 정보통신 중요설비 중 네트워크설비, 전원 및 환경설비, 교
환설비, 운전감시 보안설비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전력정보통신설비 장애처리시간 관리실적은 한국전력공사 ICT서비스 데스크
시스템 및 ICT네트워크운영시스템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

(1) 전력계통ICT설비 예방점검 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전력계통ICT설비의 무정전 운영을 위한 배전지능화설비 예방점검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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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성장동력사업 [7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전력계통ICT설비 예방점검 관리 =
배전지능화설비 예방점검수량 합계

예방점검 계획수량 합계

② 배전지능화설비는 한국전력공사 배전지능화시스템 성능관리 위탁 설계서의
예방점검 대상인 배전지능화시스템 주장치(종합배전지능화, 전사배전계통),
제어단말장치(가공용, 지중용), 개폐장치(조작부), 부대설비(시각동기장치,
종합상황판, 무정전 전원장치, 장애정보관리, 백업관리)로 함

③ 예방점검 계획은 한국전력공사 배전지능화시스템 성능관리
위탁 설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전력계통ICT설비 예방점검 관리실적은 한국전력공사 배전지능화시스템
성능관리 위탁용역서 및 예방점검결과보고서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

(1) 미래성장동력사업 성장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미래성장동력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의 매출액 향상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미래성장동력사업 성장성 = 미래성장동력사업 매출액

② 미래성장동력사업 매출액은 정보보안사업, 에너지신사업(스마트그리드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매출액 실적을 합산하여 계산
(자재납품 등 단순 상제품 사업은 제외)

(2) 기술력 확보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R&D 노력을 통한 연구성과 및 기술력 확보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 425 -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 창출 =
(특허등록×0.7＋지식재산권등록×0.3)

연구조직 평균인력

② 특허등록 건수는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특허 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연도에 특허청에 등록된 건수로 산출함
(단, 3국-미국, 일본, EU 특허등록 수는 2배수로 인정)

③ 특허외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 평가년도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
- 지식재산권 :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서비스표, 프로그램 저작권 등

④ 연구조직 평균인력은 당해연도 연구조직에 근무하는 자로 경영평가
편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다만, 연구조직 근무자 중 파견자, 교육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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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총자산회전율 2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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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발전설비 정비사업 13

(1) 발전소 불시정지 저감 8

(2) 산업재해 관리성과 5

2. 송전설비 정비사업 3

(1) 송전설비 고장 최소화 3

3. 연관사업 확대 및 기술역량 강화 11

(1) 연관사업 확대 성과 7

(2) 기술력 확보 성과 4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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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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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회전율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x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총자산
매출액

② 매출액과총자산의 정의는평가기준․방법이정한 바에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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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발전설비 정비사업 [13점]
(1) 발전소 불시정지 저감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 의
설립목적사업인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를 위하여 발전소 불시정지
저감 성과를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x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x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평가산식 = (원자력발전소 불시정지율×배점×당해 원전 매출비율)+
(화력발전소 불시정지율×배점×당해 화력 매출비율)

① 불시정지율 :

② 불시정지율은 한국전력거래소 발간 “전력설비 정지통계”를 활용하여
한전 자회사 6개 발전사 설비 중 한전KPS가 정비하는 호기에 대해 계산

∑전 발전기 정격용량
∑호기별운전시간불시정지시간

불시정지시간
×정격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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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설비 정비사업 [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매출비율은 한전 자회사 6개 발전사 대상 KPS 원자력발전 관련
매출 및 화력발전 관련 매출 합계 대비 원자력발전 관련 매출과
화력발전관련 매출 비중으로 산출하되, 가중치 적용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불시정지의 정의는 전력거래소의 “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
제2.2.4조(불시정지)에 따름. 단, 자연재해로 인한 불시정지 제외

(2) 산업재해 관리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기관의 안전관리 노력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저감 실적을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x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x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평가산식 = (근로손실MD/연간 총 근로MD)

① 근로손실MD :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② 연간 총 근로MD : 한전KPS 근로자의 연간 총 근로 MD

③ MD : 1명이 8시간 근로시 1MD

※ 산출시 고려사항

▪근로손실은 근로복지공단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하며,

연간 총 근로MD는 당사 ERP시스템상 자료를 근거로 한다.

(1) 송전설비 고장 최소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을 위해 송전설비 고장 수준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x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x표준편차(과거 5개년)



- 432 -

 연관사업 확대 및 기술역량 강화 [11점]

측정 산식
및 변수

○ 송전설비 고장 : 연간 송전설비 고장 건수
① 고장건수는 가공송전선로의 고장에 한함(배전, 변전, 지중송전설비 제외)
② 고장은 한전이 발행하는 “송전설비 고장분석 및 대책”문서

(매년 발표)에서 정의하는 주요고장을 의미함.

※ 산출시 고려사항

▪ 고장건수 중 자연재해로 인한 고장
(낙뢰, 빙설해, 풍우, 염진해, 산불) 제외

(1) 연관사업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 의
기관의 핵심사업(발전설비 정비)과 관련된 연관사업의 확대를 통해 전력

그룹사 의존율을 저감하고 기관 자생력 향상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x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x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연관사업 확대 성과 = 비관계사 매출/총 매출

①비관계사 매출 : 국내외 매출액 중 한전, 한수원 등 6개 발전회사 대상

매출을 제외한 매출액

②총 매출 : 기관의 당해연도 총 매출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매출 자료는 당사 ERP 시스템의 매출대장을 근거로 함

(2) 기술력 확보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의 R&D 노력을 통한 연구성과 및 기술력 확보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x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x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 창출

=
(특허등록×0.7+지식재산권등록×0.3)

연구조직 평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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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특허등록 건수는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특허 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연도에 특허청에 등록된 건수로 산출함
(단, 3국-미국, 일본, EU 특허등록 수는 2배수로 인정)

③ 특허외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 평가년도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
- 지식재산권 :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서비스표, 프로그램 저작권

④ 연구조직 평균인력은 당해연도 연구조직에 근무하는 자로 경영평가
편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다만, 연구조직 근무자 중 파견자, 교육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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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 창출 4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업무효율 5

(1) 노동생산성 2.5

(2) 자본생산성 2.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

㉮ 총자산회전율 1

㉯ 수익사업 EBITDA 대 매출액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4 21 5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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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해양환경 보전 사업 10

(1) 해양수질 개선 성과 10

2. 해양오염 방제 사업 9

(1) 해양오염 사고 예방 성과 5

(2) 해양오염방제 전문역량 강화 성과 4

3. 해양예선 사업 8

(1) 항만예선사업 공익성 강화 성과 8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 6

주요사업 합계 18 27 4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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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업무 효율
(1)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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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및 평균인원 산출시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따른 수입 및 비용에 따
른 영향, 방제분담금 미신고분의 일시 수납에 따른 수입, 1회성 사업(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등 연속적이지 않으며 사업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업)

및 본사 이전(2015년)에 따른 자산처분손익(부동산)은 제외함

(2)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부가가치 및 총자산 산출시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따른 수입 및 비용에 따른
영향, 방제분담금 미신고분의 일시 수납에 따른 수입, 1회성 사업(침몰선 잔

존유 회수작업 등 연속적이지 않으며 사업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업)
및 본사 이전(2015년)에 따른 자산처분손익(부동산)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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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3점]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매출액 및 총자산 산출시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따른 수입 및 비용에 따른 영
향, 방제분담금 미신고분의 일시 수납에 따른 수입, 1회성 사업(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등 연속적이지 않으며 사업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업) 및 본사
이전(2015년)에 따른 자산처분손익(부동산)은 제외함

㉯ 수익사업 EBITDA(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 대 매출액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예선사업(예선 및 해상기중기선)에 대한 매출액 대비 EBITDA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EBITDA 대 매출액 =
수익사업 EBITDA
수익사업 매출액

② 수익사업 EBITDA = 사업이익 + 유무형자산상각비

③ 수익사업 매출액 및 사업이익은 예선 및 기중기 사업의 손익계산서
사업별 구분내역서의 매출액 및 사업이익으로 함

④ 유무형자산상각비는 예선 및 기중기 사업의 자산 감가상각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수익사업의 사업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수익사업 일반관리비는 전체 일반관리비에
수익사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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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해양환경 보전 사업 [10점]

(1) 해양수질 개선 성과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0점)

정 의
오염 우심해역인 특별관리해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수질평가 지수(WQI)를 산출하여
해양환경보전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 × 단위목표

평가방법 점점×최고목표최저목표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실적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해양수질개선성과 =

특별관리해역 내 목표수질(WQI) 달성 정점 수
특별관리해역 정점 수



- 440 -

 해양오염 방제 사업 [9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수질평가 지수(WQI, Water Quality Index)

-WQI 계산방법 : 10×[저층산소포화도(DO)]+6×[(식물플랑크톤 농도(Chl-a)+
투명도(SD))/2]+4×[(용존무기질소(DIN)+용존무기인(DIP))/2]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해양수산부고
시 제2018-10호(2018.1.23.))

WQI 평가 점수는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결과로 목표수질 값을 달성하기 위해 각해역에 포함된 정점의 연평균(2,
5, 8, 11월) 자료에 대한 해수수질 기준결과를 도출하여 달성, 미달성을 평가

③ 특별관리해역 정점 수

특별관리해역 :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보전
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해양오염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대상해역 : 특별관리해역내 해양환경측정망 110개 정점(울산연안, 부산연
안, 마산만, 광양만, 시화호-인천연안)

④ 해양수질조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및
조사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해양수산부의 검증․평가에 따라 확정된다.

➄중장기 목표 : 2026년까지 해역별 목표수질(WQI) 100% 달성

해역별 목표수질(WQI) : 태화강하구(Ⅰ등급), 낙동강하구(Ⅰ등급), 진해만(Ⅱ
등급), 섬진강하구(Ⅰ등급), 한강하구(Ⅱ등급)

근거 : 해양환경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0호(2018.1.23.))

(1) 해양오염사고 예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5점)

정 의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체계 개선을 통한 ‘부주의’ 해양오
염사고 저감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100% (당해 년도 목표치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해양오염사고 예방 성과 = 해양오염사고 저감 성과 지표의 득점

②해양오염사고 저감 성과 =
‘부주의’에 의한 사고건수
전체 해양오염사고건수

③ ‘부주의‘에 의한 사고건수 및 전체 해양오염사고건수는 해양경찰청 통

계(해경백서, 해양오염방제국 연간통계자료)에 의한 ’부주의 해양오염

사고 건수‘ 및 ‘전체 해양오염사고 건수(사고유형 : 해난, 파손, 부주의,

고의, 기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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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예선 사업 [8점]

(2) 해양오염방제 전문역량 강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해양사고 대비 국가적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방제역량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외부인 대상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 및 전문방제
교육의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해양오염방제 전문역량 강화 성과 =해양오염방제 전문교육 수료인원

②해양오염방제 전문교육 수료인원은 해양환경교육원의 해양오염방지관

리인교육 및 전문방제교육을 수료한 인원으로 함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 :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

지관리인을 대상으로 동법 제121조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

전문방제교육 :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운영되는 해양오염방제와 관련된 전문교육

(1) 항만예선사업 공익성 강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 의
국가 항만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접안을 지원하는 예선사업 운영 공
익성을 측정하기 위해 구조․구난실적 향상 정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항만예선사업 공익성 강화 성과 =
항만예선 구조․구난 건수

해양사고 건수(개항 및 진입수로)

② 항만예선 구조․구난 건수는 개항 및 진입수로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
시 공단 소속 예인선이 구조․구난 작업을 수행한 건수로 함

③ 항만예선 구조·구난 대응 건수는 공단 예방선이 배치된 8개 소속기관의

선박운항일지(ERP시스템) 또는 구조·구난 증명서(계약서 등) 근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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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④ 해양사고 건수(개항 및 진입수로)는 공단이 예선업을 운영중인 해역에

서 발생한 해양사고로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국가통계데이터

(www.kosis.kr) 중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현황에서 확인함

- 공단이 예선업을 운영중인 해역 : 장항․군산항 및 진입수로, 평택․당진
항, 마산항․진해항․진해만, 부산항 및 진입수로, 울산항 및 진입수로․포
항항, 동해․속초․삼척항, 제주․서귀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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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정 부 기 관
제 2 절





- 445 -

기 금 관 리 형
1. 공무원연금공단 ·······················································448

2. 국민연금공단 ···························································456

3. 국민체육진흥공단 ···················································464

4. 근로복지공단 ···························································472

5. 기술보증기금 ···························································480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88

7. 신용보증기금 ···························································496

8. 예금보험공사 ···························································504

9. 중소기업진흥공단 ···················································514

10.한국무역보험공사 ···················································522

11.한국원자력환경공단 ···············································530

12.한국자산관리공사 ···················································538

13.한국주택금융공사 ···················································546





- 447 -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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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11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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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연금사업 21
  (1) 가입자관리 적정성 11
  (2) 연금수급권리 확인 및 고객권리 찾아

주기 노력도
10

 2. 재해보상사업 4
  (1) 재해보상급여지급 적정성 4
 3. 복지서비스사업 4
  (1) 복지서비스사업 운영성과 4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29 50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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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6점]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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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협력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금융성 부채비율 =
금융성부채

자기자본

② 금융성 부채는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부채가액에서 정부위탁업
무 및 무이자 부채를 제외하여 산정하며,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
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

을 감안하여 평가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5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18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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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연금사업 [21점]

(1) 가입자관리 적정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1점)

정 의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자의 가입기간, 신분변동, 기준소득월액 관리
등 전체 가입자 관리업무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기 준 치
급여지급오류율(하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가입자관리 정확성(상향지표) : 전년도실적과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높은실적

목 표

급여지급오류율 :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가입자관리 정확성 :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가입자관리 적정성 = (급여지급오류율 × 0.5) + (가입자관리 정확성 × 0.5)

②급여지급 오류율 =
급여지급 재결정건수
급여지급 결정건수

급여지급 재결정건수는 급여산정 오류 등으로 기 결정된 퇴직 및
유족급여를 재결정하는 건수

급여지급 결정건수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지급 결정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급여지급 재결정건수 산출시 청구인의 급여종류 변경 요청에 따른 재결
정건수는 제외하고, 재심·소송 및 관련법령 유권해석 차이 등에 따른
추가 결정건을 포함하여 산정

③ 가입자관리 정확성=(재직자 재직정보 정확성×0.6)+(퇴직자 재직정보 정확성×0.4)

재직자 재직정보 정확성 =
재직자 재직정보 정상처리 건수
재직정보 전체처리 건수

※ 재직자 재직정보 정상처리 건수는 당해연도 재직 공무원의 재직정보 처리건
중 오류 없이 정상으로 처리된 건수

퇴직자 재직정보 정확성 =
퇴직자 급여산정 재직정보 정상처리 건수

퇴직급여 지급 건수
※ 퇴직자 급여산정 재직정보 정상처리 건수는 당해연도 퇴직급여 지급건 중
전체 재직기간의 핵심 재직정보에 오류가 없는 정상건수

〈재직정보 정확성 측정 항목〉
1)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 기초가 되는 가입자 정보로서 신규, 보직변
경, 전직, 승진, 징계, 휴직, 퇴직 등 신분변동(57종) 항목

2) 제외항목 : 기여금 및 급여산정에 영향이 없는 호봉승급, 전출입 신분 및
법령ㆍ규정 개정에 의한 수정사항 등 공단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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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사업 [4점]

(2) 연금수급권리 확인 및 고객권리 찾아주기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0점)

정 의
연금수급자의 신상변동(사망, 친족관계 종결 등) 사항 확인을 통해 정당한
수급권자에게 정확한 연금을 지급하고, 급여의 지연청구로 인한 고객 불편
및 권리상실 예방 활동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식
= (연금수급권리 확인율×0.6)+(고객 권리 찾아주기 노력도×0.4)

① 연금수급권리 확인율 =
공단(자체) 수급권 종결확인 건수

수급권 종결건수

※ 공단(자체) 수급권 종결확인 건수 : 사망 등에 따라 수급권이 종결된
자에 대하여 선제적 확인을 통해 유족승계 및 수급권 종결처리를
하거나 연금 지급 중지 처리한 건수

②고객권리찾아주기노력도 =
(일시금지급결정건수-급여지연청구건수)

일시금 지급결정 건수

※ 지연청구 건수 :　급여사유(퇴직, 사망) 발생일로부터 30일 초과하여
청구건수의 합

(1) 재해보상급여지급 적정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급여지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재해보상승인및지급신속성(하향지표) : 전년도실적과직전3개년평균실적중낮은실적

공무상요양급여보상율(상향지표) : 전년도실적과직전 3개년평균실적중높은실적

목 표

재해보상 승인 및 지급 신속성 :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공무상요양급여 보상율 :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해보상급여지급 적정성 = (재해보상 승인 및 지급 신속성 × 0.5) +
(공무상요양급여 보상율 × 0.5)

② 재해보상 승인 및 지급 신속성 =
7일 초과건수의 합

전체 급여 처리건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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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서비스사업 [4점]

측정 산식
및 변수

 ‘전체 급여 처리건수의 합’은 당해 평가연도에 청구되어 승인 및 지급
결정이 완료된 재해보상급여* 처리건수 합계
* 재해보상급여 : 공무상요양승인,공무상요양비,장해보상금,장해연금,유
족보상금

 ‘7일 초과건수의 합’은 청구일부터 승인 및 지급결정일까지 소요일수*
가 7일을 초과한 건수의 합계
* 소요일수 산정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일~승인결정일), 공무상요양비

(청구일~지급일), 장해보상금․장해연금․유족보상금(청구일~지급일)

※ 산출시 고려사항
“재해보상 승인 및 지급 신속성“ 평가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18.3월)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음

③ 공무상요양급여 보상율 =
공무상요양비 지급금액의 합
공무상요양비 청구금액의 합

공무상요양비 지급금액의 합은 평가대상연도에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비
청구액에서 삭감액을 제외한 실지급액의 합계

공무상요양비 청구금액의 합은 평가대상연도에 공상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비 청구금액의 합계

(1) 복지서비스사업 운영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공무원 사회 내에서 주거안정화 지원이 보다 더 필요한 공무원의 주거안정
기여도 및 골프장 영업활성화를 통한 내장객 향상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정부정책 배려자 주거안정 입주율>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골프장 내장객(홀당) 향상도>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시설주택사업 운영성과 = (정부정책 배려자 주거안정 입주율×0.5) +
(골프장 내장객(홀당) 향상도×0.5)

② 정부정책 배려자 주거안정 입주율 =
주거안정 지원대상 신규입주 세대수

신규교체 입주세대수

주거안정 지원대상 신규입주 세대수는 주거안정 지원이 보다 더 필요한
공무원의 임대주택 입주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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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 신규공무원(5년 이하), 신혼부부(5년 이하), 3자녀이상, 장애가족(1~4급),
한부모가족, 노부모 부양, 국가유공자(상이1~7급), 재해발생, 사망공무
원 유가족 및 소득 4분위(10분위 기준) 이하 입주세대수 등

신규교체 입주세대수는 당해연도 신규교체 입주세대수

③ 골프장 내장객(홀당) 향상도 = 공단 골프장 홀당 내장객수 – 국내 대중제
골프장(18홀 이상) 홀당 내장객수

공단 골프장 홀당 내장객수는 천안ㆍ화성골프장 전체 내장객수를 홀수(월
평균)로 나누어 산정

국내 대중제 골프장(18홀 이상) 홀당 내장객 수는 외부기관(한국레저산업
연구소)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연도별 공단 실적과의 비교는 공시된 전년도 실적 활용

(평가년도 실적은 익년도 6월에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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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11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9 50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기금운용관리 및 성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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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가입자관리사업 16
  (1) 취약계층 가입자 확대 6
  (2) 보험료부과액 확대 10
 2. 연금급여관리사업 13
  (1) 급여결정의 정확성 제고 5
  (2) 기초연금 미수급 방지 노력 3
  (3) 급여 적기지급 성과 5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29 50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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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해당 없음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6점]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점] : 해당 없음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5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18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

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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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협력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가입자관리사업 [16점]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

표”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1) 취약계층 가입자 확대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취약계층의 보험료지원 확대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장
의 가입자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높은 경우 실적치로 함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 × 단위목표

평가방법 점점×최고목표최저목표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실적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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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취약계층 가입자 확대 =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수

②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수는 평가대상 기간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 수(1월분~12월분 고지자 기준)로 함

③ 중장기 목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정한 2022년도 목표치
(3,562,475명)의 110%인 3,918,723명으로 설정 [근거 - 중장기 경영목표
(`18~`22)]

(단위 : 명)

구 분 기준목표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중장기
목표

2,712,879 3,114,827 3,315,801 3,516,775 3,717,749 3,918,723

단위목표 200,974

(2) 보험료부과액 확대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0점)

정 의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소득신고자 확대, 기준소득월액 적정관리
등 보험료부과액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높은 경우 실적치로 함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 × 단위목표

평가방법 점점×최고목표최저목표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실적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

측정 산식
및 변수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보험료부과액 확대 = 보험료부과액

② 보험료부과액은 평가대상 기간에 신규 가입한(납부재개자 포함, 1월
분~12월분 고지자 기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의 보험료부과액 총합으로 함

* 보험료부과액 = 신규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③ 중장기 목표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정한 2022년도 목
표치(1,768,021백만원)의 110%인 1,944,823백만원으로 설정 [근거 - 중장기
경영목표(`18~`22)]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목표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중장기
목표

1,353,161 1,550,382 1,648,992 1,747,602 1,846,213 1,944,823

단위목표 9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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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급여관리사업 [13점]

(1) 급여결정의 정확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국민연금 급여결정의 정확성과 그 향상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급여결정의 정확성 제고 =
당해연도 수급권 취소 건수

(당해연도 지급결정 건수/100,000)

② 당해연도 수급권 취소 건수는 평가대상 연도의 수급권 취소 처리건
수로 함

③ 당해연도 지급결정 건수는 평가대상 연도의 지급결정 처리 건 수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수급권자의 청구철회로 인한 수급권취소 건은 평가연도 수급권취소 건
수에서 제외한다.

(2) 기초연금 미수급 방지 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3점)

정 의
기초연금 미수급자에게 적극적인 신청안내를 통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정부정책목표 달성 및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노
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70%(기초연금법상 목표수급률)

측정 산식
및 변수

기초연금 미수급 방지 = 기초연금수급률 – 초과수급룰

- 기초연금 수급률 = MIN [ 기초연금 수급자수
65세이상인구수 , 70% ]

- 초과 수급률 = MAX[ 기초연금수급자수–(65세이상인구수 × 70%)
65세 이상 인구 수 , 0%]

-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평가대상 연도말 기준 수급자수로 함
(당해연도분 소급 지급자 포함)

- 65세이상 인구수는 평가대상 연도말 주민등록인구임
(거주불명등록자 포함)

(3) 급여 적기지급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

정 의 연금을 받을 시기가 도래한 수급자, 장애가 발생한 가입자에게 적기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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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기 준 치

연금급여적기지급성과(상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장애연금적기지급성과(하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연금급여 적기지급 성과 :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장애연금 적기지급 성과 :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급여 적기지급 성과 = (연금급여 적기지급 성과 × 0.9) + (장애연금
적기지급 성과 × 0.1)

- 연금수급권 발생자는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총합으로 함

- 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수급권 발생자 중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임의계속가입한 자의 총합으로 함

- 적기 지급자는연금수급권 발생자 중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
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한 수급자의 총합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연금 수급연령 도달 전에 신청에 의해 지급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와 연기신청에 의해 연금지급이 지연된 수급자는 연금수급권 발생자에
서 제외

③ 장애연금 적기지급 성과 =
20일 초과건수의 합

장애연금 심사결정 건수의 합

- 20일 초과건수는 장애연금 심사 접수일부터 심사결정 통지까지 소요
된 일수가 20일을 초과한 연간 건수의 합

※ 소요일수 산정 시, 장애인의 협조가 필요한 심사자료 보완·직접진단에 소요
된 일수와 공휴일 및 토요일은 소요일수에서 제외

- 장애연금 심사결정 건수는 연간 장애연금 심사결정 건수의 합

※ 반려 결정건은 제외

② 연금급여 적기지급 성과 =
적기 지급자

연금수급권 발생자 - 임의계속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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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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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11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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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체육진흥사업 10
  (1) 국민체육 참여 향상 6
  (2) 국민체력인증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4
 2. 체육기금 건전조성사업 16
  (1) 경륜‧경정사업 건전성 제고 11
  (2) 체육진흥투표권사업 건전성 제고 5
 3. 체육과학연구사업 3
  (1) 체육과학연구 및 전파 3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29 50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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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6점]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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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협력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금융성 부채비율 =
금융성부채

자기자본

② 금융성 부채는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부채가액에서 정부위탁업
무 및 무이자 부채를 제외하여 산정하며,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
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
을 감안하여 평가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5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18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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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체육진흥사업 [10점]

(1) 국민체육 참여 향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국정과제 72번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활체육참여 확대성과, 장애인 생활체육참여 확대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평가방법

생활체육참여 확대성과 및 장애인 생활체육참여 확대성과 평가방법

20점+80점×[(
실적- 최저목표
최고목표-최저목표 )×0.5+(

실적(최근3년평균)- 최저목표(최근3년평균)
최고목표(최근3년평균)-최저목표(최근3년평균) )×0.5]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민체육 참여향상 성과 = (생활체육참여 확대성과의 득점 × 0.8)
+ (장애인생활체육참여 확대성과의 득점 × 0.2)

② 생활체육참여 확대성과는 생활체육참여율로서 전국민 대상 주1회 이상
생활체육참여율을 의미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하는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 조사’ 결과를 활용함

* 중장기 목표는 국정과제 72번 中 생활체육참여율 목표수치로 설정
(`22년 목표 64.5%)

③ 장애인 생활체육참여 확대성과는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로서 장애인
대상 주2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 조사 결과를 의미하며, 대한장애인체
육회의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실태 조사’ 결과(문화체육관광부 위탁)를
활용함

* 중장기 목표는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 中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목표수치로 설정(`22년 목표 30%)

※ 산출시 고려사항

- 국민체육 참여 향상 최종득점은 ‘생활체육참여 확대성과’ 득점과 ‘장애인

생활체육참여 확대성과’ 득점에 각각 0.8, 0.2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

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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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기금 건전조성사업 [16점]

(2) 국민체력인증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국정과제 72번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민체력인증실적 향상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민체력인증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
한국 국민체력인증실적
독일 국민체력인증실적

 ② 국가별 국민체력인증실적 =
국민체력인증서 발급실적

인구수

③ 한국 :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관이 제공하는 건강체력 측정 프로그램을

통해 당해연도에 발급된 체력인증서 건수로 함

④ 독일 : 전체 인구수 대비 독일 올림픽체육회(DOSB : Deutscher Olympischer

SportBund)의 체력인증프로그램(Deutsches-Sportabzeichen : Sport
Bewegt)을 통해 당해연도에 발급된 체력인증서 건수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한국 체력인증실적 산정은 ’13년부터 발급된 체력인증서 건수를 기준으
로 하며, ’16년부터 목표부여 편차 방식 적용

- 한국 인구수는 행정자치부 전국 주민등록인구 현황자료를 활용하며 당
해연도 12월말 통계를 기준으로 함

- 독일 체력인증실적은 DOSB가 공시하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인
구수는 독일 통계청(www.destatis.de)의 당해연도 최근 인구자료를 활용함.
다만, 당해연도 통계자료 확보 불가 시 전년도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산정

(1) 경륜·경정사업 건전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11점)

정 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추진하는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

전화 관리 현황 및 추진성과 평가결과를 통해 경륜․경정사업의 건전성 제고

성과를 평가한다.

목 표
최고목표: 당해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최상위 기관 득점

최저목표: 당해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최하위 기관 득점



- 470 -

 체육과학연구사업 [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경륜 경정사업 건전성 제고= (경륜사업 사감위 건전화평가 결과 × 0.7)
+ (경정사업 사감위 건전화평가 결과 × 0.3)

② 경륜사업 사감위
건전화평가 결과

= 20+80×
당해연도 경륜사업의 사감위 건전화 평가 득점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③ 경정사업 사감위
건전화평가 결과

= 20+80×
당해연도 경정사업의 사감위 건전화 평가 득점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산출시 고려사항
- 경륜․경정 건전성 제고 최종득점은 경륜사업 사감위 건전화 평가 결과

최종 득점률과 경정사업 사감위 건전화평가 결과 최종득점률에 각각

0.7, 0.3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정

(2) 체육진흥투표권사업 건전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5점)

정 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시행하는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관리 현황 및 추진성과 평가결과를 통해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건전성 제고
성과를 평가한다.

목 표
최고목표: 당해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최상위 기관 득점
최저목표: 당해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최하위 기관 득점

측정 산식

및 변수

체육진흥

투표권 사업

건전성 제고

= 20+80×

당해연도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사감위 건전화 평가 득점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1) 체육과학연구 및 전파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부여, 가중치: 3점)

정 의
기관에서 수행한 체육정책 개발 학술활동, 특허출원․등록 성과 및 지역

스포과학지원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국내외 학술지 실적, 지식재산권 실적)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지역스포츠과학지원 실적)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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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 체육과학 연구 및 전파 = (국내외 학술지실적의 득점×0.5) + (지식재

산권 실적의 득점×0.3) + (지역스포츠과학지원 실적의 득점×0.2)

* 국내외 학술지 실적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수행하여 당해연도

해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건수로 하며,

논문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별도 가중치를 부여함
* 등록 학술지별 가중치 : SCI급 해외학술지는 가중치 3.0, SCI급 이외

해외학술지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국내학술지는 가중치 1.5를

부여
※ SCI급 학술지 : SCI, SCIE, SSCI, A&HCI, SCOPUS

* 공동연구논문의 가중치 : 2인 이상의 공동연구시 [1/공동연구인원]의

가중치를 부여하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는 가중치 0.7을 부여
* 연구인력수는 1년 이상 재직한 연구직 직원의 기초 및 매월 말 현원

의 합을 13으로 나눈 값으로 함. 다만, 연구직 중 보직자, 파견자는

제외함

② 국내외 학술지 실적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실적

연구인력 수

③ 지식재산권 실적 = 국민체육진흥공단 명의의 특허등록건수 × 1.0 +
국민체육진흥공단 명의의 특허출원건수 × 0.5

* 지역스포츠과학센터 : 지역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과학을 활용
한 경기력 향상 서비스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한국스포츠정책

과학원 운영

* 대한체육회 등록선수 수 :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탈
(www.sportsg1.or.kr)에 게시된 연도별 총 등록선수 수 적용

※ 산출시 고려사항
 체육과학 연구 및 전파 최종득점은 국내외학술지 실적의 득점,
지식재산권 실적의 득점, 지역스포츠과학지원 실적의 득점에 각각
0.5, 0.3, 0.2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정

 지역스포츠과학지원실적 산정은 ’16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19년부
터 목표부여 편차 방식 적용

④ 지역스포츠과학지원 실적 =
지역스포츠과학센터스포츠과학지원수혜자수

대한체육회 등록선수 수



- 472 -

근로복지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11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9 50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기금운용관리 및 성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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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산재보험 요양·보상사업 8

(1) 산재보험 신속성 및 공정성 제고 성과 8

2. 재활사업 7

(1)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율 7

3. 산재직영병원 운영사업 4

(1) 산재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성과 4

4. 산재・고용보험 가입・부과업무 6

(1) 보험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3

(2) 취약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확대 성과 3

5. 복지연금사업 4

(1)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 4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7.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29 50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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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해당 없음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6점]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점] : 해당 없음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5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18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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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협력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산재보험 요양·보상사업 [8점]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1) 산재보험신속성및공정성제고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일하는 삶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근로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요양․보상 서비스 제공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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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사업 [7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재보험 신속성 및 공정성 제고 성과 =
(요양급여신청신속성증진평점 × 0.4) + (보험급여이의제기율평점 × 0.6)

② 요양급여신청 신속성 증진 =
최초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일수의 합
최초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건수의 합

- 최초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일수의 합은 평가연도 1.1.～12.31.까지 발
생한 업무상 사고의 재해일부터 최초 요양급여신청서 접수일까지 일

수의 합으로 산출

- 최초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건수의 합은 평가연도 1.1.～12.31.까지 발생
한 업무상 사고로 접수된 최초 요양급여신청서 건수의 합으로 산출

※ 산출시 고려사항
- 대상: 평가연도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 건으로 접수되어 결정(결재)완

료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 단, 평가연도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 접수 건 중 반려, 이송 등 기타

처리건 제외

③ 보험급여 이의제기율 = 심사청구 제기건수의 합
불승인(부지급)건수의 합

- 심사청구 제기 건수의 합은 평가연도 1.1.～12.31.까지 불승인(부지급)

처리 건 중 심사청구 접수 건수의 합으로 산출
- 불승인(부지급) 건수의 합은 평가연도 1.1.～12.31.까지 결재완료된 불

승인(부지급)처리 건수의 합으로 산출

※ 산출시 고려사항
- 보험급여 대상: 최초 요양급여, 재요양, 추가상병, 유족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 단,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은 1회분 접수일 기준이며, 진폐

는 제외

(1)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율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7점)

정 의
산재요양종결자의 직업복귀 지원 업무를 통해 실제 직업복귀에 이른 실적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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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직영병원 운영사업 [4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율 =
직업복귀자 수

× 100
산재요양종결자 수

② 직업복귀자 수는 산재요양종결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 현재
고용보험․산재보험자격 취득자 수 및 사업자등록증 취득자 수의 합으로 함

- 단,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연도말 시점을 기준으로 함

③ 산재요양종결자 수는 직전년도 7.1.부터 당해연도 6.30.까지 요양종
결한 자의 합으로 함

※ 사망‧소음성난청‧진폐‧CS2질환자‧불법외국인근로자‧재요양 후 종결한

자는 산재요양종결자에서 제외

(1) 산재의료서비스 질 향상 성과(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산재직영병원 맞춤형 특성화 진료서비스 제공 성과와 의료사고 감소 실적
을 통해 산재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성과를 평가한다.
(상·하향지표)

기 준 치

(㉮ 산재병원 특성 진료 활성화 성과)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 ㉰ 의료사고 감소율(건수, 금액))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 산재병원 특성 진료 활성화 성과)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 ㉰ 의료사고 감소율(건수, 금액))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재병원 특성 진료 활성화 성과 지표의 평점×50%)+(의료사고 감소율
(건수) 지표의 평점×37.5%)+(의료사고 감소율(금액) 지표의 평점×12.5%)

㉮ 산재병원 특성 진료 활성화 성과(비중: 2/4) = 특성진료수혜인원
전체진료수혜인원

㉯ 의료사고 감소율(건수, 비중: 1.5/4) =
의료사고건수
진료인원

㉰ 의료사고 감소율(금액, 비중: 0.5/4) =
의료사고금액
의료수익

② 특성진료수혜인원은 산재근로자 다빈도 질환 분석을 통해 집중 치료를 요
하는 5대 질환에 대해 산재직영병원에서 재활집중치료를 받은 진료인원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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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고용보험 가입・부과업무 [6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진료수혜인원은「연 입원환자 수 + 연 외래환자 수」로 함

④ 의료사고건수는 당해연도 사고 건수로 하며, 의료사고금액은 당해연도
사고금액으로 함

⑤ 진료인원은「연 입원환자수 + 연 외래환자 수」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의료사고건수 및 금액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 의결된 건수 및 금액
으로 함

(1) 보험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보험사각지대 해소로,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노력 등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보험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산재보험 가입근로자 수
× 100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수

②산재보험 가입근로자 수는 산재보험 사업운영 시스템(노동보험시스템)에서
작성되는 사업연보 통계 자료 기준의 매월말 근로자 수의 합을 12로 나
눈 값으로 함

③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수는 매월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경제활
동인구 조사상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수의 합을 12로 나눈 값으로 함

- 단,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가입대상자는 제외함

※ 산출시 고려사항
ʻ임금근로자 수ʼ 산정 시, 전년도 ʻ임금근로자 수ʼ 대비 ʻ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가입자 수ʼ의 비율만큼 공제하여 산정

(2) 취약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재해위험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신규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기능의 내실화 성과를 평가(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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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금사업 [4점]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7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취약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확대 성과

=
10인 미만 산재보험 신규가입 사업장 수

×100산재보험 총 적용사업장 수

② 10인 미만 산재보험 신규가입 사업장 수는 평가연도 중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처리(결재)된 사업장 중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 수의 합으로 함

③ 산재보험 총 적용사업장 수는 산재보험 사업운영 시스템(노동보험
시스템)에서 작성되는 사업연보통계 자료 기준의 매월 말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수의 합을 12로 나눈 값

(1)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부여, 가중치: 4점)

정 의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근로자 가입률 확대 및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하기 위해 퇴직 근
로자에게 지원한 체당금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함으로써 취약계층 근로자 보
호강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 취약계층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률)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 취약계층 근로자 체당금 회수율)
최고목표: 기준치 × 120%
최저목표: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강화 = (취약계층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률 평점 ×
0.5) + (취약계층 근로자 체당금 회수율 평점× 0.5)

② 취약계층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률 =

공단 가입 근로자 수
× 100

30인 미만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

- 공단 가입 근로자 수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퇴직연금 영업보고서 기
준 평가연도말 현재 공단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로 함

- 30인 미만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는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조사보고서상 가장 최근연도 기준(발행일기준) 상용 근로자 수로 함

③ 취약계층 근로자
체당금 회수율 =

체당금 회수액
× 100

체당금 지급액

- 체당금 회수액은 소액체당금 지급 후 평가연도 말까지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체당금의 누적액으로 함

- 체당금 지급액은 평가연도 말까지 지급한 소액체당금 지급액의 누적액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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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11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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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기술금융지원사업 19

(1) 기술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9

(2) 혁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확대 6

(3) 보증기업의 사고율 관리 4

2. 기술평가사업 6

(1) IP 및 R&D 평가를 통한 특허사업화 촉진
성과

6

3. 구상권관리사업 4

(1) 실패중소기업의 재기지원 및
부실채권 정리강화

4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29 50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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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6점]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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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협력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금융성 부채비율 =
금융성부채

자기자본

② 금융성 부채는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부채가액에서 정부위탁업
무 및 무이자 부채를 제외하여 산정하며,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
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

을 감안하여 평가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5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18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

여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

표”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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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기술금융지원사업 [19점]

(1) 기술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기술기업의 고용인원수 증가를 통한 일자리창출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술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 신규보증기업 고용인원수 / 총신규보증금액

- 신규보증기업 고용인원수 : 당해연도에 신규보증을 지원한 기업의 당해
연도말 현재 국민연금 등 가입자수

- 총신규보증금액 : 당해연도에 신규보증을 지원한 금액

※ 산출시 고려사항

- P-CBO보증은 신규보증에서 제외

- 신규보증기업의 고용인원수는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자수’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에 의한다(단, 1인 사업자의 고용인원은 1명으로 본다)

(2) 혁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우수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
경 조성 노력 및 창업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혁신창업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 확대 =

(혁신창업기업 지원노력도 평점 × 4/7) + (창업기업 지원확대 평점 × 3/7)

② 혁신창업기업 지원노력도 =
혁신창업기업 지원금액

총신규지원금액

* 혁신창업기업 지원금액은 혁신창업기업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지원한 신규
보증금액을 말함

* 총신규지원금액은 당해연도에 지원한 총신규보증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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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1. 혁신창업기업 : 창업일로부터 보증접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내인 기업
중 아래 각 호 해당기업

- 우수기술 사업화지원 프로그램(TECH밸리) 대상기업

-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대상기업

- 전문가창업 : 기술평가 경영주가 특급기술자에 해당

2. P-CBO보증은 제외

③ 창업기업 지원확대 =
창업기업 보증잔액
총보증잔액

* 창업기업 보증잔액은 당해연도말 현재 창업기업 보증잔액을 말함

* 총보증잔액은 당해연도말 현재 보증잔액을 말함

※ 산출시 고려사항

1. 창업기업 : 당해연도말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업

2. P-CBO보증은 제외

(3) 보증기업의 사고율 관리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4점)

정 의
보증기업의 사고율 관리를 통한 기금보증자산의 건전성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한 당해연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당해연도 목표사고
율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보증기업의 사고율 관리 달성도 =
사고율 실적

× 100
목표 사고율

② 목표 사고율은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한 당해연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당해연도 목표 사고율의 80%를 말함

③ 사고율 =
사고금액

보증잔액

* 사고금액: 사고발생금액에 사고정상화금액을 제외한 순사고금액

* 보증잔액: 당해연도말 현재 보증잔액

※ 산출시 고려사항

☞ 직접보증 기준(P-CBO보증 및 재보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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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사업 [6점]

(1) IP및 R&D 평가를통한특허사업화촉진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사업화와 연계되는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그 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IP 및 R&D 평가를 통해 기술기업을 지원하고

지원한 기업의 특허창출과 매출액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IP및R&D평가를통한특허사업화촉진성과=
(사업화를위한특허창출평점× 0.5) + (IP및R&D평가기업매출액성과평점× 0.5)

② 사업화를 위한 특허 창출 =
IP 및 R&D 평가기업 보유 특허권수

내국인 보유 특허권수

* IP 및 R&D 평가기업은 ‘지식재산 평가보증 업무처리방법’ 과 ‘R&D보증
업무처리방법’에 의한 평가기업을 말함

* IP 및 R&D 평가기업 보유 특허권수는 당해연도 IP 및 R&D 신규보증지
원기업의 당해연도말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수를 말함

* 내국인 보유 특허권수 : 내국인이 등록한 특허권 중 당해연도말에 존속
하는 특허권수(특허청제공)

③ IP 및 R&D평가기업매출액성과 = IP 및 R&D평가기업매출액증가율
–전산업매출액증가율

* IP 및 R&D 평가기업 매출액증가율(%)은 당해연도 IP 및 R&D 신규보증
지원기업의 전기대비 매출액 증가율을 말함

- IP및R&D평가기업매출액증가율(%) =

당해연도 지원기업의
당기매출액 합산금액
당해연도 지원기업수

×100–100
당해연도 지원기업의
전기매출액 합산금액
당해연도 지원기업수

* 전산업 매출액증가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전산업 매출액 자료기
준 전기대비 매출액 증가율을 말함

-전산업 매출액증가율(%) =
당기 전산업매출액

×100–100
전기 전산업매출액



- 487 -

 구상권관리사업 [4점]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실패중소기업의재기지원및부실채권정리강화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4점)

정 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실패 중소기업의 채무조정 등을 통해 부실채권 정리를
강화하여 재기지원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실패중소기업의 재기지원 확대 :　직전 3개년 평균 재기지원 실적의 120%

부실채권 정리강화 :　기초 구상권잔액 × 직전 3개년 평균정리비율 ×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패중소기업의 재기지원 및 부실채권 정리강화 =

(실패중소기업의 재기지원 확대 실적 평점 × 0.5) + (부실채권 정리강화
실적 평점 × 0.5)

② 실패중소기업의재기지원확대실적 =
재기지원 실적(금액)

× 100
재기지원 목표(금액)

* 재기지원 목표(금액)는 직전 3개년 평균 재기지원실적의 120%를 말함

* 재기지원 실적(금액)은 당해연도 재창업, 재도전 및 채무조정 완료자에 대
한 재기지원 대출금액을 말함

③ 부실채권 정리강화 실적 =
부실채권 정리실적(금액)

× 100
부실채권 정리목표(금액)

* 부실채권 정리목표(금액) = 당해연도 기초구상권 잔액 × 직전 3개년 평균
부실채권 정리비율 × 120%

* 부실채권 정리실적(금액)은 기초 구상권(구상채권 및 특수채권)잔액에 대한
채무조정 금액, 채권회수금액 및 기타 채권정리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 채무조정 금액 : 주채무자에 대한 기관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한 채무조정, 법원에 의한 회생 및 개인회생인가 관련 구상권원금

- 채권회수금액 : 기초구상권으로부터 평가기간내 회수한 금액(출자전환 제외)

- 기타 채권정리 금액 : 채권매각, 시효완성한 구상권원금

* 유동화회사보증, 재보증, 부동산신탁 관련 구상권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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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11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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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가입자관리사업 14

(1)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무결점화 10

(2) 부담금 과오납 해소노력 4

2. 급여관리사업 15

(1) 연금소득심사 성과 5

(2) 급여지급 신속성 제고 4

(3) 급여수급권 보장 성과 4

(4) 재해보상 급여지급 신속성 2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29 50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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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6점]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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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협력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금융성 부채비율 =
금융성부채

자기자본

② 금융성 부채는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부채가액에서 정부위탁업
무 및 무이자 부채를 제외하여 산정하며,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
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
을 감안하여 평가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5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18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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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가입자관리사업 [14점] 
(1)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무결점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0점)

정 의

공단의 대표 업무인 ‘부담금 징수’ 및 ‘급여결정과 지급’의 기준이 되
는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과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
세청 및 학교기관의 소득신고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준소득월액 직
권결정 최소화를 기반으로 소득정정 감소 및 상시관리를 통해 교직원 기준
소득월액 적정관리의 종합적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무결점화 =
기준소득월액 직권결정자수 × 60% + 소득정정 건수 × 40%

교직원수  교직원수
 ② 기준소득월액 직권결정자수 : 학교기관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 대해 국

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아
교직원의 소득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 교직원수의 합

 ③ 교직원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연도말 전체 교직원
 ④ 소득정정 건수 : 기준소득월액 결정 후 교직원의 소득내역 변동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재산정한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일정기
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임

(2) 부담금 과오납 해소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부담금 과오납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노력으로 부담금 징수의 적정관리 및 교직원 경제적 편익을 제고하는 노
력을 평가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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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관리사업 [15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담금 과오납 해소 노력 =

부담금
지연환급건수 +

부담금
지연환급금액

부담금지연환급
대상건수

부담금지연환급
대상금액

 ② 부담금지연환급건수 : 교직원의 신분변동 등으로 취소부담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내역에 대한 기관의 미처리로 인해

기존고지금액을 납부하고 이후 지연환급해가는 총 건수

 ③ 부담금지연환급대상건수 : 교직원의 신분변동 등으로 취소부담금액이
발생한 총 건수

 ④ 부담금지연환급금액 :  부담금 지연 환급건수에 의해 발생한
취소부담금액

 ⑤ 부담금지연환급대상금액 : 교직원의 신분변동 등으로 인한 취소부담금

총액

(1) 연금소득심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연금수급자의 연금액 변동 요인이 되는 연금 외 소득 발생 등에 대한 소
득심사 강화 노력을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연금 소득심사 성과 = 연금지급차액 정산자수

연금지급정지 대상자수

 ② 연금지급차액 정산자수 : 연금소득 외 소득세법에 따른 타소득에 의한 확정
정산대상자 중 확정정산금액과 우선정지금액과의 차액발생자수

 ③ 연금지급정지 대상자수 : 국세청 과표확정소득에 의한 확정정산 대상자
※ 산출시 고려사항

 - 연금지급차액 정산자수 산정 시 2016년도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 추가 등 법령 개정과 관련한 정산인원은 제외하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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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지급 신속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교직원의 퇴직 후 안정적 급여수급을 위해 급여청구 조기처리 및 급여지
연수령 예방(급여수급 촉진)에 따른 급여지급의 신속성 제고 노력을 평가
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급여지급 신속성 제고 = 급여조기수령자 - 급여지연수령자
전체급여수령자

 ② 급여조기수령자 : 전체급여수령자 중 급여청구 후 10일 이내 조기
수령한 자

 ③ 급여지연수령자 : 전체급여수령자 중 당해연도 퇴직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연 수령한 자

 ③ 전체급여수령자 : 당해연도 전체 일시금 수령자
※ 산출시 고려사항

-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함
- 단, 퇴직수당을 우선 수령하였거나 당해연도말까지 재임용된 자는 급
여지연수령자에서 제외함

(3) 급여수급권 보장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급여 시효소멸예정자(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급여청구 지원활동을 통해, 
쉽고 빠른 급여수급권 확보와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급여수급권 보장 성과 =
급여 청구자

급여시효소멸 예정자

 ② 급여 청구자 : 급여시효소멸 예정자 중 급여 청구자

 ③ 급여시효소멸 예정자 : 수급권 발생연도로부터 3년 경과시까지
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수급권 시효가 소멸될 예정인 자(퇴직 후 3년
초과 ~ 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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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재해보상 급여지급 신속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

정 의
사립학교교직원의 직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급여지급 노력과 성과를 평가
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해보상 급여지급 신속성 = 20일 초과건수의 합
전체 급여 처리건수의 합

 ② 전체 급여 처리건수의 합 : 당해 평가연도에 청구되어 승인 및 지급
결정이 완료된 재해보상급여* 처리건수 합계

   * 재해보상급여 : 직무상요양승인,  직무상요양비,장해보상금,장해연금,
유족보상금

 ③ 20일 초과건수의 합 : 청구일부터 승인 및 지급결정일까지 소요일수*가 
20일을 초과한 건수의 합계

   * 소요일수 산정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일~승인결정일), 직무상요양비
(청구일~지급일), 장해보상금․장해연금․유족보상금(청구일~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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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11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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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신용보증사업 21

(1) 보증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 8

(2) 기업가치평가 활성화 5

(3) 성장 유망 창업기업 육성 5

(4) 리스크관리 강화 1

(5) 사회적금융 지원 강화 2

2. 구상권 관리사업 5

(1) 부실채권 정리 강화 및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지원 확대 5

3. 신용보험사업 3

(1) 창업기업 신용보험인수 활성화 3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29 50

전체 합계 52 48 100



- 498 -

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6점]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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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협력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금융성 부채비율 =
금융성부채

자기자본

② 금융성 부채는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부채가액에서 정부위탁업
무 및 무이자 부채를 제외하여 산정하며,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
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
을 감안하여 평가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5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18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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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신용보증사업 [21점]

(1) 보증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신규 보증지원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보증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 =
신규보증기업 고용인원수

신규보증금액

② 신규보증기업 고용인원수 : 당해연도에 신규보증을 지원한 기업의 평
가년도 말 현재 고용인원수의 합

* 고용인원수는 평가년도 말 현재 보증을 이용중인 기업의 `고용보험 피
보험자 수'를 적용. 단, 피보험자수 확인이 불가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
보험,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 인원으로 적용

③ 신규보증금액 : 당해연도에 신규보증을 지원한 금액의 합
(직접보증 기준. 단, P-CBO, 건설브릿지론보증은 제외)

(2) 기업가치평가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중소기업의 지원에 있어 과거 또는 현재시점의 역량평가에서 벗어나 기업
의 미래를 보는 기업가치 평가의 활성화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업가치평가 활성화 =
(기업가치평가 지원금액 실적 평점 × 0.6) +
(기업가치평가 지원업체수 실적 평점 × 0.4)

② 기업가치평가 지원금액 실적 =
기업가치평가 신규보증금액

총신규보증금액

* 기업가치평가 신규보증금액은 ｢기업가치평가보증 운용기준｣에 의해 취
급한 신규보증금액으로 함

* 총신규보증금액은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중 ｢보증심사 운용요령｣상 표
준심사, 심층심사 대상인 경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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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③ 기업가치평가 지원업체수 실적 =
기업가치평가 신규보증업체수

총신규보증업체수

* 기업가치평가 신규보증업체수는 ｢기업가치평가보증 운용기준｣에 따라
신규보증 지원받은 업체수로 함

* 총신규보증업체수는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중 ｢보증심사 운용요령｣
상 표준심사, 심층심사 대상인 업체수로 함

(3) 성장 유망 창업기업 육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육성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성장 유망 창업기업 육성 =
성장 유망 창업기업 업체 수
직접보증잔액 업체 수

② 성장 유망 창업기업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기업으로 함

* 업력 : 평가 대상기업의 사업개시일[개인기업(사업자등록일), 법인기업
(법인 설립일)]로부터 평가년도 말까지의 기간

* 업체수 : 평가년도 말 현재 보증잔액 업체수 기준
(직접보증 기준, 단, P-CBO, 건설브릿지론보증은 제외)

(4) 리스크관리 강화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1점)

정 의 보증기업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리스크관리 강화 =
부실률 목표
부실률 실적

② 부실률 목표는 평가 당해연도 업무계획에 대한 주무부처 승인목표의
80%로 설정함

③부실률실적 =
당해연도부실발생금액 – 부실정상화금액

연도말보증잔액

(직접보증 기준. 단, P-CBO, 건설브릿지론보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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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 관리사업 [5점]

(5) 사회적금융 지원 강화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2점)

정 의
고용불안․양극화․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
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여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노력을 평가한다.(상향목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⓵ 사회적금융 지원 강화 =사회적경제기업보증공급목표
사회적경제기업보증공급실적

②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프로그램 업무처리방법｣,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 업무처리방법｣, ｢마을기업 두레보증 프
로그램 업무처리방법｣, ｢자활기업 초록보증 프로그램 업무처리방법｣에
서 정하는 기업으로 함

③ ‘사회적경제기업 보증공급 목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월,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에 따른 연차별 수립목표로 함

④ ‘사회적경제기업 보증공급 실적’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공급금
액으로 함

(1) 부실채권 정리 강화 및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지원 확대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5점)

정 의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강화 노력 및 선순환의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지원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실채권 정리 강화 및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지원 확대

= (부실채권 정리 강화)×0.5 +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지원 확대)×0.5

②  부실채권 정리 강화 =
부실채권 정리실적
부실채권 정리목표

* 부실채권 정리실적 : 기초 구상권잔액에 대하여 채무조정 금액, 채권
회수 금액 및 기타 채권정리 금액의 합산액

- 채무조정 금액은 주채무자에 대한 신보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
회에 의한 채무조정, 법원에 의한 회생 및 개인회생인가된 채권의 구
상권 원금으로 함

- 기타 채권정리 금액은 채권매각, 시효완성, 관리불능채권 편입된 채
권의 구상권 원금으로 함

* 부실채권 정리목표 : 평가연도 기초 구상권잔액 x 직전 3개년 평균정
리비율 x 120%

* 유동화회사보증, 재보증, 건설브릿지 관련 구상권은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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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험사업 [3점]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지원 확대 =
재기지원 신규보증실적
재기지원 신규보증목표

* 재기지원 신규보증실적 : 신보의 재도전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보증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공
동 지원하는 재창업지원보증의 신규보증 합산금액

* 재기지원 신규보증목표 : 직전 3개년 평균 신규보증공급액의 120%

(1) 창업기업 신용보험인수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창업기업의 성장발판 마련 및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창업기업에 대
한 신용보험 지원 강화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창업기업 신용보험인수 활성화 =
창업기업 인수금액
신용보험 인수금액

② ‘신용보험 인수금액’은 기업이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과 받을 어음)을 신용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함

③ ‘창업기업 인수금액’은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이 신용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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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11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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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및 안정적 관리 사업 9

(1) 금융안정을 위한 기금건전성 제고 성과 2

(2) 취약부보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성과 7

2. 예금자보호 서비스 제공 사업 9

(1) 예금자보호서비스 강화 성과 9

3. 자금지원 사후관리 사업 11

(1) 상환기금 회수 성과 2

(2) 특별계정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 성과 7

(3) 부실채권 정리 성과 2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29 50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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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6점]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 507 -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협력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규모 및 부채잔존비율

부채규모 = 기말 대차대조표일 현재 부채가액

부채잔존비율 =
당해연도말 상환기금 부채

× 100 (%)
2002년말 상환기금 부채

② 예금보험기금(공사회계 통합)은 부채규모로 평가하고, 예금보험기금채
권상환기금은 부채잔존비율로 평가함

※ 산출시 고려사항
예금보험기금 부채규모 평가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신규 보험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부채)는 제외하여 평가함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
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
안하여 평가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5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18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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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및 안정적 관리 사업 [9점]

(1) 금융안정을 위한 기금건전성 제고 성과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2점)

정 의 보호예금 대비 예금보험기금 잔액비율을 美예금보험공사(FDIC) 목표적립률과 비
교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높은 경우 실적치로 함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 × 단위목표

평가방법 점점×최고목표최저목표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실적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

측정 산식
및 변수

①기금건전성 제고 성과 =
예금보험기금 잔액

× 100
보호예금 잔액

② 산식 산정 대상은 FDIC와의 비교를 위해 은행 및 저축은행 계정으로 함

③ 예금보험기금 잔액은 은행 및 저축은행 계정 자본총계로 하고, 보호예
금 잔액은 예금동향시스템을 통해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입수한 매년말 현재
보호예금 잔액으로 산정함

④ 중장기 목표 : 2030년까지 예금보험기금 적립률을 FDIC의 목표 적립
률(2.000%) 수준까지 상향

※ 산출시 고려사항
-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직․인력 운용
상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2) 취약부보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7점)

정 의
기관이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부보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을 실시한 실적과 해당 기관의 건전성 제고 성과를 측정하여 예금보험기
금 손실을 사전에 차단한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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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취약부보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성과 = 취약부보금융회사 현장점검 실시

성과 x 0.5 + 조사·공동검사 실시 취약부보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성과 x 0.5

② 취약부보금융회사*

현장 점검 실시 성과
=

현장점검** 실시 취약부보금융회사 수

취약부보금융회사 수

* 취약부보금융회사는 전년도 3/4분기에서 당해년도 2/4분기 대상기간 중

1회 이상 공사 리스크 감시업무 운영세칙에 따라 중점감시 대상으로 선

정된 부보금융회사

** 조사, 공동검사, 자금지원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보험사고

위험요인 점검 및 감독관 파견

③ 조사·공동검사 실시

취약부보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성과

=

건전성 제고 취약부보금융회사 수**

조사 공동검사 실시

취약부보금융회사 수

* 전전년도 3/4분기에서 전년도 2/4분기 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취약부보금

융회사로 선정되어 전년도에 조사 공동검사를 실시(개시일 기준)한 부보

금융회사 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경

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를 부과 받은 부보금융회사는 제외)

** 조사 공동검사 개시 직전분기 말 대비, 예금보험위원회에 대한 조사 등의

결과보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 말 시점의 주요 재무

비율이 개선된 취약부보금융회사 수

④ 업권별 주요 재무비율은 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상향), 보험은 RBC비율

(상향), 금융투자회사는 순자본비율(상향), 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상

향)을 사용

⑤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1년 저축은행사태 등과 같은 금융시장위기 상

황 발생시 개별회사의 재무비율 하락치가 해당 업권의 평균 하락치 보다

적은 경우 건전성이 제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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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 서비스 제공 사업 [9점]

(1) 예금자보호 서비스 강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기관의 고위험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 예금자 피해 예방실적 및 사고 발
생시 보험금 지급대상 예금자의 축소 노력을 측정하여 예금자보호서비스를
강화한 성과를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금융회사 예금자 피해가능성 최소화율 × 0.5) + (보험금 지급 비율 × 0.5)

② 금융회사 예금자 피해가능성 최소화율 :

고위험 금융회사* 보호한도 초과분**

× 100
전체 금융회사 부보예금***

* 고위험 금융회사는 연도별 적기시정조치주1)(당해년도 중 자구노력 등으로 적

기시정조치 해소된 경우 제외) 및 보험사고 발생 금융회사(동일연도에 적기

시정조치 및 보험사고 발생시 중복 제외), 중점감시대상 금융회사주2)로 함

주1) 금융위원회가 일정기준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부과 및 해제

주2) 리스크감시업무운영세칙에따라중점감시대상으로선정된금융회사

(해당연도 3분기말기준)

** 보호한도 초과분 :

(적기시정조치일 및 보험사고 발생일 기준 직전 분기말(직전 분기 수

치가 없는 경우 가장 최근치, 중점감시의 경우 해당연도말) 예금동향

시스템을 통해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입수한 자료기준)

*** 전체 금융회사 부보예금은 예금동향시스템을 통해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입수한 직전년도 말 기준 부보예금 총액으로 함

고위험금융회사 5천만원초과총예금 - 5천만원 초과 예금자수×5천만원

③ 보험금 지급 비율 =
보험금 지급액*

× 100
전체 금융회사 부보예금**

* 보험금 지급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예금자에게 당해년도 지
급한 보험금(가지급금 포함)의 총액으로 함

** 전체 금융회사 부보예금은 예금동향시스템을 통해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입수한 직전년도 말 기준 부보예금 총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직․인력 운용
상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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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 사후관리 사업 [11점]

(1) 상환기금 회수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2점)

정 의 기관의 공적자금 회수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상환기금 회수 성과 = 출자주식 매각지분 달성률×0.4 + 출자주식 매각
금액 달성률×0.4 + 기타 회수 달성률×0.2

② 출자주식 매각지분 달성률 = 출자주식 실제매각 지분율
× 100

출자주식 매각목표 지분율

  * 출자주식 매각지분은 상환 우선주는 제외함

③ 출자주식 매각금액 달성률 = 출자주식 실제매각 금액
× 100

출자주식 매각목표 금액

 * 출자주식 매각금액은 상환 우선주 상환금액은 제외함
④ 기타 회수 달성률 = 기타 실제회수 금액

× 100
기타 회수목표 금액

  * 기타 회수는 출자주식 매각금액 외 기타 회수금액으로 함

 ⑤ 공적자금 회수액은 금융위원회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함
 ⑥ 공적자금 회수목표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상환기금 운용계획

상 회수목표를 기준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한 매각절차 연기 등
으로 당해연도 회수목표 대상자산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회수목표
에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2) 특별계정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7점)

정 의 기관의 저축은행 특별계정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 ’17년도 회수 성과의 기준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16년)상 ’17년 회수 목
표액으로 산정

목 표

• 회수 성과(목표 부여)
- 최고목표 : 기준치 x 120%
- 최저목표 : 기준치 x 80%

• 부실책임조사 및 재산조사 성과(목표부여(편차))
-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특별계정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 성과 = (회수성과 x 0.4)
+ (부실책임조사 성과 x 0.3) + (재산조사 성과 x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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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회수 성과 =
특별계정 회수액

× 100
특별계정 당해연도 회수가능액

* 특별계정 당해연도 회수가능액은 ’16년말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산정된
회수가능액에서 직전년도 말까지 기확정된 금액에서 기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③부실책임조사성과 =
부실책임자 재산환수 누적액

× 100
부실책임자 손해배상소송 청구 누적액

* 재산환수액 및 소송청구금액은 회수지원시스템의 ’11년부터 당해연도까지
금액의 합계

④ 재산조사 성과 =
부실관련자 신규 발견재산 평가액

× 100
재산조사 대상 부실관련자 수

* 신규 발견재산 평가액은 실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 금액이며
회수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직·인력 운용
상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3) 부실채권 정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2점)

정 의 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지원 강화 노력과 성
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실채권 정리 성과 =
부실채권 정리율*

부실채권 정리율 목표**

* 부실채권 정리율 =
정리채권액
부실채권 잔액

** 직전 3개년 평균의 120%
② 부실채권 잔액 : 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에 따라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정리금융기관인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전년도말 전체 개인 부실채권

잔액(원금 기준)

③ 정리채권액 : 연중 개인 부실채권 채무조정 금액, 매각 금액, 시효완성

금액 및 채권회수 금액의 합계(원금 기준)

④ ’17년도 부실채권 매각 금액은 ’14∼’17년(4년간) 안분하여 배분

※ 산출시 고려사항
-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직․인력 운용상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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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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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11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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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18

(1)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 노력도 6

(2) 정책자금 리스크관리 4

(3) 일자리 창출 기여도 8

2.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6

(1) 중소기업 수출기여도 6

3. 현장 밀착형 창의인재 양성지원 5

(1) 중소기업 인력 프로그램 지원성과 5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29 50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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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6점]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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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협력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금융성 부채비율 =
금융성부채

자기자본

② 금융성 부채는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부채가액에서 정부위탁업
무 및 무이자 부채를 제외하여 산정하며,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
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
을 감안하여 평가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5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18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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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18점]

(1)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미래신성장분야 육성,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의 성장동력 강화 및 재도전

안전망 구축 등 시장소외영역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선

순환 기업생태계 구축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 노력도

= 미래신성장 창업기업 육성(0.4) + 기술사업성우수기업 성장동력 강화(0.5)

+ 재창업기업 지원성과(0.1)

② [창업기]미래신성장 창업기업 육성

= 미래신성장 창업기업 지원액(억원) / 정책자금 지원액(억원)

- 미래신성장 창업기업 지원액: 업력 7년미만 창업기업 중 ICT산업, 문화컨텐츠,
스마트헬스, 전기전자, 정밀기기, 화학 및 바이오산업 등 미래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액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립하는「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의 별표3「미래신성장 분야」에 따름

③ [성장기]기술사업성우수기업 성장동력 강화 = (유망기술사업화 지원액+ 시

설투자촉진 지원액)(억원) / 정책자금 지원액(억원)

- 유망기술사업화 지원액=정부R&D연계지원자금 및 특허담보대출 지원액 합계

- 시설 투자촉진 지원액=신용기반 직접 시설자금 지원액

④ [재도전기]재창업기업 지원성과 = 재창업지원액(억원) /정책자금 지원액(억원)

※ 산출시 고려사항
- 정책자금지원액: 정책자금 총지원액 중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운전자금 전용

사업을 제외

- 평가연도 하반기에 융자예산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예산 지원액은 해당 비중

만큼 실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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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자금 리스크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기업진단 기반의 정책자금 지원 등 정책자금의 최대손실예상한도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정책자금 리스크 관리 = 신용VaR 비중

② 신용VaR 비중 = 당해연도 신용VaR 소진액 / 대출잔액

③ 대출잔액은 해당연도말 잔액 기준임

④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 ‘15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탁사업으로
변경되어 집계 제외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출처 : 차세대 시스템내에서 구현되는 ERMs  시스템. 단 사회적 가치 실
현을 위한 고위험자금*에 대해서는 산출대상에서 제외

  * 고위험자금 : 청년창업, 일시적애로, 재해, 재창업, 구조개선전용
(3) 일자리 창출 기여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 달성한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정책자금 1
억원당 신규 일자리 창출 실적)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일자리창출 기여도 =
신규 일자리창출 인원수
정책자금 총지원액(억원)

② 신규 일자리창출 인원수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1인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 인원수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받은 기업의 자금지원을 받은 달 대비 해당연
도말의 인원수 차이

③ 정책자금 총지원액(억원) : 정책자금 연간 총지원액을 기준으로 하고, 중진
공이 직접취급하지 않는 자금(소상공인자금 등)은 제외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일자리창출 인원수 산출은 국민연금가입자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등 공신
력 있는 외부통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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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6점]

 현장 밀착형 창의인재 양성지원 [5점]

(1) 중소기업 수출기여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기업화 육성과 수출기업의 수출액 증가
기여도를 통해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노력의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중소기업 수출기여도
= (첫수출 성공기업 비율×0.5) + (국가 전체 중소기업 평균초과 수출증가
기업 비율×0.5)

② 첫수출 성공기업 비율
= (당해연도 수출발생 기업수) / (당해연도 지원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수)

③ 국가 전체 중소기업 평균초과 수출증가기업 비율
= (당해연도 지원기업 중 전년대비 수출액 증가율이 국가 전체 중소기업 수출
액 증가율 대비 높은 기업수) / (당해연도 지원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보
유 기업수)

※ 산출시 고려사항
- 대상사업 : 중진공 전체 수출마케팅사업
- 첫수출 성공 : 수출액 $1,000 이상
- 수출실적 출처 : 관세청 수출 통관자료

(1) 중소기업 인력 프로그램 지원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4차산업에 대비한 신기술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우수인력 공급 성과측정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프로그램 지원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 521 -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중소기업 인력 프로그램 지원성과
= 신기술인력양성(0.5) + 청년인력공급(0.5)

② 신기술인력양성 =

중소기업 직무향상 기술연수 참여자 수
+청년창업 기술자 양성수

중소기업(300인미만) 기술근로자 수

③ 청년인력공급 =
34세 이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수

34세 이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중소기업 직무향상 기술 연수 참여자 수 : 연간 중진공 직무향상연수 프로

그램 중 기술연수 참여중소기업재직자

- 청년창업 기술자 양성수 : 당해연도 창업사관학교 기술분야 최종 졸업자
- 중소기업(300인미만) 기술근로자수 : 국가통계포털 직종별 노동력 현황자료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 34세이하(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수 : 당해연도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
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한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자수

- 34세 이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한국고용정보원 당해연도 월별 고용보
험통계 12개월치 산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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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11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9 50



- 523 -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수출성장동력 지원 사업 10

(1) 수출 확대 기여도 10

2.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사업 10

(1) 총괄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창출 성과 10

3. 무역보험 기반 강화 사업 9

(1) 수출기반 확대 성과 4

(2) 국외채권 회수 성과 5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29 50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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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6점]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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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협력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고율 =
당해연도 보험금

당해연도 인수실적

② 보험금 및 인수실적 대상종목은 환변동보험 및 이자율변동보험을 제
외함

※ 산출시 고려사항
-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
을 감안하여 평가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5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18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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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수출성장동력 지원 사업 [10점]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사업 [10점]

(1) 수출 확대 기여도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10점)

정 의

우리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수출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 수출

육성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사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

지표)

목 표
① 4차 산업혁명 대응 무역보험 지원성과 : 10조 3,300억원

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中企 무역보험 지원성과 : 52조 6,400억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수출확대기여도 = (4차 산업혁명 대응 무역보험 지원성과 × 0.5)

+ (일자리 창출을 위한 中企 무역보험 지원성과 × 0.5)

② 4차 산업혁명 대응

무역보험 지원성과
= 12대 신산업 분야 단기수출보험 인수 실적

(12대 신산업)정부가 「신산업 민관협의회」 통해 선정한 12개 신산업 분야

①전기차(자율차), ②스마트선박, ③IoT가전, ④로봇, ⑤바이오헬스,

⑥항공(드론), ⑦프리미엄소비재, ⑧에너지신산업, ⑨첨단신소재,

⑩AR·VR, ⑪차세대디스플레이, ⑫차세대반도체

③ 일자리 창출을 위한
中企 무역보험 지원성과

=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총 지원실적

(1) 총괄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창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0점)

정 의
전략, 비전략시장 및 위험시장에 대한 자본재 수출(선박 제외)과 해외사업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한 공사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
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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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 기반 강화 사업 [9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괄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창출 성과 =

총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창출 실적

우리나라 전체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금액

②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창출 실적은 해외 프로젝트 금융 지원종목(중장기
수출보험 및 해외사업금융보험) 지원실적(선박수출 건 제외)으로 함

※ 선박의 경우, 조세회피지에 대한 편의치적이 대부분이고, 생산이 국내에
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창출 실적 산정 시 제외

③ 우리나라 전체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금액은 해당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
평균 해외수주 금액

- 우리나라 전체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금액은 해외건설협회가 집계·발표
하는 통계자료에 의함

(1) 수출기반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우리기업의 수출기반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무역보험 대상 수입자수

② 무역보험 대상 수입자수 : 해당 연도말 단기수출보험 유효한도를 가지
고 있는 해외 수입자 수

(2) 국외채권 회수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5점)

정 의
무역보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외채권의 사후적인 회수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① 국외채권 회수성과(금액) : 국외채권 평균잔액의 14.7%
② 국외채권 회수성과(건수) : 국외채권 평균건수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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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외채권 회수성과 =

 
국외채권 회수금액

×0.5 +
국외채권 회수건수

×0.5
국외채권 평균잔액 국외채권 평균건수

② 국외채권은 위험소재지가 해외인 무역보험 종목의 사고로 인하여 공사
가 보유하게 된 채권을 의미

③ 국외채권 평균잔액(건수)은 기초 및 매월말 잔액(건수) 합계를 13으로
나누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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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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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11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9 50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기금운용관리 및 성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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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중저준위방폐물 안전관리 강화 사업 24

(1) 방폐물 영구처분 성과 8

(2) 중저준위방폐물 관리시설 운영 안전성 8

(3) 종사자 피폭선량 저감화 성과 8

2. 방폐물관리 미래기반 구축 사업 5

(1)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 및 확산 성과 5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29 50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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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해당 없음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6점]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점] : 해당 없음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5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18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

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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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협력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중저준위방폐물 안전관리 강화 사업 [24점]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1) 방폐물 영구처분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저준위방폐물을 경주 방폐물 처분시설에 반입하여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세부지표,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방폐물 누적 반입 성과
최고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당해연도 방폐물 처분 성과
최고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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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방폐물 누적 반입 성과×0.7+당해연도 방폐물 처분성과×0.3

- 방폐물 누적 반입 성과 =
중저준위방폐물 누적 반입량

국내 중저준위방폐물 누적 발생량

- 당해연도 방폐물 처분 성과 =
당해연도 중저준위방폐물 처분량
당해연도 중저준위방폐물 반입량

② 중저준위방폐물 누적·당해연도 반입량 : 대전 RI폐기시설 및 경주 방
폐장 인수량의 합으로「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라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
기물 관리현황’ 자료에 의함

③ 중저준위방폐물 누적 발생량 : 국내에서 발생된 중저준위방폐물로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기별
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자료
에 의함

④ 당해연도 중저준위방폐물 처분량 : 경주 방폐물 처분시설 처분고에 최
종 처분되는 방폐물로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34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따라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자료에 의함

※ 산출시 고려사항
- 당해연도 방폐물 처분성과의 최고목표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를 최고목표로 함

(2) 중저준위방폐물 관리시설 운영 안전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중저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하
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사고발생 건수 평점×0.5+외부검사 지적건수 평점×0.3

+외부검사 권고건수 평점×0.2
중저준위방폐물 반입량

② 사고발생건수 :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 건수 중 중저준위방폐물 관리시
설 內에서 발생한 사고의 건수

③ 외부검사 지적건수 및 외부검사 권고건수 : 「원자력안전법」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기검사 결과로 발급된 지적
건수 및 권고건수

④ 중저준위방폐물 반입량 : 당해연도 대전 RI폐기시설 및 경주 방폐장 인
수량의 합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자료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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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폐물관리 미래기반 구축 사업 [5점]

(3) 종사자 피폭선량 저감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기관의 종사자 피폭선량 저감화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피폭선량 저감화 실적(%) =
기준선량(mSv)-공단 평균선량(mSv)

× 100
기준선량(mSv)

② 기준선량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방사선작업종사자 연간
선량한도 20mSv의 1/20인 1mSv(일반인 연간 선량한도)로 설정

- 공단 집단선량(man-mSv) : 경주 처분장 및 대전 RI폐기시설 내 피폭
선량의 총 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방사선안전재단 경유)에 분
기별로 제출한 자료에 의함

- 종사자 수(인) = (∑분기별 국가 관리기관 보고인원/4)

③ 공단 평균선량 =
공단 집단선량(man-mSv)

× 방사선원 보정계수
종사자 수(인)

- 방사선원 보정계수 =
1

방사선 피폭원(인수량 + 처분량)(200ℓ드럼)

※ 산출시 고려사항
- 2011년도 공단 피폭선량이 0임에 따라 2011년도 실적은 제외한다.

(1)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 및 확산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 및 확산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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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특허등록×0.4+기술이전 계약체결×0.4+기술지원×0.2

연구조직 평균인력

② 특허등록 건수는 선정된 과제 수행을 통해 과제수행기관 명의로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특허 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연도에 특허청에 등록된
건수로 산출함
(단, 3극-미국, 일본, EU 특허등록 수는 2배수로 인정)

③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는 국내외 민간기업 기술이전 계약체결건수, 성과공
유과제 등록 승인건수, 국외기관 기술자문 수행건수로 산출함

④ 기술지원 건수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공문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받은 기술
지원요청(기술자문, 자료제공, 교육 등)의 응답건수로 산출함

⑤ 연구조직 평균인력은 당해연도 연구조직에 근무하는 자로 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다만, 연구조직 근무자 중 파견자, 교육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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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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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11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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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가계 기업안정지원사업 14

(1)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성과 7

(2) 금융소외자 일자리 창출 2

(3) 기업구조조정 지원 성과 5

2. 공공자산 가치증대 사업 15

(1) 국유지 개발사업 확대 성과 5

(2)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성과 6

(3) 체납압류재산 정리 성과 4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29 50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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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6점]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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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협력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금융성 부채비율 =
금융성부채

자기자본

② 금융성 부채는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부채가액에서 정부위탁업무
및 무이자 부채를 제외하여 산정하며,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
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
을 감안하여 평가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5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18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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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가계·기업안정지원사업 [14점]

(1)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7점)

정 의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한 장기연체채권 금융소외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적 재기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측정산식= 성실상환율 평점× 0.6 + 완제약정률 평점 × 0.4

②성실상환율 =
성실상환액

채무조정 약정액

※ 성실상환액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12개월이상 정상상
환 및 완제 금액 합계(누계)

※ 채무조정 약정액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후 채무자의 약정금액(누계)
* 국민행복기금에는 舊신용회복기금 포함

③ 완제약정률 =
완제자의 상환액
채무조정 약정액

※ 완제자의 상환액: 국민행복기금 자체채무조정 약정 후 완제자의 상환
약정액(누계)

※ 채무조정 약정액 : 국민행복기금 자체채무조정 상환 약정액(누계)
* 국민행복기금에는 舊신용회복기금 포함

(2) 금융소외자 일자리 창출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

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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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측정산식 = 행복잡이 취업 건수

② 행복잡이 취업 건수 : 공사의 행복잡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확정 건수(단, 취업자 중 일용직(시간제 포함)은 제외)

※ 실적확인 : 총 취업건수(일용직 포함)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가고

용안정망인 “워크넷”에서 확인하되, 질적수준 측정을 위한 취업유형

(상용직/계약직/일용직) 분류는 공사 취업전산망에 등록되는 자료로

확인

* 일용직(시간제) : 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고용형태 (1개월 미만)

(3) 기업구조조정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구조개선기업 등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노력 및 성과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측정산식 = 구조조정 지원 성과 평점 × 0.5
+구조개선기업 유동성 지원 성과 평점× 0.5

② 구조조정 지원 성과는 손익계산서상 선박투자회사 배당수익으로 함

③ 구조개선기업 유동성 지원 성과는 손익계산서상 인수재산관리수익 중
구조개선기업자산의 임대수익과 금융리스채권 이자수익 및 재무상태

표상 구조개선기업자산 임대보증금의 임대료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 임대보증금은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평균으로 하며, 임대료환산액은

한국감정원이 부동산통계시스템을 통해 매분기 발표하는 상업용부동

산(오피스) 전환율의 연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

④ 구조조정 지원 성과와 구조개선기업 유동성 지원 성과 지표의 2015년
실적은 수익발생월 이후 실적을 연간 실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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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자산 가치증대사업 [15점]

(1) 국유지 개발사업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국유지 개발사업 승인 확대 및 개발 진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개
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측정산식 = 국유지 개발 발굴건수 평점× 0.5 + 국유지 개발재산 증대금액
평점× 0.5

②국유지 개발 발굴건수 : 국유지 개발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개발 실익이
있는 국유지(일반재산 및 행정재산)를 대상으로 기재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한 국유지개발 세부계획서의 건수

③ 개발재산 증대금액 : 국유지 개발 사업장별 당해년도 집행금액((1)+(2))

(1) 위탁개발 : 공사회계 국유지 효율화 원가(국가회계 중 ‘건설 중인 자산’)
(2) 기금개발 : 국가회계예산시스템(D-brain) 상 사업별 집행금액

(2)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무단점유재산 및 유휴재산의 대부계약을 확대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활용
도를 제고한 성과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측정산식 = 변상금 회수 성과 평점 × 0.3 + 국유재산 활용률 평점 × 0.7

② 변상금 회수 성과 = 국유재산 변상금 회수금액

※ 국유재산 변상금 회수금액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부과된 변상금에
대하여 당해연도 회수금액의 누계(변상금수입, 연체료, 분납이자)로 산출함

※ 회수금액, 부과금액은 국유재산 결산서(변상금 수입금액)와 통합관리보
고서(BI)의 산출값을 실적으로 산정

※ 무단점유재산 대부계약 전환금액 :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재산을
대부계약으로 전환한 금액

※ 유휴재산 대부계약 체결금액 : 미활용되고 있는 국유재산 대상 대부계
약을 체결한 금액

※ 국유 일반재산 장부가액 : 해당 연도 기초 장부가액과 기말 장부가액의
평균값

③ 국유재산 활용률 =
무단점유재산 대부계약 전환금액

+ 유휴재산 대부계약 체결금액
국유 일반재산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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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체납압류재산 정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체납조세정리업무 효율화 및 국가재정수입 기여 확대를 통해 국가재정건
전성 제고에 기여한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국가재정기여율은 상향지표, 공매소요기간 단축 성과는 하향지표)

기 준 치

(국가재정기여율)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공매소요기간 단축 성과)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국가재정기여율)
-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4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4개년)

(공매소요기간 단축 성과)
-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측정산식 = 국가재정기여율 평점 × 0.5
+ 공매소요기간 단축 성과 평점 × 0.5

(1) 배분충당금액 : 배분표상 재정충당 금액
(2) 자진납부금액 : 매각(잔대금 납부) 전 체납자의 자진납부금액
(3) 체납징수금액 :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징수금액

② 국가재정기여율 =
배분충당금액+자진납부금액+체납징수금액

체납세액 보유금액

(1) 매각소요일수의 합 : 해당 연도 매각결정된 건에 대한 수임부터 매각결
정까지의 소요일수의 합

(2) 매각완료건수의 합 : 해당 연도 매각결정된 건수의 합
* 위임기관 요청에 의한 보류, 협의 등 중지사유 발생건 제외

③ 공매소요기간 =
매각소요일수의 합
매각완료건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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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11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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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유동화사업 11
  (1) 가계부채 위험 해소 노력 8
  (2) 주택담보대출 취약차주 지원 노력 3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사업 11
  (1) 무주택 서민 정책보증 지원 실적 6
  (2) 사회적약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노력 3
  (3) 부실채권 정리율 2
 3. 주택연금보증사업 7
  (1) 고령층 생활안정지원 성과 7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29 50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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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6점]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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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협력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3×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금융성 부채비율 =
금융성부채

자기자본

② 금융성 부채는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부채가액에서 정부위탁업
무 및 무이자 부채를 제외하여 산정하며,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
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

을 감안하여 평가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5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18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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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유동화사업 [11점]

(1) 가계부채 위험 해소 노력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8점)

정 의

정책모기지 공급 등을 통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

한 노력(상향지표)과 담보한정(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산을 통한 금융소

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 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 × 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가계부채위험 해소노력 = 장기고정금리주담대비중 득점 × 0.5
+ 담보한정(비소구)주담대비중 득점 × 0.5

- 중장기목표: 2018년까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47.5%까지 확대

②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
은행권 고정금리대출 잔액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 중장기목표: 2022년까지 공사의 담보한정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10.0%
까지 확대

 ③  담보한정 주택담보대출
비중

= 담보한정 주택담보대출 공급액
담보한정대상정책모기지공급액

※ 산출시 고려사항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산식의 결과값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 발표하는 은행권 고정금리대출 비중 실적을 기준으로 함

- 평가기간 중 담보한정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공사의 정책모기지의 경
우 차년부터 평가에 반영

(2) 주택담보대출 취약차주 지원 노력(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3점)

정 의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유동화업무 사회적 가치

제고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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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사업 [11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유동화자산 채무조정 건수 = (0.2×원금상환유예 건수)
+ (0.2×지연배상금 감면 건수)
+ (0.6×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유동화자산이란 공사가 MBS(MBB 포함)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
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매입보유 포함)을 말함

-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이란 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업무협약에
따라 공사의 주택저당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것을 말함

- 건수는 대출계좌수 기준이고 채무조정제도간 실적 중복가능
- 평가기간 중 이자유예 등 신규 채무조정제도 도입시 해당실적 포함

(1) 무주택 서민 정책보증 지원 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공사의 정책보증 지원 확대를 통해 서
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 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 × 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정책보증 지원 실적 = 전세자금보증 공급액 + 구입자금보증 공급액

②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사의 총 전세자금보증
공급금액임

③ 구입자금보증 공급액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
하기 위한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공사의 총 모기지신용보증(MCG) 공
급금액임

④ 중장기 목표 : 2022년까지 정책보증 지원 실적을 2018년도 기금운용계
획상 2022년 공급목표(266,422억원)로 확대

(2) 사회적 약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공사의 총 전세보증 중 사회적 약자 및 신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 개선 실적을 평가한다. (상
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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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보증사업 [7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회적약자등 서민의주거안정 지원 노력 =
주거취약계층 전세보증 공급건수

총 전세보증 공급건수

② 주거취약계층 전세보증 공급건수 : 사회적 약자* 및 신혼가구에 대해
당해연도 신규(증액 포함)로 공급하는 전세자금보증 공급건수

*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특례보증 :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용회복지원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③ 총 전세보증 공급건수 : 당해연도 신규(증액포함)로 공급하는 전세자금
보증 공급건수

(3) 부실채권 정리율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2점)

정 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채무자 재기지원 노력을 평
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실채권 정리 성과 =
부실채권 정리율*

부실채권 정리율 목표**

* 부실채권 정리율 =
정리채권액
부실채권 잔액

** 직전 3개년 평균의 120%

② 측정변수
- 정리채권액 : 연중 개인 부실채권(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대내외 채무
조정 약정액, 채권정리액(시효완성금액, 구상채권 상각금액, 상각채권

매각금액) 및 회수액의 합계

- 부실채권 잔액 : 평가연도 기초 개인 부실채권(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잔액

(1) 고령층 생활안정지원 성과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7점)

정 의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성과를 주택연금제도 벤치마킹
기관인 미국의 HECM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 × 단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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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주택연금 이용률 =
주택연금 이용자수

60세 이상 자가가구수

②중장기 목표 : 2020년까지 주택연금 이용률을 미국 HECM 수준(1.3%)까지 확대

③ 당해연도 실적과 최근 3년평균 실적 비율은 70%:30%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주택연금 이용자수는 회계연도 말 기준 유지건수

 60세 이상 자가가구수는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2010년)결과 이용
(천단위 절사)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HUD) 역모기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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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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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진료비 심사 사업 14
(1) 적정진료율 10
(2)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 4

 2. 의료의 질․안전 평가 사업 10
(1)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률 10

 3. 건강보험 정책지원 사업 10
(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5
(2) 건강보험 정책개발 성과 5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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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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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진료비 심사 사업 [14점]

(1) 적정진료율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0점)

정 의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항목 및 환자 안전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적정진료
및 부적절한 진료비용 발생 방지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적정진료율 =

비용․질․안전 항목별 적정진료 기관수의 합
[(개선기관 수×0.6)+(유지기관 수×1.0)]

× 100
비용․질․안전 항목별 지표별 평가대상

의료기관수의 합

② 적정진료 기관수는 의료기관의 비용ㆍ질ㆍ안전 항목별 관리를 통해 관리목

표치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 기관수의 합으로 함

1) 개선기관 : 2~3분기 관리목표치보다 낮은 기관

2) 유지기관 : 4분기 연속 관리목표치보다 낮은 기관

③ 평가대상 의료기관수는 비용ㆍ질ㆍ안전 항목별 전년도 및 평가연도 연속 지

표가 산출된 의료기관수의 합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비용ㆍ질ㆍ안전 항목별 관리목표치

구분 지표 관리
목표치

비용
내원일수지표(VI) 1.1미만 기관
진료비고가도지표(CI) 1.0미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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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의료의

질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횟수 × 100
급성상기도감염 총 내원횟수

70%
미만
기관

주사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횟수
× 100

총 내원횟수

40%
미만
기관

약품목수(6품목이상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건수 × 100
총 처방건수

40%
미만
기관

안전

65세 이상 향정신성의약품(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장기처방률

30일 이상 65세 이상향정신성의약품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처방건수

× 100
65세 이상 향정신성의약품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처방건수

※ 정신과 ․ 신경과는 관리에서 제외

30%
미만
기관

∙ 적정진료기관 기준
- 2분기 이상 비용ㆍ질ㆍ안전 항목별 관리목표치보다 낮은 기관

* 비용 지표는 VI 및 CI 모두 관리지표치보다 낮은 기관을, 질 지표는
3지표(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모두가 관리목표치보다 낮은 기관을

적정진료기관으로 함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관리대상은 의원급, 병원급으로 함
∙ 비용ㆍ질ㆍ안전 항목별 관리목표치
- 비용 항목: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 질 및 안전 항목: 의원, 병원

(2)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통해 착오 및 부당 청구를 방지하고 적정진료 및 정확한
청구유도로건강보험재정절감에기여한노력을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4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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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의 질ㆍ안전 평가 사업 [10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건강보험 재정절감 성과 = 진료비 허위·부정수급 적발금액

② 진료비 허위·부정수급 적발금액은 사전심사 금액, 본심사 금액, 사후적발
금액의 합으로 함

1) 사전심사 금액
청구오류예방금액: 청구오류사전점검서비스를 통해 청구오류 점검 전 착오
청구금액과 청구오류 점검 후 착오 청구금액의 차이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전심사금액: 지표연동 관리기관의 산출시점 예측진
료비와 실제진료비 차이
- 예측진료비는 관리 기관의 통보 전 심사청구금액(자연증감율 반영)
- 실제진료비는 관리 기관의 통보 후 심사청구금액

2) 본심사 금액
건강보험 청구 총 진료비 중 급여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심사하여 착오청
구 등으로 조정한 금액

3) 사후적발 금액
현지조사: 의료기관 행정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짓ㆍ부당 적발 금액의 합

(1)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률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0점)

정 의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의‧약학적인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환자
안전)을 평가하여 의료의 질 향상 및 진료비 부담의 적정화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률 =
의료의 질 평가항목별 향상률의 합

평가항목수

② 의료의 질 평가항목별 향상률의 합은 평가항목별 직전연도 평가점수
대비 당해연도 평가점수의 향상률의 합으로 함

※ 항목별 향상률 =
당해연도 평가점수－직전연도 평가점수

× 100
직전연도 평가점수

③ 평가항목 수는 당해연도 평가항목수의 합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평가주기에 따라 전년도 평가점수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는 평가점수가 있는 전
차수 평가점수를 적용함

∙신규평가 항목, 모니터링 항목(기관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항목),
당해 연도 결과가 산출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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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정책지원 사업 [10점]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평가방식: 목표대 실적, 가중치: 5점)

정 의
비급여 항목 등의 건강보험 적용여부 및 적정가격 등에 대한 정책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확대하여, 정부의 국정과제인 ‘건강보
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연도별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비급여 급여화 목표 달성도

② 비급여 급여화 목표 달성도 =
평가연도 누적 급여화 이행 항목 수

× 100
평가연도 누적 목표 급여화 항목 수

③ 평가연도 누적 목표 급여화 항목 수는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최초연도부터 평가연도까지의 누적 목표 급여화 항목 수

④ 평가연도 누적 급여화 이행 항목 수는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보장성 강화
대책의 최초연도부터 평가연도까지 누적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급여화
여부를 결과 보고한 항목 수

(2) 건강보험 정책개발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건강보험이적용되는의료기술, 약제, 치료재료등에대해보험급여적용범위및 기준
등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제고에 기여한 노력과 비급여 현황조사·분석을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고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건강보험 정책개발 성과 =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건수 × 0.2) + (비급
여 진료비 공개 항목수 × 0.8)

②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건수는 건강보험 급여정책 기준을 개발하여 보건복지
부에 검토 보고한 건 중 정부가 행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의약계, 건보공단
등)의 의견을 들어 당해 연도 법령·고시 등에 반영한 건수로 함

③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수는 당해연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
사·분석하여 비급여 비용을 공개한 항목수의 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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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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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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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공원자원 보전‧보호사업 17
(1) 생태계 건강성 지수 향상률 10
(2) 자발적 환경개선 그린포인트 증가율 7
  (2)-㉮ 그린포인트 참여율 (4)
  (2)-㉯ 그린포인트 쓰레기 수거율 (3)

 2. 탐방문화 개선사업 9
(1) 대국민 환경보전 의식 확산 노력 6
(2) 탐방문화 개선 정책 추진 노력 3

 3.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 8
(1) 탐방객 안전사고 감소율 8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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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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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공원자원 보전‧보호사업 [17점]

(1) 생태계 건강성 지수(EMI) 향상률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0점)

정 의
국립공원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보전사업 최종성과를 반영하는
생태계 건강성(EMI) 지수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생태계 건강성(EMI) 지수 향상률 = 평가대상 공원의 EMI지수 평균

② 생태계 건강성(EMI) 지수 = [종다양도(H') 지수 + 멸종위기종 지수 +
생태계 교란종 지수 + 수질(BOD,DO) 지수 + 서식지파편화 지수]

③ 생태계 건강성(EMI) 지수별 세부 산식
∙종다양도(H') = - ∑(ni/N) ln(ni/N)
∙멸종위기종지수 = 공원별 멸종위기종 수/우리나라 멸종위기종 수× 100
∙생태계교란종지수 = 공원별 외래종 수 / 우리나라 외래종 수 × 100
∙수질지수 = 환경부수질측정망(106개) 하천수질(BOD, DO) 평가결과
∙서식지파편화지수 = 공원별 탐방로 길이/공원별 단위 면적 × 100

※ 산출시 고려사항
∙생태계 건강성(EMI) 지수 중 종다양도, 멸종위기종지수, 생태계교란종
지수는 자연공원법 제36조(자연자원조사)에 의거 조류, 양서류, 어류,
저서무척추동물, 멸종위기종, 외래종 등 6개 분류군별 학계, 외부전문
가가 실시한 조사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기초로 산출하며, 서식지 파편
화지수는 환경부 고시자료(고시자료 중 출입금지 공고된 탐방로 제
외), 수질지수는 환경부 지방환경청의 수질분석자료를 기초로 산출함.

∙평가대상공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라산을 제외
한 21개 국립공원 중 해상해안 공원(다도해해상, 태안해안, 한려해상,
변산반도), 국립공원 신규 지정 후 5년간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공
원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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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문화 개선사업 [9점]

(2) 자발적 환경개선 그린포인트 증가율
(2)-㉮ 그린포인트 참여율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국립공원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자발적 환경개선에 참여하는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그린포인트 참여율 = 그린포인트 참여자수

② 그린포인트 참여자수는 탐방객 스스로 국립공원내 쓰레기 수거활동에
동참하여 방치된 쓰레기 및 자기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쓰레기량(g)에
따라 적립하는 그린포인트 제도에 참여한 탐방객수로 함.

(2) 자발적 환경개선 그린포인트 증가율
(2)-㉯ 그린포인트 쓰레기 수거율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국립공원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탐방객이 자발적 환경개선에 참여하여
처리된 쓰레기 수거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그린포인트 쓰레기 수거율 =
그린포인트 쓰레기 수거량

× 100
총 쓰레기 처리량

② 그린포인트 쓰레기 수거량은 탐방객 스스로 국립공원내 쓰레기 수거
활동에 동참하여 방치된 쓰레기 및 자기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쓰레기
량으로 함.

③ 총 쓰레기 처리량은 국립공원내 연간 쓰레기 처리량으로 함.

(1) 대국민 환경보전 의식 확산 노력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대국민 환경생태 교육·체험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국립공원
가치 인식 제고 및 환경보전 의식 확산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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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대국민 환경보전 의식 확산 노력 =

환경부 인증 국립공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활동시간(hr)

탐방객 수 탐방객 수

② 환경부 인증 국립공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주부부처(환경부)가 인증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국립공원 예약
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후 참여한 인원에 대하
여 실적시스템으로 확인된 참여자 수로 함

③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활동시간(hr)은 국립공원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자원봉사프로그램 참여자의 활동시간을 실적으로 함

④ 탐방객 수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 240개 지점에서
전자 계수기, 인력계수, 유료 입장객 등을 집계하여 환경부가 매년 발
표(정부승인 통계자료)하는 국립공원 탐방객수를 기준으로 함

(2) 탐방문화 개선 정책 추진 노력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탐방예약문화 정착, 가족단위 체류형 공원시설 이용 확대 등 국립공원 탐
방문화 개선을 위한 공단의 주요 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탐방문화 개선 정책 추진 노력 =
탐방예약제 이용자 수

+
야영장 이용자 수

탐방객 수 탐방객 수

② 탐방예약제 이용자 수는 탐방객 안전사고 및 생태계 훼손 예방,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는 탐방예약제 구간에 대하여,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한 인원에 대하여 실적시스템으로
확인된 이용자 수로 함

③ 야영장 이용자 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야영장에 대하
여,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한 인원에 대하여
실적시스템으로 확인된 야영장 이용 동수로 함

④ 탐방객 수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 240개 지점에서
전자 계수기, 인력계수, 유료 입장객 등을 집계하여 환경부가 매년 발
표(정부승인 통계자료)하는 국립공원 탐방객수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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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 [8점]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탐방객 안전사고 감소율 (평가방식: 중장기목표부여, 가중치: 8점)

정 의 탐방객 안전사고 감소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장기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탐방객안전사고 감소율 =
안전사고 발생자수

탐방객 수

② 안전사고 발생자수는 국립공원 탐방 시 발생한 사고자수 중 사망사고
발생자수, 부상사고 발생자수의 합계로 함

③ 탐방객 수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 240개 지점에서
전자 계수기, 인력계수, 유료 입장객 등을 집계하여 환경부가 매년
발표(정부승인 통계자료)하는 국립공원 탐방객수를 기준으로 함

④ 중장기 목표 :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국립공원
청인 NPS의 안전사고 발생률 십만명당 1.2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8
년까지 달성 (’12년 2.322명→’18년 1.2명)

※ 산출시 고려사항
∙안전사고 발생자수는 국립공원 통합방재시스템에 등록된 국립공원
안전사고 발생자수로 산출하며, 사고유형중 사망 및 부상자로 한다

∙안전사고 유형중 변사(자살)에 의한 사망자 및 단순구조 출동인
안전구조, 기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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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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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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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자격 및 부과․징수 사업 10

(1)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비중 확대 성과 5

(2)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 징수 성과 5

2. 보험급여관리 사업 10

(1) 보험급여비용 누수방지 7

(2) 중증질환 산정특례 운영 성과 3

3. 건강검진·증진 사업 5

(1) 암검진 수검률 제고 및 검진 사후관리 강화 5

4. 장기요양보험 사업 9

(1) 장기요양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확대 성과 9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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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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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방식: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3×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
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
안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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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자격 및 부과‧징수 사업 [10점]

(1)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비중 확대 성과(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가중치: 5점)

정 의
저소득․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효과의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연도 `18 `19 `20 `21 `22

부과율(%) 92.0 92.5 93.0 93.5 94.0

측정 산식
및 변수

○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비중 확대 성과

=
소득에 대한 당년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 100

당년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 당년도 결산 기준

(2)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 징수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국민의 수급권 보호 및 4대 사회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 4대 사회보험 :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 징수 성과

=
전년도말 체납액 중 당년도에 징수한 금액 × 100

전년도말 체납액

※ 산출시 고려사항

   전년도말 체납액 중 당년도에 결손처분, 관리종결한 금액은 제외
-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결손처분)에 따른 건강보험료 결손

처분 금액,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

금의 결손처분)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결손처분 금액
- 관리종결 :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관리종결

금액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해당 사업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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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관리 사업 [10점]

(1) 보험급여비용 누수방지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7점)

정 의
부당청구 및 부당수급 적발에 대한 환수대상금액의 징수강화로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보험급여비용 누수방지

= (일반 부당이득금 환수×80%)+(사무장병원 환수×20%)

① 일반 부당이득금 환수 =
부당이득금 환수금액

× 100
부당이득금 환수결정금액(a)

* a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의 내용) 및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환
수결정한 금액

② 사무장병원 환수 =
사무장병원 환수금액

× 100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b)

* b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의해 개설기준위반으
로 확인된 환수대상 금액

※ 산출시 고려사항
부당이득금 환수결정금액 중 체납 후 진료에 의한 환수결정금액은
생계형 체납자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정책적인
배려 등 적극적 환수조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외

(2) 중증질환 산정특례 운영 성과(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운영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최소화
하는 등 보장성 확대에 기여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정특례운영성과 = (산정특례 수혜자수×50%)+(산정특례 수혜금액×50%)

 ① 산정특례 수혜자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제시된
질환으로 법정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 받은 인원(특례별 경감인원 합산)

 ② 산정특례 수혜금액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제시된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은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용

※ 산출시 고려사항
  산정특례 수혜자 및 수혜금액은 당해 연도에 공단에서 병의원 등에 지급
한 내역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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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증진 사업 [5점]

(1) 암검진 수검률 제고 및 검진 사후관리 강화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및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암검진 수검률의 지속적 향상을 통한 중증질환 조기 발견 확대로 질병을
적정 관리하고, 검진결과 건강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의 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
다. (상향지표)

기 준 치 (②)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기관의 중장기경영목표의 목표치
(단위 :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목표 52.050 54.300 56.550 58.800

②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암검진 수검률 제고 및 검진 사후관리 강화

= (암검진 수검률×50%) + (검진 사후관리율×50%)

① 암검진 수검률 =
암검진 수검자 수

× 100
암검진 대상자 수

② 검진 사후관리율 =
검진결과 사후관리 인원 수(b)

× 100
검진결과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수(a)

※ 산출시 고려사항
* a : 건강검진결과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인 복부비만, 높은 혈

압, 높은 혈당을 포함하는 위험요인 3개 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함
(최근 1년간 진료내역에서 고혈압, 당뇨병 진료 내역이 있는 자와
만성질환 건강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제외)

* b :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중 유선, 방문,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담서비

스를 받은 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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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사업 [9점]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장기요양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확대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장기요양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로 사회 형평적 복지서비스 제고와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통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장기요양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확대 성과

= (수급자 확대 성과×50%) + (재정안정 성과×50%)

 ① 수급자 확대 성과 =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장기요양 인정자수(b) ×100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a)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a)은 전년도말 기준 80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
자, 뇌질환자수를 합산 (중복자 제외)

 장기요양인정자수(b)는고위험군및취약계층중 당년도 1.1~12.31까지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자 수

   ※ (고위험군) 전년도말 80세 이상인자로 치매(F00～03, G30, F10.7),

뇌혈관질환(I60～I69)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내역이 있는 자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없는 자

※ (취약계층) 전년도말 80세 이상이며, 주민등록상(행정전산망 기준)

단독 세대주인 독거노인으로 장기요양인정(등급)이 없는 자

 ② 재정안정 성과 = 부당이득금 환수금액(d) × 100
부당이득금 환수결정금액(c)

 부당이득금 환수결정금액(c)은 전년도 미징수금액을 포함한 당해연도 현지조
사, 현지확인심사, 급여사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금액의 합산액

 부당이득금 환수금액(d)은 당해연도 현지조사, 현지확인심사, 급여사후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의 합산액

※ 산출시 고려사항

부당이득금 환수결정금액 중 체납후 수급에 의한 환수결정금액은 생계형

체납자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정책적인 배려 등 적

극적 환수조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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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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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중소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8

  (1)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육성 및 신시장
개척 지원실적

8

 2.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사업 14

  (1) 수출유망기업 맞춤형서비스 지원 성과 8

  (2) 성약바이어 확대 실적 6

 3.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5

  (1) 해외투자진출지원 성과 2

  (2) 해외 취업지원 성과 3

 4. 외국인투자유치 및 사후관리 사업 7

  (1)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7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 584 -

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1점]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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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금
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
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
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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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중소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8점]

(1) 내수기업의 수출기업육성 및 신시장개척 지원실적
(평가방식: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8점)

정 의
기관의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신규시장 개척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비교국 과거 5년간 연도별 수출증가율 중 최고수치)
최저목표 : 기준치 × (1+ 비교국 과거 5년간 연도별 수출증가율 중 최저수치)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육성 및
신시장개척 지원실적 = 신시장개척수출성약창출수(건)

② 공사 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 기업중 신규로 해외시장을 개척한 기
업으로 관세청 수출통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산업 등 관세청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수출실적은 무역협회에서 인정한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을 증빙으로 인정함.

③ 대상고객은 고객관리시스템(CRM)에 서비스 개시일 기준 당해연도 또는
직전년도 서비스 실적이 기록되어 있는 고객사로 하며, 평가 전년도 및 당해
연도 해당 국가로의 수출실적이 전무한 기업이 서비스 참가 이후 $10,000
이상 수출한 기업 수를 실적으로 함(국가별 복수 인정)

*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대기업(해당년도 1월 발표 기준 상호출자총액제
한 제도 적용대상 기업집단 소속기업) 제외

※ 산출시 고려사항
비교대상은 WTO에서 발표하는 OECD 회원국 과거 5개년 수출증가율
관세청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추가 인정 수출실적 증빙은 무역협회에서
인정하는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 증빙 실적으로 함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 사업 [14점]

(1) 수출유망기업 맞춤형서비스 지원 성과
(평가방식: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8점)

정 의
중소기업 대상의 맞춤형으로 일정기간 해외마케팅을 지속 지원하는 기간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액 증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비교국 과거 5년간 연도별 수출증가율 중 최고수치)
최저목표 : 기준치 × (1+ 비교국 과거 5년간 연도별 수출증가율 중 최저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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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수출유망기업 맞춤형
서비스지원성과

=
맞춤형 기간제 서비스 이용 중소·중견기업

수출액($)

② 맞춤형 기간제 서비스 중소·중견기업 수출액은 해당 회계연도에 서
비스를 제공받았던 중소·중견 기업들의 사전에 정해진 지역(국가)으로
의 관세청 통계기준 연간 수출액의 총합. 단 서비스산업 등 관세청 통
계에 나타나지 않는 수출 실적은 무역협회에서 인정한 용역/전자적 무체
물 수출입확인을 증빙으로 인정함.

③ 사업 1차년도 우선 대상사업은 지사화, 월드챔프, BI, 해외물류네트워크
사업을 대상,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단 정부 정책에 의한 해당사업
폐지시 추세치 산정 조정

④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대기업(해당년도 1월 발표 기준 상호출자총액제
한제도 적용대상 기업 집단 소속기업) 제외

※ 산출시 고려사항
 비교대상은 WTO에서 발표하는 OECD 회원국 과거 5개년 수출증가율
 관세청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추가 인정 수출실적 증빙은 수출신고필증
또는 기타 거래입증문서(계약서, 신용장, Commercial Invoice 등)로 실제
거래성사를 증빙할 수 있는 실적으로 함.

(2) 성약 바이어 확대 실적 (평가방식: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6점)

정 의
기관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성약 바이어 수 확대 및 다변화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비교국 과거 5년간 연도별 수출증가율 중 최고수치)
최저목표 : 기준치 × (1+ 비교국 과거 5년간 연도별 수출증가율 중 최저수치)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성약바이어 확대 실적 = 성약바이어수(개사)

② 성약바이어는 공사 서비스 지원을 통해 당해연도 성약이 발생한 순 바이어
수로, 공사 고객관리시스템(CRM) 상에 실적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인정

※ 산출시 고려사항
* 성약증빙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확인필증, C/I류+B/L류, 바이어 확인서,
무역협회 확인서 등 거래입증문서

* 비교대상은 WTO에서 발표하는 OECD 회원국 과거 5개년 수출증가율
* 수출면장 증빙의 정확성 확인 시 수출건의 필증번호, 신고일자, 바이어명,
국내기업명을 바탕으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확인 후 확인필증 발급

* 사업 참가 바이어는 2009년 이후 공사 고객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바이어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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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5점]

(1) 해외투자진출지원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기관의 중소기업 글로벌화 최종단계인 해외투자진출지원 노력의 성과로써
해외사무소 설립 완료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해외투자진출지원 성과 = 해외사무소설립완료실적(건)

② 해외사무소 설립 완료 실적은 공사가 해외투자 진출 추진기업에게 정보
제공, 상담지원에서 부지 알선 및 설립 등을 지원하여 해외투자의 최종
성과인 해외사무소(법인, 지점, 지사, 연락사무소) 설립 완료까지 지원한
기업(국가별 복수 인정)을 의미함.

(2) 해외 취업지원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청년인력의 해외취업 기회확대 실적 및 해외취업지원사업 효율성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수요자 중심 해외취업 지원성과 = 취업인원/구인인원

② 취업인원은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해외취업정보망(월드잡 플러스)을
통하여 구인공고를 게재한 업체와 당해연도(취업시점) 근로계약(12개
월 이상)을 체결한 인원
* 통상 면접 후 취업 결정까지 6개월 이상 소요

③ 구인인원은 해외기업이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해외취업정보망
(월드잡플러스) 구인공고시 채용희망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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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유치 및 사후관리사업 [7점]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7점)

정 의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달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
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국가 외국인투자유치금액 목표치(산업통상자원부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x 110%
최저목표 : 기준치 x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 외국인투자유치 신고금액($)

② 외국인투자유치 목표 기준치는 대내외 경제환경, 대한투자 주요국의 대외
투자 규제변화, 국내 투자유치환경 등의 내·외생변수를 고려하여 산업통
상자원부가 설정한 연차별 목표임

③ 외국인투자유치 신고금액 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유치실적
공식발표 또는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 기준 당해연도 투자신고금액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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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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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도로교통 안전사업 9

(1) 교통사고 심각도 개선실적 9

2. 운전면허사업 12

(1) 운전면허서비스의 사회적가치 제고도 12

3. 교통방송사업 8

(1) 교통 ž 재난 등 국민안전을 위한 방송
공익성 향상도 8

4. 교통안전 교육사업 5

(1) 운전자 법규위반 재범감소 교육성과 5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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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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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도로교통 안전사업 [9점]

(1) 교통사고 심각도 개선실적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가중치: 9점)

정 의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국정과제 중‘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 정부정책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연도별 목표
감소율을 준용

                                                            (단위 : 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목표 6.457 7.125 7.793 8.461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교통사고 심각도 = ( 사망자수×273+중상자수×32+경상자수×2+부상신고자수×1 ) -1
차량등록대수

  ② 교통사고 심각도는 차량등록대수 대비 교통사고 인명피해심각도를 의미
  ※ 산출시 고려사항
  실적증빙은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 등 통계자료
  인명피해심각도의 상해정도에 따른 가중치는 사망 273, 중상 32, 경상 2, 부상
신고 1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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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사업 [12점]

 교통방송사업 [8점]

(1) 운전면허서비스 사회적가치 제고도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12점)

정 의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적가치 실현에 적극 부응하고자, 고령운전자 컨설팅 등을
통한 안전운전 기여 성과, 운전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중증장애인 면허취득조력
성과, 원거리 학과시험 응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접근성 제고 노력을 평
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운전면허서비스 사회적가치 제고도 = 
   (고령운전자안전운전기여율×1/3) + (중증장애인운전면허취득제고율×1/3) 

+ (원거리 학과시험 응시자 편의제고율×1/3)
※ 산출시 고려사항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기여율 = (운전면허증 반납 고령자수/적성검사·갱신 

수검 고령자 수) × 100
    - 운전면허증 반납 고령자 수는 당해연도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운

전면허증을 반납한 65세이상 고령자 수
    - 적성검사·갱신 수검 고령자 수는 당해연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

신업무를 처리한 65세이상 고령자 수
  중증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제고율 = 운전지원센터를 통한 당해연도
    중증장애인 면허취득자수/중증장애인 수(면허취득 불가능자 제외) × 100 
  원거리 학과시험 응시자 편의제고율 = (출장학과시험응시건수 / 학과시험
    응시건수) × 100
    - 출장 학과시험응시건수 = 출장버스 응시건수 + 이동시스템 응시건수
      + 출장학과시험장 응시건수

(1) 교통 ž 재난 등 국민안전을 위한 방송공익성 향상도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8점)

정 의
교통방송의 역할인 교통안전 향상 노력과 공익성을 반영하기 위해 긴급교통
정보 처리건수와 청취율, 방송평가와 재난방송 처리 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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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 교육사업 [5점]

(1) 운전자 법규위반 재범감소 교육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최종 성과인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서
운전자 재범감소에 대한 교육적 성과를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운전자 법규위반 재범감소 교육성과 = 운전자 법규위반 재범자수

교통안전교육 이수자수

 ② 교통안전교육 이수자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전체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교육, 통학버스교육, 심리상담 교육 이수자를 의미함

 ③ 재범자 수는 경찰청 DB와 연계되어있는 도로교통공단 교육 수강 후 도로교통
법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되어 재교육을 받는 자

 ※ 산출시 고려사항
 교통안전교육과정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반영함
 사면법에 의한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는 해의 재범자 수는 사면 직전년도의 재
범자수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함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교통‧재난 등 국민안전을 위한 방송공익성 향상도 =
    [재난방송평가도] + [긴급교통청취도]
  재난방송평가도 = 방송국별 방송평가 결과 전체 평균1)×재난방송 송출 비율

(방송국별 10분내 송출건수 합계/방송국별 접수된 재난정보 합계2))
  긴급교통청취도 = [평균 청취율 × 방송국별 평균 긴급교통정보 처리건수3]]
 ※ 산출시 고려사항
  1)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TBN FM 방송평가 전체 평균실적
  2) 방송통신위원회 운영하는 재난방송 수신장비를 통해 접수된 재난정보 중

방송운행시간과 방송국별 방송권역 정보로 한정
  3) 방송국별 접수된 교통사고, 화재 등 긴급정보를 5분 이내 처리한 평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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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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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22

(1) 복지서비스 의뢰 활성화 성과 6

(2) 공공부조 부적정 수급 예방 성과 5

(3) 사회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성과 11

 2. 보건의료정보화 운영 3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활용도 성과 3

 3. 사회‧보육 전자바우처 운영 9

  (1) 사회서비스 적정급여 관리 강화 9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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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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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22점]
(1) 복지서비스 의뢰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복합적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사회보장관련 기관간 복지서비스 의뢰
체계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연계해 줌으로써, 사회취약 계층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복지서비스 의뢰 활성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관련
기관(공공·민간기관 및 단체 포함)에 복지 서비스를 의뢰한 건수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관련 기관에 복지 서비스를 의뢰한
건수 : 사회보장관련 기관에서 다른 사회보장관련 기관으로 복지서비
스를 의뢰한 건수로 기관 ↔ 지자체, 기관 ↔ 기관 포함

※ 산출시 고려사항
복지서비스 의뢰 건수 중 다른 사회보장관련기관에 접수 처리가 된 실
적만을 의뢰 건수에 포함, 미접수된 실적은 제외

※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정의)

(2) 공공부조 부적정 수급 예방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5점)

정 의
공공 부조의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각 서비스별 자격관리를 통해 사전에
급여 지급을 차단하여 복지재정을 절감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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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2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n

∑ 공공 부조 부적정 수급 예방액 k
k=1

② 공공 부조 부적정 수급 예방액 = 공공 부조 수급이 차단된 대상자의 급여액

③ 공공 부조 수급 차단 대상자는 공공 부조 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 중
자격 부적합으로 인해 급여 생성이 차단된 대상자

※ 산출시 고려사항

공공 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
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보원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자격 관리를 하고 있는 자격별 보장 단위(기
초생활 보장, 노인, 장애인, 한부모, 아동청소년 등)를 칭함

(3) 사회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11점)

정 의

사회보장정보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지서비스 수혜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회보장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선제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
성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2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회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수혜율 = (발굴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수혜 건수 / 사회취약계층 발굴 대상자 제공 건수) × 100

② 사회취약계층 발굴대상자 제공 건수 : 사회보장 관련 외부 정보와 내부
정보를 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사회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사회
보장관련기관에 발굴 대상자를 제공한 건수

③ 발굴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수혜 건수 : 사회보장관련기관에 제공한 사
회취약 계층 발굴 대상자 중 공적 급여나 민간 지원, 사례 관리서비스
등의 수혜를 받은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복지서비스 수혜건수는 제공 건당 최초 1회 건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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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정보화 운영 [3점]

 사회·보육 전자바우처 운영 [9점]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활용도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보건정책 업무 수행에 있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
템의 실적 통계시스템 활용성 향상 성과를 평가하여 보건기관 종사자의
각종 보고 등 행정 업무 간소화를 도모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정책활용률 향상 성과 = 월평균 리포트
실행건수
※ 실행건수는 “MSTR 엔터프라이즈 메니져 서버(로그분석측정서버임)”로 측정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실적통계분석시스템에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의 월평균 리포트 실행 횟수

(1) 사회서비스 적정급여 관리 강화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사회서비스 사업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 급여의 적정성
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회서비스 적정급여 관리 강화
=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적발금액

②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사회서비스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
적발한 환수예정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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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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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선박검사사업 20

(1) 선박검사 품질향상도 20

2. 안전관리사업 8

(1) 해양안전 확보성과 4

(2) 여객선 안전운항 확보성과 4

3. 기술지원사업 6

(1) 기술연구․개발 성과창출 2

(2) 기술수탁 확대성과 2

(3) 해운 부문 온실가스 저감성과 2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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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15.5.27.)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업무의 이관

(’15.7.7.)으로 인한 변동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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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선박검사사업 [20점]

(1) 선박검사 품질향상도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20점)

정 의
 선박안전법, 어선법에 의해 집행된 선박검사척수 대비 수리보완요청 개선
선박척수, 공단의 검사(관리) 대상 선박척수 대비 무상점검 척수 및 도면승인
신청건수 대비 보완요청개선 항목 건수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선박검사품질향상도 = 수리보완요청 개선율 평점 40% + 선박
무상 점검률 평점 30% + 도면승인 보완요청 개선율 평점 30%

② 수리보완 요청 개선율 =
해당연도 수리보완요청 개선 선박척수

해당연도 선박검사척수

  - 수리보완요청 개선 선박척수는 선박검사시 공단이 선주에게 발급한 수리
보완요청서의 내용을 개선하여 선박검사에 합격한 선박을 1척으로 간주함

  - 선박검사척수는 사업결산서상의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에 의한 정기
(최초정기 포함), 중간검사 집행척수로 함

③ 선박 무상 점검률 =
해당연도 무상점검 선박척수
공단 검사(관리)대상 선박척수

  - 무상점검 선박척수는 공단 주관으로 실시한 선박무상점검서비스 집행
척수로 함

  - 공단 검사(관리)대상 선박척수는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에 의한 공단 검사
(관리)대상 선박으로 함
④ 도면승인 보완요청

개선율
=
해당연도도면승인보완요청개선항목건수

해당연도 도면승인 신청건수

  - 도면승인보완요청 개선 항목 건수는 공문에 의해 도면승인 신청자에
게 도면승인보완 요청한 항목중 개선된 실적을 산정하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된 선박검사지침 및 어선검사지침에 따라 본부 승인 건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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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사업 [8점]

(1) 해양안전 확보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4점)

정 의
 안전관리사업 강화에 따른 해양안전 확보성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80%
 최저목표 : 기준치 ×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해양안전 확보성과 = 선박안전 확보성과 평점 60% + 
인명안전 확보성과 40%

② 선박안전 확보성과 = 선박사고(건)
법정안전관리실적 + 비법정안전관리실적

③ 인명안전 확보성과 = 인명사상(명)
법정안전관리실적 + 비법정안전관리실적

 ④ 해당년도 선박사고(건) 및 인명사상(명) 수치는 선박안전법, 어선법, 
해운법에 따른 공단 관리대상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해당년도에 재결한 통계에
의함.

   * 선박사고 재결항목 : 충돌, 좌초, 접촉, 화재, 침몰, 기관손상, 폭발, 추진
축계손상, 조타장치손상, 속구손상, 안전저해, 운항저해, 해양오염, 전복, 
시설물손상, 기타

   * 인명사상 재결항목 : 인명사상
 ⑤ 법정안전관리실적은 해운법 고시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의한 연안여객선 

월례점검, 특별점검, 노후여객선 특별점검 실적(척)으로 함
 ⑥ 비법정안전관리실적은 공단 주관으로 실시한 선박무상점검 서비스 실적

(척)으로 함

(2) 여객선 안전운항 확보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4점)

정 의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확보성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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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사업 [6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여객선 안전운항 확보성과 = 내항여객선 부적합사항 개선실적 60% 
+ 내항여객선 선장․선원 안전교육실적 40%

② 내항여객선 부적합사항
개선실적

=
내항여객선 부적합사항 개선건수

해당연도 내항여객선 관리척수

   - 내항여객선 부적합사항 개선건수는 해운법에 따른 월례점검, 특별점검, 
노후여객선특별점검 및 임시점검(비법정안전점검)시 선박 종사자의 서
명과 함께 발급된 점검표의 지적사항을 개선한 내항여객선에 대하여 1건
으로 산정하여 평가함

   - 해당연도 내항여객선 관리척수는 해운법에 따른 해당연도 공단 관리 내
항여객선수로 함

③ 내항여객선 선장․선원
안전교육실적

=
해당연도내항여객선안전교육참여인원수

해당연도 내항여객선 선장․선원수
   - 해당연도 내항여객선 선장․선원 안전교육 참여 인원수는 해운법에 의

해 운항관리자가 선장․선원교육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서명
으로 참석여부가 확인된 인원수로 산정함

   - 해당연도 내항여객선 선장․선원수는 해운법에 따라 해당연도에 운항한
내항여객선의 최소승무정원 수로 산정함

(1) 기술연구․개발 성과창출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공단의 기술연구․개발 성과창출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논문게재실적×0.1) + (지식재산권실적×0.2) + (기술성과실적×0.7)}  
/ 3개년 연구직 평균인원

② 논문게재실적 : 국제학술논문(SCI, SCI-E, SCOPUS급)×0.7 + 국내학술
논문(등재후보지 이상)×0.3

③ 지식재산권실적 : 특허등록×0.7 + 특허출원×0.3
④ 기술성과실적 :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특허 건을 기준으로 이전, 양도

실시, 기술을 통한 유무형적 산물에 대한 보급 계약
실적 건수

⑤ 3개년 연구직 평균인원 : 평가년도 연구직 평균인원 포함 3개년도 평
균인원을 3으로 나눈 인원(단, 대외기관 파
견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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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기술수탁 확대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2점)

정 의 공단의 기술수탁 확대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기술수탁 확대성과 = 기술수탁사업 건수 60% + 기술수탁사업 매
출액 40%

 ② 기술수탁 건수 및 매출액은 해당연도 기술수탁 계약실적으로 함

(3)해운부문 온실가스 저감성과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가중치: 2점)

정 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해운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2018년도 해운부문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온실가스 저감성과 달성도 =
온실가스 실배출량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
침(환경부고시)”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설정한 2018년도 해운부문 목표
관리제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허용량(64,256톤)

  * 해양수산부 공문에 의해 해운분야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변경시 이를 준용

하여 평가

  * 해운부문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이 차년도 3월경
에 보고됨에 따라 보고서에 해당실적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

실사시 제출된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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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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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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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
사업

1.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영 안정화 4

(1) 소상공인사관학교 수료생의 창업률 증가 4

2. 소규모 점포의 경영역량 강화 7

(1) 나들가게 사후관리를 통한 매출액 증가 7

3.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17

(1) 온누리상품권 유효 가맹점 확대 4

(2) 전통시장 매출액 증대 9

(3) 전통시장 안전확보 성과 4

4.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6

(1) 정책자금 수혜업체의 영업지속률 6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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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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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영 안정화 [4점]

(1) 소상공인사관학교 수료생의 창업률 증가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4점)

정 의
자영업자의 폐업률 증가를 방지하고 준비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이론교
육과 점포경영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의 교육성과를 수
료생의 실질적인 창업률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 창업률 = 수료생 중 창업자 수 × 100%
수료생 수

① 사관학교 수료생 중 창업자란 사관학교 교육과정 중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모두 수료한 교육생 중 실제로 창업한 자를 의미함

② 수료생 중 창업자 수는 수료 후 6개월 이내 창업한 창업자수로 산출한다.

※ 창업자 수 증빙은 국세청 사업체 휴․폐업조사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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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점포의 경영역량 강화 [7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17점]

(1) 나들가게 사후관리를 통한 매출액 증가(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7점 )

정 의
기 지원점포(나들가게)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을
통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나들가게

사후관리 지원점포의

매출액 증가

=

사후관리 전문지도 지원점포의
∑당해년도 일평균 매출액 -

∑전년도 일평균 매출액 × 100
사후관리 전문지도 지원점포의

∑전년도 일평균 매출액

② ’10~’12년간 1만 나들가게 육성지원 완료에 따라 기 지원 점포 중 사
후관리 지원서비스 수혜 점포의 일평균 매출액의 총합

③ 사후관리지원 점포의 POS(point of sale) 상의 매출액

(1) 온누리상품권 유효 가맹점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 (편차 ), 가중치 : 4점)

정 의 온누리상품권 유통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유효 가맹점 = ∑ 당해년도 유효 가맹점포수

① 온누리상품권 유효 가맹점포수는 금융결제원 통합관리시스템 상에서

산출한다.

② 유효 가맹점이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당해년도에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 매출발생 실적이 있는 점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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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시장 매출액 증대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

정 의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매출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매출액
비중

=
전통시장 매출액

× 100
대형마트 매출액+전통시장 매출액

① 전통시장 매출액은 자체 조사자료(통계청 승인통계)를, 대형마트
매출액은 통계청 소매판매액 자료를 활용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통계청 소매판매액의 대형마트 매출액 활용시 면세점과 아울렛 등을

(기타 대형마트로 분류) 제외한 대형할인점의 매출액만을 산정한다

(3) 전통시장 안전확보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 가중치 : 4점)

정 의 전통시장의 안전확보노력에 대한 성과를 평가(상향지표) 한다. (세부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전통시장 점포의 안전확보 성과 = (안전 확보율 × 0.6) + (화재공제
가입율 × 0.4)

㉮ 안전 확보율 =
전통시장 안전점검 시행 시장수

× 100
전체 전통시장 수

㉯화재공제가입율 =
화재공제가입 점포수

× 100
전통시장 내 점포수

① 전통시장 안전점검 시행 시장수란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모든 점포에 대한 소방․가스․전기시설 점검을 모두 실시한 시장을 의
미한다.

② 화재공제가입 점포수는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화
재공제에 가입한 실적을 의미한다.

③ 전체 전통시장 수란 전통시장 특별법 상에 등록․인정시장을 의미한다.
④ 전통시장 내 점포수란 전통시장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점포수를 의미한다.
⑤ 전통시장 수와 점포수는 전통시장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국
가승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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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6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1) 정책자금 수혜업체의 영업지속률(평가방법 :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정책자금 수혜업체의 영업지속률 변화를 통해 정책자금의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통계청 기업생멸통계의 영업지속률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80%
최저목표 : 기준치의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측정 산식
및 변수

㉮ 영업
지속률

=

∑ t시점의
정책자금수혜업
체중 t+3시점까지
영업중인업체수 ×0.5 +

∑ t시점의
정책자금수혜업체
중 t+2시점까지
영업중인업체수 ×0.3 +

∑ t시점의
정책자금수혜업
체중 t+1시점까지
영업 중인 업체수 ×0.2

∑ t
시점부터의

정책자금 수혜업체

∑ t
시점부터의

정책자금 수혜업체

∑ t
시점에 정책자금
수혜업체

① 정책자금 수혜업체란 직접대출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총 합계를 의미한다.(약 7,000개 내외)

② t시점이란 정책자금 지원년도를, t시점과 t+1, t+2, t+3시점 사이의 기
간은 평가대상년도를 의미한다.

③ 영업 중인 업체수란 정책자금 지원년도부터(t시점) 평가대상년도(t+1, t+2,
t+3시점)까지 영업을 지속중인 업체를 의미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복합지표로지표별가중평균한단일의측정치를계산하고이를합산하여평가함
- 평가 1년차에 가중치 0.2→1(그 외 0), 평가 2년차에 가중치 0.2→0.4,

0.3→0.6(그외 0)으로 전환하고 평가 3년에는 가중치 0.2, 0.3, 0.5를 유
지한다(가중치 합계는 항상 1)

- 통계청 기업생멸통계는 평가대상년도의 통계치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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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물류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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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물류지원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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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우편물 운송사업 20

  (1) 운송품질향상 6

  (2) 운송사업 안전운행지수 6

  (3) 운송사업 업무효율성 증대 8

 2. 우편물 발착사업 5

  (1) 발착사업 오구분 감소율 5

 3. 신성장사업 9

  (1) 신성장사업 성장률 9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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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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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우편물 운송사업 [20점]

(1) 운송품질 향상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신속 정확 지표를 통해 우편물 운송품질달성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운송품질향상 = 신속 정확 지표
② 신속 정확 : 대전교환센터 정시도착률

(2) 운송사업 안전운행지수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차량사고 지표를 통해 운송사업 안전운행 성과를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80%
최저목표 : 기준치의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운송사업 안전운행지수 = (안전사고×0.2)+(차량사고×0.8)

② 안전운행지수는 다음의 안전사고, 차량사고의 합으로 정의함

- 안전사고(0.2) : 20만 근로시간당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 건수

- 차량사고(0.8) : 10만 운행시간당 차량사고 보험처리건수(자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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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 발착사업 [5점]

 

(3) 운송사업 효율성 증대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운송사업 투입자원 대비 소포우편물 처리물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운송사업 업무효율성 증대 =
소포우편물 처리물량
운송사업 투입자원

② 소포우편물 처리물량은 교환망, 청간망, 청내망, 우체국망 네트워크를 통
해 운송되는 전국 소포우편물 접수처리 물량임

※ 전국 소포우편물 접수처리물량은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시스템(POST NET)상의
우편물 통계보고서의 국내우편과 국제우편 소포물량

③ 운송사업 투입자원은 운송사업 운송차량톤수임
※통합운행시스템(TMS)에 입력된 연간 실제 운행한 차량의 차량톤수를 합
산하여 평일 운행한 차량톤수의 평균값으로 산정

(1) 발착사업 오구분 감소율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총 소포우편 오구분 물량을 총 발착사업 처리물량으로 나눈 오구분 감소율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발착사업 오구분 감소율 =
소포우편 오구분 물량

총 소포우편 처리물량

② “소포우편 오구분 물량”은 물류센터의 우편물 행선지별 구분작업 과정
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오구분하여 발송한 사고우편물의 총 수량임

③ “총 소포우편 처리물량”은 연간 물류센터에서 처리하는 소포우편물
처리물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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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사업 [9점]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신성장사업 성장률(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소포배달) 전체 우체국 등기소포우편처리물량 중 지원단등기소포우편물처리
물량 비중 측정, (국제) 전체 국제우편물량 중 지원단 처리물량 비중 측정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신성장사업 성장률 = (국제사업×0.5)+(소포배달사업×0.5)

② 신성장사업 성장률은 다음의 소포배달사업 점유율과 국제우편항공물량점

유율의 합으로 정의함.

- 소포배달사업 점유율(50%)

*소포배달사업 점유율(4.5점) =
지원단등기소포우편물처리물량
총우체국등기소포우편물처리물량

---------------------------------------------------------------------------------------------------------

- 국제우편항공물량 점유율(50%)

* 국제우편 항공물량 점유율(4.5점) =
지원단 처리물량
총 국제우편 물량

③ (소포배달사업 점유율) 지원단등기소포처리물량 : 지원단 등기소포 처리

물량(지원단 소유차량),

총우체국등기소포처리물량 :등기소포(보통소포 제외) 물량기준

→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시스템(POST NET) 자료 기준

④ (국제우편항공물량 점유율) 국제우편 항공물량 점유율은 POST-NET상의

전체 국제우편 항공물량 중 지원단 처리물량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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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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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ICT·SW기반 융합 신산업 확산 및 촉진 22

  (1) SW·디지털콘텐츠 신서비스 사업화율 11

  (2) IoT·클라우드 등 신산업 사업화
     성공률 11

 2. ICT 글로벌 경쟁력 강화 6

  (1) 중소·중견SW기업 해외진출 지원성과 6

 3. ICT핵심인재 양성 및 R&D 경쟁력 강화 6

  (1) ICT·SW인력양성사업 배출인력 취업률 3

  (2) ICT R&D 사업화 연계성과 3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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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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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ICT·SW기반 융합 신산업 확산 및 촉진 [22점]

(1) SW·디지털콘텐츠 신서비스 사업화율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1점)

정 의 SW·디지털콘텐츠 신서비스 사업화 실적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최근 3개년 평균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SW·디지털콘텐츠 신서비스 사업화율 =
사업화 과제 건수

× 100
지원예산

② 사업화 과제 건수 : 직전년도, 당해연도 지원 과제 중 당해연도에
매출 발생 실적(세금계산서, 계약체결, 협약서, 투자유치)이 있는 과제 건수

③ 지원 예산 : SW․디지털콘텐츠 신서비스 사업화과제(4개)의 직전년도,

당해연도 지원예산

* 4개과제 :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 컴퓨터그래픽산업육성,
가상현실산업육성, 디지털콘텐츠동반성장지원

(2) IoT·클라우드 등 신산업 사업화 성공률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11점)

정 의
직전년도·당해연도의 IoT·클라우드 등 신산업 육성 관련 지원과제 중 당
해연도 매출실적이 발생한 사업화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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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글로벌 경쟁력 강화 [6점]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IoT·클라우드 등 신산업
사업화 성공률

=
당해연도 사업화 과제 수

x 100
최근 2년간 지원과제 수

② 당해연도 사업화 과제 수 : 최근 2년(당해연도 포함)간 정부지원으로
수행된 과제 중 당해연도 사업화 실적(세금계산서, 계약체결, 협약서, 투
자유치)이 발생한 과제 수

③ 최근 2년간 지원과제 수 : 직전년도, 당해연도 IoT·클라우드 등 신산업육
성 지원과제 수

*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IoT 제품·서비스 검증·확산 사업)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 ‘19년 목표부여(편차: 과거3개년) 및 기준치는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적용

(1) 중소·중견SW기업 해외진출 지원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직전 3년간 SW해외진출역량강화사업 지원과제의 당해연도 수출액 및 수주
액을 통한 중소 중견SW기업 해외진출 지원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중소·중견SW기업

해외진출 지원성과 =

SW해외진출역량강화사업 수혜 중소·중견
SW기업의 당해연도 수출액
직전 3년간 지원예산

② SW해외진출역량강화사업 수혜 중소·중견SW기업의 당해연도 수출액 :
직전 3년간 SW해외진출역량강화사업 지원과제*(제품, 솔루션, 서비스,
구축형 시스템통합(SI)를 통해 발생한 당해연도 수출액 및 수주액

* 직전 3년간 SW해외진출역량강화사업 지원과제 : 수출형SW제품화지
원, SW수출 마케팅 지원, SW해외진출 대중소 협의체 운영, 해외 정
보화컨설팅 지원, 수주지원단 파견지원, 모듈화 지원, 국내외 정부, 유
관기관,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연계지원 등

③ 직전 3년간 지원예산 : 직전 3년간 SW해외진출역량강화사업에 지원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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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핵심인재 양성 및 R&D 경쟁력 강화 [6점]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ICT·SW인력양성사업 배출인력 취업률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ICT·SW인력양성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취업 성과 평가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취업률 = (
ICT·SW인력양성사업 취업인원

) × 50%
ICT·SW인력양성사업 취업대상인원

+ (
ICT·SW인력양성사업 배출인력

) × 50%
ICT·SW인력양성사업 투입예산(억원)

② 취업대상인원 : ICT·SW인력양성사업 배출인력 중 취업비대상자(진학자,
입대자, 외국인 유학생, 취업불가능자, 제외인정자)를 제외하고 취업률 산정

③ 배출인력 : ICT·SW인력양성사업 수혜인력 중 졸업자 등

④ 해당사업 : ICT·SW인력양성사업 성과분석 취업률 조사 대상 사업
* 서울어코드기반구축, 대학ICT연구센터, Grand ICT연구센터, 방송통신
정책연구센터, SW중심대학, SW마에스트로과정, SW스타랩

(2) ICT R&D 사업화 연계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

정 의
ICT R&D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연구성과물 중 우수특허 및
기술이전 등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화
연계성과

=
당해연도[(최고수준 특허등록건수×0.8)+(기술이전건수×0.2)]의 성과

최근 3개년 지원금액 평균(억원)

② 최고수준 특허등록 건수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을 통해 창출된 연구
성과물 중 SMART A등급(한국발명진흥회 등) 및 K-PEG A등급(한국
특허정보원)이상인 국내․외 특허로, KIPRIS에 등록된 건수(특허청과 연
계한 특허 유효성 검증)

③ 기술이전건수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물 중
기술이전으로 과제수행기관이 NTIS에 입력한 건수

④ 최근3개년 지원금액 평균 : 정부에서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예산으로 편
성한 금액으로 당해연도를 포함한 직전년도 2개년간 지원금 평균금액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18년 기준) : IITP 소관 지원사업 중 정보통
신 및 방송분야의 핵심기술개발․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기술)개
발사업(`18년 기준 신규 및 종료, 기반조성 유형, 다부처 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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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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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축산물품질평가사업 20

(1) 축산물 품질향상 성과 12

(2) 자율품목 등급판정 확대 성과 8

2. 축산물이력사업 11

(1) 이력정보 정확성 제고 성과 11

3. 축산물유통사업 3

(1) 축산물 유통투명성 제고 성과 3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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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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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축산물품질평가사업 [20점]

(1) 축산물 품질향상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2점)

정 의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평가 주요 품목인 한우(거세우) 및 돼지의 품질향
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우(거세우) 정육품질 개선도 증가, 돼지 등급판
정실적 대비 1+등급 출현 두수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5개년 평균 중 높은 실적

목 표

 한우(거세우)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돼지(탕박)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축산물품질향상성과= 한우(거세우) 정육품질개선도×0.5 + 돼지(탕박) 
품질향상도×0.5

② 한우(거세우) 정육품질개선도 = 한우(거세우) B등급 평균육량지수

③ 돼지(탕박) 품질 향상도 =
돼지(탕박) 1+등급 출현두수
돼지(탕박) 등급판정 두수

 ④ 한우(거세우) 육량지수 개선 측정 두수는 당해연도 한우 (거세우)의 등
급판정 실적(등외 중 육량지수가 없는 경우 제외)을 기준으로 함

 ⑤ 육량지수는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의소(한우)의 육
량지수를 기준으로 함

 ⑥ 한우(거세우)정육품질개선도는당해연도한우(거세우) B등급평균육량지
수의 개선정도를 평가함

 ⑦ 돼지(탕박) 1+등급 출현 및 등급판정 두수는 당해연도 돼지(탕박) 등급
판정 실적을 기준으로 함

  * 돼지(탕박) 품질향상도는 2013년 7월부터등급판정기준개정후돼지한세대가 6
개월이후출하되어등급판정됨을고려하여 2014년도부터실적치를기준으로함

 ⑧ 표준편차는 소 5년, 돼지 3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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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이력사업 [11점]

(2) 자율품목 등급판정 확대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자율품목인 닭․계란․오리의 품질향상 및 유통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
에서 도축되는 물량 대비 등급판정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3개년 평균 중 상위값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율품목 등급판정 증가율 = 자율품목 표준 판정물량
자율품목 표준 생산량

 ② 자율품목 표준 판정물량은 닭․계란․오리의 등급판정 실적을 표준화한
물량을 기준으로 함

 ③ 자율품목 표준 생산량은 닭․계란․오리의 측정단위를 표준화한 물량을
기준으로 함

 ※ 표준물량은 직전 5개년 평균생산량을 기준으로 계란 1단위에 상응하는
닭･오리의 생산단위를 적용하여 환산함

(1) 이력정보 정확성 제고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1점)

정 의
축산물 이력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의 탈락귀표 회수율과 유통단계의 DNA동
일성검사 일치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3개년 평균 중 상위값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력정보 정확성 제고율 = 탈락귀표회수율×0.3 + DNA동일성검사
일치율×0.7

 ② 탈락귀표 회수율은 회수된 귀표 개수/(귀표 재부착 두수 + 폐사두수)×100
을 기준으로 함

 ③ DNA동일성검사 일치율은 DNA동일성 검사결과 일치건수/ DNA동일성
검사 총건수×200을 기준으로 함

 ④ 탈락귀표 회수율과 DNA동일성검사 일치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하는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함

 ⑤ 2011년도 실적은 2012년도에 발표한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
평가결과｣의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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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유통사업 [3점]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축산물 유통투명성 제고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소·돼지의 유통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등급판정 확인서를 기초로 거래내역을
전산등록한 실적과 닭 생산농가의 전산등록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3개년 평균 중 상위값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축산물 유통투명성 제고성과 = 소·돼지 전산등록실적×0.6 + 
닭 생산농가 전산등록실적×0.4

② 소·돼지 전산등록실적 =
등급판정 확인서 전산등록 건수
소, 돼지 등급판정 두수

③ 닭 생산농가 전산등록실적 =
전산등록 농가 수
닭 농가수

④ 소․돼지 등급판정 확인서 전산등록 건수는 축산물 유통업자가 품질정보
서비스를 통해 거래내역(거래처, 품목, 중량 등)을 기입하고 발행한 실적을
기준으로 함

⑤ 소, 돼지 등급판정 두수는 당해 연도 소, 돼지 등급판정 실적을 기준으로 함

⑥ 닭 농가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적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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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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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안전검사사업 19

  (1)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감소성과 7

  (2) 국민 취급부주의 사고 감소성과 4

  (3) 부적합 시설 조기 개선율 5

  (4) 미검사 가스시설 감소성과 3

 2. 안전망구축사업 7

  (1) 소외계층 안전망 구축성과 4

  (2) 취약 가스시설 안전성 향상성과 3

 3. 기업지원사업 8

  (1) 기업지원성과 8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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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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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안전검사사업 [19점]

(1)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감소성과 (평가방식: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7점)

정 의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감소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평가방법 점점×최고목표최저목표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실적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치(인명피해율) = 인명피해(명)/가스사용가구(백만가구)

② 인명피해(명)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가스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의
합계로 하며 사망자는 2, 부상자는 1의 가중치로 산정함

③ 중장기 목표 : 2025년까지 우리나라 가스사고 인명피해율을 일본수준 이하
(가스사용가구 백만가구당 인명피해 4.0명)로 감소

(2) 국민 취급부주의 사고 감소성과 (평가방식: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4점)

정 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취급부주의 사고 감소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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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평가방법 점점×최고목표최저목표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실적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주의 사고율 = 부주의사고건수/가스사용가구(백만가구)

② 부주의 사고란 사용자 혹은 공급자가 가스시설이나 용품·기기 등을 취급시 조작
미숙 등으로인하여발생한 사고를말함

③ 가스사용가구란 가스를 사용하는 단독·공동주택, 산업용 및 상업·업무용 시설 등

을말함

➃ 중장기 목표 : 2025년까지취급부주의사고율을 1건으로감소

(3) 부적합 시설 조기 개선율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가중치: 5점)

정 의
가스사고 위해요인인 부적합 가스시설 조기 개선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적합 시설 개선도 = [부적합 시설 조기개선 건수/부적합 시설수] × 100
② 부적합 시설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 관련 3법에 의해 기관

이 실시한 당해연도 가스시설 정기검사 결과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수로 산정
③ 부적합 시설 조기개선 건수는 부적합 가스시설에 대한 재검사 결과 시

설·기술·검사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부적합 검사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한 시설수로 산정

(4) 미검사 가스시설 감소성과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가중치: 3점)

정 의
법정 가스안전관리 대상인 허가시설, 사용시설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정기검사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정기검사 처리율 = [정기검사 완료실적/정기검사 대상시설수] × 100
② 정기검사 대상시설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 관련 3법에 의해 당해

연도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수로 산정

③ 정기검사 완료실적은 정기검사 대상시설수 중 당해연도에 관련 기준에
따라 검사한 시설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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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망구축사업 [7점]

 기업지원사업 [8점]

(1) 소외계층 안전망 구축성과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가중치: 4점)

정 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소외계층 시설에 대한 안전망 구축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설정한 중장기 정책목표에 따른 2018년도 계획의 11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소외계층 안전망 구축 = 소외계층시설 개선건수 /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2018년도 사업계획 건수

② 소외계층시설 개선건수는 공사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LPG주택 시설
개선 보급 수의 합임

(2) 취약 가스시설 안전성 향상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취약시설 및 안전 취약시기별 주요가스 사고 위험
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취약시설 안전성 =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건수) × 6 + (사회복지시설
점검건수) × 3 + (안전취약시기 점검 건수) × 1]

②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건수는 정부·지자체 요청에 따라 공사에서 실시
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점검 건수의 합임

③ 사회복지시설 점검건수는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 건수의 합임

④ 안전취약시기 점검건수는 사업실적 보고서 상의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의 안전취약시기 점검 건수의 합임

※ 산출시 고려사항
점검건수에서 전통시장 점검 건수는 제외함

(1) 기업지원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가스관련 제품의 해외수출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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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업지원성과 = (해외수출지원실적(천$) 평점 × 0.6) +
(해외인증취득건수 평점 × 0.4)

② 해외수출지원실적이란, 가스관련 기업이 해외수출을 위해 공사에서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을 말함

③ 해외인증취득건수란, 공사를 통해 기업이 취득한 해외 인증건수를 말함

※ 산출시 고려사항
해외수출지원실적 = A그룹 해외수출지원실적(천$) × 90% + B그룹 해외
수출지원실적(천$) × 10%

 A그룹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고 B그룹은 인증대상기업
에서 A그룹을 제외한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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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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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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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11

(1) 외래관광객 유치로 방한시장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

11

2. 고부가 관광마케팅 강화 10

(1) MICE 참가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 6

(2)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 4

3. 국내관광 및 관광산업 활성화 13

(1) 국내관광 활성화 성과 11

(2) 관광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2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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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1점]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방식: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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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3×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금운
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하여 평가



- 648 -

2. 주요사업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11점]

(1) 외래관광객 유치로 방한시장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1점)

정 의
외래관광객 유치인원 국제비교 및 외래관광객 유치 다변화, 관광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 이행실적(상향지표)을 평가한다. (복합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외래관광객 유치로
방한시장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

= (외래관광객 유치 인원 국제 비교×0.6)
+ (시장다변화지수×0.1) + (지역방문비율 ×0.3)

※ 산출시 고려사항

①  외래관광객 유치인원 국제비교 =
방한 외래관광객 수
세계 1위 외래관광객 수

② 시장다변화지수 =
전략시장 외래관광객수
방한 외래관광객 수

③ 외래객 지역방문비율 = 비수도권 시도 방문객 비율

국가별 외래관광객 수는 해당국 NTO(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UNWTO 통계(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및 각국 정부 공식발표
통계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년도(t-1)실적치를 적용함.

‘전략시장 외래관광객 수’는 한국관광통계(국가승인통계)의 ‘아시아주’
외래객 입국인원 수에서 ‘중국’ 입국인원 수를 제외한 인원

‘외래객 지역방문비율’은 외래관광객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국가승
인통계) 내 ‘한국여행 시 방문지(17개 시도)’ 문항에서, 17개 시도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방문비율의 합산

통제 불가능 대외환경변화(질병, 환경, 외교변수 등)으로 외래관광객수
가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가 1개월이상 지속시, 평가시 외부변수로
인한 손실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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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가 관광마케팅 강화 [10점]

(1) MICE참가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MICE 참가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관
광수입 증대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사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제회의참가외래객유치지원실적*0.6 + 인센티브관광객외래객유치지원실적*0.4

㉮  국제회의 참가
외래관광객유치실적 =

공사유치지원국제회의참가외래관광객수
세계 국제회의 참가자수

㉯ 인센티브관광
외래관광객유치실적 =

공사유치지원인센티브관광외래관광객수
비즈니스 외래관광객 수

※ 산출시 고려사항
국제회의 참가 외래관광객 수 : 공사가 유치 지원하는 외국인참가자

100명이상, 최소 3일이상진행되는국제회의에참가한외국인 (수)

세계 국제회의 참가자수 : 국제 컨벤션협회(ICCA*)를 통해 발표되는
(www.iccaworld.com) 세계 국제회의 참가자수(당해연도 잠정치를 기준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단, 당해연도 잠정치 확보 불가시 전년도 실적치(T-1)를 적용함)

* ICCA : 90개 국가의 1,000개의 학회, 협회, 컨벤션 뷰로가 가입되어 있는

공신력 있는 MICE 국제기구로, 주요 업무는 학회/협회 활성화 교육 및

매년 집계하여 발표하는 국제회의 통계 등이 있음

인센티브관광외래관광객수 : 인센티브관광단체지원프로세스 (TMS 시스템)에의
해산출집계된외래관광객수(10명이상, 2일이상)

비즈니스 외래관광객수 : 국가승인통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중

방한목적이 “사업/전문활동” 인비율을방한외래관광객수(승무원제외)에적용

(문화체육관광부발간)

(2)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판촉활동 지원에 의한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확
대함으로써 관광수입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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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광 및 관광산업 활성화 [1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 공사가 유치 지원한 해외 의료관광객 수

② 의료관광상품 : 미용, 성형, 한방, 검진, 전문시술 등 한국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관광활동을 포함한 상품

③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판촉활동 지원 : 공사에서 유치업체 및 의료기
관과 공동으로 방한 의료관광상품을 기획하고 홍보마케팅 활동을 실
시하는 것

④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 공사의 의료관광 안내홍보센터에 회원으로 가
입한 의료기관과 공사가 홍보·마케팅활동을 전개하여 의료관광객을 유
치한 실적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문을 통하여 입수한 공사 안내
홍보센터 가입 의료기관 전체의 평가연도 실적임

(1) 국내관광 활성화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1점)

정 의
국내여행 활성화 마케팅 및 인프라 개선에 의한 내국인 관광 확대를 통
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내관광 활성화 성과 =
(비수도권 내국인 관광객 수 x 0.7) +

(수도권 내국인 관광객 수 x 0.3)
총 인구수

※ 산출시 고려사항
 ‘내국인 관광객 수’는 국가승인통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유료관
광지에 한함)’ 자료 활용(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집계)

비수도권 지역 내국인 관광객 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제외

 ‘총 인구수’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연도별
통계 활용

가중치는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여행지별 국내여행 총 비용‘(한국문화

관광연구원 조사) 비율 최근 4개년(’13-‘16년) 연평균 비율 근거 설정
(※참고 : ‘13~’16년 4개년 연평균 비율 적용 기준시 ‘18년 가중치는

72:2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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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관광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점)

정 의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관광 창업
생태계 기반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한다.

목 표 과거 3개년 평균의 11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관광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 예비관광벤처사업자 일자리수 + 관광벤처사업자 일자리수

- 예비관광벤처사업자 : 공사 주관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등을 통해 선
정, 관광벤처사업자로 성장 가능성이 큰 개인이나 법인

- 관광벤처사업자 : 예비관광벤처사업자 중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성
과가 특별히 우수한 사업자, 또는 관광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 관광사업자(개인 또는 법인)

② 일자리수 = 당해연도 신규로 고용된 정규직 또는 전년도 대비 정규직
인력 증가분 (기간제, 비정규직 제외)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확인 : 관광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에서 제출한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연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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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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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사업 13

(1)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감소실적 7

(2) 교통안전점검회사 사고율 감소실적 2

(3) 사업용운수종사자 자질 향상 실적 4

2. 자동차안전관리 사업 17

(1) 제작 자동차 안전도 향상 실적 6

(2) 운행 자동차 안전도 향상 실적 11

3. 철도교통안전관리 사업 4

(1) 열차안전운행서비스 제공 4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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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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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관리 사업 [13점]

(1)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감소실적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가중치: 7점)

정 의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선진국을 만들기 위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목표치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목표 1.4 1.2 1.0 0.9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② 중장기 목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를 0.9명 이하로 감소

(2) 교통안전점검회사 사고율 감소실적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가중치: 2점)

정 의 교통안전점검 운수회사의 사고율 감소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사업용 사망자수 연도별 목표 감소율을 준용

(단위 :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목표 0.907 0.800 0.699 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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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안전관리 사업 [17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고율 =
사망건수×115+중상건수×16+경상건수×1

×100
총차량보유대수

② 교통안전점검 운수회사는 직전년도에 특별점검을 받은 전체 운수회사

로 함

*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의 사고 발생회사를 대상으로 국토부 방

침에 따라 시행한 특별점검을 말한다.

③ 교통사고건수는 특별점검 운수회사의 평가년도에 발생한 교통사고건수의

합이며, 총차량보유대수는 평가년도 연말 기준으로 교통안전점검 운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 대수를 의미함

※ 산출시 고려사항

· 교통사고별 가중치는 교통사고 비용추계를 준용하여 사망 115, 중상 16,

경상 1을 적용함

(3) 사업용운수종사자 자질 향상 실적(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교통안전교육센터 체험교육이수자의 교통사고 감소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체험교육이수자

교통사고 감소 실적
=
체험교육이수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체험교육 이수자수

② 체험교육 이수자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상 등록된 운전자이며 직전년도
에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체험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고, 교통사고 발생건
수는 경찰청,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기초로 측정함

(1) 제작 자동차 안전도 향상 실적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제작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제작결함조사 및 자동차안전도평가
(NCAP)점수 개선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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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제작결함조사율(30%) + 자동차안전도평가점수(NCAP)(70%)

② 제작결함조사율 =
제작결함조사건수
자동차등록대수

③ ‘자동차등록대수’는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국가통계를 10만대 단위로 산정하며,
‘제작 결함조사건수’는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조사 지시한 건수와
공단에서 자체 조사한 건수의 합

④ 자동차안전도평가점수(NCAP) =
자동차 안전도평가 종합점수 총합

대상 차량 모델 수

⑤ ‘자동차 안전도평가 종합점수 총합’은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19호)’에따라대상차량모델의종합점수를산정하여합산

(2) 운행 자동차 안전도 향상 실적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1점)

정 의
운행자동차의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
해 자동차검사 부적합 차량 조기 시정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동차검사 부적합 조기시정률 =
자동차검사 부적합 시정대수

× 100
자동차검사 부적합 대수

② ‘자동차검사 부적합 대수’는 평가년도 공단 검사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동차대수로 산정

③ ‘자동차검사 부적합 시정대수’는 평가년도 공단 검사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해 10일이내 시정하여 최초 재검사시 적합 판정을 받아 시정된
자동차대수로 산정(10일이내 폐차 차량은 시정대수로 포함)

④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및 ‘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재검사 의무기간이 10일 이내인 자동차검사 대상 차량은 제외

⑤ ‘부적합대수 및 부적합 시정대수’는 국가망인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에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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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교통안전관리 사업 [4점]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열차안전운행서비스 제공 (평가방식: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4점)

정 의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사고, 운행장애 등을 최소
화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 한국철도공사와 협업지표로 운영

기 준 치 장기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평가방법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열차안전운행서비스 =
고객피해건수
열차주행거리

② 고객피해건수 : 철도사고건수, 사망자수, 운행장애건수의 합
- 철도사고건수 : 열차사고, 철도화재사고, 시설파손사고, 건널목사고의 합
- 사망자 수 : 여객사고, 공중사고, 직무사고의 합으로 자살자는 제외 함
- 운행장애건수 : 「철도사고등의보고등에관한지침(국토부고시)」상규정된장애
단, 운행장애건수 중 자연재해(재난), 철도건설사업 구간에서 시공상 하자 등의
사유 및 신규제작차량의 차량제작사 책임으로 인해 발생된 장애건수는 제외함.

③ 열차주행거리 : 역과 역간의 거리에 그 역간을 통과한 열차횟수를 곱한 총거리
를 말하며, 운행열차 횟수에 주행거리를 곱하여 산출

④ 중장기 목표 : 국토교통부 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제시된 향후 5개년 간
감소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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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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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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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
사업

1. 개발협력 프로젝트사업 22

(1) 인간개발지수 기여도 14

(2) 개발협력 파트너 재원 유치액 8

2.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6

(1) WFK 봉사단 수혜기관 만족도 6

3. 개발협력 파트너 역량강화사업 6

(1) 글로벌연수 지식확산도 6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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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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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개발협력 프로젝트사업 [22점]

(1)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기여도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4점)

정 의 UNDP에서 매년 조사,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에 지
원되는 원조의 효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인간개발지수 기여도 = Σ[(중점협력국별 인간개발지수 변화율)×
(중점협력국별 3개년 평균 KOICA 프로젝트 지원총액 /
중점협력국별 3개년 평균 OECD 무상원조 프로젝트 총액)]

② 인간개발지수(HDI)는 UNDP의 평가 수검연도 인간개발보고서(HDR,
Human Development Report)에 등재된 가장 최신의 HDI를 사용. Y년
도의 변화율은 (Y년도의 HDI)/(Y-1년도의 HDI)

③ KOICA 프로젝트 지원총액은 평가 당해년도의 OECD DAC 프로젝트 유
형(Project Type intervention) 실적보고액(Current Prices/USD) 기준
(OECD DAC 공식 제출실적)

④ OECD 무상원조 총액은 OECD 국가의 OECD DAC 무상(ODA Grants)
총 지출액(Gross Disbursements) 중 프로젝트 유형(Project Type
intervention) 실적보고액(Current Prices/USD) 기준 (자료출처 :
stats.oecd.org)

⑤ 중점협력국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재조정(2015.3) 기준 24개국을 의미

※ 인간개발지수(HDI : Human Development Index) : 건강, 교육, 그리고 삶
의 질에 대한 지수를 통하여 각 국가의 정책이 국가 발전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의미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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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6점]

(2) 개발협력 파트너 재원 유치액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 의
새로운 개발재원(ODA) 측정수단인 총공적개발지원의
일환으로 파트너 재원을 효과적으로 유치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원유치액 = 당해년도 개발협력사업 파트너 재원 유치액

② 파트너 재원 유치액은 다음의 금액을 의미함

- DAP(Development Action Program)을 통한 민간재원 유치금액
: 혁신기술 기반 창의적 가치창출(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 재원 유치금액, 사회투자 파트너 예산 유치금액, 해외
파트너십 등 국제공조를 통해 확보한 민간재원금

- 다자성 양자(Muti-bi,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양자원조)사업을 통한 재
원유치금액

- 시민사회 등 민관협력을 통한 재원유치금액

(1) World Friends Korea(WFK) 봉사단 수혜기관 만족도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가중치: 6점)

정 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수원국 수혜기관의 만족도를 종합 평가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측정산식 = 봉사단 파견 수혜기관 만족도

② 봉사단 파견 수혜기관 만족도
- 봉사단이 파견된 수혜기관의 역량강화 기여정도 및 현지주민의 삶 개선을
측정함

※ 조사기관 및 대상

수원국 수혜기관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외부 전문 조사 업체
가 시행하며, 수혜기관 기관장 및 관련 직원, 주민 등이 조사 대상임.

<만족도 설문문항 : 요소만족도 및 체감만족도로 구성>

구분 요소만족도 체감만족도

봉사단원

1)수행과정(협력관계 등)
2)내용(봉사단 전문성 등)
3)성과(지역 직간접적 기여 등)
4)지속가능성(프로그램활용의향등)

전반적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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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협력 파트너 역량강화사업 [6점]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1)글로벌연수 지식확산도(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KOICA 연수관련 경험 및 지식이 귀국연수생(수원국의 change agent)에
의해 수원국 유관분야 국민에게 확산된 정도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최근 3개년 평균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글로벌연수 지식확산도 = 당해연도 지식확산활동수혜자수/전년도 연수생 수

② 지식확산활동은 다음을 의미함
- 지식확산활동의 정의 : KOICA 글로벌연수를 수료한 연수생이 지식확산의
주체가 되어 실시한 연수 혹은 현업활동 내용·결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
한 최소 5명(지식확산자 포함) 이상의 집회적 활동

- 지식확산활동 형태 : 세미나, 포럼, 워크숍, 보고회, 토론회, 컨퍼런스,
연수결과발표회, 연수성과 및 현업적용사례 공유회, 강의, 훈련 및 교육

- 지식확산활동 유형

유형 세부유형

연수내용 및
결과 확산

연수 내용 및 결과 발표 및 공유, 토론
연수 내용 및 결과 관련 강의(교육 및 훈련)
액션플랜 이행계획 발표 및 토론
논문 및 학술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

성과 및
현업활용 내용
및 결과 확산

액션플랜 이행 경과 및 결과의 발표 및 공유, 토론
연수관련 성과 및 현업활용 내용/결과 발표 및 공유, 토론
연수관련 네트워크 현업활용결과 발표 및 공유

※ 지식확산활동이 아닌 집회적 활동 예시
- 지식확산과 무관한 연수결과 평가회
- 연수생간의 친목을 위한 단순 집회적 네트워크 구축행사
- 발표나 토론이 부재한 단순 자료 배포 활동

- 수혜자 가능대상 : KOICA 귀국연수생, 연수생 소속기관(동료 및 상사),
수원국 유관분야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직원 및 관리자 등), 관련 학계
(학생 및 교수) 등 주제에 적합한 수원국 국민

※ 산출시 고려사항 : 아래의 증빙자료가 충족될 경우 수혜자수로 계상함.
- 지식확산활동 참여확인 자필 서명 목록
- 지식확산활동의 결과보고서
- 지식확산활동 회의록
- 지식확산활동 관련 증빙자료(사진, 발표자료 등)
* 지식확산활동에 참여한 비수원국민(KOICA 사무소 한국직원 및 현지 한국인
관계자 등)은 수혜자 산출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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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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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지적사업 19

  (1) 측량처리기간 단축 10

  (2) 측량민원 감소 9

 2. 지적재조사사업 6

  (1) 국토디지털화 증가율 6

 3. 공간정보사업 9

  (1) 공간정보 민간성장 지원율 4

  (2) 공간정보 표준화율 5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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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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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지적사업 [19점]

(1) 측량처리기간 단축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0점)

정 의
지적측량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통한 대국민 불편 감소 및 서비스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측량처리기간 단축 =
(측량처리일수/측량처리건수)

측량기준일

② 측량업무 대상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측량업무(건)로 한다.

③ 기준일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5일로 한다.

(2) 측량민원 감소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정확한 지적측량서비스를 통해 측량관련 민원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평가

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 670 -

 지적재조사사업 [6점]

 공간정보사업 [9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측량민원 감소 =
민원발생 건수

× 100
측량업무 전체 건수

② 측량업무 전체 건수는 국민대상 지적측량업무로 한다.

③ 민원발생 건수는 연간 처리된 국민대상 지적측량 업무 중 민원이 제

기된 총 건수로 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국민대상 지적측량은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을

말한다.

∙측량업무 관련 데이터는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에서 추출한다.

*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은 고객의 소리(측량민원 등)를 데이터화하여

관리하는 공사의 시스템

(1) 국토디지털화 증가율(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국토의 디지털화 증가율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토디지털화증가율 =
(당해연도 디지털화 총 필지수-전년도 디지털화 총 필지수)

전년도 디지털화 총 필지수

② 디지털화 총 필지수는 디지털화된 누적 완료 필지수에서 확정측량으로

인한 필지수를 제외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필지수는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의하여 조회하여 산출한다

(1) 공간정보 민간성장 지원율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민간부문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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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간정보 민간성장 지원율 =
민간수행 지원 금액

× 100
정부 발주 사업금액

② 민간수행 지원 금액은 공사가 민간 및 중소기업에 발주한 공간정보

매출액으로 한다.

③ 정부 발주 사업금액은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에 명시된 정부, 지

자체 등국가공간정보사업총 비용으로한다. (당해연도포함 3년평균금액)

※ 산출시 고려사항
∙공간정보 분야 컨소시엄 사업 중 민간기업 매출액 포함

∙민간수행 사업 금액은 조달청 나라장터의 계약서 기준으로 한다.

∙정부 발주 사업금액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국가공간정보

정책 시행계획 기준에 의한다.

(2) 공간정보 표준화율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5점)

정 의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표준을 국내에 도입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간정보 표준화율 =
공간정보 국내표준화 건수

× 100
공간정보 국제표준 총 건수

② 공간정보 국제표준은 표준화 국제기구인 ISO와 OGC에서 규정한 공간

정보 분야 표준 총 건수

③ 공간정보 국내표준화 건수는 공간정보 국제표준을 국내표준(KS 등)으로

개발 보급한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공간정보 국제표준: 국제표준화기구(ISO, OGC) 홈페이지 등록 기준

∙공간정보 국내표준: 국토교통부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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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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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농수산물 수출지원사업 12

  (1) 중소기업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12

 2. 농수산물 유통조성사업 8

  (1)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4

  (2) 산지유통활성화 4

 3.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12

  (1) 농산물 가격안정 기여성과 12

 4. 식품산업 육성사업 2

  (1) 식품산업 육성기반 구축성과 2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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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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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농수산물 수출지원사업 [12점]

(1) 중소기업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2점)

정 의
기관에서 지원하는 농수산식품 수출액을 국가 전체 산업 중소기업 수출액과 비교
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 =
지원 농수산식품 수출액

국가 전체 산업 중소기업 수출액

②  지원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평가년도 기준 과거 3개년 지속 추진된 공사 수출
단계별 핵심사업의 지원 중소업체(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의 당해연도 수
출액 합계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지원 농수산식품 수출액 및 국가 산업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은 한국무역통계
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TRASS) 실적치를 사용

공사 수출지원 사업 수혜 중소업체(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는 한국기업데이
터 분류자료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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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유통조성사업 [8점]

(1)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4점)

정 의
로컬푸드직매장 및 직거래장터 등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한 유통구
조개선 효과(유통비용절감)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유통비용절감액=∑(평가대상사업 매출액×해당 유통비용절감율)

② 평가년도 기준 과거 3년 이상 지속 추진된 공사 직거래 지원사업 중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함

③ 매출액 실적은 지자체의 실적 공문서, 직매장 매출 증빙서류를 적용함

④ 유통비율절감률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하는 유형별 비율을 따름

(2) 산지유통활성화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4점)

정 의
산지유통의 조직화·규모화 정도를 나타내는 산지유통조직 평균매출액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지유통조직 평균매출액 =
산지유통조직 전체 매출액
산지유통조직 개소수

※ 산출시 고려사항
산지유통조직 매출액과 개소수는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름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12점]

(1) 농산물 가격안정 기여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12점)

정 의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와 소비자에 대한 물가안정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농산물 가격안정 기여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공사가 관리하는 농산물의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월편차를 전년실적이 아닌 당해연도 공사 관리외
농산물의 월편차와 비교함으로써 공사가 관리하는 농산물의 가격변동 최소화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농산물 중 공사관리품목을 제외한 품목의 당해연도 월별 소비자물가지수(CPI)
편차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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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 육성사업 [2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80%
최저목표 : 기준치의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농산물 중 공사관리품목(A)의 평균 CPI 월 편차

=
∑(A의 당해연도 월별 CPI의 편차)

A의 품목 수

② 농산물 중 공사관리품목을 제외한 품목(B)의 평균 CPI 월 편차

=
∑(B의 당해연도 월별 CPI의 편차)

B의품목수

※ 산출시 고려사항
실적 및 기준치의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지수 중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품목성질별)를 의미함

(1) 식품산업 육성기반 구축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농산물의 최대 수요처인 식품분야에 있어 공사 지원 식품업체의 경영성과 측정
으로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유도 및 식품산업 육성기반 구축 성
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 =
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식품업체 매출액 5개년 연평균 증가율

 ② 공사 지원 식품산업육성사업은 공사 지원 식품업체 컨설팅, 식품업체 자금
지원 사업을 의미함

   - 컨설팅 지원업체는 전년도 지원업체의 당해연도 매출액 증가율을 평가함
   - 자금지원업체는 당해연도 지원업체의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을 평가함
 ③ 식품업체 매출액은 통계청 발표 기준을 적용하되, 통계가 익년도 12월에 발
표되므로 직전 5개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

 ④ 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업체 매출액은 업체별 결산서상 매출액 또는 부가
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상 매출액을 적용

    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신용평가업체를 통해
매출액 조사가 가능한 업체는 해당 조사결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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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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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6

  (1) 재해대응능력 제고 6

 2. 농촌용수관리사업 12

  (1) 농업용수 이용 효율성 제고 10

  (2) 농업용수 수질관리 노력도 2

 3. 농지은행사업 10

  (1) 맞춤형 농지지원 확대 10

 4. 농어촌활력증진사업 6

  (1) 농어촌마을 활력 제고 6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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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1점]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방식: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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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3×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기금융자 제외)

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금
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
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
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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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6점]

 농촌용수관리사업 [12점]

(1) 재해대응능력 제고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가중치: 6점)

정 의
가뭄 및 홍수(이상기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재해 피해
를 받지 않는 농경지면적 증대에 기여한 실적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가뭄해소 노력도 × 0.6 + 홍수해소 노력도 × 0.4

1) 가뭄해소 노력도 =
상습가뭄피해 해소 실적면적
상습가뭄피해 해소 목표면적

2) 홍수해소 노력도 =
상습침수피해 해소 실적면적
상습침수피해 해소 목표면적

※ 산출시 고려사항

상습가뭄피해 해소 목표면적은 ‘17. 8월 ’가뭄대응 종합대책(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중 농촌용수개발사업 (농업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연도별 목표 면적임

상습가뭄피해 해소 실적면적은 연도별 농촌용수개발사업 준공면적
상습침수피해 해소 목표면적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상 당해연도
배수개선사업 계획 면적

상습침수피해 해소 실적면적은 연도별 배수개선사업 준공면적

(1) 농업용수 이용 효율성 제고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0점)

정 의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농업용수의 적정 수요 및 공급의 불균형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농업용수 이용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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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농업용수이용효율성제고 = ∑
영농시기별(농업용수 공급량 + 강수량)

- 1
영농시기별 농업용수 필요수량

※ 산출시 고려사항

농업용수 필요수량은 강수량이 없을 경우 벼가 생육하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이며 산정 기준은 물관리 편람에 의거하여 산출함

농업용수 공급량은 공사 관리 시설을 통해 공급된 용수량을 합한
것으로 산출함

강수량은 방재기상정보시스템 기후분석자료, 전국 95개 지점에 대한
각 지역별 평균에 강수량유효율을 보정하여 계산함

공사 관리시설 공급량은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 입력 자료에

의함

(2) 농업용수 수질관리 노력도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용 호소의 부영양화 상태를 개선하여 농
업용수 수질을 향상시키는 노력도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농업용수 수질관리 노력도 =
TSI가 50을 초과하는 저수지수

조사 저수지수

※ 산출시 고려사항

 TSIKO = 0.5 × TSIKO(COD) + 0.25 × TSIKO(Chl-a) + 0.25 × TSIKO(T-P)
       - TSIKO(COD) =  5.8 + 64.4×log(COD ㎎/L)
       - TSIKO(Chl-a) = 12.2 + 38.6×log(Chl-a  mg/㎥)
       - TSIKO(T-P) = 114.6 + 43.3×log(T-P ㎎/L)

부영양화지수(TSIKO) 호소의 영양상태 판정

TSIKO ≤ 30 빈영양

30 < TSIKO ≤ 50 중영양

50 < TSIKO ≤ 70 부영양

70 < TSIKO 과영양

증빙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농업용수 수질측정망보고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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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은행사업 [10점]

(1) 맞춤형 농지지원 확대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및 목표 대 실적, 가중치: 10점)

정 의
농지거래 투명성 확대에 따른 농가 경쟁력 제고 및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청년농가 지원 확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
지표)

기 준 치 (농지은행 거래비율)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농지은행 거래비율)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2030세대 지원비율)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맞춤형

농지지원

확대

=
농지은행

거래비율
× 0.6 +

2030세대

지원비율
× 0.4

1) 농지은행 거래비율 =
농지은행 농지거래면적
전국 농지거래면적

2) 2030세대 지원비율 =
2030세대 농지지원 면적
농지은행사업 농지지원 면적

※ 산출시 고려사항

 전국 농지거래면적은 전국 농지 매매·임대차 거래면적

- 전국 농지 매매 면적 : 온나라부동산 전·답 거래면적

- 전국 농지 임대차 면적 : 전국 경지면적 × 임차농지 비율

 농지은행 농지거래면적은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매매·임대차 거래면적

- 농지은행 매매 거래면적 : 농지매매, 매입비축 매입면적

- 농지은행 임대차 거래면적 : 장기임대차, 매입비축, 경영회생, 임대수탁

임대 면적

 2030 세대 지원목표는 농식품부 연간 성과목표를 준용

 2030 세대 비율은 ‘농지은행사업으로 지원한 전체면적 중

2030세대에게 지원된 면적비율’로 평가대상사업은 농지규모화,

매입비축(임대), 임대수탁(임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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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활력증진사업 [6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농어촌마을 활력 제고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농촌마을 지역개발사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농촌지역의 방문객
수 및 매출액 증대에 기여한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마을당 매출액)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농어촌관광 방문객수) 110%
(마을당 매출액)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농어촌관광 방문객 수 × 0.7 + 마을당매출액 × 0.3

1) 농어촌관광 방문객 수 =
농어촌관광 방문객 수 실적
농어촌관광 방문객 수 목표

2) 마을당 매출액 =
농촌마을 총 매출액
농촌마을 수

※ 산출시 고려사항
농어촌관광 방문객 수 목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과제□81 달성을 위해
설정한 연도별 이행목표로 함

농어촌관광 방문객 수 실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관리시스템(RUCOS)
에 입력된 총계(12.31일자 기준)

농촌마을 수 및 농촌마을 매출액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지 1년이
경과한 마을 중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관리시스템(RUCOS)에 6개월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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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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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보훈의료 질 향상 성과 13

(1) 보훈의료 질 향상 성과 13

2. 보훈의료 공공성 및 편의성 증진 사업 13

(1) 보훈의료 공공성 및 편의성 증진 성과 13

3. 보훈복지사업 4

(1) 보훈요양원 브랜드프로그램 수혜인원
증가율

4

4.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사업 4

(1) 통합서비스 수혜대상자 투약감소율 4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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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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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보훈의료 질 향상 성과 [13점]

(1) 보훈의료 질 향상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3점)

정 의 국가유공자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성과를 평가한다. (상·하향지표)

기 준 치
상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하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
(상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

(하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특성진료활성화)*5.5/13 + (수술실적향상도)*5.5/13 + (의료사고감소율)*2/13

㉮ 보훈병원 특성진료
활성화 성과(5.5/13)

=
특성진료 수혜인원
전체진료 수혜인원

㉯ 수술실적 향상도(5.5/13) =
수술 행위료
전체 진료 행위료

㉰ 의료사고 감소율(2/13) =
의료사고건수
진료인원

② 특성진료수혜인원은 국가유공자 다빈도 질환 분석을 통해 집중
육성을 요하는 진료 분야로 5개 보훈병원에서 지정한 특성 진료과
진료인원을 의미

③ 진료수혜인원은「연입원환자수+연외래환자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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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의료 공공성 및 편의성 증진 사업 [1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④ 행위료는 의료행위별로 책정된 수가를 기준으로 함

⑤ 의료사고건수는 직전 3년 사고건수의 평균으로 함

⑥ 진료인원은「연입원환자수+연외래환자수/3」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진료 수혜인원 산출시 특성진료과를 운영하지 않는 보훈요양병원의 진료
수혜인원은 제외함

의료사고건수는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 접수된 건수로 함

(1) 보훈의료 공공성 및 편의성 증진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3점)

정 의
검사 및 진료대기 감소, 협진 활성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편의성 제고 성과를
평가한다. (상·하향지표)

기 준 치
상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하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
(상향지표)

최고목표 : 당해연도공공보건의료계획시행평가최상위기관득점
최저목표 : 당해연도공공보건의료계획시행평가최하위기관득점

㉯,㉰
(하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
(상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1/4 + (검사대기 감소율)*1/4
+ (진료대기 감소율)*1/4 + (협의진료 활성화)*1/4

㉮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3.25/13)

=
20+80
×

당해연도공공보건의료계획시행평가결과
취득한보훈병원평균점수–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 검사대기 감소율(3.25/13) =
검사 대기 일수
외래 진료 실적

㉰ 진료대기 감소율(3.25/13) =
진료 대기 일수
외래 진료 실적

㉱ 협의진료 활성화 성과(3.25/13) =
입원 환자 협의진료 건수

연 입원 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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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복지사업 [4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검사대기일수는 보훈병원 진단 검사장비(MRI, CT, 초음파, 근전도, 위내시
경 등 15종) 진료에 대한 평균대기일수의 합으로 함

③ 진료대기일수는 외래진료과 초진 환자수의 평균진료대기일수로 함

④ 외래진료실적은 외래환자 진료인원으로 함

⑤ 협의진료 건수는 협의진찰료 수가를 받은 건수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검사대기시간, 진료대기시간, 협의진료 건수는 보훈병원 EMR시스템에 입력․
관리되는 자료로 주무부처에 주기적으로 보고된 자료로 함

(1) 보훈요양원 브랜드프로그램 수혜인원 증가율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입소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훈요양원 브랜드프로그램 운영 및 수혜인원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보훈요양원 브랜드프로그램 수혜인원 증가율 =
보훈요양원 브랜드프로그램 수혜인원

입소인원 평균

② ‘보훈요양원 브랜드프로그램’은 보훈요양원의 입소자 및 환경 등
특수성을 고려한 보훈요양원만의 특화된 브랜드프로그램을 의미함.
단, 명절, 어버이날 행사프로그램은 제외함

③ 입소인원 평균은 기초와 매월말 합계를 13으로 나누어 산출

※ 산출시 고려사항
보훈요양원 브랜드프로그램 수혜인원은 통합요양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되는 인원으로 주무부처에 보고된 인원으로 함

요양원 개원 당해년도의 프로그램 수혜인원 실적, 과거 3개년도
실적이 존재하지 않는 요양원의 실적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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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사업 [4점]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통합서비스 수혜대상자 투약감소율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수혜대상자의 투약일수 감소를 통해 의료복지통합서
비스의 효과 증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통합서비스 수혜대상자
투약처방 감소율

=
통합서비스 수혜대상자의 연투약일수

통합서비스 수혜대상자의 연투약인원

② 외래진료 투약일수는 외래진료시 처방전을 통해 처방되는 일수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투약일수는 보훈병원 EMR시스템에 입력․관리되는 자료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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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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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 695 -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
사업

1. 일자리 창출형 R&D 기업 지원 강화 23

(1)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 제고 10

(2) R&D과제의 특허등록 성과 6

(3) 산업기술 전문인력 취업성과 7

2.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 11

(1) 중소중견기업의글로벌시장진출성공지수 5

(2) 중소기업의산업기술인프라활용촉진성과 6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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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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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일자리 창출형 R&D 기업 지원 강화 [23점]

(1)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0점)

정 의
일자리 창출형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시장 창출역량,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우수 인력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는 직･간접 일자리 창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
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 =
당해연도 신규고용인원

당해연도 지원예산

② 당해연도 신규고용 인원 : 일자리 창출형 R&D 지원사업(월드클래스
300 R&D사업,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R&D))을 통해 수행기관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신규고용인원

③ 당해연도 지원예산 : 일자리창출형R&D 지원사업(월드클래스300 R&D
사업,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R&D))의 당해연도 지원예산

(2) R&D 과제의 특허등록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국내외 특허 확보는 R&D 결과물인 ‘기술’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
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유지 할 수 있는 역량 수준을 나타내는 필수적
성과지표로, 일자리창출형 R&D 지원기업의특허등록실적을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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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 [11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R&D 과제의
특허등록 성과

=
당해연도 특허등록 실적

(당해연도지원예산 x 0.3) + (전년도지원예산 x
0.7)

②당해연도 특허등록 실적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사업(R&BD)의 과제수행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당해연도 발
생된 국내･외 특허등록 건수

③ (당해연도지원예산 x 0.3) + (전년도지원예산 x 0.7) :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의 전년도와 당해연도 과제에 지
원된 금액(연차별 가중치 차등 적용)

※ 산출시 고려사항
특허등록건수 산출시 대상R&D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 등록특허에
대한 사사표기 확인으로 유효성 검증

(3) 산업기술 전문인력 취업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7점)

정 의
산업계 우수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산학프로젝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으
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산업기술 고급 전문인력 취업성과를 평
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업기술 전문인력
취업성과

=
당해연도 산업기술전문인력 취업자수

당해연도 산업기술전문인력 양성 수

② 산업기술전문인력 취업자수: 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산업현장 활동 가능 인력 중 취업 및 창업인력의 합

③ 산업기술전문인력 양성 수: 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의 교육 배출자 중
취업불가능자(진학자, 군입대자, 사망자, 수형자, 해외이민자 등)를 제
외한 산업현장 활동 가능 인력 수

※ 산출시 고려사항
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은 ’14년도부터 총괄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14
년도 실적부터 산출 및 적용

(1)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성공지수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목표부여, 가중치: 5점)

정 의
해외 우수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공동 R&D 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실질적 성과(매출액 등)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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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목 표

ㅇ 글로벌시장진출건수
-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ㅇ 사업화현지매출액
-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중소･중견기업의글로벌
시장진출성공지수

= 글로벌시장진출건수×0.3 + 사업화현지매출액×0.7

* 세부지표방식으로 평가(글로벌시장진출건수 가중치 1.5점, 사업화현지매
출액 가중치 3.5점)

② 글로벌시장진출건수 : 국제기술협력거점(GT),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
(GCC), 유럽기업네트워크(EEN)를 통한 정부 투입예산 대비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건수(MOU, 계약체결)

③ 사업화현지매출액 : 산업기술국제협력(국제공동R&D)을 통해 기술개발
종료 후 기술적 성과를 사업화하여 발생한 완제품･소재부품 등의 매
출 실적

(2)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프라 활용촉진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정부의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시험분석 ․시생산 ․기술서비스 구축 인프라의 공동활용으로 국내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강화를 측정할 수 있는 소재기반구축 인프라 활용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인프라 활용촉진 성과

=
연간 총 장비가동시간

×100
시설장비 가용시간

② 연간 총 장비가동시간 :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및 지역산업 거점기관지원사
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 시설장비의 연간 총 사용시간의 합

③ 시설장비 가용시간 : 인프라 시설장비의 연간 총 사용가능 시간*
* 근무일수×8시간(연간 근무일수는 주5일×50주 = 250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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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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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
사업

1. 산업단지 관리 운영 사업 15

(1) 산업단지 활성화 기여 실적 11

(2) 산업단지 안전화 기여 실적 4

2. 기업성장 지원 사업 13

(1) 클러스터 R&D 지원기업생산액 향상실적 7

(2)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술이전 및 이전
기술 사업화 지원 실적

6

3. 산업입지 조성 사업 6

(1) 산업단지 미분양률 6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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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1점]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평가방식: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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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3×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하며,
부채액 산정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분양선수금은 제외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
분을 감안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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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산업단지 관리 운영 사업 [15점]

(1) 산업단지 활성화 기여 실적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11점)
정 의

산업단지 입주행정서비스의 실질적 성과인 관할 단지의 신규 입주업체수의
증가 노력과 노후 산업단지의 민간투자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및 산업단
지 활성화에 대한 기여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당해년도 관할 산업단지 신규 입주업체수 순증 ×0.3)
+ (노후산업단지 민간투자 유치실적 × 0.7)

 ② 당해연도 관할 산업단지 신규 입주업체수 순증은 당해연도에 관리기
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중 계약해지 업체를 제외한
순증가분으로 산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입주계약 등)에 따름
 ③ 노후산업단지 민간투자 유치실적 = 환경개선펀드금액(억원) + 민간대

행사업자 투자금액(억원) (과거 5개년 편차 적용, 실적산출기준)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

화사업계획의 수립)에 의한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혁신단지에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산업단지 안전화 기여 실적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4점)
정 의

산업단지 안전활동 강화노력을 통한 안전한 산업단지 만들기에 대한 기여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업단지안전강화노력 =
안전교육건수 +안전점검건수 +안전문화확산을위한
캠페인건수+재난대비훈련건수

  ② 산업단지 안전강화 노력을 위한 실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안전교육 :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 실적
   - 안전점검 : 보유시설물․단지내 취약지역․위험물취급업체 점검 등 산업

단지 안전을 위한 관리활동
   - 캠페인 : 산업단지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홍보 및 활동
   - 재난대비 훈련 : 한국산업단지공단 재난대비 매뉴얼을 활용한 재난

대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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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장 지원 사업 [13점]

(1) 클러스터 R&D 지원기업 생산액 향상실적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7점)

정 의
 MC(미니클러스터) 참여회원의 공동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R&D과제의 효율적 향상을 위해 과제수행기업의 매출액 향상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수행기업 매출액 향상 실적 = R&D 수행기업 매출액 합(3개년)
R&D과제 지원금액 합(3개년)

 ② 수행기업 매출액 향상 실적은 당해연도를 포함한 3개년 합으로 함

 ③ 매년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성과평가
최종보고서․성과조사서․부가가치세신고서․재무제표를 활용함

(2)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술이전 및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실적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대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상호 매칭 활동을 통한 기술이전 실적과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 기술이전계약 체결건수 및 이전기술사업화 지원실적은 전년도
    실적치의 120%(최고목표), 80%(최저목표)로 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술이전 및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실적
   = 기술이전계약 체결건수(0.5) + 이전기술사업화 지원건수(0.5)
 ② 기술이전 실적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대기업, 공공연구기관 등과 체

결한 기술이전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③ 이전기술사업화 지원실적은 이전기술업체가 사업화를 위하여 클러스
터 사업 등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 협약
서를 기준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전년도 실적치는 사업년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보고서(산업통상

자원부 제출)에 보고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706 -

 산업입지 조성사업 [6점]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1) 산업단지 미분양률(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공단이 개발한 산업단지의 미분양률 감소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80%
 최저목표 : 기준치 ×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업단지 미분양률 =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총 산업단지 개발면적(㎡)

 ② 총 산업단지 개발면적은 공단이 개발한 산업단지의 총 개발면적의
합으로 함

 ③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은 공단이 개발한 산업단지 중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면적의 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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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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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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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사고․사망재해 예방 23

(1) 사고․사망재해 감소 17

㉮ 중상해 사고재해 감소 (7)

㉯ 사망재해 감소 (10)

(2)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율 3

(3) 위험성평가 컨설팅 후 인정 연계율 3

2. 직업건강활동 강화사업 8

(1) 특수건강진단 수진율 향상 및 사후
관리 강화

5

(2) 제조업 작업환경측정 이행률 3

3. 안전문화 선진화사업 3

(1) 취약계층 안전보건교육 지수 확대 3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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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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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사고‧사망재해 예방 [23점]

(1)사고․사망재해 감소 - (가)중상해 사고재해 감소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7점)

정 의 휴업일수 90일이상의업무상사고부상자감소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중상해 사고재해 감소 =
휴업일수 90일이상사고부상자수

× 100
근로자수

②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통계에 따른, 당해연도 발생한 휴업일수 90일
이상 업무상 사고부상자 수와 근로자 수로 함

(1)사고․사망재해 감소 - (나)사망재해 감소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0점)

정 의 사고사망자의 감소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사망재해
감소

=
[(50인미만사고사망자수×0.7) +(50인이상사고사망자수×0.3)]×10,000

근로자수

②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통계에 따른 당해연도 발생한 업무상사고 사망
자수와 근로자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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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건강활동 강화사업 [8점]

(2)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3점)

정 의
모기업과협력업체 간 상생의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모기업의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율을 측정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율

=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신규참여사업장수×100

100인이상전체사업장수

② 참여사업장은 당해연도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신규로 참여한 모
기업 임.(이전년도 미참여 포함)

(3)위험성평가 컨설팅 후 인정 연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www.kras.or.kr)에 따른 실적으로 함

① 위험성평가 컨설팅
후 인정 연계율

=
50인미만위험성평가컨설팅후인정사업장수×100

50인미만위험성평가컨설팅지원사업장수

(1) 특수건강진단 수진율 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및 목표부여, 가중치: 5점)

정 의
근로자의 직업병 조기 발견을 위한특수건강진단수진율향상및위험요인보유근로자의
사후관리강화를통한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업무상질병이환 방지를 위한 기관의노
력과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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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 특수건강진단 수진율 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
= (특수건강진단 수진율×50%) + (사후관리율×50%)

① 특수건강진단 수진율 =
특수건강진단 수진자 수(b)

× 100
근로자수(a)

② 사후관리율 =
사후관리 인원 수(b)

× 100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수(a)

③ 특수건강진단 수진율

* a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통계에 따른 전체 사업장 근로자 수
* b : 고용노동부의산업재해현황통계에따른전체사업장근로자중특

수건강진단수진자수로하되, 야간작업항목단독수진자는제외

④ 사후관리율

* a : 전년도 특수건강진단 결과, 정상(A)을 제외한 유소견자(D1,
D2), 요관찰자(C1, C2) 판정을 받은 자 수

* b : 전년도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D1, D2),
요관찰자(C1, C2) 판정을 받은 근로자 중 공단의 근로자
건강센터 및 기술지원을 통해 사후관리를 받은 자 수

(2) 제조업 작업환경측정 이행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이행정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제조업 작업환경

측정 이행률
=

50인미만제조업작업환경측정이행사업장수×100
50인미만제조업사업장수

②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환경측정제도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이행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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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문화 선진화사업 [3점]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취약계층 안전보건교육 지수 확대(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안전보건 취약계층 대상의 안전보건교육 확대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취약계층 안전보건교육 지수 =
안전보건교육 이수 인원×0.5 + 안전보건교육이수시간×0.5

②취약계층은 장년*, 여성, 외국인, 예비산업인력으로 함.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준고령자로서 50세 이상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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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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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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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근로자 평생학습지원 16

(1)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율 8

(2) 청년 취업지원 성과 8

2. 국가자격 운영 8

(1) 국가자격취득률 6

(2) 국가자격취득자의 취업률 2

3. 외국인고용 지원 6

(1)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성과 6

4. 글로벌 일자리지원 4

(1) 수요자중심 해외취업지원 성과 4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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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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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근로자 평생학습지원 [16점]

(1)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율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인원 및 훈련시간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중소기업직업능력개
발훈련참여율

=
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중소기업사업장수

(8×3/7점)
전체중소기업사업장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중소기업 사업장수 : 당해연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중소기업 사업장수

전체 중소기업 사업장수 : 당해연도 300인 미만 전체 사업장수

※ 산출시 고려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역산
업맞춤형 훈련,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훈련, 컨소시엄훈련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근로자인당직업훈련시간 =
총근로자훈련시간

(8×4/7점)전체중소기업근로자수

총 근로자 훈련시간 : 중소기업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시간 총합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수는 당해연도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총

가입인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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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역산

업맞춤형 훈련,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훈련, 컨소시엄훈련으로 한다.

측정산식(②)의 분자에서 훈련시간은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통계
수치(훈련시간 구간별 최소시간×훈련인원)를 적용한다. 단, 일학습병행제

의 경우 HRD-net 시스템 통계 수치(개별 학습근로자 훈련시간의 합)를

적용한다.

(2) 청년 취업지원 성과(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청년층일자리미스매칭해소에기여코자청년취업지원사업의 취업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청년취업 지원성과 =
취업지원사업 취업인원
취업지원사업 수료인원

② 취업지원사업의 범위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컨소시엄, 지역산업맞춤형인

력양성, 일학습병행제 사업으로 한다.

③  취업인원은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당해연도에 취업한 인원으로 한다.

④  수료인원은 취업지원사업 훈련과정을 당해연도에 수료한 인원으로 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자 수는 전년도 청년취업아카데미 수료자로서

6개월이내 취업하여 3개월 간 고용유지 상태로 있는 인원(지원금 대상)

으로 함
청년취업아카데미 수료인원은 전년도 청년취업아카데미 훈련과정의

수료 인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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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격운영 [8점]

(1) 국가자격취득률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검정의 자격증 취득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가자격취득률 =
국가자격취득자 수

생산가능인구

② 국가자격취득자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의 자격취득자수로 측정함

③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당해연도 생산가능인구로
측정함

※ 산출시 고려사항
국가자격취득률 산정시 타 기관에 이관된 종목은 당해연도 및 전년도
실적에서 제외하고 신규 시행하는 종목은 당해연도 및 전년도 실적을
포함하여 측정함

(2) 국가자격취득자의 취업률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국가자격 취득자의 취업지원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가자격취득자의 취업률 =
취업인원

국가기술자격 취득인원

② ‘국가기술자격 취득인원(분모)’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시
점에 미취업한 연인원으로 측정함(한국고용정보원 EIS 통계자료 활용)

* 국가기술자격 취득인원은 전년도 7.1부터 당해 연도 6.30까지

취득자로 한다.

③ ‘취업인원(분자)’은 분모 중에서 자격취득 후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
한 인원으로 측정함(한국고용정보원 EIS 통계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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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고용 지원 [6점]

 글로벌 일자리지원 [4점]

(1)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성과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및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중소기업 부족인력 해소를 위한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의 핵심 목표인 외
국인근로자 국내 도입실적과 이들의 안정적인 취업현장 조기적응을 위한
사업장 고용체류지원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산식① 당해 연도 도입쿼터
산식②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산식① 당해 연도 도입쿼터 (목표대실적)
산식② (목표부여 편차)
-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도입쿼터 대비 외국인근로자 도입률 × 0.6) +
(입국초기 사업장 방문 조기적응지원율 × 0.4)

<산식①>

도입쿼터 대비 외국인근로자 도입률 =

당해연도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수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산식②>

입국초기사업장방문조기적응지원율 =

사업장방문조기적응지원인원수
외국인근로자도입인원수

② ‘당해 연도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수’는 당해 연도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건 중에
서 12월 31일까지 국내에 도입된 외국인근로자(E-9) 수로 측정 (한국고용
정보원 EIS 통계자료 활용)

③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에 도입된
외국인근로자(E-9) 수로 측정 (한국고용정보원 EIS 통계자료 활용)

④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당해 연도 전
체 외국인력(E-9) 도입규모로 함. 단, 당해연도 10월 이후 발급된 성실근
로자 재입국 고용허가서 분은 제외한다.

⑤ ‘사업장 방문 조기적응지원 인원수’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 후 3개월 이
내 고용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숙소 등 근로여건 확인, 애로사항
해소 등 취업 조기적응을 지원한 외국인근로자(E-9) 수로 측정(한국고용
정보원 EIS/EPS 자료 활용)

(1) 수요자중심 해외취업지원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진출 기회 확대 실적 및 해외취업지원사업의 효율성
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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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평가방법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수요자 중심 해외취업 지원성과 =
취업인원

(2점)
구인인원

취업인원은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해외취업정보망(월드잡)을 통하여 동일
한 해외업체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인원으로 함

구인인원은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해외취업정보망(월드잡)을 통한 구인
요청 인원을 말함

② 해외취업지원사업의 효율성 =
취업인원

(2점)
예산집행액

취업인원은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해외업체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인원
으로 함

예산집행액은 당해연도 공단 결산서를 기준으로 한 예산집행액(지출원
인행위 기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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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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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품질검사 사업 17

(1) 석유제품 품질 확보 15

(2) 품질인증주유소 확대 2

2. 유통조사 사업 11

(1)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6

(2) 석유대체연료 유통 확대 5

3. 기술연구 사업 6

(1)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 창출 6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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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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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품질검사 사업 [17점]

(1) 석유제품 품질 확보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5점)
정 의

기관의 석유사업자에 대한 비정상 적발 향상 실적에 관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석유제품 품질확보 = 경질유 검사성과 × 0.9 ＋ 중질유 검사성과 × 0.1
   - 경질유 검사성과 = 경질유 비정상업소 과징금 / 경질유 품질검사 수수료
   - 중질유 검사성과 = 중질유 비정상업소 과징금 / 중질유 품질검사 수수료
 ② 비정상업소 과징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 제38조에 대한 
검사결과 제27조, 제29조 및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위반업소(행
위)에 대한 동법 제14조제1항의 과징금 부과기준의 총액 (단위 : 백만원)

 ③ 경질유는 자동차용휘발유, 등유, 경유, 용제,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를
포함하고 중질유는 중유,아스팔트, 부생연료유 2호(중유형)를 포함

 ④ 품질검사 수수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부생연
료유, 용제 및 아스팔트에 대해 리터당 0.6원 이하의(현재 0.469원) 범위
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연간 합계 총액(단
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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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인증주유소 확대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2점)
정 의  신뢰받는 주유소 확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정부 정책목표와 일치 (2018년 : 400업소)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품질인증주유소 협약 업소수

 ② 품질인증주유소 협약업소수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출함

 유통조사 사업 [11점]

(1)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석유시장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관리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 

정량미달 적발실적 × 0.4 + 등록요건 부적합 업소수 × 0.2 
+ 유통질서 저해행위 적발 업소수 × 0.4

석유사업자 수

② 정량미달 적발실적은 검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업소수의 합

③ 등록요건 부적합 업소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규정한 석유
사업자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소수의 합

④ 유통질서 저해행위 적발 업소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
항제10호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은 조
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대한 적발업소수의 합

⑤ 석유사업자수는 당해연도 매월말일 기준으로 수급보고시스템 상 영업중
인 사업자수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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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연구 사업 [6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석유대체연료 유통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석유대체연료 유통량 확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석유대체연료 유통 확대 =
석유대체연료 국내 유통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국내 유통량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아스팔트, 용제, 부생
연료유, 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하며, 석유대체연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
료사업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연료에 한함

③ 국내 유통량은 석유공사 또는 석유관리원 수급통계의 국내 판매량
및 수입량의 합

(1)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 창출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석유제품 품질 향상 및 석유대체연료 보급관련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창출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연구개발
활성화및
성과창출

=
(국내저명학술지×0.2+해외저명학술지×0.3+특허등록×0.5)

평균 연구인력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국내저명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 승인된 논문 편수로 산
출하고, 해외저명학술지는 당해연도 SCI, SCI(E) 저널에 게재 승인된
논문 편수로 산출함

③ 특허등록 건수는 선정된 과제 수행을 통해 과제수행기관 명의로 정
부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특허 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연도에
특허청에 등록된 건수로 산출함 (단, 3국-미국, 일본, EU 특허등록 수
는 2배수로 인정)

④ 평균 연구인력은 당해연도 연구조직에 근무하는 자로 직제규정상의
연구직을 기준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다만, 연구직 중 보직자, 파견자, 교육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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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 731 -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실용적 소비자정보 제공 5

  (1) 소비자 역량 강화 지원 성과 5

 2. 소비생활 안전개선 11

  (1) 소비자안전 시장개선 조치 성과 11

 3. 수요자맞춤형 피해구제 10

  (1) 소비자 피해구제 성과 10

 4. 정책․거래환경의 소비자지향성 확보 8
  (1) 정책‧거래 환경의 소비자지향성 개선

성과
8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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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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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실용적 소비자정보 제공 [5점]

(1) 소비자 역량 강화 지원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5점)

정 의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교육 성과 및 가격정보의 확산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회적 배려계층 교육성과(가중치 50%)= 사회적 배려계층 교육인원

② 가격정보 확산 성과(가중치 50%)= 참가격 웹사이트 방문자 수

③ 사회적 배려계층 소비자교육 : 한국소비자원의 기획교육 및 정부, 지자
체, 농협 등 유관기관의 요청을 통하여 진행하는 외부 수탁교육 중에
서 교육 대상자가 노인, 농축산어업인, 이민자, 북이탈주민, 저소득층,
장애인 교육 및 그 교육에 참석한 교육인원을 측정

④ 참가격 방문자 수는 한해동안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참가격 사
이트의 연간 방문자 수를 말한다.

※ 실적 산출시 고려사항
ㆍ사회적 배려계층 중에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이 법률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포함하며, 자체 설문조사
를 통해 저소득층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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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생활 안전개선 [11점]

 수요자맞춤형 피해구제 [10점]

(1) 소비자안전 시장개선 조치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1점)

정 의
국민의 소비생활 안전확보를 위한 ‘①일괄 시정조치 ②개별 시정조치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소비자안전 시장개선 조치 성과 =(일괄시정조치 건수×0.7)+(개별 시정
조치 건수×0.3)

② ‘일괄 시정조치 건수’는 시정권고를 통해 안전관리(제도) 미비로 위해
(危害) 발생 우려가 높은 동종의 제품·시설·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동
시에 시정조치한 실적을 말하며, 10개사업자 이상 또는 시장점유율 합
이 50%이상 시정조치한 것에 한한다.

* 시정조치는 제품 리콜(회수․교환․환급․수리․판매중단), 품질‧표시 개선,
시설보완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한다.

(1)소비자 피해구제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0점)

정 의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 확대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소비자 피해구제 성과 =
피해구제 처리건수

피해구제 접수건수

②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당해연도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를 말한다.

③ 피해구제 처리건수는 피해구제 접수건 중 합의권고를 통해 수리보수,
교환, 환불, 계약이행, 계약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으로 피해구제가
종결된 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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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거래환경의 소비자지향성 확보 [8점]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정책 거래 환경의 소비자지향성 개선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8점)

정 의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성과 및 허위ㆍ과장광고 등 부당광고의 시정조
치를 통한 정책 및 거래환경의 소비자 지향성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 (상
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정책·거래환경의 소비자지향성 개선 성과 =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반영 건수)×0.5 + (부당광고 시정조치)×0.5

② ‘소비자지향성 제도개선 반영건수’는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16.1.1 제정)’에 따라 연구·조사된 정부 정책·제도에 대한

소비자지향성 개선안을 정부, 지자체 등에서 수용한 실적을 말한다.

③ ‘부당광고 시정조치’는 허위·과장광고의 시정 권고를 통해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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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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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안전검사사업 19

  (1) 승강기사고 감소성과 7

  (2) 승강기 안전위험요소 제거성과 5

  (3) 부적합 승강기 조기개선율 7

 2. 안전연구사업 10

  (1) 신규설치 승강기 불량률 감소성과 5

  (2) 승강기 안전산업 R&D 활성화 성과 5

 3. 안전교육사업 5

  (1) 안전관리자 직무능력 유지성과 5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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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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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안전검사사업 [19점]

(1) 승강기사고 감소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7점)

정 의
승강기 안전사고 및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승강기 안전운행지수 = (사고율 × 0.5) + (인명피해율 × 0.5)

② 사고율은 승강기 10,000대 당 발생하는 사고건수를 의미함
사고율 = (승강기 사고건수 / 승강기 보유대수) × 10,000대

③ 인명피해율은 승강기 10,000대 당 발생하는 사고 피해인원을 의미함
인명피해율 = (사고 피해인원 / 승강기 보유대수) × 10,000대

④ 사고 피해인원은 당해 연도에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인원 중
사망자는 1명당 0.7명으로, 부상자는 1명당 0.3명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인원을 뜻함
(사고 피해인원 = 사망자 합계×0.7 + 부상자 합계×0.3)

⑤ 승강기 보유대수는「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0조의3에 따라
운영되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www.elevator.go.kr)에 등록된
승강기 대수를 말한다.

⑥ 사고건수는「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4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되어 승강기 사고조사반의 사고조사가
이루어진 사고건수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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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강기 안전위험요소 제거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검사, 특별점
검 등을 통해 안전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승강기 안전적합성이 향상된 성
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승강기 안전적합성 향상률 =
안전위험요소 제거 승강기 대수

×100
승강기 보유대수

② 안전위험요소 존재 승강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국가에서 정한 안전검사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43호)에 부적합
하여 안전에 지장이 있는 승강기(불합격 판정받은 승강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8조의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승강기

③ 승강기 위험요소 제거 승강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승강기를 검사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한 승강기

(불합격 재검사 후 합격된 승강기)
- 불법운행 승강기를 조사 후 행정처분 등을 하여 적법한 상태로 유지
시킨 승강기(불법운행 승강기 등을 준법하도록 조치한 승강기)

④ 승강기 보유대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라
운영되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www.elevator.go.kr)에 등록된
승강기 대수를 의미함

(3) 부적합 승강기 조기개선율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7점)

정 의
승강기사고 위해요인인 부적합 승강기 조기개선을 통한 안전확보 노력
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적합 승강기 조기개선율 =
부적합 승강기 조기개선 대수

×100
부적합 승강기 대수

② 부적합 승강기 대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행정안전부고시) 제7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조건부합격을 판정받은 승강기 대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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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연구사업 [10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부적합 승강기 조기개선 대수는 조건부 합격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하여 합격을 받은 승강기 대수를 의미함

④ 부적합 승강기 대수 및 조기개선 대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라 운영되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www.elevator.
go.kr)의 통계를 활용

(1) 신규설치 승강기 불량률 감소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승강기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설치되도록 지원하여,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의 불량률이 감소한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신규설치 승강기 불량률 =
불량 건수

× 100
신규 승강기 설치대수

② 신규 승강기 설치대수 : 해당 연도 신규 설치되어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승강기임

③ 불량건수 : ②에 해당하는 승강기 중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
한 승강기 대수를 의미함

※ 산출시 고려사항
‧ 불량건수 및 신규 승강기 설치대수는「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라 운영되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www.elevator.
go.kr)의 통계를 활용

(2) 승강기 안전산업 R&D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5점)

정 의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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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사업 [5점]

(1) 안전관리자의 직무능력 유지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5점)

정 의
승강기 운행의 지장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자
의 직무능력 유지·향상을 위한 3년 주기 교육의 수료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안전관리자의 직무능력

유지·향상도
=

3년 주기 교육 건수
× 100

3년 주기 교육 대상 현장수

② 3년 주기 교육이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승강기관리교육을 의미함

③ 3년 주기 교육 대상 현장 수와 교육 건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라 운영되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www.elevator.
go.kr)에 등록된 승강기관리교육 유효기간 도래 현장 수와 교육 수료
건수를 의미함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연구개발 지원건수×0.4) + (안전성평가 건수×0.3) +

(기술이전 건수×0.3)

② 연구개발 지원건수 : 공단에서 승강기 안전관련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업체에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한 계약건수임

③ 안전성평가 건수 :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8조에
따른 특수구조승강기에 대한 안전성평가 계약건수임

④ 기술이전 건수 : 특허 출원 및 등록된 공단 소유 기술을 기업에
이전한 계약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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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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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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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
사업

1. 산업체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9

(1) 산업체 에너지관리기술지도 확대 9

2. 에너지절약형 소비기반 강화 사업 8

(1)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확대 8

3.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 사업 8

(1)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인증 확대 8

4. 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사업 9

(1) 민간주도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9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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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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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산업체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9점]

 에너지절약형 소비기반 강화 사업 [8점]

(1) 산업체 에너지관리기술지도 확대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대⋅중소기업 에너지절약 기술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지도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중소기업 에너지관리기술지도 성과 = 산업체 에너지관리기술지도 실적

② 산업체 에너지관리기술지도 실적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대⋅
중소기업 에너지절약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관리기술지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업장의 수를 말함

(1)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확대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대기전력으로 인한 에너지낭비 최소화를 위해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확대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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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 사업 [8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확대 성과
= 당해연도 우수제품 수×0.6+관리제품 수×0.4

②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은 효율등급제품 관리규정에 따라 효율등급 2
등급이상 제품 중 Active-mode 대기전력 기준을 만족하여 공단에 효율
등급제품으로 등록된 당해연도 신규 우수제품 수를 말함

③ 관리제품 수는 기준 강화, 사후관리 등 보급된 제품의 지속적인 대기전
력 저감을 위해 관리되는 총 우수제품 수를 말함
(단, 평가 당해연도 신규 우수제품 수는 제외)

④ 다만, 상기 기준에서 등록기준 강화 등 효율등급제품 관리규정 개정으
로 인한 영향은 제외함

(1)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인증 확대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보급 확대와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확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확대 성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실적(2등급 이상) × 등급별 가중치

신축 건축허가 건수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실적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에 따라 2등급 이상의 예비인증건수로 하며, 이에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등급별로 점수화함.

※ 예비인증이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평가된 결과
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을 말함

등급 1+++ 1++ 1+ 1 2

가중치 2.5 2.0 1.5 1 0.5

③ 신축 건축허가 건수는 국토교통부 통계연보에 따른 동수별 건축허가
현황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신축 건축허가 건수임

④ 다만, 상기 기준에서 인증 및 평가 기준 강화, 적용대상 제외 등 건축
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개정으로 인한 영향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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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사업 [9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1) 민간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가중치: 9점)

정 의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평가한다. (상향
지표)

목 표

총 국가 공급량 목표(REC) × 110%

※ 총 국가 공급량 목표는 정부가 공고하는 공급량 목표와 이전 연도 이
행연기량 중 해당 연도로 연기한 양의 총합을 의미

측정 산식
및 변수

◯1 민간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민간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REC)

◯2 민간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장
시스템을 활용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사업을 통해 생
산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원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생산자에게 발
행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양으로 함

※ REC는 특정 전원으로의 생산 편중현상 방지하기 위해 환경, 발전
원가 등을 고려하여 생산자에게 발급하는 공급인증서의 명칭

※ RPA(RPS 시범사업 대상설비 발전 실적), 국가 REC(FIT 또는 국가
무상지원금 대상설비 발전 실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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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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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연구개발지원사업 25
  (1) 과학기술분야 연구성과물의 질적

수준 제고 9

  (2) 인문사회분야 연구성과 수준 제고 9

  (3) 신진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 7

 2. 연구기반구축사업 3

  (1) 연구비 사용 투명성 강화 3

 3. 인력양성지원사업 6

  (1) 인력양성사업 성과 창출 정도 3
  (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산학협력

사업의 지역사회 혁신 창출 실적
3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 752 -

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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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연구개발지원사업 [25점]

(1) 과학기술분야 연구성과물의 질적 수준 제고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재단이 지원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 중 산출된 논문의 질적 수준 제고
와 지식재산권 창출 수준의 정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세부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발표 논문 비중 = 세계 주요 과학저널의 발표 논문 수 × 0.8
+ 지식재산권 해외 등록 건수× 0.2

② 세계 주요 과학저널 : Nature, Science, PNAS 및 각 자매지를 말함

③ 연구개발사업 SCI급 학술지 발표 논문은 재단에서 지원한 과학기술연
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함

④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 : 이공분야 연구지원사업의 연구성과물 중 지식
재산권(특허)으로 등록한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 매년 2월 말일 기준으로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한
논문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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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문사회분야 연구성과물의 수준 제고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을 통한 다양한 연구 성과물의 수준 및 비중을 평
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성과물 수준 제고 = SCI급(SSCI, A&HCI) 발표 논문 수 × 2 +
KCI 발표 논문 수 + 저역서 발간 수

② 연구성과물로 도출되는 논문 및 저역서는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대
상으로 함

※ 산출 시 고려사항
매년 2월 말일 기준으로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한 논문 및 저역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발표논문은 참여율 반영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3) 신진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7점)

정 의 재단에서 지원한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역량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신진연구자 연구역량 =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건수(0.6)
+ 국내저명학술지 논문건수(0.4)
재단 지원 신진연구인력 수혜자 수

② 신진연구인력이 도출한 논문건수
-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건수 : 평가년도 SCI(E)급 저널에 게재된 논문 건수
- 국내저명학술지 논문건수 : 평가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에 게재된 논문 건수

③ 재단 지원 신진연구인력 수혜자 수 : 평가년도 포함 최근 3년간 재단
에서 지원한 신진연구인력 수 평균

※ 산출 시 고려사항
매년 2월 말일 기준으로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한 논문 실적을 기
준으로 평가

발표논문은 참여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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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반구축사업 [3점]

 인력양성지원사업 [6점]

(1) 연구비 사용 투명성 강화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연구비 부정사용 점검 및 방지 실적으로 연구개발 과제 관리 고도화 노력을
측정한다. (세부지표 : 하향 및 상향지표)

기 준 치

①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 적발과제수(하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②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 적발과제수(상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 적발과제수(하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②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 적발과제수(상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연구비 사용 투명성 =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 적발과제수×0.5)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 적발과제수×0.5)

*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 및 내부 적발과제수 평점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함
②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 적발과제수(하향지표) : 재단 R&D사업 지원과
제에 대한 외부기관(감사원, 검찰 등)이 적발/통보하여 최종 확정된 연
구비 부정사용 과제수(단, 최종 확정된 과제수에 따른 실적값이 없는
연도는 목표부여를 위한 표준편차 계산 시 제외하고 산정)

③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 적발과제수(상향지표) : 재단 R&D사업 지원 과
제에 대한 현장점검, 내부감사 등 내부점검을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되어 최종 확정된 과제수(단, 최종 확정된 과제수에 따른 실적값이
없는 연도는 목표부여를 위한 표준편차 계산 시 제외하고 산정)

(1) 인력양성사업 성과 창출 정도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인력양성사업의 창출된 실적을 통해 사업의 종합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고급인재양성사업 성과 창출 실적 = BK21사업 연구인력 배출 실적 ×
0.2 + BK21사업 참여 이공분야 대학원생의 SCI급 논문 IF × 0.5 + 창의
적 인재양성 실적 × 0.3

② BK21사업 연구인력 배출 실적 : BK21사업 사업단을 통해 배출된 석·박
사 학위 졸업자 평균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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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BK21사업 참여 대학원생 SCI급 논문 IF : BK21사업을 통해 산출된 이
공분야 대학원생의 SCI급 논문의 영향력지수(IF)

④ 창의적 인재양성 실적 : BK21 사업 지원을 통해 배출된 대학원생의 졸
업 후 진로 현황(취업, 진학, 연구 활동 등)

※ 산출 시 고려사항
 BK21사업 연구인력 배출 실적 및 창의적 인재양성 실적(진로현황)은
매년 2월 말일 기준으로 BK21플러스사업 사업단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BK21사업 참여 대학원생의 SCI급 논문 IF는 참여율을 반영하며, 매년
2월 말일 기준으로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산학협력사업의 지역사회 혁신 창출 실적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3점)

정 의
재단이 지원한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기관
들과의 실질적 협업을 통해 도출된 지역사회 혁신 종합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120%
최저목표 : 기준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회적 가치 창출 실적 = 지역사회 혁신 실적 × 0.5 + 일자리 창출 실적
× 0.5

② 지역사회 혁신 실적 : 재단의 산학협력재정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
학이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지역사회의 혁신 창출 실적

※ 지역혁신 실적 : 지역사회와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 성과
(보고서)

③ 일자리 창출 실적 : 산학협력재정사업 지원을 받은 대학의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동 지표의 산학협력재정지원사업이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2020년부터
목표부여(편차)로 평가

일자리 창출 실적은 산학협력재정지원사업 참여 사업단의 공문을 통해
추출된 실적으로 평가

 지역혁신 실적 프로젝트 :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지역유산 창출, 문화
관광콘텐츠, 6차 산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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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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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
사업

1. 국내 원전안전관리사업 17

(1) 원자력시설 종합안전성능지수 9

(2)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8

2. 방사선안전관리사업 9

(1) 방사선안전관리지수 9

3. 비상대응안전관리사업 8

(1) 비상대응안전관리지수 8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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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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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국내 원전안전관리사업 [17점]

(1) 원자력시설 종합안전 성능지수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9점)

정 의
예방적 안전규제업무 수행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성과를 평가한다. (상
향지표)

목 표
최고목표 : 100
최저목표 : 99.400 (2004년 지표도입 이후 최저값)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성능지수 =
가동중 원전의 종합안전성능율의 합/11

가동원전수

② ‘가동중 원전의 종합안전성능율의 합/11’에 대한 정의
: 11개 안전성능지표(원자로정지, 출력변동, 안전주입계통, 비상발전기계
통, 보조급수계통, 핵연료건전성, 냉각재계통 건전성, 격납건물 건전성,
비상대책, 소내방사선선량, 소외방사선준위)에 대하여 가동원전수로 가
중하여 계산

= (원자로 정지＋출력변동＋안전주입계통＋비상발전기계통＋보조급수계
통＋핵연료건전성＋냉각재계통 건전성＋격납건물 건전성＋비상대책＋
소내방사선선량＋소외방사선준위)

③ 가동원전수에 대한 정의
가동원전수 : 당해연도 가동중 원전기수

※ 산출 시 고려사항
자연재해(낙뢰 포함), 송전계통, 해양생물유입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파급정지 및 출력감발은 평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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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안전관리사업 [9점]

(2)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원자력시설의 취약분야에 집중하는 집중검사를 강화하여 안전규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최근 3개년 평균실적과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
취약분야집중검사지수

(1-입회검사율)

② 취약분야집중검사지수에 대한 정의
원자력시설의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수행한 중점검사 건수/
검사대상 원자력시설수

③ 입회검사율에 대한 정의
입회한 세부검사 수/입회대상 세부검사 수

(1) 방사선안전관리지수(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방사선량한도초과, 방사선안전에 관한 부적합사항 요구기한내 미완료, 방사선원
현황 보고누락, 안전관리 인력미확보 등의 최소화를 통해 방사선이용시설의 안
전관리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복합지표)

기 준 치 최근 3개년 평균실적과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 (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 (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방사선안전
관리지수 =

방사선피폭관리지수(30%)+규제요건부합지수(20%)+방사선원
현황보고완료지수(20%)+방사선안전관리인력확보지수(30%)

② 방사선피폭관리지수+규제요건 부합지수+방사선원현황보고완료지수+방
사선안전관리인력확보지수에 대한 정의

방사선피폭관리지수: 방사선 선량한도초과기관 저감 노력 평가

= 허가기관수
방사선선량한도초과기관수

 × 

- 방사선선량한도초과기관: 법정 선량한도인 5년간 100mSv, 특정한해
50mSv를 초과하는 선량한도초과자 발생 기관으로 당해연도 피폭방사
선량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기관

규제요건 부합지수 : 방사선분야 정기검사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요구기한내 미완료 기관수 최소화 노력 평가

= 허가기관수
부적합사항기한내미완료기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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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응안전관리사업 [8점]

(1) 비상대응안전관리 지수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전국토 환경방사능 감시망 확대 및 정보 전달 강화를 통해 방사능 재난에 대
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방사선 사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평가
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비상대응안전관리지수=방사선무사고지수(30%)+비상대응감시 공개지수(70%)

② 방사선무사고지수에대한정의 = 방사선원허가사용기관수

  

 방사선사고×등급
×

- 방사선사고: 당해연도발생하여 평가완료된사고
- INES등급: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원자력사고고장등급으로 0등급(안전상

중요하지 않은 경미한 고장), 1~3등급(고장), 4~7등급(사건)로 분류하

고있으며, 정부의사건등급평가위원회에서등급을결정함

③ 비상대응감시 공개지수에 대한 정의

=자료수집률
자료제공기관수 × 100

- IERNet: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 IERNet자료제공기관수: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자료를제공한유관기관 수

- IERNet자료수집률: IERNet중앙서버 자료저장 개수/연간 총 자료 생성개수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방사선원현황 보고완료지수: 방사선원 관리현황 미보고 기관수 최소화 노
력 평가

= 허가기관수
방사선원관리현황 미보고기관수

 × 

방사선안전관리인력 확보지수: 방사선안전관리자 미선임 기관수 최소화
노력 평가

= 신고기관수
방사선안전관리자 미선임기관수

 × 

※ 허가 신고기관: 원자력안전법 5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방
사선원 사용 등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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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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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인터넷 및 정보보호 산업육성 12

  (1) 정보보호 신기술 보급 성과 12

 2.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 강화 12

  (1) 사이버위협 안전도 향상 12

 3.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10

  (1) 개인정보보호 수준 개선도 10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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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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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인터넷 및 정보보호 산업육성 [12점]

(1) 정보보호 신기술 보급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2점)

정 의
정보보호 산업의 수요 확대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KISA가 보유한 정보보호
신기술을 보급한 성과를 직전 2년간 정보보호 R&D 예산 집행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최근 3개년 평균실적과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정보보호 신기술 이전 건수

직전 2년간 정보보호 R&D 예산 집행액(십억원)

② 정보보호 신기술 이전 건수 : KISA 보유한 정보보호 신기술에 대하여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건수

※ 정보보호 신기술은 KISA가 개발‧취득한 정보보호 관련 특허, S/W등록
등 지적재산권을 의미함

③ 직전 2년간 정보보호 R&D 예산 집행액 :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정보보호
기술개발 R&D 예산 집행 총액(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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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 강화 [12점]

(1) 사이버위협 안전도 향상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2점)

정 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고도화, 정보보호 사각지대 보안위협 제거를 통해
사이버공격에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최근 3개년 평균실적과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사이버공격 대응성과× 0.4) + (사이버위협 예방성과× 0.6)

② 사이버공격 대응성과 : 악성코드, 해킹, DDoS 사이버공격 대응실적의 평균값
1) 악성코드 :악성코드 대응건수/ (악성코드 탐지건수+신고 접수건수)
2) 해킹 : 해킹 대응건수/ (해킹 탐지건수+신고 접수건수)
3) DDoS : DDoS 대응건수/ (DDoS 공격 탐지+신고 접수건수)

③ 사이버위협 예방성과 : 중소기업 보안위협 예방실적의 평균값
1) 취약점점검 =당해연도 홈페이지 및 서비스 취약점을 점검받은 사업체수

/ ICT 중소기업 사업체수
2) 웹 보안도구 보급=당해연도 웹 보안도구를 보급받은 사업체수/ ICT 중
소기업 사업체수

3) ICT 중소기업 사업체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ICT실태조사」에서 발표한 “ICT 중소기업 대표산업별 업체수”를 기준
으로 함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사업 [10점]

(1) 개인정보보호 수준 개선도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0점)

정 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최근 3개년 평균실적과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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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노출 전 조치건수 × 0.4) + (노출 후 차단건수 × 0.6)

② 조치건수는 주무부처에서 정한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를 근거로 이를 위반한
건수에 대해 당해연도 조치를 완료한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
단위로 집계한다.

③ 차단건수는 주요 개인정보 8종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적으로 노출
되었거나, 주무부처에서 정한 불법유통 체크리스트를 근거로 이를 위반한
정보에 대해 당해연도 삭제를 완료한 인터넷 웹사이트 단위로 집계한다.

※ 주요 개인정보 8종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건강보험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77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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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맞춤형 취업지원 14
  (1)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취업성과 8

  (2)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고용의무사
업체 중증장애인 신규 고용 성과

6

 2. 기업의 일자리 확대 지원 10
  (1)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의 의무
     일자리 충족률 5

  (2)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창출

5

 3.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 10
  (1)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수혜비율 5
  (2)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생 취업성과 5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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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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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맞춤형 취업지원 [14점]

(1)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취업성과(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8점)

정 의 기관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취업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성과

=
기관 지원을 통한 장애인 취업건수

경제활동 장애인구

② 취업건수는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건수로 함

③ 기관지원을 통한 취업은 알선취업, 지원취업으로 함

④ 경제활동 장애인구는 전년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15세 이상 인
구) 통계를 근거로 산출

(3) 보조공학기기지원을통한고용의무사업체중증장애인신규고용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성과 및 보조공학기기지원이 의무고용사업체 중증장
애인고용과 고용유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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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일자리 확대 지원 [10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을통한
고용의무사업체
중증장애인
신규고용성과

=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50인 이상
고용의무사업체 중증장애인 신규 고용창출 인원수

전체 보조공학기기 지원 인원수

② 보조공학기기지원인원수는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건수로 함

③ 신규고용창출인원은 당해년도 고용보험취득자를 기준으로 함

(1)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의 의무일자리 충족률
(평가방식: β분포, 가중치: 5점)

정 의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사업체의 의무일자리에 장애인고용 향상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과거실적 중 최상위 실적치+4×직전년도 실적치+과거실적 중 최하위 실적)/6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 + 1.965 × 표준편차
최저목표: 기준치 - 1.965 × 표준편차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미이행사업체의 일자리 충족율 =
미이행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수
미이행사업체의 고용의무인원수

② 미이행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 및 고용의무인원은 관련 법 시행령 제

27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당해연도 1월 31일, 7월 31일까지

제출하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 상반기 장애인 고용실시 상황보고서의
12월과 6월 기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미이행 사

업주(정부․지자체 공무원 제외)의 장애인근로자와 고용의무인원의 합으

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장애인근로자수 산정시 관련 법 28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2배수로 인정함

(2)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창출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장애인 고용저조 등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

체의 장애인 고용창출 효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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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 [10점]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고용창출 = 서비스 제공후 장애인 고용창출사업장수 증가

② 서비스 제공후 장애인 고용창출여부는 고용보험으로 확인

※ 통합지원서비스?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환경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을 고용해 나갈 수 있도록 공단의 각종 사업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프로그램

(1)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수혜비율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경제활동 장애인구 대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수혜 비율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수혜

비율
=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인원

경제활동 장애 인구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인원의 대상과정은 공단 업무시스템에 등록

된 취업관련과정(통합훈련, 특성화훈련, 맞춤훈련, 단기직무훈련) 및

재직자과정을 수료한 인원으로 함

③ 경제활동 장애인구는 전년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통계를 근거로

산출

(2)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생 취업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양성훈련 수료생의 취업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 776 -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생 취업성과 =
양성훈련 수료인원 중 취업자 수

양성훈련 수료인원

② 양성훈련 수료인원 중 취업자 수의 대상과정은 통합훈련, 특성화훈련,
맞춤훈련 등 1개월이상 과정을 대상으로 함

※ 양성훈련 수료인원 중 취업자 수 인정기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하여 고
용보험에 가입된 자
(단, 당해연도 수료 후 다음연도 1월 2일 이후 취업자는 실적에서 제외함)

․해당과정 수료생 중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을 증빙할 서류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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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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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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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학자금대출 사업 17

  (1) 학자금대출 안정적 공급 노력 11

  (2) 부실채권 회수율 6

 2. 국가장학금 사업 17

  (1) 저소득계층 국가장학 지원 확대 성과 9

  (2) 교육비 부담 경감 성과 8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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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1점]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평가방식: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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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
분을 감안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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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학자금대출 사업 [17점]

(1) 학자금대출 안정적 공급 노력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1점)

정 의
학자금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자격심사 및 승인지원 활동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학자금대출 안정적 공급 노력 =
학자금대출 승인건수
학자금대출 심사보류건수

② 학자금대출 승인건수 : 학자금대출 심사보류건수 중 재단의 구제활동
(소득분위 심사, 학적정보 확인, 수납상태 점검, 심사거절 해소방법 제
시, 제도개선, 대학협업)을 통한 승인 건수

③ 학자금대출 심사보류건수 : 학자금대출 신청건수 중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미승인상태인 건수

(2) 부실채권 회수율(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재단 부실채권관리 강화를 통하여 국가재정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학자금대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직전 3개년 부실채권 발생금액 대비
당해연도 부실채권 회수금액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 × 120%
최저목표: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실채권 회수율 =
당해연도 부실채권 회수금액
직전 3개년 부실채권 발생금액

② 당해연도 부실채권 회수금액 : 당해연도에 기한이익상실채권 및 구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된 금액

③ 직전 3개년 부실채권 발생금액 : 직전 3개년에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채권 및 구상채권 금액

※ 기한이익상실채권 회수금액 : 대지급금, 대출잔액, 이자, 지연배상금

※ 구상채권 회수금액 : 대지급금, 대위변제금, 손해금, 추가보증료

※ 부실채권회수율 산출시 고려사항

기한이익상실채권이란 일반상환학자금대출과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의
6개월이상 연체된 채권 중 기한이익상실된 채권

구상채권이란 연체 등에 따라 금융기관(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보증부
대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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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사업 [17]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저소득계층 국가장학 지원 확대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기회 격차해소를 위해 재단이 국가장학금을 적극

지원하여 저소득계층 장학생 선정건수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저소득계층 국가장학 확대 성과 =
저소득계층 국가장학금 선정건수

전체 국가장학금 선정건수

② 저소득계층 : 국가장학금에 선정된 소득분위 3분위 이하 계층

③ 전체 국가장학금 선정건수 : 재단이 선정한 국가장학금 전체 건수의 합계

※ 실적 산출시 고려사항
국가장학금 2유형은 선정건수에서 제외

(2) 교육비 부담 경감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대학 교육비(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금 고지서상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금액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교육비 부담 경감 성과 =
등록금 우선감면 금액

전체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②등록금 우선감면 금액 :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은 재학생의 등록금 고지
서상 국가장학금 만큼 우선감면 받은 금액의 합계

③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 재단이 지급한 국가장학금액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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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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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법정 검사‧점검사업 12

  (1) 전기설비화재 감소 4

  (2) 현장시설개선율 5

  (3) 부적합시설 조기 개선율 3

 2. 전기안전진단사업 11

  (1) 국민생활공간 전기안전확보율 9

  (2) 전기설비 사고발생 감소율 2

 3. 전기안전지원‧진흥사업 11

  (1) 전기화재 인명피해율 감소 11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 786 -

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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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법정 검사·점검사업 [12점]

(1) 전기설비화재 감소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4점)

정 의 전기설비에서 발생되는 전기화재 감소실적을 평가한다(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90%
최저목표 : 기준치 × 120%

측정산식
및 변수

① 전기설비화재건수 =
전기설비·배선기구화재발생건수

전체고객호수(백만호)

② 전기설비․배선기구 화재발생건수는 공사 전기재해 통계분석자료를
기준으로 함

③ 전체고객호수는 매년 발행하는 한전 전력통계 속보로 호수 산정
(일반용, 자가용, 사업용전기설비 고객호수)

(2) 현장시설개선율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법정사업 수행과 동시에 전기재해의 근본적인 안전확보 활동(시설개선,
현지시정 조치 등)을 통해 기관의 사고예방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측정산식
및 변수

① 현장시설개선실적 =
현장시설개선실적(호수)

×100
일반용·자가용·사업용 검사·점검 실시(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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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진단사업 [11점]

측정산식
및 변수

② 전기설비 현장시설 개선건수 : 당해연도 법정검사․점검 실시 건수 중

현장시설 개선건수(일반용정기점검, 자가용사용전검사, 자가용정기검사,

전기안전점검(다중), 사업용사용전검사, 사업용정기검사)

③ 실시건수는 일반용·자가용·사업용전기설비의 전체 검사·점검 실시건수
(일반용사용전점검, 일반용정기점검, 자가용사용전검사, 자가용정기검사,

전기안전점검(다중), 사업용사용전검사, 사업용정기검사)

(3) 부적합시설 조기 개선율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가중치: 3점)

정 의
법정검사·점검을 실시한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과 전기품질 확보를 위
해 부적합(불합격) 전기설비 개선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산식
및 변수

① 부적합시설 조기 개선율 =
부적합(불합격)시설 조기 개선 건수

×100
일반용·자가용·사업용 부적합건수

② 부적합(불합격)설비 조기 개선 건수 : 당해연도 법정검사·점검
(사용전검사+정기검사·점검)실시 부적합 건수 중 개선실적

③ 법정검사·점검 부적합(불합격) 건수 : 법정검사·점검(사용전검사 + 정
기검사·점검)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부적합(불합격) 건수를 기준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부적합(불합격)설비 조기 개선실적 및 법정검사·점검 부적합 건수는
연말마감실적을 기준으로 함

부적합(불합격) 개선기간 : 부적합(불합격) 판정일로부터 일반용(2개월),

자가용·사업용 사용전검사(15일), 자가용·사업용 정기검사(3개월)이내

(1) 국민생활공간 전기안전확보율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국민의 주요 생활공간인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긴급복구 지원 등 안전진단을 통해 전기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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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민생활공간
전기안전확보율

=
공동주택(아파트) 전기안전진단 단지수

×100
전체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수

② 전기안전진단 단지수 :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 호수

※ 산출시 고려사항
전체 공동주택 단지호수는 전기안전공사 통합정보시스템 내 입력된
자가용전기설비 현황에 공동주택으로 입력된 호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전기설비 사고발생 감소율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2점)

정 의
고객전기설비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사고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전기설비사고발생을 감소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80%
최저목표 : 기준치 ×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고발생률 =
전기설비사고발생 건수

×100
전기안전관리대행고객호수(연누계)

② 전기설비사고발생 건수는 전기안전관리대행고객 전기설비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함

③ 전기안전관리대행 고객호수는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전기안전관리
대행 고객의 연누계 호수를 기준으로 함(매월 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연누계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전기설비사고발생 건수 산출 관련 : 고객설비에서 전기설비사고가 발
생하였을 경우 고객은 즉시 우리공사에 긴급연락을 취하며 공사는 즉
각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사고발생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 해 주는데
사고발생 원인 중에는 전기적인 원인 외에 자연재해, 사용자 부주의, 외
부 사고발생에 따른 파급사고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으므로 전기적 원
인으로 인한 사고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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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지원·진흥사업 [11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전기화재 인명피해율 감소 (평가방식: 중장기목표부여, 가중치: 11점)

정 의 전기화재 인명피해율 감소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x 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 x 단위목표)

평가방법 점  점×최고목표최저목표
실적최저목표

× 최고목표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실적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전기화재 인명피해율 =
전기화재 인명피해자 수

고객호수(백만호)

② 전기화재 인명피해는 전기화재 인명피해자수(사망+부상)

③ 중장기 목표 : 2021년까지 전기화재로 발생하는 인명피해율을 감소시켜 안전선
진국인 일본 수준이하로 달성

- 전기화재 인명피해율 : 10.2%

* 산출시 고려사항

전기화재는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에 의한 발열이 발화원이
되는 화재의 총칭으로 전기적 원인의 발화원이 확인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 인명피해자수는 행정안전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으로
산출한다.

고객호수는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의 고객호수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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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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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
사업

1. 단기 전력계통 운영 사업 16

(1) 적정 전력예비력 확보 9

(2) 수요예측 오차범위 초과일수 7

2. 중장기 전력수급관리 사업 10

(1) 중장기 전력공급신뢰도 향상 성과 10

3. 전력시장 활성화 사업 8

(1) 효율적 전력시장 운영을 통한 전력가
격 안정화

8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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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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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단기 전력계통 운영사업 [16점]

(1) 적정 전력예비력 확보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전력계통의 운영계획에서 실시간 운영까지 여러 단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노력을 반영하고 종합적인 안정성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피크기간 최저예비력×0.8) + (피크기간 가중평균예비력×0.2)]

※ 피크기간 : 전년도12월, 당해 연도 1~2월, 7~9월(공휴일,토·일요일 제외)
※ 가중평균예비력 : 비상발령단계에 따라 가중치 적용

비상발령단계 가중치

준비~정상 1.0

관심 0.8

주의 0.6

경계 0.4

심각 0.2

(2) 수요예측 오차범위 초과일수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7점)

정 의

수요예측의 오차범위내 관리는 수요예측 과다오차를 줄여 경제운영에 기
여하고, 수급비상 사태를 예방하여 안정적 계통운영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
적인 성과지표로 수요예측 정확도의 연중제고를 위하여 수요예측의 오차
범위 초과일수 관리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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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전력수급관리 사업 [10점]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오차범위초과일예측실적  오차범위 ×가중치

②오차범위 100만kW 초과부터 가중치를 적용
- 100만kW 이하 : 0
- 100만kW초과~200만kW이하 : 1.0
- 200만kW초과~300만kW이하 : 1.5
- 300만kW초과 : 2.0

※ 산출시 고려사항

· 일별오차는 하루중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한 시간대의 오차로 한다.

(1) 중장기 전력공급신뢰도 향상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0점)

정의
전력수급 안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설비예비율 유지노력
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설비예비율 오차율
=계획설비예비율 실제설비예비율÷실제설비예비율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제 설비예비율은 연간 최대전력 발생시 수치임

(연간실적은 당년 3월~익년 2월을 적용)
- 계획 설비예비율은 최근 발표된 산업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하
는 연도별 계획 예비율 수치임

- 설비예비율은 전원별 피크기여도를 고려한 수치를 적용
- 계획 설비예비율은 최대전력이 발생한 계절(동/하계)의 수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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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시장 활성화 사업 [8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1) 효율적 전력시장 운영을 통한 전력가격 안정화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전력시장 제도개선 및 효율적 시장운영을 통해 계통한계가격과 전력구입비
(정산단가)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전력가격을 안정화시켜 시장리스크 감소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완화하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연평균 계통한계가격-연간 정산단가)/연평균 계통한계가격*100

※ 연평균 계통한계가격 : 시간대별 시장가격을 연가중평균한 가격

※ 연간 정산단가 : 연간 전력거래정산금/연간 총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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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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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ICT 융합촉진 및 공공서비스 선도 9

  (1) ICT 융합 사업화 성공률 9

 2. 스마트 전자정부 서비스 확산 11
  (1)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한 국민

편익 증진
11

 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창조적 활용 8
  (1)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대국민

이용 성과
4

  (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지원

4

 4. 건전정보 문화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6

  (1) 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 6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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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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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ICT 융합촉진 및 공공서비스 선도 [9점]

(1) ICT 융합 사업화 성공률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9점)

정 의
ICT 융합실증 및 ICT기반 공공서비스 사업을 통해 검증된 ICT 융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성공률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ICT 융합 사업화 성공률 =
당해년도 사업화 건수

(당해년도 예산 + 전년도 예산)
x 100

② 사업화는 ICT 융합실증 및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의 성과로
관련 제품 및 서비스가 상용화된 것으로 다음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되어야 한다.

1)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공개 출시하여 매출 발생
2) 앱서비스의 경우 앱마켓 등록하여 매출 발생(경제적 성과 포함)
3) 판매/기술이전 등 계약 체결 및 매출 발생

③ 사업화 건수는 최근 2년(당해년도+전년도)간 수행한 과제를 통해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당해년도 실적의 합으로 계산

※ 전년도 이전 수행 과제의 당해년도 사업화 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④ 예산 단위는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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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전자정부 서비스 확산 [11점]

(1)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한 국민 편익 증진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1점)

정 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한 국민 편익 증진을 파악할 수 있는 성과로서,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 및 민원서비스, 생활정보서비스 활용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
전자정부서비스에 만족하는 이용자

× 100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② 정부서비스 이용 실적 = 당해연도 대국민 생활정보서비스 이용 건 수

③ 민원서비스 이용 실적 = 당해연도 민원24 서비스 이용 건 수 및 행정
정보공동이용서비스 이용 건 수 실적 합

※ 산출시 고려사항 : ①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11×(5/10)점, ② 생활정보
서비스 이용 건 수 11×(3/10)점 ③ 민원서비스 이용 건 수 11×(2/10)
점씩 배점하여 합산
① ‘12년부터 국가승인통계(제11029호)로 활용 중인 전자정부서비스 이
용실태조사에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를 산출하여 측정
②, ③ 항목의 결과값은 e-나라지표, 시스템 로그기록, 사업결과보고
상의 데이터 등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수집 및 반영

 공공데이터 개방 및 창조적 활용 [8점]

(1)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대국민 이용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에서 만든 서비스 및 상품의 국민 이용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대국민 이용성과 =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서비
스의 이용 조회 건수

②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대국민 이용성과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
발한 웹 또는 앱의 당해년도 이용자 조회(호출) 수(포털에서 월평균 조
회(트래픽) 수 집계)

③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이용성과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제공
하는 오픈API를 기반으로 포털內 집계된 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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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정보 문화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6점]

(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지원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4점)

정 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사례 발굴 및 지원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지원 = 당해연도 공
공데이터 활용 (예비)사회적기업‧사례 발굴 건수 + 당해연도 공공데이
터 활용 (예비)사회적기업 및 창업 지원 건수

② 당해연도 공공데이터 활용 (예비)사회적기업‧사례 발굴 건수 = 공공데
이터활용 (예비)사회적기업‧사례 발굴 건수(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활용사례관 등록 등)

③ 당해연도 공공데이터 활용 (예비)사회적기업 및 창업 지원 건수 = 인
증 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창업을 위
한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컨설팅, 투자유치, 기업 네트워킹 등 지원
건수

※ (예비)사회적기업에는 협동조합, 시민단체, 민간개발자 커뮤니티 등 시
민사회 네트워크 포함

※ 산출시 고려사항 : ② 2점, ③ 2점씩 배점하여 합산

(1) 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및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 환
경 제고에 대한 성과로서 PC‧모바일 환경 기반의 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
연간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목표달성률과 만족도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1) 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목표부여편차)
-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2) 정보화교육목표달성률(목표부여편차)
-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3) 정보화교육만족도(목표부여) ※ ‘15년부터 산출하여 편차방식 적용 불가
- 최고목표 : 전년실적 x 120%
- 최저목표 : 전년실적 x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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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디지털정보화역량 수준 =
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 100
일반국민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② 정보화교육
목표달성률

=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수료인원

× 100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목표인원*

*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사업 협약에 따라 매년 1월 확정

③ 정보화교육만족도 =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모형인
PCSI를 적용

※ 산출시 고려사항: ①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 2점, ②정보화교육목표달성률
3점, ③정보화교육만족도를 1점씩 배점하여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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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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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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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철도망 구축사업 20

  (1) 철도노선 신설․개선을 통한 국민
교통편의 증대

12

  (2) 철도건설사업의 품질·안전 제고
노력

8

 2. 철도시설 현대화사업 11

  (1)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철도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11

 3. 신성장 사업 3

  (1) 철도자산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 3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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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1점]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방식: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최고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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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3×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부채

자산

② 부채와 자산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추가경정예산(기금
운용계획변경 포함)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타 정부정책에 따라 추
가 투자에 협조한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부채의 증가분을 감안
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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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철도망 구축사업 [20점]

(1) 철도노선 신설․개선을 통한 국민 교통편의 증대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2점)

정 의

 기관의 일반 철도망의 신규 확충 및 기존 철도 개량을 통한 고속화, 대
도시권 광역철도망 확충 등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대국민 교
통편의 증진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고속화 및 광역철도망 확충 =

 
∑(일반철도선별연장×선별최고속도)

의 평점×0.8+ 광역철도총연장의 평점×0.2
일반철도 총연장

 
② 선별 연장이란 철도통계연보 상의 철도거리를 의미하고 최고속도란
철도운영사 열차운전 시행세칙 중 선별 선로 최고속도를 의미하며,
철도통계연보 개정 전 개통된 노선의 연장은 국토교통부 사용개시
고시의 철도거리km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열차운전 시행세칙 개정
전 개통된 노선의 최고속도는 선로사용계획 공문의 최고속도를 기준
으로 함

③ 총연장이란 선별 연장의 총합을 말함

※ 산출시 고려사항
- 각 항목의 값은 최근 3개년 산술평균값을 적용함

(2) 철도건설사업의 품질·안전 제고 노력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철도건설 사업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노
력과 고품질의 철도시설물을 건설함으로써 열차운행 시 시공상 하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애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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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시설 현대화사업 [11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준공시설물장애율 및 환산재해율

 
시설물로인한장애건수×100

의 평점×0.5+ 환산재해자수×100
의 평점×0.5

운행거리 상시근로자수

 ② 시설물로 인한 장애건수는 개통 후 2년간 준공철도 시설물에 대하여 철
도시설물 시공상 하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장애를 초래한
건수임(철도운영사로부터 매년 통보)

 ③ 운행거리는 철도건설사업 준공으로 신규 개통한 철도구간을 철도운영
사로부터 통보받은 열차 운행횟수에 준공연장(km)를 곱한 값(3년 누계) 

 ④ 환산재해자수 및 상시근로자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준에 따름

(1)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철도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평가방식: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1점)

정 의
건널목 안전시설 보강 및 입체화 사업, 스크린도어 설치 등 안전사고와 직결
된 철도시설의 확충과 지속 관리를 통해 철도기반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철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평가방법 점점×최고목표최저목표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실적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철도시설 안전율 = 철도시설 사고건수/철도총연장(km)

② 철도시설 사고건수 : 열차사고, 건널목사고, 승강장사고의 합
   - 열차사고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부고시)」상 규정ㆍ

집계된 고속ㆍ일반철도 시설(시설, 전철, 신호)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열차사고의 건수

   - 건널목사고 : 전체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의 건수
   - 승강장사고 : 고상홈 승강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건수로 하며, 자살사고는

제외함

③ 중장기목표 : 매년 철도시설안전율을 전년대비 5% 감소하여 2020년까지
0.651%로 감소 (근거 - 공단 중기 경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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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 사업 [3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철도자산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철도자산활용가치 = (임대수익의 평점×0.4) + (고속시설사용료수익의 평점
×0.5) + (해외사업수익의 평점×0.1)

② 각 금액은 회계결산서 상의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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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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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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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대기․온실가스관리사업 12

  (1) 대기오염물질저감성과 6

  (2)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운영성과 6

 2. 물환경관리사업 13

  (1) 물환경 관리성과 13

 3. 자원순환관리사업 9

  (1)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성과 9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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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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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대기·온실가스관리사업 [12점]

(1) 대기오염물질 저감성과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가중치: 6점)

정 의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통한 운영관리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저감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매년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 대비 질소산화물은 6%, 황산화물은 4% 저감
을 목표로 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대기오염물질 저감성과 = (A)×0.7 + (B)×0.3
(A) 질소산화물 연간 평균 배출농도(ppm)
(B) 황산화물 연간 평균 배출농도(ppm)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 시 고려사항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 사업장의 질소산화
물 및 황산화물 평균 배출농도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운
영되는 CleanSYS의 전송값 분석 및 적용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의 수집 주기는 30분 간격

(2)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운영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탄소포인트제” 운영성과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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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 관리사업 [1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온실가스 감축실적 = “탄소포인트제”를 통한 이산화탄소(CO2) 감축량(톤)

②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이산화탄소(CO2)

감축량」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시스템에 의한 실적치를 사용하며, 평가

연도의 상반기 실적을 포함한 1년간의 실적치를 적용함

(1) 물환경 관리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목표대실적,가중치: 13점)

정 의

(A) 하수도 기본계획 검토, 설계․시공, 운영 등 하수도 관리사업을 통한
하수 수질개선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B) 도・농간 상수도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 면지역 상수도 보
급률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A)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A)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 단, 최고목표는 당해 연도 유입오염부하량을 초과할 수 없음

(B) 매년 목표치는 정부목표의 110% 달성을 목표로 설정
※정부목표는 환경부 성과관리 전략계획(‘17-’21)에 설정된 매년 목표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물환경 관리 성과 평점 = (A)평점×0.5 + (B)평점×0.5
(A)하수처리를 통한 수질개선성과=오염부하(BOD) 저감성과(톤/일)

(B) 농어촌(면지역) 상수도보급률(%)

 오염부하(BOD) 
 저감성과(단위:톤/일) =∑{연간 유입오염부하량-연간 방류오염부하량 }연간 하수 처리장 가동일수

면지역 상수도보급률(%) = 면지역 상수도 급수인구 × 100
면지역 총인구

② (A)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전국 500(톤/일)규모 이상 하수 처리장에서 제거되는 오염부하(BOD)
저감량을 개별 산출하여 합산

- 오염부하량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수치에 따른 요구산소량
톤수로 측정

하수도종합정보관리시스템(www.hasudoinfo.or.kr)의 유입수질, 방류
수질, 하수유입량 데이터 분석 및 적용

③ (B)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실적은 환경부 결과를 활용하여 산출
정부목표는 환경부 성과관리 전략계획(‘17-’21)에서 설정된 매년 목표치
를 적용하며, 전략계획이 변경 될 시에는 변경된 목표치를 적용



 자원순환 관리사업 [9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성과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가중치: 9점)

정 의
국민 1인당 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량 증대를 통하여 자원순환 및 재활
용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환경부 고시 목표의 110% 달성을 목표로 설정
* 평가년도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은 전년도 12월에 환경부 고시로 확정

측정 산식
및 변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성과(㎏/인) =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량 합계(㎏)
대한민국 인구수(인)

※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량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하여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 시스템)에
집계된 결과에 따름

※ 법 개정에 따른 대상품목은 27종으로 함

※ 대한민국 인구수는 매년 6월30일까지 환경부가 고시하는 「재활용
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인구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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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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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생태가치전달 확대 12

(1) 생태가치전달 확대 성과 12

 2. 생태교육 참여 활성화 8

(1) 생태교육 참여 활성화 성과 8

 3. 생태 연구활동 활성화 14

(1) 생태 연구활동 평가 및 관리 성과 11

(2) 생태 연구실적 활용 성과 3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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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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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생태가치전달 확대 [12점]

(1) 생태가치전달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2점)

정 의
생태원 전체 입장객 수, 전시해설 참가자 수 및 야생 생물 확보 평점
측정으로 생태가치 전달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전체입장객 평점 × 0.5 + 전시해설 참가 평점 × 0.3
+ 야생 생물 확보 평점 × 0.2

② 전체입장객 평점은 생태원에 입장하는 유·무료 전체입장객 수로 산정

하고, 전시해설 참가 평점은 전시구역 생태해설프로그램 실제 이용자
수로 산정한다. 야생 생물 확보 평점은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협력으로 야생 생물을 확보한 종수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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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교육 참여 활성과 [8점]

(1) 생태교육 참여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생태교육 참여 평점 측정으로 대국민 생태교육 참여 활성화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생태교육 참여 평점(일반 교육과정 참가자 수 + 전문 교육과정
참가자 수) × 0.6 + 생태복지교육 참여 평점(생태복지교육
참가자 수) × 0.4

 ② 생태교육 참여 평점은 일반 교육과정 참가자 수 및 전문 교육과정 
참가자 수로 산정한다.

  ※ 일반 교육과정 : 일일생태체험, 생태진로체험, 생태진로캠프, 생태
과학교실, 에코리움배움터, 가족캠프

  ※ 전문 교육과정 : 공무원, 교원, 민간인력 양성, 대학생 대상 과정
 ③ 생태복지교육 참여 평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생태교육과정 
참가자 수로 산정한다.(②와 중복된 참가자 수는 제외)

 생태 연구활동 활성화 [14점]

(1) 생태 연구활동 평가 및 관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1점)
정 의

 생태 관련 연구결과 활성화, 질적 제고 및 연구실적 활용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국내외 학술지 실적 × 0.6 + 지식재산권 실적 × 0.2 + 정
책활용 실적 × 0.2)

② 국내외 학술지 실적 =
(국내학술지 게재건수 + 해외학술지 게재건수)

평균인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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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 국내학술지는 KCI 및 등재 후보지 이상, 해외학술지는 SCI-E, 
Scopus 이상을 의미하며, 실적에 대한 유형별 가중치는 국내학술지 
0.5, 해외학술지 1.0으로 산정한다.

  - 공동연구논문의 가중치는 2인 이상의 공동연구시 [1/공동연구인원]의 
가중치를 부여하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는 가중치 1.0을
부여한다.

  - 평균인원은 순수 연구부문 정규직 평균인원(법정조사사업, 정보화
사업(에코뱅크), 국제기구운영 인원 제외)

 ③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을 의미하며 출
원·등록 평점은 유형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

   - 유형별 가중치 : 지식재산권출원 0.5, 지식재산권 등록 1.0
동일 실적이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에 모두 해당될 경우, 배점이
높은 지식재산권 등록만 실적으로 인정

 ④ 정책활용 실적은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에 요구한 내용(공문 등에 의한 정
식요청)에 대한 정책반영 실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관계법령, 규
정, 지침, 고시에 대한 개정완료 실적만 인정한다.

(2) 생태 연구실적 활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3점)

정 의
생태 관련 연구결과 활성화, 질적 제고 및 연구실적 활용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교육·전시콘텐츠개발평점 × 0.5 + 교육·전시콘텐츠보급평점 ×

0.5)

㉮ 교육·전시 콘텐츠 개발 평점은 국립생태원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
로 구체적으로 가공된 결과물로서 교육 콘텐츠(ISBN의 도서번호

가 있는 책자, 멀티미디어 콘텐츠, e-book) 개발 건수 및 전시(기

획･특별 전시 및 팝업전시) 개최 건수를 의미함

㉯ 교육·전시 콘텐츠 보급 평점은 대국민 대상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한 유통 및 전국 주요 학교, 도서관, 관련 단체 대상 콘텐츠

보급 건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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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방송교류재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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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한국홍보 방송콘텐츠 제작 사업 17

  (1) 해외방송 시청도달률 경쟁지수 11

  (2) 한국뉴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성과 6

 2. 한국홍보 방송콘텐츠 유통 사업 17

  (1) 아리랑TV 콘텐츠 온라인 확산 성과 14
  (2) 아리랑 라디오콘텐츠 온라인 확산
     성과 3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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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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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한국홍보 방송콘텐츠 제작 사업 [17점]

(1) 해외방송 시청도달률 경쟁지수
(평가방식 :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 11점)

정 의
한국홍보 방송콘텐츠 제작 사업의 성과로 아리랑TV 해외방송 시청도달률을
글로벌 Top 수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시청도달률 경쟁지수 = 아리랑TV 시청도달률 / BBC World 시청도달률

② 해외 시청도달률은 일정기간 동안 시청이 가능한 모든 세대(또는 인구) 중
한번 이상 방송에 노출된 세대(또는 사람)의 비율(%)임

※ 산출시 고려사항
․ 해외방송 시청도달률은 글로벌 미디어 리서치 전문기관인 Ipsos社

IAS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영국BBC World가 글로벌 Top 수준
으로써 경쟁기관과의 Gap을 축소하기 위한 도전적인 글로별 경쟁력
지수임

․ 비교 대상 국제방송사가 모두 시청 가능한 5개국(싱가포르, 태국, 필
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조사 결과의 평균치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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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홍보 방송콘텐츠 유통 사업 [17점]

(2) 한국뉴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글로벌 뉴스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한국과 관련한 뉴스가 외국언론의 왜
곡된 시각에서 보도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국익증진을 위해 우
리 시각으로 제작된 한국뉴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함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2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뉴스 콘텐츠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조회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 산식 : 뉴스콘텐츠 조회수/뉴스콘텐츠 제작비
· 뉴스콘텐츠 조회수는 아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의 실적데이터를 합
산하여 평가방식에 따라 산출함

구분 온라인 플랫폼

글로벌1위(동영상) Youtube

글로벌1위(SNS) Facebook

※ 산출시 고려사항
․ 뉴스콘텐츠 실적 데이터는 각 외부 제휴 플랫폼사가 제공하는 운영
산출 자료(유튜브, 페이스북)을 적용함

․ 뉴스콘텐츠 제작비는 정부(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산자료를 활
용함

․ 실적치가 축적되는 2019년부터 2σ 방식을 적용함

(1) 아리랑 TV콘텐츠 온라인 확산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14점)

정 의
한국홍보 방송콘텐츠 유통 사업의 성과로 아리랑 TV콘텐츠의 온라인 확산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아리랑 TV콘텐츠 시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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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② 아리랑 TV콘텐츠 시청수는 아래 온라인 플랫폼의 실적데이터를 합산
하여 평가방식에 따라 산출함

구분 온라인 플랫폼

글로벌1위(동영상) Youtube

글로벌2위(동영상) Daily Motion

글로벌1위(SNS) Facebook

한국1위(포털) Naver TVCast

기존서비스 U-Stream, Every-On, AppleTV

자체 운영 플랫폼 자체 온라인 서비스(홈페이지, 모바일)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 데이터는 각 외부 제휴 플랫폼사가 제공하는 운영 산출 자료(유튜브, 

데일리모션, 페이스북 등)를 적용함
․ 자체 운영 플랫폼 통계는 CDN 업체가 제공하는 통합 산출 자료 적용

(2) 아리랑 라디오콘텐츠 온라인 확산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3점)

정 의
한국홍보 방송콘텐츠 유통 사업의 성과로 아리랑 라디오콘텐츠의 온라인
확산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아리랑 라디오콘텐츠 시청수

② 아리랑 라디오콘텐츠 시청수는 아래 온라인 플랫폼의 실적데이터를
합산하여 평가방식에 따라 산출함

구분 온라인 플랫폼

글로벌1위(동영상) Youtube

글로벌2위(동영상) Daily Motion

글로벌1위(SNS) Facebook

한국1위(포털) Naver TVCast

기존서비스 U-Stream, Every-On, AppleTV

자체 운영 플랫폼 자체 온라인 서비스(홈페이지,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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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 데이터는 각 외부 제휴 플랫폼사가 제공하는 운영 산출 자료(유튜브, 

데일리모션, 페이스북 등)를 적용함
․ 자체 운영 플랫폼 통계는 CDN 업체가 제공하는 통합 산출 자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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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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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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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국토교통산업･기술 기획･관리 역량 강화 15

  (1) 국토교통분야 기획기능 강화 12

  (2) 연구비 투명성 제고 3

 2. 국토교통산업･기술 성과 창출 및 확산 13
  (1)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 제고

노력
13

 3. 국토교통산업·기술 기반조성 6
  (1) 국토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창출 노력
6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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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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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국토교통산업･기술 기획･관리 역량 강화 [15점]

(1) 국토교통분야 기획기능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2점 )

정 의
국토교통 기초분야의 연구를 통한 논문실적과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등록 실적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기획기능 강화 노력을 측정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토교통분야
기획기능 강화

= 
(국내학술지 실적×0.2 + SCI급학술지 실적×0.3 + 

지식재산권등록실적×0.4)
3년 국토교통 기초연구분야 예산 평균

② 국내학술지 실적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거 국토교통
부가 지원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국토교통연구기
획사업”과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에 의해 도출되는 당해연도 한
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③ SCI급학술지 실적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거 국토교
통부가 지원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국토교통연구
기획사업”과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에 의해 도출되는 당해연도
WoS, Scopus 등재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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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④ 지식재산권등록 실적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거 국토
교통부가 지원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국토교통 연
구개발사업“을 통해 당해연도 도출된 지식재산권등록(국외･국내 특허
등록, 실용실안 등록, 디자인 등록,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

⑤ 최근 3년 국토교통 기초연구분야 예산 평균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법” 제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과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의 예산 평균액(단위: 십억원)

* 해당연도 회계결산서상 집행 금액으로 정의

(2) 연구비 투명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부정사용 점검 및 방지 실적으로 연구
개발 과제 관리 고도화 노력을 측정 (하향 및 상향지표)

기 준 치

①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 적발금액(하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②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 적발과제수(상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 적발금액(하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②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 적발과제수(상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연구비 투명성 제고 =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적발금액×0.7) ＋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적발과제수×0.3)

*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 적발금액 및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 적발과제수
평점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함

②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적발금액(하향지표)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
하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 과제에 대해 외부감사기관(감사
원, 검찰)이 통보하여 최종 확정된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단, 지적이
없거나 확정된 금액이 없는 연도는 목표부여를 위한 표준편차 계산시
제외하고 산정)

③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 적발과제수(상향지표)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법” 제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 과제에 대해 현장점검, 내부
감사 등 자체점검을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된 과제수



- 843 -

 국토교통산업･기술 성과 창출 및 확산 [13점]

 

(1)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 제고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3점)

정 의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도출된 기술실시 실적과 기술성과를
현장에 적용한 실적을 통하여 성과의 창출 및 확산 노력을 측정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토교통 연구개발
성과 제고 노력

= 
(기술실시 계약건수×0.4) + (기술수입×0.2) + 

(기술성과 현장적용 실적×0.4)
3년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예산 평균

② 기술실시 계약건수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거 국토교
통부가 지원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국토교통 연구
개발사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과 연구개발성
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
에 관하여 당해연도 체결한 계약 건수의 합

③ 기술수입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가 지
원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당해연도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서에 명시된 기술료 금액의 합(단
위: 십억원)

④ 기술성과 현장적용 실적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국토교
통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개발성과를 당해연도 현장에 적
용한 건수

* 연구성과 현장적용 실적 : 공사계약서, 납품계약서, 현장적용확인서 등
을 증빙으로 제출한 실적

⑤ 3년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예산 평균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
하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의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의 예산
평균액(단위: 십억원)

* 해당연도 회계결산서상 집행 금액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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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산업·기술 기반조성 [6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국토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창출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국토교통 분야의 인적기반인 연구인력양성 실적과 제도적 기반인 표준등
록 실적을 통하여 산업·기술 기반조성의 노력을 측정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토교통분야
인적·제도적
기반조성 노력

=
(연구인력양성 실적×0.5)+(표준등록 실적×0.5)

최근 3년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예산 평균

② 연구인력양성 실적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거 국토교
통부가 지원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국토교통 연구
개발사업“을 통해 배출된 당해연도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 인원수

* 사업을 통한 학위취득이 증빙자료로 입증이 가능한 인원 (학위수여
증명서와 학위기간 내 연구 참여 실적 확인 등 증빙)

③ 표준등록 실적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가 지원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도출된 국내･외 공인된 표준인증기관(국제, 국가, 단체)
을 통하여 당해연도 표준으로 채택된 실적

④ 최근 3년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예산 평균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법” 제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의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의
예산 평균액(단위: 십억원)

* 해당연도 회계결산서상 집행 금액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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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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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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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행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사업 14

(1) 농업농촌가치의 대국민 소통성과 6

(2) 귀농귀촌활성화 성과 8

2. 창의적 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12

(1) 농업 전문인력 육성성과 12

3. 스마트 농식품 정보화 촉진사업 8

(1) 스마트 농식품 지식정보 활용도 3

(2) 농식품 IT융합모델 확산실적 5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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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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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행복한 농업‧농촌 가치확산 사업 [14점]

(1) 농업·농촌 가치의 대국민 소통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홍보를 진행하고 일반국민대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대국민 소통 성과와 쌀소비 촉진에 대한 성과를 평가
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농업․농촌 가치의 대국민 소통성과
    = 대국민소통성과(4점) + 소비확산성과(2점)
  ㉮ 대국민 소통 성과 = (접촉율×0.5)+(정책이해도홍보활동만족도 ×0.5)
  ㉯ 소비확산 성과 = 전년도쌀생산량톤

당해년도가공용쌀 소비량톤
× 

 ② 접촉율은 최근 1년 동안 농정과제에 대한 홍보활동에 대해 언론매체(TV, 
인터넷, 신문 등)를 통해 접촉한 결과를 측정

 ③ 정책이해도는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정책의 이해와
신뢰를 갖게 되었는지를 측정

 ④ 홍보활동만족도는 농업․농촌, 농식품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의 만족
도를 측정

 ⑤‘전년도 쌀 생산량’은 경영평가 전년도 국내 신곡 생산량으로 통계청
발표 결과를 인용

 ⑥‘당해연도 가공용 쌀 소비량’은 경영평가 해당년도 정부양곡 가공용(식료
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쌀 소비량으로 통계청 발표 결과를 인용

※ 산출시 고려사항
  일반국민(도시민·농업인)을 대상으로 리커트 5점척도 측정 후, 100점(만점)으

로 환산하여 산출
  대국민 소통 성과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농촌 가치 및 정책홍

보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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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귀농귀촌활성화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매년 귀농농가수 증가와 연간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자 중 귀농귀촌한 자를
측정하여 귀농귀촌 정착률 실적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귀농농가수 (상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귀농귀촌정착률 (상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귀농귀촌활성화 성과 = 귀농농가수(6점) + 귀농귀촌정착률(2점)
   ㉮ 귀농농가수 = 통계청 조사 결과 귀농가구수
   ㉯ 귀농귀촌정착률 = 당해연도 귀농귀촌인 수/(귀농귀촌관심자+귀농준비자)
 ② 귀농농가수는 통계청 조사결과 발표하는 귀농가구수

 ③ 귀농귀촌인 수 :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귀농귀촌(관심)준비자로
분류된 자 중 귀농‧귀촌한 자

 ④ 귀농인 : 도시지역 이외의 읍면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 경영체, 축산업 등
록명부, 농지원부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된 자

 ⑤ 귀촌인 : 도시지역 이외의 읍면 지역으로 이주하여 전입 신고한 것으로
조사된 자 중 학생, 군인, 일시적 직장근무지 이동, 귀농인 동
반 가구원이 아닌 자

 ⑥ 귀농․귀촌 관심자 : 연간 종합센터 상담자 중 귀농‧귀촌결심 및 희망자로
현재 정보수집 단계인 관심자

 ⑦ 귀농 준비자 : 연간 종합센터 상담자 중 귀농을 준비 중인 3년 이내 귀농 
예정자

※ 산출시 고려사항
 귀농농가수는 통계청 조사 결과를 반영하되, 결측 시 최근 년도 실적을
당해연도 실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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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12점]

(1) 농업 전문인력 육성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및 ㉯목표대실적, 가중치: 12점)

정 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 영농정착지원, 농고‧농대생 대상 교육으로 인한
소득향상, 영농정착, 취‧창업 연계 성과를 측정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률 : 90% 목표

목 표

 ㉮ 농업인력육성성과
    (상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률

 영농정착률 90% 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농업 전문인력 육성성과
   = 농업인력육성성과(10점) + 청년농업인영농정착률(2점)

  ㉮ 농업인력육성성과= (농업인소득증가기여율× 0.6 + 농고‧농대생 취‧창업률 × 0.4)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률 = (당해 연도 40세 미만창업형 후계농 종사자 수/당해 
연도 40세 미만 창업형 후계농 수)×100 

 ② 농업인 소득 증가 기여율 :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년
도 대비 소득증가율을 조사함

 ③  농고‧농대생 취‧창업률 :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농고‧농대 교육생 중 농식품 관
련분야 기업 취업, 영농 창업으로 연계된 자의 비중을 조사함

※ 산출시 고려사항
 청년농업인 영농정착률은 ‘18년도부터 추진사업으로 ‘18년은 목표대실
적으로 평가

 취창업률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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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농식품 정보화 촉진사업 [8점]

(1) 스마트 농식품 지식정보 활용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 사업의 콘텐츠 이용과 고객 반응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스마트 농식품 지식정보 활용도
     = (방문자 증가율)×0.5 + (이용활성화 증가율)×0.5
 ② 방문자증가율 = ((당해연도방문자수-전년도방문자수)/전년도방문자수))×100
 ③ 이용활성화 증가율=((당해연도이용활성도-전년도이용활성도)/전년도이용활성
도))×100

   * 이용활성도 = 일평균페이지뷰수/일평균방문자수
※ 산출시 고려사항
  - 복합지표로 지표별 가중평균한 단일의 측정치를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 방문자 증가율, 이용활성화 증가율은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옥답, 

okdab.com)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적 결과를 활용함

(2) 농식품 IT융합모델 확산 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농식품 IT융합 표준모델의 농업경영체 확산・보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IT융합 생산성 향상 실적 = IT융합모델 확산 보급 농가수

② IT융합모델 확산보급농가수는 표준모델을 농가에 보급한 수로 정의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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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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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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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R&D관리체계 고도화 12

(1) R&D 기획 9

(2) R&D 관리 및 평가실적 3

2. 농림식품기술 상용화 촉진 22

(1) R&D 사업화 성과(기술이전실적) 11

(2) 농식품 연구성과의 사업화 기반 조성 5

(3) R&D 사업화 성과(지식재산권실적) 6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 856 -

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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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R&D 관리체계 고도화 [12점]

(1) R&D 기획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연구개발 결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연구활동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R&D 기획 =
(SCI 논문 × 0.6) + (KCI 논문 × 0.4)

3년 평균 R&D 사업비

② 3년 평균 R&D사업비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R&D사업의 연구개발비

③ 논문실적은 KCI 논문(등재후보지 이상), SCI 논문(SCI-E 이상)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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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 관리 및 평가 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평가원 R&D 사업의 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및 상향지표)

기 준 치

-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적발 과제수(하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적발 과제수(상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적발 과제수(하향지표)
· 최고목표 : 기준치 －1×표준편차(과거 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적발 과제수(상향지표)
· 최고목표 : 기준치 ＋1×표준편차(과거 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연구비 투명성 =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적발 과제수 × 0.5

+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적발 과제수 × 0.5

②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적발 과제수는 R&D사업 지원과제 중 외부기관
(감사원, 검찰 등)에서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하여 확정된 과제수임

③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적발 과제수는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을 확정한
과제수로 10만원 이하의 소액 건은 제외함

 농림식품기술 상용화 촉진[22점]

(1) R&D 사업화 성과(기술이전 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1점)

정 의
사업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납부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술이전실적 = (기술이전건수×0.3) + (기술료수입×0.2)+ (제품출시건수×0.5)
3년 R&D 사업비

② R&D사업비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R&D사업의 연구개발비

③ 기술이전건수는 실제 기술이전이 완료된 건수를 의미함

④ 기술료는 R&D사업 추진결과 발생한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며, 단위는 억원
으로 함

⑤ 제품출시건수는 기술실시 이후 사업화된 제품출시건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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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농식품 연구성과의 사업화 기반 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농식품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신기술인증 건수 × 0.3) +
(후속지원 기술건수 × 0.2) +

(인증신기술 제품 확인 건수 × 0.5)

최근 2년간 신기술 인증 건수

②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신기술인증 건수(당해년도)

인증신기술로 선정된 기술 중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제4항 제
1호에 따른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③ 후속지원 기술 건수
신기술인증 이후 기술사업화사업,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등 지원 기술

④ 인증신기술 제품 확인 건수 : 신청 시 기재 또는 적용제품 확인 절차를
거친 제품

※ 산출시 고려사항
전체 신기술인증 건수 중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된 기술은 제외하되,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을 받은 기술이라도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인증된
경우는 포함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술은 분모의 신기술인증 건수에서 제외한다.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 제1호, 향후 2년 이
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신기술 인증의 대상으로 함

(3) R&D 사업화 성과(지식재산권 실적)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평가원 R&D 사업 성과로 도출된 지식재산권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x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x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지식재산권실적

② 국립종자원 품종등록건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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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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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12

(1) 기술사업화 성공 성과 5

(2) 기술사업화 일자리 창출 성과 7

2. 농산업체 성장 지원 11

(1) 농산업체 경쟁력 강화 11

3. 고품질 분석․검정 서비스 6

(1) 농자재․농업기계 소비자불만 지수 2

(2) 우수 분석․검정 서비스 제공실적 4

4. 신품종 종자․종묘 증식 및 보급 5

(1) 쌀 대체작물 종자 보급률 5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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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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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12점]

(1) 기술사업화 성공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농식품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 성공 및
매출액 증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술사업화 성공 성과 =
사업화 제품 매출액

× 100
3년간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비

 ② “사업화 제품 매출액”은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
한 제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총액임

 ③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은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대상으로 하되, 평가연도(Y)부터 Y-2년
까지의 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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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사업화 일자리 창출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7점)

정 의
농식품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업체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

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전년대비 120%

최저목표 : 전년대비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술사업화 일자리 창출 성과 =
일자리 창출 수

당해연도 지원 과제수

② “일자리 창출 수”는 기술사업화 지원과제 수행 업체의 신규채용

으로, 취업지속기간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

③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은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대상으로 하되, 평가년도(Y)의

지원사업 참여업체에 한함

 농산업체 성장 지원 [11점]

(1) 농산업체 경쟁력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1점)

정 의
농식품 기업 및 경영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의 투자 대비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농산업체 경쟁력 강화 =
수혜 기업 매출증가액

× 100
당해연도 지원 사업비

② “수혜 기업 매출증가액”은 농식품 기업 및 경영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 사업의 수혜 기업 및 경영체의 전년대비 매출증가액을 의미한다.

③ 수혜 기업은 “농식품 벤처창업 보육”, “농생명 융복합 기술 사업화 지
원“, ”해외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유통 활성
화“ 등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수혜 기업의 매출액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업체별 결산 재무
제표로 판단하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유통 활성화 사업 참여 기
업은 저탄소 농축산물 유통업체의 판매 실적 보고 자료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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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질 분석·검정 서비스 제공[6점]

(1) 농자재․농업기계 소비자불만 지수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2점)

정 의
농자재, 농업기계 등 분석검정 서비스 제공이 소비자 불만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전년대비 80%

최저목표 : 전년대비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농자재․농업기계
소비자 불만 지수

=
불만 접수건수

x 100농자재 및 농업기계
분석검정건수

② “불만 접수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농자재, 농업기계 관련 피해 또는

불만 접수된 건수를 의미함

③ “분석검정건수”는 기관에서 실시한 농자재, 농업기계 등에 대한

분석검정 실적을 의미함

※ 산출시 고려사항
분석검정건수는 고객에게 발행한 분석검정 결과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우수 분석․검정 서비스 제공 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전체 분석검정 실적 중 신뢰도 95% 이상을 획득한 분석검정 실적의 증가를 통해
서비스의 고품질화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우수 분석․검정
서비스 제공 실적 =

신뢰도 95% 이상의 분석검정 실적
x 100

전체 분석검정 실적

② 분석검정 서비스 제공 실적은 당해 연도의 농자재, 농식품, 농기계 분야 항

목별 분석검정 실적으로 함

③ “신뢰도 95% 이상의 분석검정 실적”은 분석 항목별 국내외 공인 평가기관

이 실시하는 숙련도 평가에서 합격한 항목의 분석검정 실적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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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품종 종자·종묘 증식 및 보급 [5점]

(1) 쌀 대체작물 종자 보급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기관의 쌀 대체 종자 보급면적의 증감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쌀대체작물종자보급률 =
쌀 대체작물 종자 보급면적

× 100식량작물 및 특용작물
전국재배면적

② “쌀 대체작물 종자 보급면적”은 벼(밥쌀용)를 제외한 식량작물과

특용작물 종자의 공급량을 농촌진흥청 등에서 발표하는 작물별

단위면적당 적정파종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 “식량작물 및 특용작물 전국재배면적”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발표하는 노지식량작물과 특용작물의 재배면적 통계를 활용한다.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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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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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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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대국민 역사의식 확산을 위한 공감 전시 12

  (1)독립정신 확산 전시콘텐츠 활용 성과 12

 2.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9

  (1)나라사랑가치전달 확대 성과 9

 3. 독립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독립운동사 연구 8

  (1)독립운동사 연구 성과 8

 4. 여가문화 서비스 제공 5

  (1)여가문화 이용 성과 5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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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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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대국민 역사의식 확산을 위한 공감 전시 [12점]

(1) 독립정신 확산 전시콘텐츠 활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부여, 가중치: 12점)

정 의 기관의 독립정신 확산을 위한 전시콘텐츠 기획건수와 교류전시, 고객만족도
효익성 지수 측정을 통해 독립정신 확산 전시의 활성화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에만 해당)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에만 해당)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독립정신 확산 전시콘텐츠 활용 성과 = Ⓐ(전시콘텐츠 기획평점 + 교류
전시 개최평점) × 0.3 + Ⓑ((전시사업 효익성 지수 평점) × 0.3 + Ⓒ(관람
객수/전시일수) × 0.4

② 전시콘텐츠 기획은 콘텐츠 강화사업을 통해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
를 전시함으로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 건수로 연
8,000천원 이상의 전시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 건수

③ 교류전시 개최는 기관에서 완료한 전시콘텐츠를 활용한 교류전시를 통
해 국민들의 독립정신을 확산하는 현장전시 건수

④ 전시사업 효익성지수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
과 중 효익성지수 평가점수를 적용하며, 계산산식은 당해연도 평가 편
람에 있는 국민평가 평가방법 적용

⑤ 전시일수는 기념관내 전시관이 운영되는 일 수로 하며, 관람객 수는 전
시관이 운영되는 때에 입장한 인원으로 함

※ 세부지표방식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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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9점] 
(1) 나라사랑 가치 전달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부여, 가중치: 9점)

정 의 기관의 나라사랑 교육 및 스마트교육 참가자수, 효익성지수 측정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의 가치 전달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에만 해당)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에만 해당)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나라사랑
가치전달

확대성과

= Ⓐ
나라사랑교육

참가자수
× 0.4 + Ⓑ

스마트교육

참가자수
× 0.3 + Ⓒ

교육사업

효익성

지수평점

× 0.3
개관일수

평점

교육운영

인력수

② 나라사랑 교육 참가자 수는 평가 당해연도 나라사랑 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전
체 교육 참가자 수

③ 개관일 수는 독립기념관의 평가 당해연도 개관 일 수

④ 스마트 교육 참가자 수는 평가 당해연도 인터넷, 모바일, AR·VR을 활용한 교
육프로그램 참가자 수, 교육운영인력 수는 평가 당해연도 교육부서 정원

⑤ 교육사업 효익성지수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중
효익성지수 평가점수를 적용하며, 계산산식은 당해연도 평가 편람에 있는 국
민평가 평가방법 적용

 독립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독립운동사 연구 [8점]

(1) 독립운동사 연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기관 연구위원의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및 자료수집 실적을 통해 연구성
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독립운동사 연구 성과 = 학술실적(등재후보지 이상)×0.5 + 자료수집실적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에 수록된 원본사료의 점 수)×0.5

② 학술실적

- 등재지, 등재후보지 게재 논문수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논문 수

③ 자료수집 실적

- 연구소에서 수집한 국내외 독립운동 관련 사료의 중 「한국독립운동
사자료총서」에 수록된 원본사료의 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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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문화 서비스 제공 [5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여가문화 활성화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관람해설 이용자 수, 유료시설 이용자수를 통해 기관의 여가문화 활성화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행복한 여가문화 활성화 성과 =
여가문화 이용자 수

입장객 수

② 여가문화 이용자 수는 독립기념관 내의 여가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천연잔디구장, 야구장의 이용자 수

※ 산출시 고려사항
여가문화 활성화 입장객 수는 여가시설 개방기간인 3~11월 까지의 입
장객 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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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재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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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12

  (1)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기여도 12

 2. 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 9
  (1)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미디어교육 확산 성과
9

 3.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 8
  (1)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인방송 만족도

제고
8

 4.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5

  (1)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5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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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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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12점]

(1)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기여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2점)

정 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채널의 점유율과 방송 분량을 산정하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기여도 = 방송 채널 점유율 지표의 평점 ×
70% + 참여프로그램 방송 분량 지표의 평점 × 30%

② 방송 채널 점유율
= 센터가 제작지원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채널 수 / 전체 채널 수

- 센터가 제작지원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센터 이용자가 센터의 교육,
장비, 시설을 통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센터 지원을 통한 제작’이
표기되거나 방송사로부터 확인

- 전체 채널 수는 우리나라 방송사업자 중 정부의 허가·승인을 받은 지상
파·종합유선방송·공동체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과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공공·공익·장애인복지채널에 한 함.
단, 음악·영어·홈쇼핑·데이터 방송채널 제외

③ 참여프로그램 방송 분량
= 센터가 제작지원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물의 전체 분량(러닝타임)

※ 산출시 고려사항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정의는 방송법 제69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51조
에 의거해 한국방송공사가 정해서 공표한 편성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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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 [9점]

(1)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미디어교육 확산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및 목표부여, 가중치: 9점)

정 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확산 정도와 사회․학교 미디어교육의 보편적 서비스 제
공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양적 확대 지표인 교육 수혜인원을 측정한다.
(복합지표 :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중 높은 실적

목 표

1) 3개년 이상 실적치가 있는 센터(목표부여 편차)
-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4,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4,5개년)

2) 3개년 이상 실적치가 없는 센터(목표부여)
-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학교미디어교육 연인원 실적 × 0.6
+ 사회미디어교육 연인원 실적 × 0.4

② 학교미디어교육
연인원 실적 =

실적 3년 이상 센터의
학교미디어교육 연인원 +

실적 1년 이상, 3년 미만
인 센터의
학교미디어교육 연인원

- 학교미디어교육 :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자유학기제, 교과
통합교육, 방과후학교, 거점학교 교육

③ 사회미디어교육
연인원 실적 =

실적 3년 이상 센터의
사회미디어교육 연인원 +

실적 1년 이상, 3년 미만
인 센터의
사회미디어교육 연인원

- 사회미디어교육 : 지역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설 미디어교육, 정회원교
육, 공동체 미디어교육

※ 산출시 고려사항
- 센터별로 목표부여(편차)를 원칙으로 하되, 3개년 이상의 실적치가 없을
경우 목표부여 평가 적용, 실적치가 1개년 미만인 센터의 경우 평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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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 [8점]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5점]

(1)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인방송 만족도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방송 시 청취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시 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환경 개선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 청각장애인의 장애인방송 만족도를 평가
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 × 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장애인방송 만족도 = (자막방송 만족도×1/3)+(수화방송 만족도×1/3)
+ (화면해설방송 만족도 × 1/3)

② 장애인방송 만족도 : 장애인방송을 수신하고 있는 시 청각장애인을 대상
으로 장애인방송의 편성, 품질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 조사대상 : 장애인방송 시․청취 경험이 있는 시 청각 장애인

- 조사방법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방식을 적용하며, 시․청각장
애인 대상 조사가 가능한 외부기관의 조사내용을 별도의 전문기관이 재검
증하는 방식으로 신뢰성 확보

(1)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방송광고 법규위반 여부 모니터링 및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광고 법규 설명 
등의 예방활동을 통해 사업자의 관련 법규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시청권 보호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전체 사업자 채널수 – 법규위반 사업자 채널수

x 100
전체 사업자 채널수

② 전체 사업자 채널수는 방송광고 법규위반 모니터링 대상 채널수로 산정
· 방송광고 법규위반 모니터링 대상 채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
지털녹화시스템 채널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자체녹화시스템 채널을 의미
하며, 모니터링 대상 채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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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법규위반 사업자 채널수는 방송광고 모니터링(월 1회 기준)을 통해 법
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채널
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가중치 적용

· 위반 가중치 :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채널에 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여
1회 : 1.0, 2회 : 1.5, 3회 이상 : 2.0

· 유형 가중치 : 2회 이상 법규 위반 채널 중 동일유형* 위반 채널에 부여
위반 가중치에 추가로 1.5의 유형가중치를 누적 부여

* 동일유형 : 방송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에 따른 유형(편성시간 당 총량, 일일 총량, 중간광고, 자막광고, 가상
광고, 간접광고, 어린이 방송프로그램 자막)으로 구분 적용

※ 산출시 고려사항
- 행정처분이 최종 시행된 연도(과태료 부과일)를 기준으로 실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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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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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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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공연사업 13

  (1) 공연사업 활성화 성과 13

 2. 교육사업 12

  (1)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6

  (2) 문화체험 운영실적 6

 3. 전시사업 9

  (1) 전시사업 활성화 성과 9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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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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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공연사업 [13점]

(1) 공연사업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13점)

정 의
공연제작사업에 대한 관객들의 호응도와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객석점
유율을 지표로 선정하고, 동 지표를 통해 공연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상
향평가)

목 표 전년도 실적의 11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객석점유율 =
관람객 수

× 100
총 객석수

② 관람객 수는 극장1, 극장2, 어린이극장의 유료관람객수, 초대관람객수를
포함한 수치로 산정

※ 극장1의 객석수는 8개 형태로 적용(가변형)

③ 총 객석수는 공연별 공연횟수 × 극장별 객석수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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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업 [12점]

 전시사업 [9점]

(1)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교육사업 효율화를 통해 더 많은 수강생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융성의 기본을 다지기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평가)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 교육사업분야 고객만족도 수치

② 고객만족도 기준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모형인
PCSI를 적용함

(2) 문화체험 운영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유무형의 아시아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체험 운영실적을 평가한다. (상향평가)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문화체험 운영실적 = 체험관 입장객 수

② 체험관 입장객 수는 어린이체험관 유료입장객 수로 한다.

(1) 전시사업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9점)

정 의
전시콘텐츠, 기획건수와 전시 관람 활성화를 통해 전시사업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한다.(상향평가)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전시 활성화 성과 = 연간 전시관 유료 입장객 수

② 전시관 입장객수는 각 전시 시설별(복합관 1~6관 등) 유료입장객 수



- 887 -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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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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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연구성과 사업화 20

(1) 연구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출자 및
이전실적

10

(2) 사업화 지원기업의 매출액 향상 실적 10

2. 창업성장 지원 14

(1)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실적 7

(2) 특구 내 기업의 투자유치 실적 7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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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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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 2018년도 경영평가 시행 이후, 지표 구성 및 난이도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지표를 수정할 수 있음

 연구성과 사업화[20점]
(1) 연구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이전 및 출자실적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10점)
정 의

유망기술이 특구 연구성과사업화 사업을 통해 기업에 이전되거나 연구소
기업에 이전 또는 출자로 이어진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목표의 110%

측정 산식
및 변수

연구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이전 및 출자실적

= 당해연도 기술이전 + 기술출자(건)

① 기술이전이란 특구 연구성과사업화 사업을 통해 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에 이전된 건수

② 기술출자란 연구소기업에 출자된 건수

③ 성과는 기술이전(실시)계약서, 특허권 이전 및 주식인수 계약서, 합작투
자계약서, 특허(권) 양도 계약서, 투자계약(약정)서, 연구소기업 정관, 연
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약정)서,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협
약)서, 현물출자 및 신주인수계약서로 확인

※ ‘18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의 성과지표 중 ‘확보된 유망기술
기술이전’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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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성장 지원[14점]

(2) 사업화 지원기업의 매출액 향상 실적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10점)

정 의
공공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해 지원한 R&BD 과제 수행기업의 매출액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목표의 110%

측정 산식
및 변수

사업화 지원기업의
매출액 향상 실적

= R&BD과제 지원기업의 당해연도 매출액

① R&BD과제 지원기업은 기술이전사업화사업의 수행기업

② 지원기업의 범위는 평가연도를 기준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부
터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의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
행계획”에 따라 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조사

③ 성과는 재무제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손익계산서, 부
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purchase of commitment, 기업확인서, 물품구매
계약서, 매출전표, 거래명세(내역)서, 수출(수입) 신고필증, 마감내역서,
판매현황내역서로 확인

※ ‘18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의 성과지표 중 ‘매출액’을 목표로 함

(1)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실적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7점)

정 의
공공기술 및 인력, 시설 등 공공 인프라 지원을 통해 달성한 창업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목표의 110%

측정 산식
및 변수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실적 = 당해연도 창업(건)

① 창업건수는 특구육성사업을 통해 당해연도에 설립된 기업의 건

② 성과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 ‘18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의 성과지표 중 ‘창업’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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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특구 내 기업의 투자유치 실적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7점)

정 의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구 내 기업에게
투자유치된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목표의 110%

측정 산식
및 변수

특구 내 기업의 투자유치 실적 = 당해연도 투자유치 금액

① 특구 내 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소재한 기업

② 투자유치는 특구육성사업 및 특구펀드를 통해 특구 내 기업에 투자되는
당해연도 금액

③ 성과는 투자계약(약정)서, 공동투자계약(약정)서, 합작투자계약(약정)서,
신주인수계약서, 주식양도계약서로 확인

※ ‘18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의 성과지표 중 ‘투자연계액’을 목
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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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11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9 50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기금운용관리 및 성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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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한국 영화시장 활성화 사업 9

   (1) 한국 영화시장 활성화 지원성과 9

 2. 한국 영화다양성 증진 사업 7

   (1) 다양성영화 지원성과 4

   (2) 영상누림․향유 활성화 지원성과 3

 3. 한국영화 해외진출 활성화 사업 8

   (1) 한국영화 해외진출 지원성과 8

 4. 영상기술지원 사업 5

   (1) 첨단영상기술 활성화 지원성과 5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29 50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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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해당 없음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6점]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점] : 해당 없음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5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18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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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한국 영화시장 활성화 사업 [9점]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

표”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1) 한국 영화시장 활성화 지원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다양한 한국영화의 창작지원을 통한 영화산업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및
부가시장 안정화 지원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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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영화다양성 증진 사업 [7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한국영화개봉편수(40%)+한국영화극장매출액(40%)+부가시장매출액(20%)

② 한국영화 개봉편수는 당해연도 극장 개봉된 한국영화 개봉편수로, 한국
영화 극장 매출액은 당해연도 한국영화 극장 매출액으로 한다.

③ 부가시장 매출액은 IPTV, 디지털케이블 TV에서 발생한 매출실적으로
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실적데이터는 영화산업결산자료로 산출한다.

(1) 다양성영화 지원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기관의 다양성영화(독립․예술영화)의 안정적 유통상영을 위한 지원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연도별 다양성영화 상영스크린수
② 연도별 다양성영화 상영스크린 수는 해당연도에 각 상영스크린별 일일
상영 횟수 대비 다양성영화 상영 횟수를 더한 전체 상영스크린별 누적
치로 한다.

③ 다양성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화진흥
위원회의 예술영화인정소위원회에서 인정한 작품(독립영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등)으로 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실적데이터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자료로 산출한다.

 (2) 영상누림․향유 활성화 지원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대국민 영상문화 누림서비스 및 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한 지원성과를 평
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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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영화 해외진출 활성화 사업 [8점]
 (1) 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편차), 가중치 : 8점)
정 의

기관이 참가지원하는 플랫폼에서의 한국 영화 및 기술의 해외수출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해외 수출 계약건수(70%) + 해외 수출 계약금액(30%)

② 해외 수출 계약건수 : 기관이 참가지원하는 플랫폼에서의 한국영화 판권
및 기술서비스 계약건수를 의미한다.

③ 해외 수출 계약금액 : 기관이 참가지원하는 플랫폼에서의 한국영화 판권
및 기술서비스 계약금액(단위:USD)을 의미한다.

④ 판권 계약은 영화와 관련된 권리(상영, 배급, 리메이크 등)의 계약을
말한다. 기술서비스 계약은 영화 후반작업 및 기술장비 등의 수출 계
약을 말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된 사업실적보고서를
산출자료로 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영상누림․향유 프로그램의 이용자수/지원예산
 ② 영상누림․향유 프로그램 이용자수는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배리어프리

영화)의 오프라인 영화상영 이용자수와 찾아가는 영화관 이용자수의 합
계로 한다.

 ③ 지원예산은 당해연도 영상누림․향유 프로그램 대상사업의 지원예산(백만원)으
로 한다.

 ④ 대상사업은 장애인 관련환경 개선사업,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지원 사업으
로 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실적데이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된 사업실적보고서를 산출자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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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기술지원 사업 [5점]
 (1) 첨단영상기술 활성화 지원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기관의 첨단기술 개발․보급 지원을 받은 민간영상업체의 첨단영상기술
활용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첨단영상기술 활용 건수/지원예산

② 첨단영상기술 활용 건수는 당해 연도 지원과제의 기술이 영상(개봉
또는 제작) 및 신기술 개발에 적용된 활용건수(영상에 적용된 컷으로 5
컷 이상, 시간으로 25초 이상 적용된 경우)로 한다.

③ 지원예산은 당해 연도 첨단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지원과제에 직접
지원된 예산액(단위:억원)으로 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실적데이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된 사업실적보고서를 산출자료
로 한다.

∙대상사업은 첨단영화 제작지원 사업으로 하며, 정부정책 및 사업운용
변화에 따라 세부사업은 변경될 수 있다.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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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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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개발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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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우체국금융 미래성장 지원 사업 12

 (1) 보험사업 성장 지원 성과 12

 2. 우체국보험심사 강화 사업 17

 (1) 보험심사 신속성 향상 성과 17

 3. 우체국금융 고객센터 운영 사업 5

 (1) 금융상담고객 만족도 강화 5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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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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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우체국금융 미래성장 지원 사업 [12점]
(1) 보험사업 성장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12점)

정 의

 우체국금융의 안정적 사업운영과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차별화된 보험
상품 개발과 영업조직 역량강화를 통한 영업력 향상을 통하여 우체국보험의 
보유계약건수를 국내 생명보험 1위 기업을 목표로 하는 노력과 성과를 평가
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보험사업 성장 지수 =
우체국보험 보유계약건수

국내 생명보험 1위 기업 보유계약건수

 ② 우체국보험 보유계약건수는 해당 연도말 기준으로 전체 보험계약 중
약관상 유효(유지)한 총 계약건수 임

 ③ 비교대상 실적인 국내 생명보험 1위 기업 보유계약건수는 생명보험협
회(www.klia.or.kr) 홈페이지 내 생명보험통계 상의 공시된 보험종류별
보유계약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개인보험(생존, 사망, 생사혼합)의 소계
를 해당연도말 기준의 보유계약건수 실적 1위 기업을 선정

 ※ 산출시 고려사항
  ∙ 보유계약건수는 해당연도말 기준으로 산출된 자료이며, 익년도 경영공시된
자료를 기준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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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보험심사 강화 사업 [17점]
(1) 보험심사 신속성 향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7점)

정 의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시 공정한 업무
처리를 기반으로 신속한 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
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보험심사 신속성 향상 = (24시간 이내 심사 처리율×50%) + 
(약관 권고일 내 조사 처리율×50%)

 ② 24시간 이내 심사 처리율 = 24시간 이내 지급심사 완료건수  × 100
비조사심사 총 처리건수

  - 비조사심사 총 처리건수: 보험 가입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관련서류
상만으로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처리(비조사심사)한 건수의
합계

  - 24시간 이내 지급심사 완료건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시간)한 이후
24시간 이내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완료한 건수의 합계

 ③ 약관 권고일 내 조사 처리율 = 10일 이내 사고조사 완료건수  × 100
사고조사 총 처리건수   

  - 사고조사 총 처리건수: 보험 가입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관련서류상
만으로 확인이 어려워 현장조사(의료기관, 관공서 확인 등)를 통해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완료한 건수의 합계

  - 10일이내사고조사완료건수: 보험금청구서류를접수한날(일자)로부터 10영
업일 이내(약관 권고일) 현장조사를 통해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처
리(사고조사)한 건수의 합계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조사 처리건수 중 간이(유선)조사를 통해 처리한 건수는 제외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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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금융 고객센터 운영사업 [5점]
(1) 금융상담고객 만족도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5점)
정 의

 우체국금융 이용고객의 고객편의 증대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을 평가
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상담고객 만족도= (최초통화해결률(FCR) 평점×0.5)+
(상담고객체감 만족도 평점×0.5)

 ② 최초통화해결률(FCR): 우체국금융 이용고객이 고객센터(콜센터)로 걸려
온 인바운드 전체 콜수 대비 당일 중복 통화건수를 제외하고, 최초1회만
연결된 전화의 완결통화건수 비율
* FCR(First Call Resolution Ratio)

 ③ 상담고객체감 만족도: 우체국금융 이용고객(예금·보험)을 대상으로
고객센터(콜센터)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을 평가한 결과

  ※ 산출시 고려사항
  ∙ 최초통화해결률 통화건수는 주민번호 로그 기준(고객확정)
  ∙ 최초통화해결률과 상담고객체감 만족도 조사결과 평점을 각각 산출하여 산식에 

반영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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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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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
사업

1. 중소기업 성장 촉진 지원 18

(1)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성과 10

(2)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성과 8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 14

(1)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효과 10

(2)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전략분야 투자 확대 4

3.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2

(1) 중소기업 정보화 경쟁력 강화 수준 2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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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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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중소기업 성장 촉진 지원 [18점]
(1)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0점)
정 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기
술사업화 매출액과 일자리 창출 수를 통해 그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기술사업화 매출액 ×0.4 + 일자리 수 ×0.63년간 지원예산 당해년도 지원예산

 ② 기술사업화 매출액 : R&D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성공 판정을 받은 중
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또는 제품을 상용화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매
출액의 합계 (단위 : 억원)

 ③ 일자리 수 : R&D 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 수 (단위 : 명)
   - 직접적 일자리 수 : R&D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아 직접

창출된 일자리 수
   - 간접적 일자리 수 : 기술개발 완료 이후 R&D 지원의 성과로서 추가

창출된 일자리 수

 ④ 3년간 지원예산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성공 판정을 받은 기술개발과
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에게 지원한 예산 합계 (단위 : 억원)

 ⑤ 당해년도 지원예산 : 당해연도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한 예산 합계 (단위 : 억원)

 ⑥ 대상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한 R&D 지원사업
 ※ 산출시 고려사항
  ∙당해연도 성과분석조사의 1월말 조사결과를 적용
  ∙사업의 신설, 변경, 폐지에 따라 대상사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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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 [14점]

(2)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을 통해 수출역량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우수
중소기업(글로벌강소기업, 고성장기업)을 발굴하고 발굴기업의 경제적 성과
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우수 중소기업 발굴 실적

×0.5 +
우수 중소기업 매출액

×0.5
3년간 지원예산 3년간 지원예산

 ② 우수 중소기업 발굴 실적 : 중소기업 성장 촉진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
된 우수 중소기업(글로벌강소기업, 고성장기업) 기업 수

   ※ 글로벌강소기업 :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매출액의 10%이상
수출하는 지원 기업

   ※ 고성장기업 :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20%이상인 기업
 ③ 우수 중소기업 매출액 : 중소기업 성장 촉진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중소기업(글로벌강소기업, 고성장기업)의 당해연도 매출액
 ④ 지원금액 : 중소기업 성장 촉진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지원한

금액 (단위 : 억원)
 ※ 산출시 고려사항
  ∙ 당해년도 성과분석조사의 1월말 조사결과를 적용
  ∙ 중소기업 성장 촉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한

R&D 지원사업으로 정부정책 변경에 따른 폐지 및 신설에 따라 대상
여부를 조정할 수 있음

(1)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효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0점)
정 의

 중소기업 R&D 지원의 기술경쟁력 향상 수준을 측정하고자 R&D 지원을 통
해 창출한 특허 및 사업화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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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특허등록 건수×0.5 + 기술실시계약 체결 건수×0.5

당해연도와 전년도 지원금액

 ② 특허등록건수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중소기업
의 국내･외 특허등록 건수

 ③ 기술실시계약 체결 건수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기술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실시 계
약 체결 실적

 ④ 지원금액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지원과제로서 중소기업에게 지원
한 금액 (단위 : 억원)

 ※ 산출시 고려사항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한 R&D 지

원사업으로 정부정책 변경에 따른 폐지 및 신설에 따라 대상여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전략분야 투자 확대
(평가방식 : 중장기목표부여, 가중치: 4점)

정 의
 중소기업이 신시장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전략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 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평가방법 점점×최고목표최저목표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실적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전략분야 투자액

중소기업 R&D 투자액

 ②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전략분야 투자액 : 당해연도 4차 산업혁명 전
략분야 R&D 지원 과제에 투자된 금액

 ③ 중소기업 R&D 투자액 : 당해연도 중소기업 R&D 지원 과제에 투자된
금액

 ④ 중장기 목표 :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지원에 있어 4차 산업혁명
전략분야 투자 비중 40% 달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혁신
방안｣)

 ⑤ 당해연도 실적과 최근 3년평균 실적 비율은 50%:50%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4차 산업혁명 전략분야’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4차 산업혁

명 대응 15대 중소기업 전략분야”에 해당하는 기술 분야
   - ① AI∙빅데이터, ② 5G, ③ 정보보호, ④ 지능형센서∙반도체, ⑤ 

AR/VR, ⑥ 스마트가전, ⑦ 로봇, ⑧ 미래형자동차, ⑨ 스마트공장, 
⑩ 바이오, ⑪ 웨어러블 디바이스, ⑫ 스마트물류, ⑬ 스마트안전, 
⑭ 스마트에너지, ⑮ 스마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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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2점]
(1) 중소기업 정보화 경쟁력 강화 수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T인프라 현황 및 활용도 등 종합적인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향
상시키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측정대상 : 중소기업 약 4,000개사를 무작위 추출
 ②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인「중소기업 정보화수준 조사」결과를
활용 (당해연도 조사결과는 차년도 2월 도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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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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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고용서비스 선진화 지원 9

  (1) 워크넷 활용도 9

 2. 미래 산업구조 변화 대응 강화 9

  (1) 진로지도 교육효율화 9

 3. 정부 일자리 정책 지원 8

  (1) 고용정보 수집·분석·제공 성과 8

 4. 국가고용정보망 품질개선 및 활용률 제고 8

  (1) 국가고용정보망 운영 성과 8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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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919 -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고용서비스 선진화 지원 [9점]

(1) 워크넷 활용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

정 의
워크넷의 일평균 방문자수, 구직신청 수와 취업자 수 및 OPEN API 이용
건수로 워크넷 활용에 대한 향상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워크넷 활용도 = (일평균 워크넷 방문 수)×0.2 + (워크넷 구직신청
수)×0.3 + (워크넷 취업자 수)×0.3 + (OPEN API 이용 건수)×0.2

② 일 평균 워크넷 방문자수 : 구직·구인·직업진로 등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채용정보, 기업정보, 인재정보, 직업정보 등)를 이용한 인원
수로, 웹로그 분석기(Wiselog)를 통하여 집계됨.

③ 워크넷 구직신청 수 : 구직자가 워크넷 혹은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요청한 건수로 워크넷의 매월 마감 통계에서 집계됨.

④ 워크넷 취업자 수 : 워크넷(고용안정정보망)을 이용하는 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지자체·유관·민간위탁기관 등)에서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종료시 사유가 취업인 건수로, 워크넷의 매월 마감 통계
에서 집계됨.

⑤ OPEN API 이용 건수 : 워크넷에서 공개하는 API별로 이용신청이 승인
된 건의 누적으로 DB 추출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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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래 산업구조 변화 대응 강화 [9점]

□3 정부 일자리 정책 지원 [8점]

(1) 진로지도 교육효율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직업진로지도 교육의 효율화 정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진로지도 교육실적 =
직업진로지도 교육 연인원

진겁진로지도 교육 사업비

②교육 연인원 : 당해연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담당자, 위탁기관 담당자,
초등교원, 중등교원, 대학교 교직원, 지자체.민간기관 담당자 교육 등의
연인원수의 합

③ 교육 사업비 : 당해연도 직업진로지도 교육 사업비의 집행금액으로 함

(1) 고용정보 수집·분석·제공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고용동향 전반에 관한 조사통계자료 활용도 및 고용정보 활용성과로 고용
정보 수집·분석·제공 기능 강화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고용정보 수집·분석·제공 성과 = (월평균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통
계 활용 건수×0.7) + (조사통계자료 다운로드 건수×0.2) + (고용정보
활용 성과×0.1)

② 월평균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통계 활용 건수 :고용정보통합분석시
스템의 월평균 통계 활용 건수로, EIS OLAP 솔루션(MSTR)의 로그를
이용하여 집계함

※ 월평균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통계 활용 건수는 '15년 실적부터
산출 가능하며, '18년도부터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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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고용정보망 품질개선 및 활용률 제고 [8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조사통계자료 다운로드 건수 : 고용정보원 고용조사 사이트(survey.keis.or.kr)
에서 제공하는 각 패널조사(대졸자, 청년, 고령화)의 공개용 데이터 다
운로드 실적

④ 고용정보 활용 성과 : 고용정보 수요자들이 한국고용정보원의 홈페이
지에 방문하여 고용정보 콘텐츠(사업연구보고서, 고용이슈, 고용동향브
리프 등)를 활용한 수(게시판별 다운로드 건 수)의 합으로 산정

(1) 국가고용정보망 운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HRD-Net(직업능력개발정보망), 고용보험 시스템의 활용도로 국가고용정
보망 운영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가고용정보망 운영 성과 = (HRD-Net 활용도)×0.8 + (고용보험 활용도)×0.2

② HRD-Net 활용도 = 취업률 × 일평균 HRD-Net 방문 수
- 취업률 : 구직자(실업자) 지원 훈련에 참여한 대상자 중 실시기준(조기
취업 + 수료인원) 대비 취업인원(조기취업 및 수료 후 취업인원)의 비
율을 산출한 것으로 전년도에 종료한 훈련과정(훈련종료일자)이 기준
임. 또한,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 취업관리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관리되고 있음.(취업률 산출은 HRD-Net DB자료 기준임)

※ 취업률산식 =
(조기취업인원 + 수료후 취업인원)

(조기취업인원 + 수료인원)

※ 조기취업 : 취업일자 기준으로 훈련과정 참여율이 80% 미만인 상태에
서의 취업

※ 수료후 취업 : 취업일자 기준으로 훈련과정 참여율이 80% 이상인 상
태에서의 취업

※ ’18년 실적 산출 기간 : ’17.7.1 ~ ’18.6.30(훈련과정 종료일자 기준)
- 구직자(실업자) 지원 훈련 : 구직자(실업자/실직자)를 대상으로 정부에
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으로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와 국가기간전
략산업직종훈련을 지칭함.

- HRD-Net 방문 수 : 일평균 HRD-Net 시스템 방문 수이며, 30분이내
재진입시 산정에서 제외함. 접속로그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추
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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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고용보험 활용도 = 고용보험시스템 방문 수 × 고용보험 전체민원대비
온라인민원신청 비율

- 고용보험 방문 수 : 일평균 고용보험 시스템 방문 수이며, 30분 이내
재진입시 산정에서 제외함. 접속로그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추
출함.

- 고용보험 전체민원대비 온라인 민원신청 비율 : 전체 민원건수 대비
온라인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한 고용보험 민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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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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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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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과학기술 문화조성 10

  (1) 과학문화 사회소통 성과 3

  (2) 과학문화 격차해소 성과 3

  (3) 과학문화 소통 전문가 양성 성과 4

 2. 혁신성장 기반구축 10

  (1) 메이커문화 활성화 성과 6

  (2) 혁신창업 시제품 제작 지원 성과 4

 3. 과학기술 인재육성 14

  (1) 과학중점학교 중점과정 수혜율 성과 5

  (2) 과학영재 체계적 육성 성과 9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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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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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과학기술 문화조성 [10점]

(1) 과학문화 사회소통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참여 중심의 과학기술문화 확산 성과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 최고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3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과학기술 사회소통 건수
② 과학기술 사회소통 건수 : 뉴미디어(SNS, 유튜브, 팟캐스트, OTT, 블로

그)를 통한 당해년도 과학소통 활동 콘텐츠 조회수

※ 18년은 120% 목표부여 방식을 적용하고 3개년 실적이 발생하는 '19년
부터 목표부여 편차 방식을 적용

(2) 과학문화 격차해소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도서벽지 지역 중심의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학 문화 격차를 해
소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 최고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3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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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 기반구축[10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도서벽지 지역 과학문화 프로그램 수혜자수 ÷도서벽지 지역 초중고
학생 수

②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 수혜자수* : 과학교실, 과학행사, 강연, 공연,
이벤트, 프로그램 수혜자수

* 당해년도 초중고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 수혜자 수(중복 계상하지 않음)

③ 도서벽지지역 초중고 학생 수 : 국가 교육통계 활용
※ '18,'19년은 120% 목표부여 방식을 적용하고 3개년 실적이 발생하는

'20년부터 목표부여 편차 방식을 적용

(3) 과학문화 소통 전문가 양성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과학기술 문화 조성을 통한 과학소통 전문가 일자리 창출 성과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 최고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3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과학소통 전문가 양성 수

② 과학소통 전문가 : 과학기술문화 사업을 통한 과학소통 전문가(일자리
창출)양성 실적

* 당해년도 과학기술문화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강사 수
(과학커뮤니케이터, 무한상상실 강사, 생활과학교실 강사)

(1) 메이커문화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메이커 창작 공간 조성 및 문화 확산을 통한 메이커 문화 저변 확대 성과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 최고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3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메이킹 경험자 수 ÷ 당해연도 사업예산*
② 메이킹 경험자 수** : 메이커, 무한상상실 메이킹 경험자 수
* 사업예산 : 무한상상실, 메이커 사업예산
**만들기 경험자 수 + 무한상상실 정기 프로그램 경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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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창업 시제품 제작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특허 출원·시제품제작 활성화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 최고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3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 x 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특허출원, 시제품제작* 건수)÷ 당해년도 사업예산*
② 메이커 시제품 제작 건수 + 무한상상실 특허출원 건수
* 메이커 스페이스(전문랩)을 통한 시제품 제작 건 수
** 사업예산 : 무한상상실 예산, 메이커 스페이스(전문랩) 예산

 과학기술 인재육성 [14점]

(1) 과학중점학교중점과정수혜율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연간 운영한 과학중점학교의 중점과정 학생 수혜율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과학중점학교 중점과정 수혜율 =

(전국고등학생수
과학중점학교 중점과정이수학생수

×)

② 과학중점학교 : 일반계 고등학교 중 수학·과학 교육 시수를 확대 운영
하는 학교로 교육부가 지정
* 과학중점학교는 ‘16년 기준 112개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과학
중점과정 이수 중인 학생수는 18,483명임

※ 중점과정 : 과학․수학교육 수업시수 합계가 45% 이상
(참고 : 수학·과학 비중 일반고 30%, 과학고 60%)

③ 전국 고등학교 총 학생 수 : 연도별 교육통계연보(학년별 학생 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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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과학영재 체계적 육성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재단이 육성 지원한 과학영재들의 실질적인 연구활동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과학영재
육성성과 =

과학영재과정
수혜자 수

평점x 0.5 +

과학영재 발표
연구논문 수

평점x 0.5
전국 초중고 총
학생 수

과학영재 연구지원
예산

② 연구논문 : 과학고/영재고,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이
수행한 연구 성과로서 학회, 학술지, 저널에 개재된 연구논문 수

③ 전국 초중고 총 학생 수 : 연도별 교육통계연보(학년별 학생 수) 자료

④ 과학영재과정 수혜자 수 : 과학고·영재학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SW영재학급을 통해 지원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수혜자 수
및 재단이 직접 기획· 운영·지원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수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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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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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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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
사업

1. 광해관리사업 22

(1) 수질오염 저감 9

(2) 토양복원사업의 Global 토양기준 달성도 9

(3) 광해관리사업 완료계획 대비 달성도 4

2. 기술개발사업 6

(1) 기술개발 성과지수 6

3. 광산지역 자립기반 조성 6

(1)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성과 6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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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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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광해관리사업 [22점]  

(1) 수질오염 저감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정지역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광산 및 정화시설이 설치된 광산의 수질오염 관리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유출수 오염도

유입수 오염도

   * 유입수란 광산에서 생성·발생한 물을 의미하며, 수질정화시설이 있
는 경우 시설로 흘러 들어오는 물을 일컬음

   * 유출수란 광산에서 배출되는 물을 의미하며, 수질정화시설이 있는 경
우 시설을 통과, 방류되는 물을 일컬음

  ② 오염도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유출수 오염도 =

∑(광산(지점)별 유출수 PI × 광산별 유량)
광산(지점)별 유출수 총유량

   유입수 오염도 =
∑(광산(지점)별 유입수 PI × 광산별 유량)

광산(지점)별 유입수 총유량

  ③ 오염도지수(PI:Pollution index)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PI =

∑(수질 중금속 함유량 ÷ *허용량)
함유 중금속 원소수

   * 허용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

  ④ 오염도 측정은 공단지침(휴폐광산 유출수 현장조사 및 수질분석 업무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대상광산(지점)별 시료를 채취하고「수질오염
공정시험법」에 나온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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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양복원사업의 Global 토양기준 달성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9점)

정 의
 토양복원사업의 추진성과를 Global 토양기준 달성횟수 대비 국내토양기준
검사횟수 실적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Global토양기준 달성실적(%) =
Global토양기준 달성횟수

×100
국내토양기준 검사횟수

 ② Global토양기준 달성횟수
   = 국내토양기준검사횟수 - Global토양기준초과(미달성) 횟수
 ③ 국내토양기준검사횟수
   = 토양분석항목 원소수 × 토양복원필지별 시료채취수
 ※ 산출시 고려사항
  지표 실적 산출과 관련된 활동은 기관 지침(휴폐광산지역 오염토양처

리 시행세칙)에 명시된 바를 따름
  토양분석항목 원소(5개) : As, Cd, Cu, Pb, Zn
  비교대상국가 : 유럽환경청 소속국가 중 국내와 비교 가능한 3개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비교대상국가의 원소별 토양기준 (unit : mg/kg)

   

구 분 As Cd Cu Pb Zn
한 국 25 4 150 200 300
독 일 25 2 100 200 기준없음

네덜란드 29 0.8 36 85 140
덴 마 크 20 0.5 30 40 500

(3) 광해관리사업 완료계획 대비 달성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광해관리사업의 추진성과를 당해연도 최초 수립한 광해방지사업 계획 대비
완료 실적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달성도(%) = 광해관리 조사․설계․시공 완료실적 개소 ×100
광해관리 조사․설계․시공 계획 개소

 ※ 산출시 고려사항
  - 주무부처 승인을 득한 당해연도 최초 수립(1차)한 광해방지사업

계획으로, 당해연도 완료할 것으로 계획된 조사, 설계, 시공분야 광해
관리사업이 성과 측정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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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사업 [6점]

□3 광산지역 자립기반 조성사업 [6점]

(1) 기술개발 성과지수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기술개발 연구결과의 특허등록 건수, 국ㆍ내외 학술지 게재 건수와 기술이
전 및 표준화 건수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 특허 등록건수×0.5
+ 해외저명학술지(SCI-E 이상) 게재건수×0.5
+ 국내저명학술지(등재후보지이상) 게재건수×0.3
+ (기술이전계약건수 +국내외기술표준(KS, ISO)건수)×0.3 ]
÷ 3개년도 R&D 사업비

 ② 특허등록, 해외저명학술지 게재건수, 국내저명학술지 게재건수 및 기술
이전 계약건수는 당해연도에 완료된 건수를 말하고, 국내외 기술표준
(KS, ISO) 건수는 공단이 제안하여 당해연도에 제정된 건수를 말한다.

 ③ ‘3개년도 R&D 사업비’는 당해연도 포함 과거 3개년도의 정부출연금
및 일반회계 자체사업비에서 집행한 R&D(기술개발) 사업비의 합을 말
하며, 실적치는 기관 결산 내역을 따른다.

 ※ 산출시 고려사항
   - 당해연도 각 실적건수 산출 시 ‘연구 성과 산출 유효 기간’을 당해연

도로부터 최대 3년으로 설정하며, 상기 기간 중 종료된 연구과제에서
파생된 성과만을 유효 실적으로 함

(1)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 실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최대값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기관 폐광지역진흥사업 당해연도 신규 고용인원
동 사업 집행액

 ② 신규 고용인원이란 당해연도 성과측정 기업(기관)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한 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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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폐광지역진흥사업이란 기관 정관 상 “폐광지역진흥 및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이며, 대체산업융자지원, 출
자회사 관리, 기타 폐광지역진흥사업을 의미한다.

 ④ 사업 집행액 실적치는 상기 정의된 사업비 총집행액이며 기관 결산
내역 등을 따른다.

※ 산출시 고려사항

    - 고용인원은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함
    - 강원랜드 고용인원은 실적 산출 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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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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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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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9

  (1) 교육과정 맞춤형 정보서비스 활용 성과 9

 2. 고등교육 및 연구지원체제 고도화 6

  (1) 학술정보서비스 활용 성과 6

 3. 교육행재정정보서비스 선진화 11

  (1) 교육행재정정보서비스 활용 성과 11

 4.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구현 8

  (1) 교육기관 정보보호체계 운영 성과 8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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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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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9점]

(1) 교육과정 맞춤형 정보서비스 활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9점)

정 의
교육과정 기반의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및 활용량과 디지털교과서 활용량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교육정보서비스 활용 성과 = 교육과정 맞춤형 콘텐츠 제공량(20%) +
교육과정 맞춤형 콘텐츠 활용 실적(30%) + 교육정보서비스 이용자 만
족도(20%) + 디지털교과서 활용량(30%)

◯2 교육과정 맞춤형 콘텐츠 제공량 : 자체개발 또는 외부 제휴를 통해 콘
텐츠를 확보하여 최신 교육과정에 따라 학년․교과․단원별로 분류하여 에
듀넷․티클리어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 건 수

◯3 교육과정 맞춤형 콘텐츠 활용량 : 에듀넷･티-클리어를 통해 제공되는
교육과정 맞춤형 콘텐츠의 월평균 이용 건수
※ 이용 건수 : 메타데이터 조회 및 다운로드 건수

◯4 교육정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 ‘에듀넷-티클리어’에 가입된 교사의 이
용 만족도
※ 출처 : 교육부 주관 만족도 조사

◯5 디지털교과서 활용량 : 다운로드 되어 온․오프라인으로 활용중인 디지털
교과서의 총 건수

※ 동일한 기준에 따른 실적이 확보될 때 까지 ‘목표부여’ 방식으로 평가
(2020년부터는 모든 세부 지표를 목표부여(편차)방식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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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 및 연구지원체제 고도화 [6점]

(1) 학술정보서비스 활용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학술정보서비스 활용 성과와 이용자의 학술정보 수집기간 절감 효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학술정보서비스 활용 성과 = 학술정보서비스 활용도(80%) +
이용자 학술정보 수집기간 절감도(20%)

② 학술정보서비스 활용도 = (RISS + KOCW 활용량) / 학술정보 수혜대
상자수
1) RISS 활용량 : 국내외 학술정보 메타데이터 조회실적, 원문 다운로
드, 상호대차 연계 건수
2) KOCW 활용량 : 공개강의 온라인 시청 및 다운로드 건수
3) 학술정보 수혜대상자 수 : 국내 대학생, 대학원생, 교원 수의 합으
로 산정
※ 출처 : 국가(교육부) 통계

③ 이용자 학술정보 수집기간 절감도 = (활동 전 정보수집 소요기간 – 활
동 후 정보 수집 소요기간) / 조사대상 이용자수
※ 출처 : 교육부 주관 만족도 조사

 교육행재정정보서비스 선진화 [11점]

(1) 교육행재정정보서비스 활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및 목표부여, 가중치: 11점)

정 의
교육행정정보서비스의 활용량 및 이용자 만족도와 교육재정정보서비스(에
듀파인)의 전자지출 이용 비율을 측정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교육행재정정보서비스 활용 성과 = 교육행정정보서비스(나이스) 활용량
(30%) + 교육행재정정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20%) + 교육재정정보서
비스(에듀파인) 전자지출 이용 비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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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구현 [8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교육행정정보서비스(나이스) 활용량 : 교육행재정정보를 제공하는 나이
스(NEIS)의 이용대상별(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외기관, 대학교, 민간,
대국민) 서비스 이용 실적의 합으로 산정
※ 사용자 로그인을 통해 타 기관 제공 정보, 학생/학부모서비스, 대입
전형자료, 교육민원 발급, 교육정보개방데이터를 이용한 건수의 합
으로 산정

③ 교육행재정정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 나이스(NEIS) 이용자 만족도
※ 출처 : 교육부 주관 만족도 조사
※ 이용자 만족도는 동일한 기준에 따른 실적이 확보될 때 까지 ‘목표
부여’ 방식으로 평가(2020년부터는 목표부여(편차)방식으로 평가)

◯4 교육재정정보서비스(에듀파인) 전자지출 이용 비율 : 에듀파인 전자지출
처리 건수 / 지방교육재정 전체 지출 건수

(1) 교육기관 정보보호체계 운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교육기관 시스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교육기관 정보보호체계 운영 성과 = 교육기관 시스템 보호도(60%) +
교육기관 개인정보 보호도(40%)

② 교육기관 시스템 보호도 = (사이버공격 예방 실적 + 사이버공격 대응
실적) / 사이버공격 위협정보 수집건수
1) 사이버공격 예방 실적 :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차단하여 침해사
고를 예방하는 유형
※ 악성코드 감염, 서비스 거부공격, 경유지 악용, 단순침입시도

2) 사이버공격 대응 실적 : 침해사고를 초기 탐지·대응하는 유형
※ 웹 위변조, 웹쉘 감염, 자료 유출

3) 사이버공격 위협정보 수집건수 : 교육(행정)기관에서 수집한 전체
위협정보 트래픽

③ 교육기관 개인정보 보호도 = 개인정보 노출 점검 완료 건수 / 교육기관
개인정보 노출 점검 대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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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1) 개인정보 노출 점검 완료 건수 : 현 보유 노출점검 시스템 및 점검
인력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점검을 수행
(노출에 따른 대응조치 포함) 완료한 전체 URL 건수

2) 교육기관 개인정보 노출점검 대상 건수 : 교육부 점검 대상 URL 수
※ 교육부 시행 “교육(행정) 기관 홈페이지 도메인 전수조사” 대상
목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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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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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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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
사업

1.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 17

(1)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 성과 9

(2) 기상기후 스타트업 기업 지원 성과 8

2.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6

(1) 기상관측장비 검정 수행 성과 6

3. 기상 R&D 지원 사업 11

(1) 기상 R&D 지원 성과 11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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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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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 [17점]

(1)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기상기후 고급기술인력 확보와 교육 만족도 향상 노력을 평가한다.(세부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교육 수료인원 확대 실적(80%)+교육 만족도 실적(20%)

② 교육 수료인원 확대 실적 = 기상산업 전문교육 수료 인원 / 투입예산
- 수료인원은 당해연도 기상산업 관련 전문교육을 수료한 인원(중복수료자 제외),
투입예산은 훈련과정운영비의 집행금액으로 측정하며,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평가

③ 교육 만족도 실적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결과 중 기상
산업 관련 전문교육 부문의 조사 결과 활용

(2) 기상기후 스타트업 기업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8점)

정 의
기상기후 스타트업 기업의 안정적 창업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성과를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산업재산권 취득 실적으로 평가
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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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 [6점]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국내 산업재산권 실적 × 1 + 국외 산업재산권 실적 × 2

② 국내 산업재산권 실적 : 국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건수
③ 국외 산업재산권 실적 : 국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건수

④ 실적은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과 졸업 후 2년 이내 기업의 산업

재산권 등록 건수로 산출

(1) 기상관측장비 검정 수행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6점)

정 의
기상관측장비 실내검정 처리 기간 단축 실적(하향지표) 및 현장검정 보완

요청 개선 실적(상향지표)을 평가한다. (세부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기상관측장비 실내검정 처리 기간 단축 실적)
- 최고목표 : 기준치의 80%
- 최저목표 : 기준치의 120%

(기상관측장비 현장검정 보완요청 개선 실적)
-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기상관측장비 실내검정 처리 기간 단축 실적(20%) + 현장검정
보완요청 개선 실적(80%)

② 기상관측장비 실내검정 처리 기간 단축 실적 = 평균 처리 일수 / 법정
실내검정 기준일

- 평균처리일수는실내검정총처리일수 ÷ 실내검정총처리건수로산출
- 처리 일수는 초일을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여 계산
- 법정 실내검정 기준일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3일로 함
- 고객 요구에 의한 일자지정 또는 일자연기는 제외

③ 기상관측장비 현장검정 보완요청 개선 실적 = 현장검정 보완요청 개선 건수
/ 현장검정 불합격 건수

- 현장검정 보완요청 개선 건수는 현장검정 후 개선된 실적(불합격 센서수 → 합격 센서
수)으로 산출

- 현장검정 불합격 건수는 현장검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센서수로 산출
- 현장검정 대상 기상관측장비 종류 및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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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R&D 지원 사업 [11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센서명 센서 종류
검정기준

기차 교차 극차

온도계
전자식(금속제) ±0.5 ℃ 0.5 ℃ -
전자식(박막형) ±0.5 ℃ - -

기압계 전자식 ±0.7 hPa - 0.7 hPa
습도계 전자식 ±5 % - 7 %
풍향계 풍향계 ±5 ° - -

풍속계 전자식,
초음파식

10 m/s 미만 ±1.0 m/s - -
10 m/s 이상 ±10 % - -

일사계
전천 순간전천일사량

30회 평균값 ±5 % - -

직달 순간직달일사량
30회 평균값 ±5 % - -

강수량계 강수량계 강우강도 : 20mm/h ±5 % - -

증발계
소형

테두리내경 : 200 mm ±0.6 mm - -
깊이 : 100 mm ±3.0 mm - -

대형
테두리내경 : 1200 mm ±6.0 mm - -

깊이 : 250 mm ±10.0 mm - -

- 현장검정합격은검정증명서및검정성적서로, 현장검정불합격은검정성적서로증명

(1) 기상 R&D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1점)

정 의
R&D 지원을 통해 창출된 논문, 특허 실적 및 사업화 실용실적을 평가한다.
(세부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사업화 실용실적(20%) + 특허실적(40%) + 논문실적(40%)

➁사업화 실용실적 = (사업화·현업화×3+기술이전×2+성능인증×1)
/ 최근 3개년 평균 사업비(억원)

➂ 특허실적 = (특허등록×1+특허출원×0.5) / 최근 3개년 평균 사업비(억원)

➃ 논문실적 = (SCI급×1+KCI급×0.5) / 최근 3개년 평균 사업비(억원)
- SCI급: SCI, SCIE, SSCI, A&HCI, SCOPUS
- KCI급: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⑤ 최근 3개년 평균 사업비는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간 사업비의 평균
금액으로 산출

⑥ 논문, 사업화, 기술이전은 NTIS 시스템으로, 현업화는 기상청 현업화 기여도
평가로, 성능인증은 연구관리시스템으로, 특허는 KIPRIS 시스템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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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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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민간연계 일자리 개발 및 보급 확대 17

   (1) 취업교육 이수자 중 취업자수 6

   (2) 기업연계형사업 장기고용률 11

 2. 시장형(취업・창업) 노인일자리 활성화 17

   (1) 시니어인턴 계속고용률 11

   (2) 고령자친화기업 고용 기여도 6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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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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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민간연계일자리 개발 및 보급확대 [17점]

(1) 취업교육 이수자 중 취업자수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6점)

정 의
노인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1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취업교육 이수후 취업자수 =
취업자수

취업교육 수료자 수

② 취업자수 : 수입을 목적으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근무한 자의 합

③ 취업교육 수료자 수 : 개발원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취업교육
센터의 취업교육을 수료한 인원수

(2) 기업연계형사업 장기고용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11점)

정 의
민간기업,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 참여가능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장기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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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형(취업・창업) 노인일자리 활성화 [17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업연계형 장기고용률 =
9개월 이상 고용계약자 수
기업연계형 참여자 수

② 9개월 이상 고용계약자 수 : 기업과 노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9개월

이상 장기 고용된 인원 수

③ 기업연계형 참여자 수 :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기업연계형사업 예산서

상의 목표 참여자 수

④ 기업연계형 참여자 중 장기 고용된 인원은 근로계약서로 확인한다.

(1) 시니어인턴 계속고용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1점)

정 의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노인적합 직무 개발 및 취업
유지를 위한 현장훈련 지원 등 고령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계속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시니어인턴 계속고용률 =
인턴십 참여자 중 계속 고용된 인원

시니어인턴십 참여자 수

② 인턴십 참여자 중 계속 고용된 인원 : 인턴십 참여 종료 후, 기업과
노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고용된 인원

③ 시니어인턴십 참여자 수 :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예산서 상의 목표
참여자 수

※ 산출시 고려사항
∙훈련생(구. 연수형)은 제외하고 산출한다.

(2) 고령자친화기업 고용 기여도 (평가방식 : 목표대 실적, 가중치: 6점)

정 의
노인적합 틈새시장(Grey job)을 발굴하여 고령자친화기업을 선정하고, 설
립기업의 약정 고용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 노력을 평가한다.

기 준 치
노인적합 틈새시장(Grey job)을 발굴하여 고령자친화기업을 선정하고, 설
립기업의 약정 고용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 노력을 평가한다.

목 표 고령자친화기업 고용기여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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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고령자친화기업 고용기여도 = (당해연도 신규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목표달성률×60%) + (고령자친화기업 고용인원 목표달성률× 40%)

② 당해연도 신규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목표 달성률

=
당해연도 고령자친화기업 신규 선정 수
당해연도 주무부서가 승인한 예산서 상

고령자친화기업 선정계획 수

③ 고령자친화기업
고용인원 목표
달성률

=

전년도 신규 설립된 고령자친화기업의 당해연도
고용실적* 합

전년도신규설립된 고령자친화기업의 이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평가 연도 고용목표 합

* 고용실적 인정기준은 주무부서가 승인한 지침의 내용에 따름
※ 고령자친화기업 고용인원 : 전년도 신규 설립한 고령자친화기업 근무
이력과 급여실적이 각각 1회 이상 있는 60세 이상 인원수

④ 신규 고령자친화기업 고용인원 : 전년도 신규 설립한 고령자친화기업
근무이력과 급여실적이 각각 1회 이상 있는 60세 이상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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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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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
사업

1. 대국민 디자인 확산 10

(1) 디자인 문화 확산 성과 10

2. 맞춤형 디자인 지원 24

(1) 디자인 일자리 창출 성과 12

(2) 중소기업 수출 확대 성과 12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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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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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대국민 디자인 확산 [10점]

(1) 디자인 문화 확산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10점)
정 의

 디자인진흥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해외공모전
 입상 및 지식재산권 등록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 식 =
(해외공모전입상작수) + (지식재산권등록건수)

(투입사업비)

 ② 해외공모전 입상작수 : Reddot, iF, IDEA, SPARK Design Awards에서
수상하였거나 수상이 확정된 작품 수

 ③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 : 디자인 작품 지식재산권 등록 수
 ④ 투입사업비: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및 코리아디자인
    멤버십사업 당해연도와 전년도 투입사업비의 합계

 ※ 산출시 고려사항
   · 해외공모전 입상작수, 지식재산권등록건수는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수상작 및 코리아디자인멤버십 교육생의 작품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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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디자인 지원 [24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1) 디자인 일자리 창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2점)
정 의

 디자인진흥원의 지원사업을 통한 취업·창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실적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취업・창업자 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대상자

 ② 취업·창업자 수: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하거나 창업한 인원(수) 
 ③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대상자: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교육)받은 자. 단, 코리아디자인멤버십의 경우,

    교육 수료자 중 대학 졸업생 혹은 졸업예정자에 한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코리아디자인멤버십 및 제조기업 디자인인력
지원사업

  · 지원인력 수는 파견기간 종료시까지 근무를 유지한 인원 적용(중도
포기자 제외)

(2) 중소기업 수출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2점)
정 의

 국내 중소기업 우수디자인 및 상품의 마케팅, 유통채널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기여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지원 대상 기업의 수출액

투입사업비

 ② 지원 대상 기업의 수출액: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국내외
전시참여, 유통채널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계약금액
(수출액)

 ③ 투입사업비 : 당해연도(가중치 0.7)와 전년도(가중치 0.3) 투입사업의 합계 
 ※ 산출시 고려사항
  · 수출관련 지원사업의 대상은 디자인 혁신기업 전주기 지원 사업으로 함
· 투입사업비는 전년도 우수디자인해외진출사업 사업비, 당해연도 디자인
혁신기업 전주기 지원 사업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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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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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11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9 50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기금운용관리 및 성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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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예술창작역량 강화사업 13

   (1) 예술창작지원 성과 9

   (2) 예술인력 취업 성과 4

 2. 생활속 예술 활성화사업 12

   (1) 문화나눔사업 국민참여도 10

   (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확산 2

 3. 문화예술 후원사업 4

   (1) 기부문화 확산 및 후원확대 4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29 50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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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해당 없음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6점]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점] : 해당 없음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5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18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

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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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예술창작역량 강화사업 [13점]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

표”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1) 예술창작지원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부여, 가중치: 9점)

정 의
우수예술 창작지원을 위한 창작물 유통확대 성과와 지원대상의 문화예술
용역 서면계약서 체결 확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창작물 유통확대 성과)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창작물 유통확대 성과)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 체결 확대)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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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예술창작지원 성과 =
(창작물 유통확대 성과 지표의 득점 × 0.8)

+ (서면계약서 체결 확대 지표의 득점 × 0.2)

② 창작물 유통확대 성과 =
예술창작역량강화

지원작품 유통건수(건)
예술창작역량강화 사업예산(백만원)

③ 예술창작역량강화 지원작품 유통건수는 기관의 예산편제상 예술창
작역량강화 단위사업에서 지원된 실적이 있는 사업을 통해 발표된
지원작품의 당해년도 국내·외 초청, 판권 판매, 자체공연 건수의 합
계를 말한다.

④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 체결
확대 실적(%)

=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 제출 사업 수(건)

연간 예술창작역량강화 선정사업 중
문화예술용역 사례비가 지급된 내역이 있는 사업수(건)

⑤ 문화예술용역은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의
거한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의미한다.

⑥ 서면계약서는 문화예술용역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것을 의미한다. 단, 소득세
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3항에 의거, 사례비 지급액이 각 건별
로 과세최저한 이하인 경우, 행정 간소화를 위해 지원사업 선정단체의 거
래 증빙자료를 서면계약서로 갈음한다.

⑦ 사례비란 도급계약(서면계약, 구두계약 포함)에 따라 정해진 일을 완성
할 경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

(2) 예술인력 취업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우수한 창작물 생산의 기반인 예술인력의 정규직 취업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예술인력 취업성과 =
(당해연도) 예술단체 정규직 취업실적(명)

(전년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육성지원
사업비(백만원)

② 예술단체 정규직 취업실적은 국민건강보험 발급 자격확인서 및 채용
단체의 증빙자료에 따른다.

③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육성지원 사업비는 동 사업의 집행총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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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 예술 활성화사업 [12점]

(1) 문화나눔사업 국민참여도(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0점)

정 의
문화나눔사업의 통합문화이용권 활용 증가 실적 및 소외계층 관람기회
확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통합문화이용권 활용 증가)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소외계층 관람기회 확대)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문화나눔사업
국민참여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활용 증가 지표의 득점 × 0.3) +
(소외계층 관람기회 확대 지표의 득점 × 0.7)

② 통합문화이용권 활용 증가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결재 점포 수(개)

소외계층 관람기회 확대 =
전국 순회대상처 방문공연 프로그램수(건)

순회사업 예산(백만원)

③ 통합문화이용권 활용증가는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당해년도 1건
이상의 결재가 완료된 점포 수를 의미하며, 해당 실적은 농협NH 문
화누리카드통합관리사이트(www.munhwanuricard.kr) D/B 제공자료
에 따른다.

④ 전국 순회대상처 방문공연 프로그램 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을 통하여 사업수행단체가 제출하는 프로그램 진행확인서의 순회사업 실행실적 자
료에 따른다.

(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확산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공유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소외계층 대상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문
화예술단체의 (예비)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협동조합 비중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확산

=
연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으로 지원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수(개)

②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사회적협동조합 자격획득 여
부는 해당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
원에서 발급한 인증서에 따르며,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연도 중반이라
도 지원받은 단체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된 경
우에도 해당 실적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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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후원사업 [4점]

(1) 기부문화 확산 및 후원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기부문화 확산과 후원확대를 위한 활동에 따른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크라우드펀딩 성공 건수)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민·관협력기부프로그램 성공 건수)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크라우드펀딩 성공 건수)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민·관협력기부프로그램 성공 건수)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부문화 확산
및후원 확대

=
(크라우드펀딩 성공 건수 지표의 득점 × 0.6)

+ (민·관 협력기부프로그램 성공 건수지표의 득점× 0.4)

② 크라우드펀딩 성공 건수는 1건당 최소 1백만원 이상의 모금 프로젝트가
성사된 실적을 의미하며, 실적 확인은 국내외 전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의

공개자료에 따른다.

③ 민·관협력 기부프로그램 성공건수는 1건당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민간 기
부금이 후원된 실적을 의미하며, 실적 확인은 후원자와 체결한 기부

협약서 및 당해연도 국세청 기부금 모금현황 신고자료에 따른다.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단, 특정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순
회사업 유형별로 연간 2건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실적은 1건
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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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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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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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전파관리 강화 22

  (1) 전파이용환경 개선 노력도 11

  (2) 국민안전 관련 무선국검사 강화 8
  (3) 사회취약계층(영·유아, 어린이)시설
     전자파 관리 성과

3

 2. 방송콘텐츠 및 스마트미디어활성화 9

  (1) 시청자만족도 제고 노력 3

  (2) 방송프로그램 글로벌 경쟁력강화 성과 3

  (3) 스마트미디어분야 사업화 지원 성과 3

 3. 기금운용관리 강화 3

  (1)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3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 976 -

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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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전파관리 강화 [22점]

(1) 전파이용환경 개선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11점)

정 의
무선국 검사에서 혼신유발무선국이 발견 되면 즉시 처리하여 국민의 행복지수를
향상하고, 더 나아가 시설자에게 전파 관련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서 상생발전에
부응하는 전파환경 개선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x 120%
최저목표 : 기준치 x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혼신유발 가능무선국 처리국수

× 100
총 현장검사 국수

② 혼신유발 가능무선국 처리 국수 = 해당연도 무선국검사에서 전파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Bandwidth(대역폭) 초과, ACP(인접채널 누설전력), 
Deviation(주파수편차) 초과, Unlawful(허가외 주파수), Spurious(불요발사)
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한 무선국수

 ③ 총 현장검사 국수 : 전파법 제24조에 따라 무선국이 설치된 현장에서
무선설비를 측정한 무선국수

(2) 국민안전 관련 무선국검사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의
선박·항공기의 재난안전망 구축과 국민안전 재난관리체계 구축의 안심사회 실현
을 위해 안전관련 무선국의 검사실적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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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민안전 관련 무선국검사 강화 = 안전관련 무선국신속처리건수
안전관련 무선국검사국수

 ◯2  안전관련 무선국 신속처리 건수는 당해연도 인명안전무선국 검사신청 접
수 후 민원처리일 산정기준(법정공휴일 제외) 5일이내 검사 국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요일과 공휴일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안전관련 무선국검사국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
준 고시 제3조의3(인명안전 및 재난 관련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국 및
선박·항공기 무선국을 포함한 당해연도 검사국수

(3) 사회취약계층(영·유아, 어린이) 시설 전자파 관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3점)

정의
생활안전 강화를 통한 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전자파에 취약한 영·유아,어린이
시설 대상 전자파 측정실적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 x 120%
 최저목표 : 기준치 x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회취약계층(영유아, 어린이)시설 전자파 관리 성과
   =영·유아, 어린이시설 전자파 측정 개소
◯2 ‘영·유아, 어린이시설전자파측정개소’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각
지자체·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당해연도 영유아·어린이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파측정을 실시한 건수

※ 산출 시 고려사항
   ·영·유아, 어린이 시설을 대상 전자파측정 실적 증빙은 ‘전자파 강도측
정 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측정결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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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콘텐츠 및 스마트미디어 활성화 [9점]

(1) 시청자만족도 제고 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3점)

정 의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프로그
램에 대한 시청자만족도조사 결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5점(만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시청자만족도 점수(5점척도)

②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방영한 후
시청자를 대상으로고객만족도조사점수의 평균(5점척도)

(2) 방송프로그램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방송콘텐츠 및 스마트미디어 활성화를 통하여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미
디어 산업진흥에 기여하는 필수적 성과지표로, 방송프로그램 글로벌 경쟁력강화
성과를 평가 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방송프로그램 글로벌 경쟁력강화 성과 =
해외투자유치실적

해외진출분야지원예산

② 해외투자유치실적 :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수행을 위해해외방송제작사 
및 투자사로부터 당해연도에 유치받은 총액

 ③ 해외진출분야지원예산 :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경쟁력강화 부
문 중 해외진출형공동제작지원 분야 당해연도 예산 총액

 ※ 산출 시 고려사항
   ·해외투자유치실적 증빙 : 국내·외 은행발급서류 또는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3)스마트미디어분야 사업화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3점)

정의
스마트미디어 산업진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스마트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사업화된 실적을 평가 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 x 120%
 최저목표 : 기준치 x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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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관리 강화 [3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스마트미디어분야
   사업화 지원 성과 = 

사업화 과제 건수
스마트미디어지원과제 건수

  ② 사업화된 과제 건수 : 스마트미디어지원과제 중 당해연도 협약체결이후
부터 차년도 3월까지 사업화된 실적 건수

   ※ 사업화 : 지원과제 수행 중 매출이 발생한 경우 및 서비스상용화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투자, 계약 및 파생 매출 포함)

  ③ 스마트미디어지원과제 건 수 : 방통융합서비스활성화지원사업, 양방향프
로그램제작지원사업을 통해 당해연도에 지원된 과제 건수

  ※ 산출 시 고려사항
   ·사업화 과제 건수 증빙 : 계약서 또는 매출증빙 서류

(1)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3점)

정 의
기금운용성과는 2018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종합
적으로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함

②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

(방송통신발전기금평가결과 ×
방송통신발전기금액

) +
방송통신발전기금액+정보통신진흥기금액

(정보통신진흥기금평가결과 ×
정보통신진흥기금액

)
방송통신발전기금액+정보통신진흥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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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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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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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보건복지 전문인재 양성 강화사업 14

  (1)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교육확대 성과 8

  (2) 보건복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성과 6

 2. 보건복지 교육품질 강화 사업 6

  (2)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문교육 확대 성과 6

 3. 미래대비 및 사회적가치 확산사업 14

  (1)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심화직무교육 확대 성과 6

  (2)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 8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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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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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보건복지 전문인재 양성 강화사업 [14점]

(1)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교육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8점)

정 의
국정목표인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인력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 관련 산업 전체 종사자에 대한 인력개발원의 교육 커버리지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개발원 교육생 수 ÷ 보건복지 관련 산업 전체 종사자 수

② 개발원 교육생 수 : 개발원에서 교육한 교육생 수
* 교육생 수는 당해연도 실적

③ 보건복지 관련 산업 전체 종사자 수 : 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 통계조사보고서’상의 ‘보건복지 관련 산업 전체
종사자 수’

* 보건복지 관련 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전년도 실적으로 측정
** 복지부에서는 통계치를 매년 발행하고 있으나 당해년도 실적치가 차년도

5월에 발행되는 등 시점이 실적보고서 제출 이후인 관계로 ‘보건복지
관련 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당해연도 대신 전년도 실적을 활용

(2) 보건복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보건복지 분야별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교육수혜자 수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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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교육품질 강화 사업 [6점]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x 120%
최저목표 : 기준치 x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심화 및 전문 교육 이수자 수 지표의 득점×0.7) + (심화 및
전문 교육과정 수 지표의 득점)×0.3

② 심화 및 전문 교육 이수자 수 : 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심화 및 전문 교 육
이수자 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심화 및 전문 교육 기준은 개발원에 기본 교육이 개설 된 경우 다음
단계 교육에 해당

③ 심화 및 전문 교육과정 수 : 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심화 및 전문 교육
과정 수

※ 산출시 고려사항
• 교육 과정수 측정 시 동일 커리큘럼으로 수행하는 교육의 경우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

(1)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문교육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충북 오송으로 지방이전 이후, 보건복지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활성화하
여 교육생의 여비/숙식비 등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 확대 정도를 평가
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찾아가는 교육을 통한 교육 이수자 수

② 찾아가는 교육을 통한 교육 이수자 수 : 고객 지향적 편의제고를 위해
보건복지 현장을 찾아가서 실시한 교육 이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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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대비 및 사회적가치 확산사업 [14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심화직무교육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6점)

정 의
국정과제인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분야 배정 확대와 사회복무요원의 역량
강화 및 보건복지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심화직무교육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목 표 100% (당해년도 목표치 : 4,200명)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심화직무교육 수료인원 수

② 심화직무교육 수료인원 수 : 사회복무요원 중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이수자 수

(2)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8점)

정 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관이 실시한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x 120%
최저목표 : 기준치 x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일자리 창출 교육 확대 지표의 득점×0.5) + (일자리 연계 강화
지표의 득점 ×0.5)

② 일자리 창출 교육 확대 :
일자리 창출지원 교육 인원
개발원 전체 집합교육 인원

※ 산출시 고려사항
• 일자리 창출지원 교육 인원 : 취창업 지원교육 및 전문자격 교육 이수자 수
• 개발원 전체 집합교육 인원 : 개발원이 당해연도 수행하는 집합교육 전체
이수자 수

③ 일자리 연계 강화 :
잡매칭 지원 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잡매칭 : 개발원이 구인-구직 수요를 연결한 인원 수(잡매칭 인원 수는

개발원 잡매칭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통해 확인)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수 : 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 통계조사보고서’상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
비스업 종사자 수’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당해연도 대신 전년도 실적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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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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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보건의료기술 R&D 지원 13

  (1) R&D과제의 논문 성과 7

  (2) R&D과제의 특허등록 성과 6

 2.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10

  (1)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 5

  (2) 외국인환자 유치 유실적 의료기관 비중 5

 3. 보건산업 창업육성 및 성장 지원 11

  (1) 창업지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11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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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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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보건의료기술 R&D 지원 [13점]

(1) R&D과제의 논문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7점)

정 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창출된 논문의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최근 3개년 평균실적과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R&D과제의 논문 성과 =

(IF 3 이상 SCI급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 × 0.6)
+ (IF 3 미만 SCI급학술지논문게재건수 × 0.4)

R&D연구개발비

②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은 진흥원에서 지원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당해연도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함

③ R&D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포함 최근 2년 간 누적 지원액으로 산출

(2) R&D과제의 특허등록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창출된 특허등록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최근 3개년 평균실적과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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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10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R&D과제의 특허등록 성과 =
(국외특허등록 건수×0.6)

+ (국내특허등록 건수×0.4)

R&D연구개발비

② 국내․외 특허등록 건수는 진흥원에서 지원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과제 수행기관 명의로 연구개발비 지원 기간 내에 출원한 실적 중
당해연도에 해당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함

③ R&D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를 제외한 과거 3년 간(t-3 : 50%, t-2 : 30%,
t-1 : 20% 가중치 적용) 누적 지원액으로 산출

(1)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5점)

정 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창출된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전년도 실적
평가방법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측정산식 = 20 + 80 ×(
실적-최저목표

)
최고목표-최저목표

② 실적 :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보고한 당해
연도 외국인환자 수로 산출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되어 있는
의료기관임

※ 관련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고의무’
- 외국인환자유치 5개년(’17~’21) 종합계획(보건복지부)

(2) 외국인환자 유치 유실적 의료기관 비중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보고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비중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최근 3개년 평균실적과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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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산업 창업육성 및 성장 지원 [11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외국인환자유치유실적의료기관비중=
외국인환자 유치 유실적 의료기관 수

전체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수

②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수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외국
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되어 있는 의료기
관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

③ 외국인환자 유치 유실적 의료기관 수는 당해 연도 사업실적을 1명 이상으로
차년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의료기관의 수로 산출

※ 관련근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제11조 ‘보고의무’

(1) 창업지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11점)

정 의
보건산업 창업기업 육성을 통하여 발생한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당해연도 사업비에 ‘사업지원서비스’ 고용유발계수를 반영한 수치

목 표
100%
(당해연도 사업비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발표되는 최근연도
‘사업지원서비스’ 고용유발계수를 반영한 수치)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창업지원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인원 수

사업비

② 사업비는 당해연도 창업육성지원사업 예산으로 산출

③ ‘창업지원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인원 수’는 해당 사업비의
성과로 창출된 실적으로 제한

※ 산출시 고려사항
‧ 일자리 창출 인원 수 산출은 공신력 있는 근거자료에 의함
- 국민연금 가입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창업기업의 고용확인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중 1개의 해당자료로 증빙



- 994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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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
사업

1.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22

  (1) 산림복지시설 이용 확대 성과 11

  (2)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성과 11

2. 산림복지전문가 교육․지원 사업 12

  (1)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성과 9

  (2) 민간 산림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성과 3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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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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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 2018년도 경영평가 시행 이후, 지표 구성 및 난이도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지표를 수정할 수 있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22점]

(1) 산림복지시설 이용 확대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11점)

정 의
 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 시설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산식
및 변수

① 산림복지시설 이용 확대 성과 =
당해 산림복지시설 이용객 수

국립휴양림 이용객 수

 ② 산림복지시설 이용객 수는 진흥원 소속 산림복지시설의 이용객 수
(연인원)를 측정함.

 ※ 산출 시 고려사항
  ∙ 이용객 수는 이용요금 결제에 따른 정산내역 관리 기준으로 산정함.
 ③ 국립휴양림 이용객 수는 산림청 통계자료를 활용

(2)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11점)

정 의
 진흥원 소속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의 효과유의성 향상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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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전문가 교육․지원 사업 [12점]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산식
및 변수

① 산림복지프로그램효과성향상성과 =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유의성 검증된

사업 수
산림복지프로그램효과유의성검사한사업수

 ②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유의성 검사 사업 수는 진흥원 소속 산림복
지시설에서 제공한 1박 2일 이상의 산림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한 단
체(3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상태 변화 측정 검사지를 활
용하여 검사한 수를 측정함. 

 ③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유의성 검증 사업 수는 심리․정서적 상태 변
화 측정 검사지로 검사를 실시한 사업 중 사전․사후 효과유의성을
측정하여 유의성이 검증된 사업 수를 측정함.
(유효표본 20인 이상이며, 검증결과 P<0.05의 경우를 검증된 사업으
로 인정)

 ④ 효과성 분석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평가함.

(1)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9점)

정 의
 산림복지 민간산업의 서비스 수준과 관련 산림복지전문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한 교육연수의 실적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산식
및 변수

 ①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성과 = 전문가 연수과정 수료인원 × 0.7 + 연
수과정 수 × 0.3

 ② 전문가 연수과정 수료인원은 진흥원이 개설한 교육연수과정에 참가한
인원(연인원)으로 함.

 ※ 산출 시 고려사항
  ∙ 교육연수과정에 참가한 인원은 교육연수 결과보고에 따른 수료자 명
단으로 산정함.

 ③ 연수과정 수는 진흥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 운영횟수를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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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민간 산림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3점)

정 의
 우수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산림교육․치유)을 개발하고 휴양림․치유의숲․
산림욕장․유아숲․전문업․제공자 등에게 보급·적용한 효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산식
및 변수

 
 ② 프로그램 보급 실적은 개발 프로그램 및 산림복지서비스 운영과 관

련한 매뉴얼 등을 유관기관(휴양림, 치유의숲, 산림욕장, 유아숲, 전
문업, 제공자)에 보급한 건수를 측정함.

  ※ 프로그램 보급 및 전문가 역량향상을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진흥원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워크숍 참가 확인서 또는 프
로그램 활용 동의서를 작성한 건수

 ③ 산림복지서비스 만족도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재정사업 만족도 평
가 결과를 활용하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 만족도, 산림교육 프로
그램 만족도, 숲태교 프로그램 만족도, 산림치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의 평균으로 측정함.(단, 항목 중 결과값이 없는 경우 나
머지 항목의 평균을 적용함)

 ※ 산출 시 고려사항
  ∙ 산림복지서비스 만족도는 기획재정부 국민평가의 고객만족도 지수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함

① 민간 산림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성과

=프로그램보급실적× 0.6+산림복지서비스만족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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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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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R&D 기획사업 11

(1) 지식재산권 창출성과 11

2. R&D 평가관리사업 5

(1) 연구비 사용 투명성 강화 3

(2) R&D 수행기관의 연구관리역량 강화 2

3. R&D 성과확산사업 18

(1) R&D 일자리 창출성과 11

(2) 경상기술료 납부성과 7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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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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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R&D 기획사업 [11점]

 R&D 평가관리사업 [5점]

(1) 지식재산권 창출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1점)
정 의  R&D 기획을 통해 창출한 지식재산권 등록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최근 3년 평균 지원금액

 ②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하는 R&D사업
(산업핵심기술개발 등) 수행을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권 등록실적

 ③ 지원금액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하는 R&D사업(산업핵심기
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금액

(1) 연구비 사용 투명성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연구비 사용 점검 및 방지 실적을 평가한다. 
(세부지표 : 하향지표 및 상향지표)

기 준 치

 ①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적발금액(하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② 연구비 사용 내부특별점검 과제수(상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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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①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적발금액(하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연구비 사용 내부특별점검 과제수(상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적발금액 지표의 득점×0.5 ＋ 연구비 사용 내부
특별점검 과제수 지표의 득점×0.5

    *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적발금액 및 연구비 사용 내부특별점검 과제
수 평점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함

 ②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적발금액(하향지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하는 R&D사업(산업핵심기술개발 등) 지원 과제에 대해 외부기관
(감사원, 검찰 등)이 적발하여 확정된 연구비 부정사용금액

 ③ 연구비 사용 내부특별점검 과제수(상향지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하는 R&D사업(산업핵심기술개발 등) 지원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내부감사 등 내부점검을 실시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교정·지도를 시행한 과제수

   * 수행기관별 사업비의 3% 또는 100만원 이상. 단, 주요세목(인건비, 학
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재료비)에 대한 건은 금액기준 적용 제외

(2) R&D 수행기관의 연구관리역량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R&D 수행기관의 연구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전문가 양성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연구지원전문가 자격취득인원
해당연도 R&D 지원금액

 ② 연구지원전문가 자격취득인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운영하는
산업기술 R&D 교육과정(기본과정, 실무과정, 전문과정, 연구책임자과
정, 맞춤형과정 등)을 수료한 인원수

   * 기본과정 수료요건 : 80% 이상 출석자 중 자격검증시험에서 70점 이
상 획득하여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

   ** 기본과정 외 수료요건 : 해당과정 중 100% 출석한 자
 ③ 지원금액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하는 R&D사업(산업핵심기

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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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성과확산사업 [18점]

(1) R&D 일자리 창출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11점)
정 의  R&D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해당연도 R&D 참여인력-전년도 R&D 참여인력
전년도 R&D 참여인력

 ② 해당연도 R&D 참여인력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하는 해당연
도 R&D사업(산업핵심기술개발 등) 수행에 참여한 인력으로서 수행기
관에서 해당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인력(신규채용인력)과 이를 제외한
인력(신규채용외인력)으로 구성

 ③ 전년도 R&D 참여인력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한 전년도
R&D사업(산업핵심기술개발 등) 수행에 참여한 인력

 ※ 산출시 고려사항
  - 2018년도에 한해,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의 연구개발인
력 증가율을 기준치로 사용

(2) 경상기술료 납부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7점)
정 의  R&D 지원으로 인한 경상기술료 납부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경상기술료 납부금액

최근 3년 평균 지원금액

 ② 경상기술료 납부금액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하는 R&D사업
(산업핵심기술개발 등)의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납부받은 경상기술료 금액(단, 중소·중견
기업이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청년인력 신규채용 후 2년
간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납부유예 및 감경받은 기술료 금액은 포함)

 ③ 지원금액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하는 R&D사업(산업핵심기
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금액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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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라믹기술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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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
사업

1. 세라믹 미래핵심 기술개발사업 22

(1) 세라믹 기술개발의 과학적 성과 13

(2) 세라믹 기술개발의 기술이전 성과 9

2. 세라믹기업 성장지원사업 12

(1) 시험․분석 고객서비스 개선노력 6

(2) 현장밀착형 중소기업 지원 성과 6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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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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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세라믹 미래핵심 기술개발 사업 [22점]

(1)세라믹 기술개발의 과학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13점)
정 의 세라믹 미래핵심 기술개발의 기술적․질적 성과 정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술개발의
과학적 성과

=

SCI(E) 논문수 x 15% + KCI 논문수 x 15%
+ 특허등록수x40% + 특허출원 수 x 30% ×80% +

평균연구인력 수

×20%표준화된 IF상위20% SCI(E) 논문수

전체 SCI(E) 논문수

 ② SCI 및 KCI 논문수 : 당해연도 SCI급 및 KCI 등재저널에 기재된 논문 수
 ③ 특허등록․출원 수 : 당해연도 한국세라믹기술원 명의의 특허등록․출원 건수
 ④ 평균연구인력 수 : 당해연도 연구직(정규직 및 비정규직) 연평균 인원
 ⑤ SCI(E) 논문 : 당해연도 SCI급 등재저널에 게재된 논문 수
 ⑥ 표준화된 IF 상위 20% SCI(E) 논문수 :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

(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mrnIF)를 활용, 분야별 상위
20%이내 Journal에 게재된 논문의 수 (톰슨로이터 Journal Citation 
Reports 참고)

 ⑦ 본 지표는 논문․특허 지수 평점 × 0.8 + 논문 질 평점 × 0.2 로 평가함



- 1010 -

 세라믹기업 성장지원 사업 [12점]

 (2) 세라믹 기술개발의 기술이전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9점)
정 의

 기술이전을 통해 세라믹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려는 노력을 평가한다. (상
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세라믹기업 사업화지원의 
경제적 성과

= 기술이전실적(건수)×80%+기술료(억원)×20%

 ② 기술이전실적(건수) = 기술원과 기술이전 대상 조직간에 체결된 계약
건수(무상이전 포함)

    기술료(억원) = 기술원과 기술이전 대상 조직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기술원에 당해연도 입금된 기술료

 ③ 동 지표는 기술이전실적 평점 × 0.8 + 기술료 평점 × 0.2 로 평가함

 (1) 시험․분석 고객서비스 개선 노력(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세라믹 기업의 신속한 연구개발, 시장 조기 진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
분석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서비스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시험분석 고객서비스

개선노력
=

∑(시험성적서발행기간÷의무완료기간)
× 0.7

기업시험의뢰건
+

∑(시험성적서발행기간÷의무완료기간)
× 0.3

기업외시험의뢰건

 ② 시험성적서 발행기간 : 성적서발행일자 – 의뢰접수일자 + 1
 ③ 의무완료기간 : 의무완료일자(or고객요구일자) – 의뢰접수일자 + 1
    - 의무완료일자 : 한국세라믹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처리규칙에 명시된

의무분석완료일자
    - 고객요구일자 : 긴급을 요하는 시험분석 의뢰건으로 고객이 요청하

는 완료일자. 단, 의무완료일자보다 단축된 일자만 반영
 ④ 기업시험의뢰건 : 사업자등록번호 분류code상 ‘기업’으로 분류되는

시험의뢰건
 ⑤ 기업외시험의뢰건 : 사업자등록번호 분류code상 ‘기업’이 아닌 비

영리법인, 지자체 등 기타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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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현장밀착형 중소기업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세라믹 기업의 중소기업 해결을 위한 지원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현장밀착형
중소기업
지원성과

= 세라믹서포터즈사업지원기업사업화매출액합계(억원)

 
 ②  세라믹서포터즈사업 :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청․선발된

기업의 애로기술, 시제품 제작, 특허 컨설팅 등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
 ③  사업화 매출액(억원)* = 매출액 × 기술 기여도(%)
    *개발기술 적용 제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한 매출 (산업통상자원부 산

업기술혁신사업 성과조사 매뉴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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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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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소방용품 검사사업 14

(1) 소방용품 신뢰성 향상 성과 14

2. 소방 R&D 지원사업 14

(1) 소방 R&D 성과 9

(2) 소방산업체 특허지원 성과 5

3.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사업 6

(1) 위험물시설 안전성 확대 성과 6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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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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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소방용품 검사사업 [14점]

(1) 소방용품 신뢰성 향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4점)

정 의
우수품질 소방용품의 보급으로 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발생 감소성과를 평
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화재발생건수
소방용품 검사실적

 ② 화재발생건수 : 근린생활시설 등 24개 주요장소의 화재발생건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서 공지하는 자료를 적용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공동주책,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청소년시설, 공장, 창고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위생등관련시설, 교정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건축물

 ③ 소방용품검사실적 : 의무대상검사합격건수×0.7+비의무대상검사합격건수×0.3
   ※ 의무대상검사 : 형식승인대상 제품검사
   ※ 비의무대상검사 : 성능인증 및 KFI인정 제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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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R&D 지원사업 [14점]

(1) 소방R&D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소방 R&D 연구성과 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연구성과 실적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국내외학술지×0.2 +지적재산권×0.4 +기술실적×0.4)

연구인력

 ② 국내외학술지 : 당해연도 국내외학술지 논문게재 건수(국내등재지×0.4 + 
SCI/E×0.6)

   ※ SCI급학술지 : SCI, SCIE, SSCI, A&HCI, SCOPUS(한국연구재단의 SCI 등재
기준을 적용)

 ③ 지적재산권 : 당해연도특허청등록건수(특허등록×0.6 +실용신안등록×0.2 +디자
인등록×0.2)

 ④ 기술실적 : 당해연도 소방관련 제품기준·정책 반영 및 기술료 징수 건수
 ⑤ 연구인력 : 당해연도 연구소 조직의 평균인원으로 하되 경영평가편람의 

평가기준·방법을 따름
(2) 소방산업체 특허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소방 신기술 및 디자인 개발 등 소방산업 특허지원의 상용화 실적에 관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특허 상용화 실적
특허 지원 실적

 ② 특허 상용화 실적 : 해당연도 특허 상용화 건수
 ③ 특허 지원 실적 : 전년도 지원을 받은 특허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상용화 : 특허가 적용된 제품생산, 판매, 인증획득, 기술이전(라이센싱, 
기술료 징수 등), 정부정책사업 참여(R&D과제 수탁 등) 실적을 말하며, 
중복은 제외함

 특허상용화 실적 증빙자료
   - 제품생산 : 제품검사 통계, 특허활용현황보고서
   - 제품판매 :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 인증획득 : 인증서 사본

   - 기술이전 : 기술이전 계약서, 협약서
   - 정책사업 참여 : R&D 사업 참여 확인서,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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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사업 [6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위험물시설 안전성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위험물시설의 사고 및 사상자 감소를 위한 안전성 확보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위험물사고 사상자 수×0.6 + 위험물 사고건수×0.4)
(비의무대상 검사실적×0.6 + 의무대상 검사실적×0.4)

② 위험물 사상자 수 및 사고건수 :
- 제조소, 취급소(주유, 판매, 이송, 일반), 저장소(옥내, 옥외), 탱크저장소(옥외,
옥내, 지하, 간이, 이동, 암반), 무허가시설, 운반과정, 지정수량미만, 배관계
설비에서 발생된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③ 위험물검사 실적 : 위험물검사 처리 건수
- 의무대상 : 기술검토(탱크, 제조소, 일반취급소), 안전성능검사(100만리터

이상), 완공검사(탱크, 제조소, 일반취급소), 정기검사, 이중벽
탱크검사(형식시험, 성능검사), 운반용기검사(형식시험, 성
능검사, 정기성능검사)

- 비의무대상 : 안전성능검사(100만리터 미만), 구조안전점검시기연장,
안전제품(형식시험, 성능검사), 의뢰시험, 안전성평가, 위험
물시설의 안전인증

※ 산출시 고려사항
∙위험물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는 매년 소방청의 ‘위험물 통계자료’로
부터 사용가능한 최신 통계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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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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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바다숲 조성사업 17

(1) 연안 생태계 건강성 지수 향상 실적 9

(2) 갯녹음 해소율 8

2. 바다목장사업 11

(1) 연안수산자원 증가실적 6

(2) 유용생물량 증가실적 5

3. 수산종자 자원관리사업 6

(1) 전략품종 종자방류 및 유전적
다양성 향상 실적

6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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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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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바다숲 조성사업 [17점]

(1) 연안 생태계 건강성 지수 향상 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연안 생태계 건강성 향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성 완료 해역의 생태학적
다양성과 균등도 지수를 측정 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연안 생태계 건강성
지수 향상 실적

=
평균 종다양성 지수×0.5+평균 종균등도
지수×0.5

 ② 종다양성(H‘) = -∑(ni/N) ln(ni/N), ni : 종별개체수, N : 총개체수
    종균등도(E’) = H’/lnS, S : 총 종수
 ③ 대상해역은 당해연도 바다숲 조성 사업 완료 대상지로 함
    대상생물은 해조류 및 저서무척추동물로 함
    건강성 지수는 종다양성 및 균등도의 지수 평균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요인(천재지변, 유류피해)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지역은 측정이 불가하므로 당해연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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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갯녹음 해소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바다사막화 주요인자인 갯녹음 해소 실적(비율)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갯녹음 해소율 =
당해연도 포함 4년이 경과한 바다숲 조성지역의

당해연도 평균 갯녹음률 × 100(%)
당해연도 포함 4년이 경과한 바다숲 조성지역의

조성사업 시작 전 평균 갯녹음률

 ② 갯녹음률 : 해조류(석회류, 엽상해조류) 등의 생물이 암반을 차지하는
비율

 ③ 갯녹음률은 바다숲 조성지역 단위면적당(1m2) 갯녹음이 차지하는 비율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갯녹음 해소율 측정은 조성 4차년도가 종결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함
  ∙ 갯녹음률 측정방법: 방형구와 영상분석으로 측정
  ∙ 갯녹음률 측정기관: 학술연구 또는 해양엔지니어링 등록기관
  ∙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요인(천재지변, 유류피해)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지역은 측정이 불가하므로 당해연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바다목장사업[11점]

(1) 연안수산자원 증가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단위노력당어획량 증가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연안수산자원 증가실적 =
당해연도 총어획량

당해연도 총사용 어구수(폭)

 ② 조사대상해역은 연안바다목장 조성 중인 전체 해역으로 함
    대상어종은 모든 어류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요인(천재지변, 유류피해)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지역은 측정이 불가하므로 당해연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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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종자 자원관리사업[6점]

(1) 전략품종 종자방류 및 유전적 다양성 향상 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및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연어 방류노력 및 넙치 인증종자의 유전적 다양성 향상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연어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넙치 : 중장기 추세선상의 직전연도 목표치

목 표

 연어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넙치 최고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 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전략품종 종자방류 및 유전적 다양성 향상 실적 = 
(전략품종 종자 방류 실적×0.2)+(넙치 인증종자의 유전적 다양성×0.8) 

② 전략품종종자방류실적 = 어린연어방류량(천마리) × 연어회귀율
※ 연어 회귀율 =

금년도회귀량
× 100(2년전방류량× 0.005) + (3년전방류량× 0.356) +

(4년전방류량× 0.565) + (5년전방류량× 0.074)

③넙치인증종자의유전적다양성
 

  






  




 






×

  ※ 산출시 고려사항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요인(천재지변, 유류피해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

업지역은 측정이 불가하므로 당해연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유용생물량 증가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유용생물량 증가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유용생물량 증가실적 =
당해연도 총 유용생물량

조사면적(㎡)

 ② 조사대상해역은 연안바다목장 조성 중인 전체 해역으로 함
    유용생물은 인공어초에 서식하는 저서동물로 물고기 또는 사람이 이용 
가능한 생물임

 ※ 산출시 고려사항
  ∙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요인(천재지변, 유류피해)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지역은 측정이 불가하므로 당해연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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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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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 확보

(1) 시설물 안전등급 유지율 제고 3

(2) 공동주택 점검 및 진단 부실예방 11

(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활용도 향상 3

2. 국민생활 기반시설 안전 확보

(1)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확보 성과 12

(2) 싱크홀(지반함몰)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노력과 성과

5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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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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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 확보 [17점]

(1) 시설물 안전등급 유지율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3점)

정 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단이 수행한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하향지표)

기 준 치
상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하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상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하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80%
  최저목표 : 기준치 ×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점검및진단부실예방× 80%) + (시설물안전등급향상율× 20%)
② 점검 및 진단 부실예방(상향지표)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실적

③ 시설물 안전등급 향상율(하향지표) =
안전등급 D․E 시설물
전체 관리시설물

※ 산출시 고려사항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실적 :
민간진단기관이 실시한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각각의
사전평가 건수와 상세평가 건수의 합

안전등급 D·E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중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전체 관리시설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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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점검 및 진단 부실예방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11점)

정 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
적정율의 저감을 통하여 점검·진단의 부실을 예방하고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확보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 직전 3개년 실적 없을 시 직전 2개년 평균실적과 비교

목 표
 하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80%
  최저목표 : 기준치 ×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하향지표) =
공동주택 부적정보고서 건수

× 100
공동주택 점검 및 진단 평가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공동주택 점검 및 진단 평가건수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가 공동주택에 대해 실시한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건수의 합

공동주택 부적정보고서 건수 :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시정), 실시결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부실)의 합

(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활용도 향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1,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있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FMS)의 활용도 향상 성과를 평가하여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향상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활용도
   = 년간 FMS 시스템 사용자별 활용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년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사용자별 활용건수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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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 기반시설 안전 확보 [17점]

(1)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확보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12점)

정 의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내 공용건축물, 토목시설물,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으로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확보 성과

     = (안전 확보율×0.5) + (안전점검 성과×0.5)
② 안전 확보율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적

전체 대상시설물

③ 안전점검 성과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적

안전점검 투입인력

※ 산출시 고려사항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적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내
공용건축물, 토목시설물(옹벽, 절토사면 제외),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공공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공단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행한
안전점검 건수를 말함.

   ·옹벽 및 절토사면 제외 : 대상시설물 개소 수 산출이 불가하여 실적 및
대상에서 모두 제외

 - 전체 대상시설물이라 함은 해당시설의 유관기관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및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통계자료로 산출

   ·전체 대상시설물 적용시 전년도의 전체 대상시설물 수를 당해연도 평가시
반영함.(통계조사 및 확정까지 1년 소요)

 - 안전점검 투입인력이라 함은 공단의 인원 중 기술 및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업무 수행부서에 소속되어 안전점검 수행이 가능한 인원수를 말함.

(2) 싱크홀(지반함몰)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노력과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5점)

정 의
지반함몰 취약지역에 대한 지반탐사 실시 및 지자체에 조치사항 통보를
통하여 지반함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국민 불안감을 해소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 2015년도부터 실적이 존재하여, 3개년 실적이 산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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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지반탐사 연장×70%) + (공동 발견 성과×30%)
※ 산출시 고려사항

  지반탐사 연장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지반탐사를 요청
하여 공단이 지반탐사를 실시한 도로의 연장으로서 차도와 보도(인도)

를 합한 연장을 말함
     - 차도 : 1차로 기준 조사연장
     - 보도(인도) : 최소 유효폭 1.5m 기준 조사연장

  공동 발견 성과라 함은 지반함몰 예방을 위하여 공단이 지반탐사를
통해 발견한 공동(空洞)의 개수를 말함

  지반탐사 연장과 공동 발견 성과는 지자체에의 점검결과 회신공문 및
국토부에의 보고공문에 따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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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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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총괄요약표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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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식품안전관리인증 확대 20 20

(1) 식품안전위생 향상 성과 12 12

(2) 영세소규모업체HACCP인증활성화성과 8 8

2.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술지원사업 14 14

(1) 인증준비업체 기술지원 효과 7 7

(2) 인증업체 기술지원 효과 7 7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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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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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 2018년도 경영평가 시행 이후, 지표 구성 및 난이도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지표를 수정할 수 있음

 식품안전관리인증 확대 [20점]

(1) 식품안전위생 향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12점)

정 의
사회적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인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HACCP) 확대업무를 효율적
으로 추진한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주무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인증 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식품안전위생

향상성과(%)
=

HACCP 인증 식품 및 축산물 가공업체수

전체 식품 및 축산물 가공업체수

 ② ‘HACCP 인증 식품 및 축산물 가공업체수’는 당해 연도말 기준의
HACCP 인증 식품 및 축산물 가공업체수로 산출

 ③ ‘전체 식품 및 축산물 가공업체수’ 및 ‘HACCP 인증 식품 및 축산물
가공업체수’ 는 주무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는 수치로 함

(2) 영세 소규모 업체 HACCP인증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8점)

정 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세
소규모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인증(HACCP)을 확대 및 활성화한 실적을 평
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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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술지원사업 [14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세 소규모업체

인증 활성화 성과(%) =

당해 HACCP인증 소규모 식품업소수

전체 소규모 식품업소수

 ② 전체 소규모 식품업소수는 전년도「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수로 

산출

 ③ 당해 HACCP인증 소규모 식품업소수는 당해연도에 「식품및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제4항에 따라 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
공업소 수로 산출

  * 당해 HACCP인증 소규모 식품업소수는 소규모 HACCP 인증서 발급
업소 수로 집계

(1) 인증준비업체 기술지원 효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7점)

정 의
국정과제(안전관리인증 적용확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증준비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의 효과를 준비단계 맞춤형 기술지원
인증률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효과) : 주무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목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효율) :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인증준비업체
기술지원 효과(%)

=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효과의 평점 × 0.6) +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사업효율의평점 × 0.4)

② 맞춤형 현장

기술 지원

효과(%)

=
당해 준비단계 맞춤형 기술지원 업체 중 인증업체수

당해 준비단계 맞춤형 기술지원 업체수

 * 준비단계 맞춤형 기술지원 업체 중 인증업체수 : 당해연도 준비단계
맞춤형 기술지원 참여업체 중 연중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를 기준
으로 함

③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사업
    효율(%) 

=

당해 축산물 HACCP 인증 건수

(당해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대상건수 –

축산물 HACCP 인증신청 건 중 민원 처리중인 건수)

(2) 인증업체 기술지원 효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7점)

정 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의 운용수준 향상을 위하여 중점적
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증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의 효과를 조사·평가 부적합 

감소율로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주무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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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인증업체
기술지원 효과 =

당해 차등관리 기술지원 업체 중 조사·평가 부적합 업체수

전년도조사·평가부적합업체중당해차등관리기술지원업체수

 ② ‘당해 차등관리 기술지원 업체 중 조사·평가 부적합 업체수’는 당해연
도에 차등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한 이후 당해연도에 주무부처(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 실시한 조사·평가 결과가 부적합인 업체 수로 산출

  * 주무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한 업체 수 집계

 ③ ‘전년도 조사·평가 부적합 업체 중 당해 차등관리 기술지원 업체 수’

는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부적합인 업체 중 차등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한 업체 수로 산출

  * 주무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한 업체 수 집계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31호) 

제15조⑤항에 따른 차등관리 기술지원임

  ※ 산출시 고려사항
  ․ 전년도 부적합 업체 중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인증 반납, 폐업, 지원 거
부 등의 사유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없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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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11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9 50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기금운용관리 및 성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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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
사업

1. 읽기 활성화 및 미디어교육 사업 11

(1)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이용학교 확대
글로벌 경쟁력

11

2. 언론인 역량 강화 사업 9

(1) 언론인 전문성 강화 지원 성과 9

3. 뉴스 유통구조 합리화 사업 9

(1) 언론사 뉴스저작권사업 성장 성과 9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29 50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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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1점] :  해당 없음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 6점]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점] : 해당 없음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5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18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

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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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읽기 활성화 및 미디어교육 사업 [11점]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

표”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1)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이용학교 확대 글로벌 경쟁력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1점)

정 의

재단에서 운용 또는 지원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유, 초, 중, 고
등학교의 확대 성과를 프랑스 국립미디어교육센터(CLEMI)의 미디어교육 프
로그램 이용학교 확대 성과 및 일본신문협회의 NIE 실천학교 확대 성과
와 비교하여 미디어교육 활성화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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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 역량 강화 사업 [9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이용학교 확대
=

재단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이용학교 수
프랑스 CLEMI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이용학교 수

+ 일본 NIE 실천학교 수

② 재단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이용학교 수는 재단에서 운용하거나 지원
하는 NIE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이용하는 학교 수를 집계하며, 이용
대상 프로그램은 ‘교사연수’, ‘미디어교육전국대회’, ‘학부모 NIE 연수’,
‘NIE 거점학교’, ‘신문제작체험교육’, ‘미디어교육포털(e-NIE)', '전국 NIE
공모전’, ‘언론인 NIE 특강’ 등임(단, 학교 수 집계 시 중복되는 학교는
집계에서 제외)

③ 일본 NIE 실천학교 수는 미디어교육 선진국인 일본신문협회가 진행하여
매년 지정하는 일본 NIE 실천학교 수를, 프랑스 CLEMI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이용학교 수는 프랑스 국립미디어교육센터인 CLEMI의 미
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교 수를 의미함

(1) 언론인 전문성 강화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시장수요를 반영한 언론인교육 확대 노력과 전문성 제고 효과로서, 언론인
의 교육 선택 정도와 교육내용의 현장 활용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언론인 전문성 강화 지원 성과 = 총 등록인원 비중(35%) + 전문과정 인
원 비중(35%) + 언론인 교육 활용지수(30%)

② ‘총 등록인원 비중‘은 재단이 개설한 언론인 집합교육 과정의 등록인원
을 전체 언론종사자 수로 나누어 산출함

③ ‘전문과정 인원 비중’은 재단의 언론인 집합교육 과정 중 ‘전문트랙’에
속한 과정의 등록인원을 전체 언론종사자 수로 나누어 산출함

④ 전체 언론종사자 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년 조사하여 발간하는
‘한국언론연감’에 수록된 ‘언론산업 종사자 수’를 활용함

⑤ 언론인 교육 활용지수 = 언론인 업무활용도 조사결과 평균점수
- 교육을 받은 언론인이 얼마나 교육내용을 언론현장에 적용ㆍ활용하고
있는지를 외부기관에 의뢰해 교육 수강 언론인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
하며, 7점 척도값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함

※ 산출시 고려사항

 전체 언론종사자 수는 해당 통계의 조사시기를 감안하여, 전년도 기준
통계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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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유통구조 합리화 사업 [9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1) 언론사 뉴스저작권 사업 성장 성과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사의 뉴스유통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성과로서 뉴
스저작권 사업 매출액 실적과 뉴스제작 공용인프라 활용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언론사 뉴스저작권 사업 성장 성과 = 뉴스저작권 사업 매출액/영국
NLA 매출액(60%) + 뉴스제작 공용인프라 활용 실적(40%)

② 뉴스저작권사업 매출액 : 뉴스저작권 위탁관리를 통해 판매한 뉴스 판
매액으로 총 매출액 중 대행사의 유통대행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뉴스저
작권사업 매출액은 매월 실적을 결산하는 내부 품의서를 통해 확인가능함

③ 영국 NLA 매출액 : 영국 뉴스저작권 관리기관인 NLA(Newspaper
Licensing Agency)의 전년도 매출액으로, 해당 기관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가능함

④ 뉴스제작 공용인프라 활용실적 : 재단이 구축한 뉴스제작 공용인프라
를 활용하여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 건수로, 공용인프라의 통계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산 집계됨

※ 산출시 고려사항
 뉴스저작권 매출액 산출 시 매출발생기준은 계산서 발행일로 함
 영국 NLA 매출액은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의 연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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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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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에너지기술 경쟁력 강화 22

(1) 실증형 R&D 지원 비중 확대 6

(2) 사업화 연계성과 창출실적 13

(3) 연구비 사용 투명성 강화 3

2. 에너지기술 R&D 인프라 강화 12

(1) 국제공동연구사업 공동 연구성과 개선도 7

(2) 인력양성사업 산학 연계성과 창출실적 5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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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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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에너지기술 경쟁력 강화 [22점]

(1) 실증형 R&D 지원 비중 확대
(평가방식 : 중장기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실증형 R&D 지원 확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평 가
방 법

점점×최고목표최저목표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실적최근년평균최저목표최근년평균

×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증형 R&D 지원 비중 =
실증형 R&D 지원 예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원 예산

② 실증형 R&D 지원 예산 : 당해연도 실증형 R&D 과제에 지원된 예산
③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원 예산 : 당해연도에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지원
된 예산

④ 중장기 목표 : 2023년까지 실증연구 예산비중 20% 달성(제3차 에너지
기술개발계획)

⑤ 당해연도 실적과 최근 3년평균 실적 비율은 50%:50%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증형 R&D란 성능 평가와 인증 등을 통해 국내외 판매 시 필요한 트
랙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위해 실용화되기 이전에 제품의 필드테

스트, 성능 시험, 인증 등을 확보하는 연구

· 정책과제, 국제공동,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과제 및 실증형 단위사업은
실적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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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화 연계성과 창출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3점)

정 의
에너지기술개발의 특허등록 건수와 기술료 실시계약 체결 건수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최근 3개년 평균실적과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화 연계성과
창출실적

=
(특허등록건수×0.5)+(기술료실시계약 체결건수×0.5)

3년 평균 사업화 대상과제 지원금액(억원)

② 특허등록 건수 : 에너지 R&D 사업 수행을 통해 당해연도에 등록된
특허 건수

③ 기술료실시계약 체결 건수 :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기술개발 결과 실시를 위해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한 실적

④ 사업화 대상과제 지원금액(억원)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지원금액
(총괄과제, 정책과제, 기반조성과제 제외)

(3) 연구비 사용 투명성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연구비 부정사용점검및방지실적을평가한다. (세부지표 : 하향지표및 상향지표)

기 준 치

최근 3개년 평균실적과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실적
①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적발과제수(하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②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적발과제수(상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적발과제수(하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적발과제수(상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적발과제수 지표의 평점×0.3 ＋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적발과제수 지표의 평점×0.7
* 세부지표 방식으로 평가

②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적발과제수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원 과제에 대해
외부기관(감사원, 검찰 등)이 적발하여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된 과제수

③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적발과제수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원 과제에 대
해 현장점검, 내부감사 등 내부점검을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된
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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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술 R&D 인프라 강화 [12점]

(1) 국제공동연구사업 공동 연구성과 개선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7점)

정 의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국내기관과 해외기관 간 공동 논문의
질적가치를객관적으로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최근 3개년 평균실적과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제공동연구사업 공동
연구성과 개선도

=
(공동SCI논문 IF 3 이상 건수*0.7)

+(공동SCI논문 IF 3 미만 건수*0.3)

3년 평균 사업비(억원)

② 공동 SCI논문 IF 3 이상 건수 : 국제공동연구사업 결과로 국내기관 참
여연구원과 해외기관 참여연구원이 저자로 공동 발표한 SCI논문 중
Impact Factor가 3 이상인 건수

③ 공동 SCI논문 IF 3 미만 건수 : 국제공동연구사업 결과로 국내기관 참
여연구원과 해외기관 참여연구원이 저자로 공동 발표한 SCI논문 중
Impact Factor가 3 미만인 건수

④ 3년 평균 사업비(억원) : 국제공동연구 사업 중 선진기술 획득을 목적
으로 지원된 최근 3년 평균 사업비(단, Seed Fund Program은 제외)

※ 산출시 고려사항
· SCI 논문 건수 산정시 2개 이상의 국내기관(연구전담기관) 사사가 존재
하는 논문의 경우 1/N건 (N: 사사표기 개수) 실적으로 처리
· 목표설정을 위한 표준편차 산정시 1차년도에는 실적 산출이 가능한 3개년
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실적이 누적됨에 따라 4개년, 5개년으로 편차를
적용

(2) 인력양성사업 산학 연계성과 창출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대학의 산학 연계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참여
기업으로의취업자에 높은 가중치를반영한 실적을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최근 3개년 평균실적과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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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 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학 연계성과 창출실적 =
일반 취업자수 + 참여기업 취업자수×5

인력양성사업 취업대상인원

② 인력양성사업 취업대상인원(명) : 인력양성사업 지원을 받은 졸업자수

* 단 졸업인원 중 취업비대상자(진학자, 입대자, 외국인 유학생, 취업불가
능자, 제외인정자)는 제외함

③ 참여기업 취업자수(명) :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취업자수

* 참여기업 :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 ‘산·학 협력 MOU’ 를 체
결한 기업

④ 일반 취업자수(명) : 총 취업자수 – 참여기업 취업자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성과인증 시스템(HRD)을 이용하여 당해년도 취업
인원을 산출
· 목표설정을 위한 표준편차 산정시 1차년도에는 실적 산출이 가능한 3개
년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실적이 누적됨에 따라 4개년, 5개년으로 편차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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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편사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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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편사업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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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우체국쇼핑 운영 사업 14

  (1) 우체국쇼핑 지역상품 판매 활성화 8

  (2) 우체국쇼핑 협력업체 동반성장 노력 6

 2. 우체국콜센터 운영 사업 4

  (1) 상담 운영 성과 증대 4

 3. 우정문화 보급 및 홍보 16

  (1) 중소상인 홍보활동 지원 7

  (2) 문화소외계층 우정문화 확산 노력 9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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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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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우체국쇼핑 운영 사업 [14점]

(1) 우체국쇼핑 지역상품 판매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편서비스인 우체국쇼핑 제도의 활성화와 운영성과를
우체국쇼핑 거래 매출액의 증대 성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우체국쇼핑 지역상품 판매 활성화 = 우체국쇼핑 연간 총 거래매출액

② 우체국쇼핑 연간 총 거래매출액은 우체국 우리특산물, 우체국꽃배달, 우

체국 생활마트, 특화/전문매장, 전문샵 등 우체국쇼핑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연간 총 매출 합계로 함

③ 우체국쇼핑 거래매출액은 우정사업본부의 실적과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운영하는 ePOST 인터넷우체국의 실적으로 집계

(2) 우체국쇼핑 협력업체 동반성장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우체국쇼핑 상생협력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운영 성과를 우체국쇼핑 제도를 기
반으로 성장한 영세업체 수의 증대실적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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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콜센터 운영 사업 [4점]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협력업체 동반성장 노력 = 우체국쇼핑 기준 전년도 매출액 2,400만원 이

하 협력업체 중 당해연도 2,400만원을 초과한 매출액 달성 협력업체 수

② 협력업체 수는 우체국쇼핑을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공급업체로 산정

③ 협력업체별 매출액은 우정사업본부의 실적과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운영

하는 ePOST 인터넷우체국의 실적으로 집계

(1) 상담 운영 성과 증대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4점)

정 의
우체국콜센터 운영 성과를 KS인증 성과지표인 서비스레벨과 상담만족도
(ACS)점수 향상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서비스레벨: 100%

상담만족도: 100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상담 운영 성과 = 서비스레벨(득점평점)×50% +

상담만족도(ACS*)(득점평점)×50%

* ACS : Auto Calling System
※ 서비스레벨과 상담만족도를 각각 평점을 산정하여 50%의 비중으로

득점을 산정

② 서비스레벨은 20초 이내에 콜센터로 유입되는 인입호수를 처리하는

비율을 말하며, 콜센터 시스템 CCPA(CTMP* Center Performance
Analyzer)에서 산출되는 실적으로 산정

* CTMP : Center Total Management Program

③ 상담만족도는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조사하는 콜센터 서비스 품질 수준을 말하며, 콜센터 시스템

상담만족도 자동조사시스템(ACS)에서 산출되는 실적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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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문화 보급 및 홍보 [16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 중소상인 홍보활동 지원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7점)

정 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전자우편서비스를 기본으로 한 중소

상인의 경영활동(홍보) 지원 증대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 × 120%

최고목표: 기준치 × 80%

*3개년 실적이 누적되는 2019년부터 목표부여(편차) 3개년 방식 적용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중소상인 홍보 지원: 생활정보홍보우편물 이용고객 수

② 생활정보홍보우편물 이용고객 수는 서비스를 연간 1회 이상 이용한 고객

의 합계로 함

(2) 문화소외계층 우정문화 확산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기관 설립목적인 우정문화 확산에 기반한 문화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문화소외
계층대상 우정문화 복지활동 성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문화소외계층 우정문화 복지활동 = 문화소외계층 우정문화 참여자 수 증대

② 우정문화 복지활동은 기관에서 우정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소외계층(경제적,

지역적, 사회적 등)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는 활동으로 산정

* 우정문화 복지활동: 방과후 우표교실, 우정문화캠프, 우정문화 나눔캠페인 등

③ 복지활동 참여자 수는 연간 수행한 우정문화 복지활동의 한 건당 참여

자 수의 합계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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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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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임업소득 증대 10

  (1) 산양삼 생산율 5

  (2) 임업소득 증가성과 5

 2. 임업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14

  (1) 산림과학기술 성과확산 5

  (2) 우수 목재제품 유통률 9

 3. 산림자원 보호·육성 10

  (1) 소나무재선충병 감소 성과 7

  (2) 지속가능 산림자원 확대 성과 3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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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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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임업소득증대 [10점]

(1) 산양삼 생산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5점)

정 의 임산물 품질관리를 통한 산양삼 생산 성과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양삼 생산율(%) =
산양삼 생산량

×100
전국 산양삼 생산임가

※ 산출시 고려사항

전국 산양삼 생산임가 및 생산량은 산림청 통계자료로 함

(2) 임업소득(증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임산물 품질관리와 임업인 교육, 유통지원 및 6차산업 지원 등을 통한
임업소득 증가 성과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최근 3개년 평균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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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14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임업소득 증가 성과 = 임업소득

②임업소득 = 4개 업종(밤나무, 수실류, 떫은감나무, 버섯재배업)에 대한
평균 임업소득

※ 산출시 고려사항
임업소득은 진흥원의 사업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육림·벌목업, 조경재, 기타
재배업을 제외한 진흥원의 소득지원사업 4개 업종인 밤나무, 수실류(대추,
호두, 복분자, 잣, 은행, 오미자), 떫은감나무, 버섯재배업의 임업소득 평균
값으로 하고,

해당실적은 산림청에서 발간한 「당해연도 임가경제통계」보고서(국가승
인통계)의 내용으로 함.

(1) 산림과학기술 성과확산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관리 및 사업화 지원 활동을 통한 기술이전
성과를 측정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최근 3개년 평균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림 임산업분야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성과
최근 년 평균 사업비
예정실시료×  기술료×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중개한 기술실시(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계약에
따른 ‘예정실시료(백만원)’ 실적(가중치 0.6) 및 한국임업진흥원이
관리하는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기술실시에 따른
‘기술료(백만원)’ 실적(가중치 0.4)의 합산 값을 기준으로

- 이를 ‘임업기술 실용화 및 사업화(보조예산)’와 소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수탁예산)’ 사업비(억원)의 합의 최근 2년
평균값으로 나눈 수치로 산출

※ 산출시 고려사항
예정실시료 : 해당연도 ‘기술이전 실시계약서’ 상의 실시료 수치를
반영함

기술료 : 매년 1월 과기정통부(NTIS)에 제출하는 한국임업진흥원 소관
출연연구사업(’18년 기준:임업기술연구개발,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신업화 기술개발, 산림생명자원 소재발굴 연구, 신기후체제 대응
연구, 생물다양성 위협·외래생물 관리기술 개발 총 5개 세부사업
대상)의 전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기술료 성과’ 자료의
수치를 반영하고 관련 기술실시계약서로 증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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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 보호·육성 [10점]

(2) 우수 목재제품 유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9점)

정 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펼친 교육, 기술보급, 규격·품질검사
활성화 활동을 통해 우수 목재제품인 품질표시제품의 유통 증가노력을 평
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품질표시 목재제품 생산율) 전년도 실적과 최근 3개년 평균 중 높은 실적
(품질표시 목재제품 수입률)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품질표시 목재제품 생산율)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품질표시 목재제품 수입률)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품질표시 목재제품 생산율)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품질표시 목재제품 수입률)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우수목재제품 유통률 =
품질표시 목재제품 생산율 평점 × 0.5 +
품질표시 목재제품 수입률 평점 × 0.5

②품질표시 목재제품
생산율(%) =

Σ (
품목별 품질표시 목재제품의 생산량의 합

× 100)
품목별 목재제품 총생산량의 합

품질표시대상제품 품목수

③품질표시
목재제품 수입률(%) =

Σ (
품목별 품질표시 목재제품의 수입량의 합

× 100)
품목별 목재제품 총수입량의 합

품질표시대상제품 품목수

※ 산출시 고려사항

품목별 목재제품의 총생산량, 총수입량 및 품질표시대상제품 품목수는 산
림청에서 당해연도 발간한 생산・수입・유통 목재제품의 시장분석보고서
의 내용으로 함.

품목별 품질표시 목재제품의 생산량 및 수입량은 품질표시대상제품별
총생산량(총수입량) 중 품질표시를 한 목재제품의 생산량(수입량)으로
당해연도 발간한 생산・수입·유통 목재제품의 시장분석보고서의 내용으로 함.

(1) 소나무재선충병 감소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7점)

정 의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방제활동 점검 등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소나무재
선충병 감소성과를 측정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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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80%
최저목표 : 기준치의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소나무재선충병 감소 성과 = 당해연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본수

※ 산출시 고려사항
당해연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본수는 산림청에서 발간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계획서」 내의 소나무재충병 피해고사목수 현황으

로 함.

(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3점)

정 의
국내 산림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산림경영인증 면적 및 산림탄소상쇄사업 흡수량에 대한 확대 정도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단,실적치가 3개년 이상 누적된 이후에는 전년도 실적과
최근 3개년 평균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단, 2019년부터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지속가능 산림자원 확대 성과 =
당해년도 산림경영 인증면적 평점 × 0.5
+ 당해년도 산림탄소흡수량 평점 × 0.5

※ 산출시 고려사항
산림경영인증 면적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인정지원센터에 공식 등록
된 산림인증기관에서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제출한 인증서 및 심사보고서
를 기준으로 함.

산림탄소흡수량은 산림탄소등록부(http://carbonregistry.forest.go.kr)를
통해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흡수량의 합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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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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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 1067 -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18

  (1) 대국민 재정정보 이용 활성화 10

  (2) 안정적 재정업무 지원을 위한
무장애 노력

8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8

  (1) 안정적 시스템 운영 8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8

  (1)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무사고
달성노력

8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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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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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 2018년도 경영평가 시행 이후, 지표 구성 및 난이도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지

표를 수정할 수 있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18점]

(1)대국민 재정정보 이용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10점)

정 의

열린재정시스템(재정정보공개시스템, www.openfiscaldata.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정관련 콘텐츠의 열람 건수를 통해 대국민 재정정보 이용 활성화를 평
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정정보 열람 건수 증가율 = 20 + 80 ×
(실적치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1) 재정정보 열람 건수 : 국문, 영문, 모바일 화면 열람 건수

2) 예외사항 : 동일 IP주소로 하루 350회 이상 조회 시 해킹의심으로 제외

3) 산출방법 : SQL을 활용한 로그데이터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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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정적 재정업무 지원을 위한 무장애 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8점)

정 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무장애 운영 노력을 평

가한다. (상·하향지표)

기 준 치
dBrain 서비스 가동률 : 100%

dBrain 장애건수 : 1건 이하

목 표

∙ dBrain 서비스 가동률 × 80% + dBrain 장애건수 × 20%

※ 산식에 의해 도출된 결과 값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① dBrain 서비스 가동률 =

(∑서비스 가동시간(분) -

∑장애시간(분)) × 100
∑서비스 가동시간(분)

1) 서비스 가동시간(분) : 24시간×365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상 가동시간

2) 장애시간(분) : 최초 장애인지 시점부터 최종 조치완료(정상가동)까지의 소

요시간으로 연간 장애발생 건의 누적시간(분)으로 산정

3) 산출근거자료 : ‘dBrain 시스템 운영현황 보고’

② dBrain 장애건수
=

dBrain 장애건수 목표
× 100∑dBrain 장애건수

1) 장애건수 :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상태(건수)의 합으로 산정
2) 산출근거자료 : ‘dBrain 시스템 운영현황 보고’

※ dBrain 서비스 가동률 및 장애건수에 대한 공통 제외처리 기준

1) 사전계획 또는 사전공지된 비가동

2)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리구간에 발생한 통신 장애
3)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애로 인해 내부통제·대응이 불가능한
장애

4)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한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장애
5) 외부 연계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내부통제·대응이 불가능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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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8점]

(1)안정적 시스템 운영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8점)

정 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무장애 운영 노

력을 평가한다. (상·하향지표)

기 준 치
e나라도움 서비스 가동률 : 100%
e나라도움 장애건수 : 1건 이하

목 표

∙ e나라도움 서비스 가동률 × 80% + e나라도움 장애건수 × 20%

① e나라도움 서비스 가동률 =
(∑서비스 가동시간(분) - ∑장애시간(분))

× 100
∑서비스 가동시간(분)

※ 산식에 의해 도출된 결과 값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1) 서비스 가동시간(분) :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상 가동시간

2) 장애시간(분) : 최초 장애인지 시점부터 최종 조치완료(정상가동)까지의 소요

시간으로 연간 장애발생 건의 누적시간(분)으로 산정

3) 산출근거 : ‘e나라도움 운영 월간 보고’

② e나라도움 장애건수 =
e나라도움 장애건수 목표

× 100
∑e나라도움 장애건수

1) 장애건수 :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상태(건수)의 합으로 산정

2) 산출근거자료 : ‘e나라도움 운영 월간 보고’

※ e나라도움 서비스 가동률 및 장애건수에 대한 공통 제외처리 기준
1) 사전계획 또는 사전공지된 비가동

2)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리구간에 발생한 통신 장애

3)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애로 인해 내부통제·대응이 불가능한 장애
4)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한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장애

5) 외부 연계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내부통제·대응이 불가능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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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8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1)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무사고 달성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8점)

정 의

기관의 보안 무사고 목표 달성도,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직원교육 목표

달성도, 외부 평가기관 평가 결과를 측정함으로써,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
로서의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보안 무사고 달성 (사고발생 0건)
보안교육 ·모의훈련 전직원 교육 수행 (100% 달성)

정보 유출방지 대응력 강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보통 이상 달성)

목 표

① 보안 무사고 달성노력(6점) = 개인정보유출 방지(2점) + 내부정보유출 방지(2점)

+ 홈페이지해킹 피해방지(2점)

유형 개인정보유출 내부정보유출 홈페이지 해킹 피해

무사고 2점 2점 2점

사고발생 0점 0점 0점

1) 개인정보유출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우리 원 개인정보 유출 여부

2) 내부정보유출 = 상위기관에 보고된 우리 원 정보유출 여부

3) 홈페이지해킹 = 상위기관에 보고된 우리 원 홈페이지 해킹 발생 여부

* 해킹유형 : 서비스정지, 홈페이지 내용 위변조, 관리자 권한획득

② 보안교육·모의훈련 전직원 교육 수행(1점) = 모의훈련(0.5점) + 직원교육(0.5점)

목표달성도 100% 80%이상 60%이상 60%미만

점수 0.5점 0.3점 0.1점 0점

1) 모의훈련 목표 : 해킹메일 년 12회, 스미싱 년 12회, 보안퀴즈 년 12회 실시

2) 전직원교육 목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교육 각 2회(참석률 80%이상)

③ 정보 유출방지 대응력 강화(1점) =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진단 결과(1점)

유형 양호 보통 미흡

점수 1.0점 0.5점 0점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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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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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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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상담복지 통합지원체계 활성화 22
  (1) CYS-Net 서비스 위기 수준 변화도 11
  (2) 학교밖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성과 3
  (3) 스마트폰중독 개선율 5
  (4) 프로그램 평균 보급률 3
 2. 상담복지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12

  (1) 청소년상담사 양성률 5
  (2) 학교폭력 예방 환경 조성 7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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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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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상담복지 통합지원체계 활성화 [22점]

(1) CYS-Net 서비스 위기 수준 변화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1점)

정 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체계인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을 통해 청소년이 서비스를 받은 결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CYS-Net 서비스
이용 청소년의 위기수준 변화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CYS-Net서비스
위기수준변화도

=
위기수준사전평가 - 위기수준사후평가

× 100
위기수준사전평가

② 위기수준 사전평가 : 사례지원 전의 청소년 위기수준정도
(사례 등록 시 위기수준 평가 입력)

③ 위기수준 사후평가 : 사례지원 후의 청소년 위기수준정도
(종결 보고 시 위기수준 평가 입력)

(2) 학교밖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3점)

정 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에게 제공한 지원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교밖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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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학교밖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성과(%)

=
학업복귀 인원수 + 사회진입 인원수

서비스 수혜인원

② 학업복귀 인원수 : 정규학교 복교, 대안학교 입학, 검정고시 합격,

상급학교 진학 등의 학업복귀 인원을 산출한다.

③ 사회진입 인원수 : 취업, 인턴십, 직업훈련, 자격취득 등의 사회 진입

인원을 산출한다.

④ 서비스 수혜인원 : 검정고시, 복교, 취업, 자격취득, 직업훈련, 인턴십 등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서비스를 제공받은 인원 수를 산출

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치가 3개년이상누적된시점부터는목표부여(편차) 2σ 방식을적용한다.

(3) 스마트폰 중독 개선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5점)

정 의
미디어중독 치유사업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대한 중독개선율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스마트폰중독 개선율 =
중독개선 청소년수

× 100
중독위험군 청소년수

② 중독위험군 청소년수 : 교육부의 협력 하에 진행되는 스마트폰 이용습관진단조
사결과, 스마트폰중독위험군으로조사된청소년수

③ 중독개선 청소년수 : 아래와 같이 1수준 이상 개선된 청소년 수

개입 전 개입 후
위험사용군 위험사용군
주의사용군 주의사용군
일반사용자군 일반사용자군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치가 3개년이상누적된시점부터는목표부여(편차) 2σ 방식을적용한다.

(4) 프로그램 평균 보급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상담복지 프로그램 개발과제에 대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

소년지원센터 보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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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복지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12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프로그램 평균 보급률 =
프로그램별 보급 완료센터 수

× 100
프로그램별 보급 대상센터 수

②실적산출 시, 최근 3년간(당해연도 포함) 개발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개별 프로

그램 보급률에 대한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보급대상 센터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칭하며, 프로

그램에 따라 보급 대상센터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 보급대상 센터 유형

- 1유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유형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3유형 : 센터 전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④ 프로그램 보급완료 센터는 본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별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본원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은 프로그램 전문가 배치 센터를 의미한다.

(1) 청소년상담사 양성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청소년상담복지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대상자 중 당해 연도에 자격연수를 수료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의 비율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청소년상담사 양성률 =
당해 연도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인원

× 100당해 연도 자격시험 합격인원 + 전년까지의 자격연수
적체인원 - 전년까지의 자격시험 이중합격 인원

② 당해 연도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인원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원이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를 수료하여 당해 연도에 청소년상
담사 국가자격을 취득한 인원수

③ 당해 연도 자격시험 합격인원 : 당해 연도 실시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인원수

④ 전년까지의 자격연수 적체인원 : 전년까지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
하고도 자격연수를 미수료하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인원수

⑤ 전년까지의 자격시험 이중합격 인원 : 2개 급수 이상 자격시험 합격자 중, 상
위등급만 자격취득하고, 하위등급 자격연수에는 불참한 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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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학교폭력 예방 환경 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7점)

정 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

지표로서 부모․또래․품성 프로그램 수혜인원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수혜인원 =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수혜인원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

②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수혜인원은 전국 부모 ․ 또래 ․ 품성 프로그램 수혜 인
원을 말함

③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는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를 말함

※ 산출시 고려사항

동 프로그램 보급이 향후 폐지된 경우 관련 과거 프로그램 보급 실적을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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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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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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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 14
  (1) 청소년수련활동 효과성 제고 성과 10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확보 성과 4
 2. 청소년활동 안전강화 10

  (1) 인증수련활동 확산 성과 7
  (2)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성과
3

 3.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강화 10
  (1) 청소년활동 현장지원서비스 강화 성과 6
  (2) 현장지도자 교육지원 확대 성과 4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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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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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 [14점]

(1) 청소년수련활동 효과성 제고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0점 )

정 의
기관의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효과유의성 제고 성과를 평가
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청소년수련활동효과성제고성과평점

= 청소년활동효과유의성증대성과평점 × 0.8 +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성

장지원사업(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지수 평점 × 0.2

② 청소년활동 효과유의성 증대 성과 =
효과유의성이 검증된 사업 수
효과유의성 검사 사업 수

③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유의성이 검증된 사업 수는 청소년활동역량
유의성 검사지로 검사를 실시한 사업 중 사전․사후 효과유의성을 측
정하여 유의성이 검증된 사업 수(측정 역량분야 항목 중 60% 이상 획
득한 사업)
예) 8개 항목 중 5개 이상(62.5%), 5개 항목 중 3개 이상(60.0%)

④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효과유의성 검사는 <학교단체 시범수련활동+소
외청소년지원활동+특성화캠프 > 등 청소년활동 역량의 유의성 측정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함.

※ 유의성검증 분석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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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산식
및 변수

⑤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성장지원사업 효익성지수는 기획재정부 주
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중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성장지
원사업(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지수 평가점수를 적용하며, 산식은 당해연
도 평가 편람에 있는 국민평가 평가방법 적용

※ 산출시 고려사항
∙ 검사의 정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운영된 사
업을 대상으로 함.

∙ P<0.05의 경우만 인정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확보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수련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별 분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안전사고 가중지수 감소 성과를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안전사고 가중지수 감소 성과 =
경미건수*1 +부상건수*1.5 +경상건수*3 +중상건수*10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인원

②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당해 연도 수련활동을 위해 입소 후 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비가 2만원 이상 청구된 총

건수

- 안전사고 가중지수는 최근 5년(2009~13년도)간 발생한 안전사고 총 건

수의 평균 치료비 15만원과 인적피해수준을 감안하여 유형별 4단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 점수 합계

 중상 : 치료비 100만원(사망 포함) 이상, 가중치 10

 경상 : 치료비 50만원 ~ 100만원 미만, 가중치 3

 부상 : 치료비 15만원 ~ 50만원 미만, 가중치 1.5

 경미 : 치료비 2만원 ~ 15만원 미만, 가중치 1

-청소년활동 참여인원 = 학교단체 시범수련활동＋가족캠프＋특성화캠프

＋소외청소년활동지원 인원

※ 산출시 고려사항

참여인원은 순인원(학교단체 시범수련활동은 인솔교사 포함)을 기준으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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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활동 안전강화 [10점]

(1) 인증수련활동 확산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7점 )

정 의
기관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확대 및 보유 기관을 늘려 인증위원

회 심사통과 증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인증수련활동 확산 성과 평점 = 인증 프로그램 확대 성과 평점 × 0.5

+ 인증프로그램 참여청소년 증대 성과 평점 × 0.5

② 인증 프로그램 확대 성과 =
인증 프로그램 보유기관 수
청소년활동 기관 수

인증프로그램참여청소년증대성과 =
인증프로그램 참여청소년 수

청소년 인구 수

③ 인증 프로그램 보유기관 수는 청소년수련시설 중 당해 연도말 인증 프

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의 수를 말함.

청소년활동 기관 수는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청소년수련 시설 합계
④ 인증프로그램 참여청소년 수는 당해연도에 운영되어 인증정보시스템에

활동결과가 등록된 참여청소년 수를 말함.
※ 산출시 고려사항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 기관 수’ 및 ‘인증 프로그램 보유기관 수’ 산

출시 측정대상에서 제외

청소년인구 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9~24세의 인구 수로 하

며,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청소년 통계를 기준으로 함

(2)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전국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관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수련시설종사자안전관리역량강화성과 =
안전교육 참여인원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인원

② 안전교육 참여인원은 청소년활동온라인교육 시스템(edu.kywa.or.kr)에

등록하여 안전교육을 수료한 인원

③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인원은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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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강화 [10점]

(1) 청소년활동 현장지원서비스 강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편차 ), 가중치 : 6점)

정 의
기관의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내실화 성과와 청소년활동정보

서비스의 활성화 성과를 동시에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청소년활동 현장지원서비스 강화 성과 평점 = 청소년자원봉사 내실화

성과 평점 × 0.6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 평점 × 0.4

② 청소년자원봉사 내실화 성과 =
10시간 이상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참여 인원수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참여 인원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용 건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방문자 수

③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참여 인원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정보서비스 시스템

(http://www.dovol.net/)에 등록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으로 함.

④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방문자 수와 이용 건수(페이지 뷰)는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http://www.youth.go.kr/) 로그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출

한 당해연도 실적을 말함.

※ 산출시 고려사항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참여인원은 중복을 제외한 실제 순인원으로 산정함.

(2) 현장지도자 교육지원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편차 ),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의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확대를 통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활동하는

전문지도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재육성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현장지도자 교육지원 확대 성과 평점 = 현장지도자 교육참여 확대 성과
평점 × 0.8 +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성장지원사업(청소년지도자 연수)
효익성 지수 평점 × 0.2

② 현장지도자 교육참여 확대 성과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수료인원(수련시설 종사자)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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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수료인원(수련시설 종사자)은 당해 연도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중 전문연수 수료자를 말함.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수는 당해 연도 말 기준 여성
가족부 조사자료를 기준으로 함.

④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성장지원사업 효익성지수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중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성장지원
사업(청소년지도자 연수) 효익성지수 평가점수를 적용하며, 산식은 당해
연도 평가 편람에 있는 국민평가 평가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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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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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중소콘텐츠기업 성장 환경 조성 17
  (1) 문화기술 상용화 지원 성과 11
  (2) 콘텐츠가치평가를 통한 투․융자 지원 성과 6
 2. 중소콘텐츠기업 효율적 제작 지원 9

  (1) 제작지원 콘텐츠 매출 성과 9
 3.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8
  (1) 해외진출 서비스 및 계약 확대 성과 8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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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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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중소콘텐츠기업 성장 환경 조성 [17점]

(1) 문화기술 상용화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11점)

정 의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과제로 발생한 매출 실적결과를 활용하여 콘텐츠
산업 기술기반을 강화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문화기술 상용화 성과 =
당해연도 지원과제 매출액

최근 3개년 지원과제 수

 ② 지원과제 매출액은 최근 3년간(당해연도 포함) 문화기술 개발 지원사
업으로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으로 함

 ③ 지원과제 수는 최근 3년간(당해연도 포함) 문화기술 개발 지원사업 선
정과제 수로 함

④지원과제 매출액은 지원과제 수행업체의 매출실적(공문)으로 측정함

(2) 콘텐츠가치평가를 통한 투·융자 지원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 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이 제작중인 콘텐츠의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콘텐츠 투․융자금액 증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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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콘텐츠기업 효율적 제작 지원 [9점]

(1) 제작지원 콘텐츠 매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콘텐츠 제작지원과제의 매출실적 결과를 활용하여 콘텐츠기업의 매출
증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매출 성과 =
당해연도 제작지원 콘텐츠 매출액
최근 2개년 대상사업 지원예산

② 제작지원 콘텐츠 매출액은 최근 2년간(당해연도 포함) 지원한 주요장르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과제의 당해연도 매출액으로 함

③지원예산은 최근 2년간(당해연도 포함) 주요장르(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과제에 직접 지원된 예산액으로 함

④제작지원 매출액은 지원과제 수행업체의 매출실적(공문)으로 측정함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가치평가 통한 투융자 성과 = 가치평가 콘텐츠 투․융자 실적
t-1

② t-1은 전년도 가치평가서비스를 통하여 콘텐츠의 투․융자 금융조달 금액 합산
으로 측정 함

③ 투․융자 실적은 가치평가서비스를 통하여 당해연도 해당 콘텐츠의 투․융자 금
융조달 금액 합산으로 측정함

④ 투․융자 금액은 수혜업체(개인)의 금융조달실적(공문)으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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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8점]

(1) 해외진출 서비스 및 계약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해외진출서비스 수혜업체의 수출계약 실적을 활용하여 한류확산 및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확대 성과 =
(수출계약건수)

×0.3+
(수출계약액)

×0.7
(해외진출지원예산) (해외진출지원예산)

② 해외진출 지원예산은 당해연도 기관의 해외진출사업 지원예산(전시마켓
참가, 수출상담 비즈데스크 운영, 신흥시장 수주회 등)으로 함

③ 수출계약 건수는 당해연도 기관의 해외진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통해 성사한 계약 건수로 함

④ 수출계약액은 당해연도 기관의 해외진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통해 성사한 계약의 금액(달러)으로 함

⑤ 수출 계약건수 및 계약액은 해외진출서비스 수혜 기업들의 제출실적
(공문)으로 측정함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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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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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11
  (1) 지식재산 전략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성과
11

 2.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 R&D 효율성 
제고

15

  (1) 특허기술 동향조사 신규 지원율 9

  (2) 지식재산 전략지원을 통한 특허생산성 6

 3. 보유 특허 관리 및 활용 지원 8
  (1) 지식재산 전략지원을 통한 특허기술

이전 성과
8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 1098 -

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1099 -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11점]

(1) 지식재산 전략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1점)

정 의
중소기업이 핵심·원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과정에서 맞
춤형·밀착형으로 지재권 중심의 R&D 전략 지원을 통해 도출된 중소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출원 건수× 0.5) + (등록 건수 × 0.5)
당해 연도와 전년도 지원 금액

② 당해 연도와 전년도 지원 금액: 특허청 “IP-R&D 전략지원 사업” 예
산 중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사업”의 당해 연도와 전년도 지원
예산의 합계

③ 출원건수 : 동사업의관리시스템인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을 통해 수집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중 당해 연도에
출원된 건수

④ 등록 건수 : 동 사업의 지원을 통해 출원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중 당해 연도에 등록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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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 R&D 효율성 제고 [15점]

(1) 특허기술 동향조사 신규 지원율 (평가 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9점)

정 의
정부 R&D 연구기획 또는 단계평가 과정에서의 특허 동향 분석 및 전략
제공을 통해 정부 R&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당해 연도

신규 지원 사업 수 ×0.8 +
당해 연도

신규 사업 지원 금액 × 0.2
당해 연도

지원 총 사업 수
당해 연도
지원 총 금액

② 당해 연도 신규 지원 사업 수: 당해 연도 “정부 R&D 특허기술 동향
조사 사업”을 통해 지원한 R&D 사업 중 동일한 R&D 사업명으로
지원된 이력이 없는 사업

③ 당해 연도 지원 총 사업 수: 당해 연도 “정부 R&D 특허기술 동향조사
사업”을 통해 지원한 총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연) 및 출연(연) 등의
R&D 사업을 대상으로 함

   - R&D 사업의 기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또는 
예산서 등에서 제시된 세부사업으로 함

④ 당해 연도 신규 사업 지원 금액: 당해 연도 “정부 R&D 특허기술 동향조사 
사업” 지원 총액 중 신규 R&D 사업에 지원된 금액의 합계

⑤ 당해 연도 지원 총 금액: 당해 연도 “정부 R&D 특허기술 동향조사
사업” 지원 총액

(2) 지식재산 전략 지원을 통한 특허 생산성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지식재산 전략 지원을 받은 정부 R&D 과제의 ‘특허생산성’ 성과를 평가
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당해 연도 지원 과제의 특허생산성

정부 R&D 특허생산성
② 당해 연도 지원 과제의 특허생산성: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 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정부 R&D과제의 ‘특허생산성’

- 특허생산성: R&D 투입 비용(연구비) 10억원 당 국내외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건수(0.4×출원+0.6×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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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특허 관리 및 활용 지원 [8점]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 동 사업의 관리시스템인 ‘IP-R&D 사업관리 시스템(biz.kista.re.kr/ippro)’ 및 국
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수집된 당해 연도 특허출
원 건수

③ 정부 R&D 특허생산성: 투입된 총 정부 R&D 예산 10억원
당 국내외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건수(0.4×출원+0.6×등록)로, <정부 R&D 특
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특허청)>제공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직전년도
값을 적용한다.

(1) 지식재산 전략지원을 통한 특허기술 이전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8점)

정 의
공공 연구 성과물이 산업계로 효율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대학·공공
(연)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 예산 대비 이전 성공 건수와 이전
금액의 비율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 × 120%
최저목표: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특허기술 이전 건수 × 0.8 + 특허기술 이전 금액 × 0.2 
당해 연도 투입된 사업 예산

② 당해 연도 투입된 사업 예산 : 당해 연도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예산 총액

③ 특허기술 이전 건수 : 당해 연도에 사업을 통해 특허기술이 기업에게 성공적
으로 이전된 계약 건수

④ 특허기술 이전 금액 : 특허 기술 이전에 따른 계약 금액의 합계

※ 산출시 고려사항

∙특허기술 이전건수, 특허기술 이전 금액은 기술이전(또는 실시)
계약서를 증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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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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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해양사고 예방교육 활성화 12

(1) 해양사고 감소실적 12

2. 초급해기사 교육품질 제고 16

(1) 오션폴리텍 교육생 취업률 16

3. 해양수산 연구개발 활성화 6

(1) 연구성과 창출 노력도 6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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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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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해양사고 예방교육 활성화 [12점]

(1)해양사고 감소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2점)

정 의
해양수산인력을 대상으로 양질의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해양사고
감소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 및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높은) 실적

목 표

 1) 해양사고 발생지수(하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2) 교육훈련만족도지수(상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해양사고 감소 실적 = (해양사고 발생지수의 평점×80%)+
                         (교육훈련만족도지수의 평점×20%)
② 해양사고 발생지수 =

해당년도 해양사고 발생건수
직무교육실적

   ･해당년도 해양사고발생건수는 선원법에 따라 연수원의 교육대상자가
근무하는 20톤 이상의 어선, 5톤 이상의 상선으로 하며, 해당 연도의
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자료로 산출한다.

   ･직무교육실적은 연수원의 교육대상인 선원(20톤 이상의 어선, 5톤 이상의 
상선)에게 제공되는 직무교육의 교육훈련인원으로 산출한다.

 ③ 교육훈련만족도지수는 기획재정부 주관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중 교육분야의 만족도 조사결과 값으로 산출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자료가 2월～3월경에 발표됨에 따라 보고서에 해당
실적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실사시 제출된 통계에 따라 평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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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해기사 교육품질 제고 [16점]

(1) 오션폴리텍 교육생 취업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6점)

정 의
청년층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연수원 오션폴리텍(외항상선, 원양어선,
내항상선) 양성과정의 교육생 취업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오션폴리텍 교육생 취업률 =
취업인원
수료인원

 ② 취업인원이란 오션폴리텍(외항상선, 원양어선, 내항상선) 양성과정을
통해 해운·수산업계 선박에 취업연계하여 승선취업한 인원을 말한다.

   ※취업인원은 해양수산부에서 발행하는 승무경력증명서 및 해운선사에서 
증명하는 취업확약서로 확인한다.

 ③ 수료인원이란 오션폴리텍 양성과정의 최종 수료인원을 말한다.
   ※ 단, 교육기간이 다음연도로 연계되어 있는 교육과정의 경우는 당해

연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해양수산 연구개발 활성화 [6점]

(1) 연구성과 창출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관련부문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해양창조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연구성과 창출 노력도 = 연구실적 × 50% + 지식재산권 등록실적 × 50%
교수인력

 ② 연구실적은 SCI(E)급 논문게재수, KCI 등재 (후보) 논문게재수를 말하고, 
지식재산권 등록실적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실안, 저작권, 기술이전상표, 의장 등)을 말한다.

   - 연구실적 중 SCI(E)급 논문 게재 수는 0.6, KCI등재(후보) 논문게재수는 
0.4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교수인력은 평가년도 1월의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수를 말한다.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110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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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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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환경R&D 지원 16

(1) R&D과제의 공사 및 제품매출액 5

(2) R&D과제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8

(3) 연구관리 투명성 3

2. 환경산업 육성 7

(1) 해외환경산업 수출실적 7

3. 친환경상품 확산 6

(1) 친환경시장 확대 지원 실적 6

4.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5

(1) 환경보건취약계층적극행정서비스제공 5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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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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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환경R&D 지원 [16점]

(1) R&D과제의 공사 및 제품 매출액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5점)

정 의 R&D과제의 공사 및 제품매출액을 통해 사업화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화 성과 =
당해연도 공사 및 제품 매출액(백만원)
과거 3개년 국가 R&D 사업비(백만원)

② 당해연도 공사 및 제품 매출액은 과거 3개년동안 지원한 차세대에코이노베이
션기술개발사업 등 R&D과제의 당해연도 공사 수주금액과 제품 판매금액의 합
으로 함

③ 과거 3개년 국가 R&D 사업비는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 등 R&D과
제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의 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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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과제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R&D과제의 지원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특허 등록 건수 =
당해연도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과거 3개년 국가 R&D 사업비(백만원)

 ② 당해연도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는 과거 3개년동안 지원한 차세대에코이
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 등 R&D과제의 당해연도 등록 지식재산권(특허, 실
용신안, 상표, 저작권, 의장, 디자인 등)로 함

 ③ 과거 3개년 국가 R&D 사업비는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 등
R&D과제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의 합으로 함

(3) 연구관리 투명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연구비 부정사용 점검 및 방지 실적을 평가한다.
(세부지표 : 하향지표 및 상향지표)

기 준 치

①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적발금액(하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②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적발과제수(상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적발금액(하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적발과제수(상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적발금액 지표의 득점×0.9 ＋ 연구비 부정사용 내
부적발과제수 지표의 득점×0.1

    *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적발금액 및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적발과제수
평점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함

 ② 연구비 부정사용 외부적발금액(하향지표) : R&D사업 지원 과제에 대해
외부기관(감사원, 검찰 등)이 적발하여 확정된 연구비 부정사용금액

 ③ 연구비 부정사용 내부적발과제수(상향지표) : R&D사업 지원 과제에 대
해 현장점검, 내부감사 등 내부점검을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된
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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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 육성 [7점]

(1) 해외환경산업 수출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7점)

정 의
환경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
한 중소·중견 환경산업체의 수출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환경산업 성장 지원 실적 = 대기업 해외수출 및 수주 실적 ×0.2 + 중견기업
해외수출 및 수주 실적×0.4 + 중소기업 해외수출 및 수주 실적×0.4

② 기업 해외수출 및 수주 실적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관으로
부터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서비스를 지원받은 기업들의 해외수출 및 수주
실적(컨소시엄의 경우 기업 유형 비율에 따라 실적 분배)을 대상으로 한다.

 친환경상품 확산 [6점]

(1) 친환경시장 확대 지원 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목표부여 및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공공 및 민간부문의 친환경제품 생산·유통·소비 지원 실적을 통해 친환경시
장의 확대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공공부문)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민간부문)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 (공공부문 친환경제품 구매비율) 
   법정계획인「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친환경
제품 구매비율(2020년 까지 60%)

 - (민간부문 친환경제품 매출액) 
    최고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친환경시장 확대
지원 실적

=공공부문 친환경제품 구매비율(%) × 0.5 + 민간
부문 친환경제품 매출액(십억원) × 0.5

 ② 공공부문 친환경제품 구매비율 = 총 구매금액
친환경제품 구매금액

×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구매금액과 친환경제품 구매금

액을 기준으로 함

 ③ 민간부문 친환경제품 매출액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술원
으로부터 서비스를 지원받은 민간기업들의 친환경제품 매출실적 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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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5점]

(1) 환경보건 취약계층 적극행정 서비스 제공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5점)

정 의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 불편 해소를 위해 방문 피해구제 신청 지
원 등 서비스 제공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적극행정 지원 실적 =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건)

피해구제 접수(건)

② 피해구제 접수건은 따라 환경오염 피해구제*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구
제**와 관련하여 기술원에 정식 접수된 실적의 합으로 함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 및
선지급 신청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③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실적은 환경오염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
제와 관련하여 기술원 외부에서 민원인을 방문하여 상담·신청지도, 민원
인 요청·위탁에 의한 자료발급 대행 등 현장지원 실적의 합으로 함

※ 찾아가는 서비스는 내부보고서, 상담일지, 출장신청서 등의 자료로 증빙가능
한 실적으로 함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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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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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 일자리 창출 3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

(3) 안전 및 환경 2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5) 윤리경영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3) 삶의 질 제고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5. 혁신과 소통 5
  (1) 혁신노력 및 성과 3
  (2) 국민소통 2

　 경영관리 합계 31 14 4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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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
사업

1. 해양수산R&D 융복합기술 지원 강화 8

(1) 해양수산분야 융복합기술 지원 확대 8

2. 해양수산R&D 성과지향형 평가관리 강화 14

(1) 해양수산분야 연구 질적 관리 강화 14

3. 해앙수산R&D 시장창출 성과 제고 12

(1)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지원 12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14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7

주요사업 합계 21 34 55

전체 합계 52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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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경영개선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리더십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 운영·성과 [2점] : 해당 없음
  (3) 삶의 질 제고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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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관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국민소통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해양수산R&D 융복합기술 지원 강화 [8점]

(1) 해양수산분야 융복합기술지원확대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 의  해양수산R&D 융복합기술에 대한 지원강화 노력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해양수산분야융복합기술 지원확대 = (융복합과제지원실적×0.6)+(융복합과제수×0.4)
3년평균 해양수산RnD 예산

 ② 융복합과제 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 발전전략 시행계획 중 해양
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해양수산부 R&D사업에 해당하는 과제의 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 발전전략 시행계획의 해양수산부 해당사업 중
위수탁협약을 통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과제

 ③ 융복합과제 지원 실적: 사전수요조사에 의해 실시되는 교수, 변리사, 회계사, 실
무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에 의한 현장컨설팅 지원 실적 등을 의미하며, 지
원항목은 연구개발수행점검(기술지도), 연구행정(R&D 수행절차, 정산, 기술실
시및이전 등), 지식재산권(특허 창출 및 관리 등), R&D사업화(기술가치평
가, 마케팅 등)로 구성

  ※ 산출시 고려사항
    ․ 복수의 지원항목에 대해 동일한 기간에 진행한 컨설팅은 1건으로 집계

하며,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3년평균해양수산RnD예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위탁관리하는 해양

수산부 소관 국가R&D 사업의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의 예산 평균금액
(단위: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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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R&D 성과지향형 평가관리 강화 [14점]

(2) 해양수산분야 연구 질적 관리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4점)
정 의

 해양수산R&D를 통해 도출된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의 창출과 질적 향
상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해양수산분야 연구
질적 관리 강화

= (SCI논문×0.2)+(특허등록실적×0.4)+(기술이전×0.4)
3년평균해양수산RnD 사업예산

 ② SCI(E) 논문: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등에 의거 해양수산부가
지원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해양수산연구개발사
업”에서 도출되는 저명학술지(SCI(E)) 논문 게재 실적

 ③ 특허등록 실적: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등에 의거 해양 수산
부가 지원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해양수산연구
개발사업”에서 도출되는 국내외 특허 등록 건수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하여 관리되는 지식(사업) 재
산권

 ④ 기술이전 실적: 기술 실시계약 체결 건수

 ⑤ 3년평균해양수산RnD예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위탁관리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R&D 사업의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의 예산
평균금액(단위: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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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지원(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2점)
정 의 해양수산R&D 과제의 중소ㆍ중견기업 참여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 지원

   = 년평균중소․중견기업참여과제예산
참여중소․중견기업수×중소․중견기업고용인원×

기술인증실적× 

 ② 참여 중소·중견기업수: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등에 의거
해양수산부가 지원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해
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 과제에 주관, 협동, 공동, 위탁 및 참여기업 
등으로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

 ③ 기술인증 실적: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실시한 녹색인증 및 신기술
인증 평가 건수

 ④ 중소․중견기업 고용인원: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등에 의거
해양수산부가 지원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해양
수산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수행으로 창출되는 중소․중견기업 연구
참여 인력 수

 ⑤ 중소․중견기업 참여과제 예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등
에 의거 해양수산부가 지원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협동, 공동, 위탁
및 참여기업 등으로 참여하는 세부과제의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3년
의 예산 평균금액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